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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東·西獨 協商의 出發點 및 目標

1969年1 가을에 發足한 聯邦政府의 金獨政策은 무엇보다도 먼저 東獨에 對한 現實政策을 通하여

兩獨間의 深化되는 對立을 緩和하고 緊張狀態와 苦痛을 解涓하는데 寄與하려는 것이 그 出發點이 었
w

다. 同時에 聯邦政府의 治的 目標는 長期的으로 歡洲平和 維持에 寄與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獨

逸民族의 自決에 依한 再統-을 達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政策은 1966年以來 特히 美 · 縣關係와 東西關係 企般에 걸쳐서 追求되어 온 緊張緩和

努力과 符슴되는 것이 었다. 그리하여 辱邦政府는 增大되는 獨逸民族의 分裂危機에 對處하고 實際的

現實에 基礎하여 獨逸聯邦共+D國의 對蘇, 對 r 폴毛드」 및 對東獨關係를 暫定協定(Modus Vivendi)

形態로 解決하기 윔한 페能한 方法을 마형하였다.

이와 같은 解決方法으로 提起된 것이 첫째로 東獨이 또 하나의 獨逸國家로 存在한다는 것이었으며,
w

둘째로 現存하는 歡洲의 國境線을 尊重하는 問題였다. 同時에 獨逸金體와 伯林密에 對한 4大國 責任

의 存續, 伯林市의 聯邦政府와의 密接한 連繫性, 獨逸民族의 뿌-性 存續, 그리고 獨逸民族의 텀由

와 統-을 指向하는 聯邦基本憲法 等이 重要한 基本問題로 提起되었다.

歡洲의 緊張緩和 繼勢와 同 問題解決과는 2[<페分의 關係가 있다. 그래서 聯邦政府는 처음부터 西

方 同盟國家들의 共聞의 努力에 발맞추어 緊張緩和政策을 推進하였올 뿐만 아니라 1970年 7月 15B

r 쉘」聯邦政府 外相이 言明한 대로 한가지 分野의 協商이 進展되면 다른 分野에 肯定的인 影響을 줄

수 있다는 點에 留意하였다. 勿論 이것은 한 分野의 어려움이나 놋敗가 다른 分野의 問題解決에 支

障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2. 東 · 西獨頂上會談을 위한 豫備接觸

'

l ·飜…+fl眼 ·韻·鍊幽 剋 ‥判 村 …i ·rn …

l 制 9騎 判 判 .
·]] 收 觀 1圖騎 判 料 gy)關 l

l 에 到達하 록 努力해야 합 다., l

l . - ‥‥* ··· ··· ······…… *… - l
이 方針은 1969年 10月 285 聯邦政府의 政策효言속에서 圈明된 것이다. (文書 1)

聯邦首相은 東獨에 대해 協商提議를 거듭하였다. 聯邦政府는 兩獨逸이 共存關係를 넘어 協力關係

에 到達하도록 努力을 傾注함으로써만 分斷으로 因한 不幸을 덜고 더 以上의 分裂을 防1L하며 아울

歡洲平掌1와 歡洲)%A 쳄益을 共同 義務를 다할 수 있다 W다.

聯邦政府는 東獨 正 하나 獨逸國家且 存在한다는 事實을 認定하 東獨올 同等한 資格 且

相對하겠다는 基本方콰T에서 政策볶 推進할 用意가 있음올 밝혔다. 이것은 同 政策이 또한 將次

對外的인 關係에도 適用됨을 意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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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政府는 對外貿易과 對까玄化 3(i家에서 東獨人이 얻는 利得울 俊害하지 않겠다는 點을 分窮허

驗調하었다. 즉 東獨의 對까g關係에 對한 聯邦政府와 우리 友邦國의 [W:場은 「'東伯林當局 自體의 態

度]에 달리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聯邦政府는 모든 園家에 對하여 西獨이 덕 以+ 東獨의 對外活動을 原則的으로 封錢하·지

않을 것임을 通솜하였다.

것올 要請領 다. 聯邦政71는 東獨놀 同等-한 資格을 가짇 또 다른 獨逸國家로 認定한다는 點올 確認

하었다. 러나 聯邦政府는 兩獨逸 國家間의 關係正常化를 위해 努力하는 過程에서 獨逸(pl題를 歡

洲平和秩序 두 안에서 民尋 반原則에 따라 解決한다는 基'本 標풀 堅持하었0.

聯邦首相은 東獨올 國際法的으로 廳定하는데 대하여는 斷乎히 拒'i%하는 立場울 取領다. 1는 비

록 獨逸 두個 國家가 存在하 카 相 J謁係는 까지 나 까國間의 關係가 아1-] 듈의 關

係는 特殊'한 關係라는 점율 驗調하였다.

以1과 갑은 聯邦政府의 政策宣言에 대한 重大한 反應이 1969年 12月初 「모스크바」에서 나왔다.

,

r 바且샤바」條約國 會議는 聯邦政府의 現實초義를 받아들 -又 聯邦政府가.東歡諸國들과 關係正

常化에 앞서 먼저 東獨을 正式으로 承麗할 것율 要求하였다.

1969年 12月 4H字 「바르샤바J條約圖의 聲明에 依據해서 85後에 東獨의 國家評議會 議長暈 獨逸

社會 統-.黨(SED) +央委 第1솜記 「딸티 . 合브리히트」도 聯邦6府의 現實的인 立場을 Ri議·하였다.

s] 나 는 g]時 聯邦政府 政策宣言中 主要한 本質問題 즉, 束獨을 獨逸內 「特殊한 關係,라

는 前提 r에 同等한 資格을 가짐 또 다른 國家로 取損한다는 提案에 대하여 激烈한 %trIAl욜

� 

加兎다.

同 批솟1]이 戰術的 理由에서 나왔건, 깊이 뿌리박힌 不信에서 나왔긴 간에 獨逸社會統-휴운 「特殊한J

또 는 r 獨逸내부의 關係」라는 槪念에 대해서 該力한 理論鬪爭을 展開했다.
4

聯邦共和國은 獨逸 內部 關係의 特殊한 與件에 대한 自園政府의 立場을 誤解의 어지가 없도록 脫

明하였다. 즉 聯邦政府는 東獨을 西獨으로부터 完金히 獨立된 하나의 國家로 리 V 同等한 資格

올 가Al 協商 및 條約의 相對로 認定한다는 立場올 W明循1가, 아울러 獨逸의 特殊한 政治的 . 法律

的 條件올 考慮해야 한 291避性에 에하어도 a績 驗鬪하었다. (4大國權利, 兩렵i愈國家피 憲法,. 獨

逸民族의 單-性 保存 等) 그러 나 東獨의 國家評議會 議長 r 말터 . 울브리 
'

1트]는 1969年 
'12月 

12 5

또 다시 聯邦政府의 立場이 東%i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後凰)<y) 優越感」욜 表現한다고 攻穀하

먼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非難하였다.

r「-h當局은 「까國이 아니다」라는 fl]語를 使用합으로써 西獨의 唯-.-代表權과 東獨의 屈服을 要求

하는 越極올 i 使하리 하고 있다. 國際法的으로나 現實的으로 無意味한 「차國이 아니다J라는 구절

은 倉庫속에 집어 넣어야 한다. 왜 냐하딘 그 말은 기껏해야 後보A的 優越感올 多少 飽裝할 뿐이기

때문이 다.」

11969年 12月 17H 東獨이 提示한 條約草案은 이와 같은 傾向을 反映한 것이었다. (文書 2)

「발터 · 울브리히트]는 「하이네만」聯邦政府 大統領에게 보낸 添加書信에서 兩獨間에 平寧띠N存關係

와 圓(&한 善隣關係를 樹立하기 워해서는 普遷的으로 認定되는 國際法的 基準에 根據한 關係1E常%b

가 i$要하다고 主張하였다. 相互 同等한 資格에 基礎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

b
- 1 6 -



正常化를 위한 東獨側의 條約草案은 1側의 前文파 9個條項으로 되어 있었다.

同 草秦의 核,L的엔 
' 

事項에는 同等한 資格을 基礎로 한 關係표常化, 武力行使勸棄, 安金保障 및

軍縮, r 유엔J 同時加入이 包含되어 있었다. 또한 同후案에서 모든 旣存 境界線은 認定되어야 하고,

面괴自林의 地位는 獨호的안 政治 單位로 明文化되어야 하며, 聯邦政府의 特定法律과 規定은 廢棄되

어 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먼저 外交關係의 樹立이 先行되고 다음에 具體的인 問題에 대한 協商이

側別的으로 處理되어야 한다는 효場이었다.

1970年 1月 195의 對外記者會見에서 「발터 · 울브리히트」는 이와 같은 條約草案을 說明하고 이로써

1970年 1月 14B卒 「聯邦政府의 國家現況 報솜書」에 對應하는 立場을 取하였다. 그는 모든 反論에

도 不拘하고 民賃單-性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聯邦政府의 見解에 反對하고 東獨의 命題를 하나

의 「社會主義的 獨逸못族國家」로 規定하였다. 이로써 東獨은 聯邦政府의 政策宜言에 대하여 反對호

場올 表明循 獨逸에 存在%2 었는 實質的 및 法律上의 特殊性에 대한 考慮를 拒否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聯邦政府는 東獨側의 條約후案에 對應해서 西獨側의 草案을 提示하지 않기로

決定하였다. 聯邦政府는 1970年 1月 19 B字 政策宣言을 통하여 條約은 다만 協商의 結果이지 協商

開始의 前提條件이 될 수 없음올 驗調하였다. 그리고 東獨의 態度가 蘇聯과 r 플랜드」의 그 것과 다

를 수 없다는 것이 前提가 되어야 하며 東西獨 相互關係의 發展은 相反되는 두 條約후案올 쇼開的

으로 맞세워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文書 4)

1970年 1月 225 聯邦首相은 東獨首相「슈토프J에게 보 書輪에서 여c書 5) 모든 懸案問題들욜 解

決하기 위해 兩獨政府間에 廣範圍한 意見 交換을 試圖해 보자고 提案하였다. 同 書輪에서 聯邦首相

은 이 對話에서는 分斷으로 因한 獨逸國民의 生活上의 不便을 덜어주기 위한 實質的인 問題討議와

함께 武1行使勸棄 및 同等資格에 基礎한 關係正常化 問題를 對話議題에 包含시키자고 주장하였다.

聯邦首相은 子先 閣億級會談을 通한 協商을 始作할 것을 提議하고 이를 위해서 r 에굔·후랑케J 獨

逸內部關係省 長官을 西獨代表로 任命했다.

1970年1 2月 11 5 東獨首相 r 빌리 . 슈토프J는 回答을 보내어 聯邦首相이 東獨側 條約 草案에 아무

런 즘及을 하지 않은데 遺憾을 表明했다. 그리고 그 는 兩獨政府의 首學이 單獨으로 만나는 것이 좋

곗다고 하면서 갸대白林의 內閣廳솜에서 兩獨頂上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했다. (文書 6)

1970年 2月 18B 聯邦首相은 이에 同意하였다. 러나 는 먼저 雙方의 金權代表가 만나서 實務

的 準備事項을 協議하고 最終的으로 第1次 兩獨頂上會談의 B추를 決定하는 것이 i 要하다고 t張

했다. (文書 7)

197·0 2月 20B 雙方은 「테 레타이프」를 通해서 豫備會談의 兩側 首席代表를 任命 通솜하였다.

멸70年 月 雙方間에 . 實務的 問題와 儀典上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對話가 東獨의 內閣廳숨에

서 始作되었다. 러 나 후 얼마 안되어.聯邦首相의 旅行經路設定에 따른 政治的, 法律的 意味에

대한 公開的 論爭으로 말미암아 同 對話는 驛着狀態에 빠졌다.

으으 月 認 에 開催하기로 습意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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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풀트J頂上會談과 「잣셀]頂소會誤

「에어촐트」會談은 雙方의 基本立場의 說明으로 始作되敍다.

東獨首相 r 빌리 · 슈토프J는 將次의 會談議題에 대한 東獨政府의 構想을 다읍과 같이 要約해서

놓았다.

(1) 東西獨間에, 모든 差別械이 國際法에 基礎한 同等한 資格의 關係正常化 樹立, 獨逸聯邦共和

國의 [1館-代表權 主張 操棄

(기 相互間 對外政策에 대한 不干涉 및 「할슈타인J政策의 最終的 擔棄

(3) 「유엔」憲章 第2條 4項애 立脚한 東西獨間의 武9)行像擔棄, +Di 完소한 國際法的 承廳, 領+

保企, 現存國境線 遵守

(4) 束西獨의 「 엔J{IIA 申請

(5) 核武器의 獲得 및 여하한 形態로든 核武器 使用維棄, 化學 · 細菌 武器의 製造, 使用, 貯藏의

雄棄, 軍事費 5096의 削減
a

(6) 2次大戰의 殘陣 處理問題와 關聯돤 協議事項

(7) 東1ii에 대한 西%側의 모든 負債淸算 및 西獨側의 報償義務에 대한 協議 0(書 8)

同 會談에서 聯邦首相은 1970年 1月 22 13字 書輪에서 이미 東獨政府에 대해 提議減% 다음과 같

은 基本立場을 되풀이해서 驗調하였다.

(1) 東西獨은 서로 外國이 아니며, 獨逸民族의 單-性을 維持할 義務가 있다.

(2) 外에 國際法의 - . 般的 原베 適用, 特히 又든 差別徹廢, 領土保소, Y든 給爭의 平和的 解

決의 義務, 兩獨 國境線의 尊重

(3) 條約雙)7 領域의 社會構造를 强制的으로 變更시키지 않을 義務

(4) 相互 善隣的 協力, 特히 專門的 技術7J 協力의 圖謀, 이를 위한 兩政府(e의 協定을 통한 A

SJ의 解決策 協議

(5) 獨逸企魏 필 伯林市에 애한 郞5存 4側圖의 權'+l]와 義務 尊重

(6) 伯林市 地位改善에 촨해 슴意하리는 4大國 努力支持 ot書 9)

그러나 아직 具體7J인 討議가 이루0-]지지는 않았다. 同 接觸의 本來의 意義는 對面 自體에 있었
된

다. 이로써 數年間 凍結되어 있딘 獨逸(p 題가 다시 社界政治싸臺에 오르 게 된 것이 다. 獨逸 사람들

의 希望은 부풀었다. 이와 같이 1次含談이 實現되고 한걸읍 더 나아가 다음 會談을 1970年 5月 21 5

「캇셀」에서 다시 열기로 슴意함으로써 兩獨間의 旅行이 容易하게 되고 相흐臨1J이 增大될 것이라는

東西獨 사람들의 期待는 한층 高潮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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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캇셀」會談에 대한 聯邦政府의 方針은 當時 同時에 進行中이던 「모스旦바」 및 
.

「바르샤바J會談과

伯林에 關한 4大驕 會議에 대한 方針과 - 賞되도록 調整되어야 했다.

즉 最大限 主張을 놓 않 長期間 協商을 통하 賞徹할 수 는 範圍 %,要한 伸縮

性을 發揮하는 것이었다.

래서 聯邦政府는 次期會議에서 東西獨 相프間의 關係퍼常/h에 i 要한 諸般要素들의 內的關係와

達繫性을 東獨側에 脫明해 주기로 決定 a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及 다시 條約후案을 提議하지 않

同等한 寶格에 基礎한 關係樹立의 原則과 條約要件에 괸한 聯邦政府의 提案을 하나의 銀으로

만들었다. 그 結果로 나온젓이 다음의 rr 캇셀」會談 20個項미J이었다.

이것들은 그후 聯邦政府의 獨逸政策으로 決定되었다.

0) 各其 獨逸民族의 單-性을 그 憲法에 明記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獨

逸民族의 平+D와 未來 그리고 團結에 寄與하기 위하여 條約을 練結하고 이를 基礎로 兩獨間

의 關係 正常化 및 東西獨파 兩獨國民들의 連帶性 驗化 그리고 分斷으로 因한 不利益 解消를

圖謀한다.

(2) 이 條約은 雙方 憲法에 符습되는 節次를 밟아 雙方 立法機關의 暴5廟을 받아야 한다.

(3) 雙方은 國際法의 - 았原理로서의 人權, 同等權, 平和共存 그리고 無差別原則의 基礎위에 關

係표常化를 園謀한다는 意思를 表明한다.

(4) 雙方은 相토 暴7)의 使用과 威脅올 擔棄하며 雙方間의 請般 懸案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한다.

그리고 相互 領土保숯과 國境線을 尊호한다.

(5) 雙方은 兩獨逸 國家의 主權과 關係되는 諸般問題에 있어 獨立性과 自主性을 尊호한다.

(6) 雙方은 어느쪽도 다른 獨逸國家를 代理 또는 代表할 수 械다.

(7) 두 條約當事禪은 獨逸領土內에서 d-시눈 戰爭이 薦起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효言한다.

(8) 雙方은 國際的 平和共存에 有害한 - 切의 行動을 禁止할 義務를 지 딘다.

(9) 雙方은 歡漏의 保安를 提高시키는데 寄與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해 努力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한다.

民族이라는 r 單-AJ으로부터 出發한다.

01) 伯林市 및 獨逸숯體에 촨한 4大國의 特殊權利와 슴意에 따른 美 · 英 · 佛 · 蘇의 請般 責任은

存續된다.
4

(12) 伯林파 獨逸企體에 關한 4大國協定은 尊重되며 獨逸聯邦共+D國과 西伯林市의 結束關係도 保

障된다. 雙方은 4大國의 伯林問題 正常化 努)j을 支持할 義務를 지 닌다.

03) 雙方은 兩獨逸國家의 立法活動의. 어떤 分野에서 衝突이 發生하는지 檢討한다. 雙方은 兩獨國

民들의 不利益을 防1E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立法上의 衝突을 解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雙

方 自그主權을 各者의 國家領域에 局限시킨다는 原則예서 出發한다.

(14] 이 條約은 兩獨間의 相%往來를 擴大하 自由로 운 旅行을 促進할 수 있는 推置를 講究한다.

(15) 離散家族問題를 解決한다.

(16) 雙方 境界線上의 地方行政 區域에서 謁生하는 問題들을 善隣精神에 의하여 解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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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雙方은 交通, 郵便, 通信, 情報交換, 學術, 敦育, %Gh, 環境問題, 「스포츠] 等 諸般分野의

協力을 통하여 相互利益을 增進, 擴大하머 具魏的인 問題協議에 臨하겠다는 決意를 다짐한다.

(18) 雙方間의 X易을 위해서 旣存 協定, 委任, 合意듕은 繼續 有動하며 交易關係를 繼績 擴大하

어 간다.

(19) 雙方政府는 閣慷級 소權代表를 任命하교 켤Ii 소權代表部를 各各 設置한다. 소權代表部의 任

務는 具體的으로 明>한다.
雙方政府는 管輔地域內에 驗在·하는 相對便 企權代表部의 任務遂行에 支障이 없도록 ik要한

協調와 便宜를 提供한다.

(20)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雙方이 合意하는 條約의 原則에 依據헤서 國際機構{[IA

및 協力을 위한 i$要한 推置를 取한다.

4. 束 · 西獨間의 法的地位問題에 關한 雙方호場

I

聯邦首相% 同等資格에 基礎한 兩獨關係 樹호問題를 討議하기 위해서 上記 2에園項의 原則과 內容

을 提案하였니.. Ct書 14의 10페이지)

聯邦政府의 . 11記 提案後에 東獨首+rjf 演脫을 通하어 「에어풀트]會談메와 같이 1969年 12月 17H

에 내놓은 條7J草案을 다시 1張領다.

3- 는 特히 東獨의 國際的 領域에서의 主權과 10]等權에 하여 油調하었다. et書 15)

聯邦首相은 答辯을 통하어 東獨側이 兩獨關係를 樹立힘-으로써 獨逸民'族에게 어15. 利急을 주는가

하는 問題에 關,c·이 없음을 1削痛兎다.

그 리고 萬- 이같은 問題에 뎔體的이고 슴理的인 答辯을 얻게 된다먼 東獨(뻬이 實際로 )血求하는

國際法的 %i(認問題)L 時間이 지 나떤 解決될 수 있다교 1&兎다. (文書 16)

聯邦言相운 管으로 兩獨政府 所在地에서 雙方소權代-表의 常時接觸을 通하여 앞으로의 臨商을 게

속 準備할 젓을 提議뱄다. 이에 데하어 東獨首相 馬]刻的인 끼-交1yJ y元의 關係1P常化 및 兩獨의

r 유어U加入을 거듭 要求懷다.

東獨께은 아직도 頂上會談 kT의 實務級 協商에 臨할 態勢를 갖추지 못하교 있였다. 東獨側은

結局 會談終了時 T先 「 각할 i間]을 갖자3d 提議兎다. OC書 17)

T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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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의 協商態度 變化

l 效% 協定令 獨 主 和 政府 i과 練 兮 한 . , l

1970年 여틈 聯邦政府의 까交政策의 호點은 1970年 8月 12B의 「모스크 바J條約 署名이었다.u

1970年 1月부터 同年 5月까지 聯邦政府의 「바르」次官과蘇聯 外相 「그로미코」(Gromyko)間에는 相

邦政府가 - 次的으로 호要視한 것은 獨 · 소關係를 相互 武力行使 揚棄의 原則에서부터 發異시키는

것이었다.

러나 雙%·1 m象09인 武 l]行使 擔棄만으且는 滴足하지 못했기 때문혜 武%行使 禁1h와 密接&

聯關性이 있는 國境線 遵守問題를 協商에 包숩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東西獨 境界線 問題 該當되

었다. 그런데 同 協商中에서 가장 호要한 점은 歡洲의 實際的인 現實에 基礎한 暫定協定의 協議에

콴한 것이였다. 이것은 바로 聯邦首相이 「에어骨트」會談에서 밝힌대로 「누구도 한괸으로는 現實認

定을 主張하 다른펀으로 現實 變更을 要求할 수는 없다」는.것을 意味한다.

關係 樹立에 대한 自國政府의 構想을 戰勝國의 하나안 소聯에게 說明할 i$要가 있었다.

이 問題는 1970年 8月 125字 獨 · 소條約과 關聯해서 構想된 說明文의 序頭에 言及되었다.

同 說明玄의 陶容읕 다음과 같다.

「獨逸聯邦共和園 政府는 兩獨政府가 各各 簿3國과 練結한 다른 協定과 同-한 國際法的 效7]을

갖는 協定을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練結할 用意가 있음을 효言한다. 이에 %라 聯邦政府는 兩獨關

係를 相互 完企한 同等權, 無差別, 그리고 各其 該當領域內의 主權과 關聯되는 所管業務의 獨쇼性

.

과 自主性을 쿨t한다는 原則의 基礎 위에 獨逸民主끄和國과의 關係樹立을 願한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兩獨逸 國家가 어 쓱 對外的으로 他方을 代表할 수 없 叉 正 代理할 수 없다는 原則에 基

礎하여 各其 第3國과의 關係를 發展시켜야 한다는 事實로부터 出發한다.」

以上과 같은 構想은 1971年 12月 295-305 聯邦政府 「
」外相의 「모스크 바」訪問時에 다시한번

' 

相互理解를 다짐하는 意味에서 共同聲明에 包슴시켰다.

1970年 7月 16B 獨逸 社會主義 統-흐 中央委 簿1秘·書 「발터 · 울브리허트」는 西獨 · 소聯間의 不

패侵條約이 練結되면 中斷퇸 兩獨間의 對話를 再開하겠 대2( 밝혔지만 r 且스旦바」條約 縮結 以後

에도 協商이 再開되지 않았1

1970年 10月 7B r 빌 · 슈且見]는 東獨政權 樹효 21周年 演脫에서 
' 

「獨逸聯邦착和國과 獨逸民主共

和國間의 重要問題4에 대하여 言及했다. 그 는 먼저 兩獨間에는 相프 「內部的關係]가 存在한다는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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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를 反對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國家的 · 社會制度的 회立關係들 考慮할 떼 ti獨間에는 相흐 接近 過程이 아니고 相호分立이라는

客觀[%(J 過程이 불가피하게 展開되어 왔으며 또 한 展開되고 있다.」

미] 東獨 指導曆의 見解에 따르RI 同 內容요 社會序秩 소般問題에서 또 는 그 以上의 分野에서 東

獨을 微底하게 r 區劃」하는 것이 獨逸聯邦共和國과의 모든 形態의 條約協商에서 이놓올 수 있는 i$

須 J 代案임올 나타내주는 것'이 다.

3A H 後엔 1970年 10月 29

'

El/dOB에 聯邦政>1%1首相應에서 東獨 使節 2名이 參%ILl한 가운에 첫 豫

備會談이 開催되었다.

「모스크바]條約의 緖結과 同時에 東8i側의 態度變/h는 意보交換 初'期에 나타 다, 그러 나 그러한

東獨側의 態度는 그 후 伯林問題에 關한 4大國 會談의 進展으로 더욱 影響을 받았다.

아.직 4大國間의 合意가 確實치는 않았지만 1970年 가올, 처음으로 4大國이 伯林 往來의 具體的 協

商問題을 兩獨政府에게 委任할 可能性이 엿보였다.

東獨政府눈 4大國責任의 權限에서 벗어 나 西獨과 西伯林間의 通行問題協商의 裁量權욜 가저야 하

며 伯林通行問題와 其他 通行問題(西獨에서 東獨으로 또 는 東獨욜 經由한 第3國 入國1蜀題)에 差罰

이 없는 것으로 伯林 E來問題 解決하여야 한다는 見解를 가졌다.

1970年 10月 29fl-305의 豫備會談 共同聲明은 歡洲 中央의 緊張緩和 및 兩獨逸國家의 利益에

寄與하기 위한 諸般3題를 公式經路의 協議를 通하여 合意할 것을 驗調하였다. (文畵 18)

1971年 3)d의 第24次 소聯共産黨 大會 및 1971年 6月의 第8次 東獨 社會主義 統-黨 大會에서 (그

후 「에리히 · 호네커」가 휴首) 蘇聯과 東獨은 임 박한 伯林協定과 獨 . 波條約 밋 獨 . 소條約 練結이

서로 聯關된 짓으로 看做하%v 있으머 다음 段階는 伯林問題에 關한 4大國協定을 練結하는 方案욜

構想12 있음을 分明히 했다.

東獨側은 獨逸聯邦共和國과 側園間의 對話와 臨商段階에 들어간 態勢를 取하기 始作했다.

6. 東·西獨間 實務會談 進行 .

l l

l 
「獨逸聯邦共{1]國 首相廳 「e]]곤 · 바且」國務次官과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3카앱. 콜,國 l

l 務次官은 11 27B 金團6 쑈式 對話를 會1 C. l
l 除 踐崩飜 醫刺 節巷· 影璘村疑 飜%B·

l 했다.. i
l l

l - 1970年 1e 27 B 共同쁘明 서 - l

이와 같은 소위 「바르-꼴J會談 Ot書 19)욜 始發로 해서 2年間 70回 以上의 接觸을 거쳐 通行協

定, 交通協定 그리고 마첨내 基本條約을 練結하는 對話가 ·進 )i된 것이다.

음 t 對話 進展욜 且 못할 程度6
'

다. 雙方 代表들은 P본」과 東伯林을 T갈아 往

來하면서 對話를 開催했다. 聯%政府俱1]에서는 首相廳 官吏, 獨逸內허關係省 官吏, 交通省官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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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外務省官호들이 對話에 參10荒다. .

對話의 議題中에는 交通問題가 가장 重要한 問題로 부각되 었다. 왜 냐하면 交通問題는 兩獨間의

相호關係와 分離할 수 없는 基本問題였기 때문이다. 聯邦政府는 (東獨 政府側도 마&가지로) 모든

實質的인 見解差혹에도 不拘하고 對話를 繼續하자는데 關·L을 集中했다.

그러 나 聯邦政府는 特惠的 伯林通行問題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間의 - 般的 通行問

題를 形式上 區分해서 解決한다는데 습意가 이루어지기 前에는 相互 意見交換 段階에서 企般的 通行

問題에 대한 本格的 協商올 할 立場이 아니었다.

聯邦政府 決定的 且 主要한 問題는 伯林通行 安企을 保障하는 4大國 a續的 義

務에 基礎해서 兩獨間에 伯林通行問題에 戚한 協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71年 9月' 3B 伯林에 關한 4大國 協定이 練結되었다.

同協定 第2部 A項 2段은 西伯林과 西獨間의 民격A 往來에 關한 具體的 協定은 兩獨의 關係當局

間에 歸結되어야 한다 規定하 있다. 同 協定 附홋文書 1은 와 같은 協定에 必要한 原則과 具

體的 內容을 明禾하고 있다. (文書 20) 
.

.

이와 함께 兩獨間에는 伯林通行協定의 本格的인 協商開始에 꼬,要한 議題들이 檢討되었다. 代表團

은 專門家팀을 補驗해서 /,的 · 物的 3(通問題에서 提起되는 複雜한 事項들을 하나하나 檢討하였다.

그리고 4大國協定에 따라 1971年 9月 305에는 獨逸聯邦 %和國 遍信省 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 遍

信省 代表間의 協商에 관한 議定촘가 습意되었다. 內容에는 伯林地域에 該當하는 規制도 包含되

었다. Gtw 22)

1971年 10月中旬 通行問題 協商過程에서 數6間의 實務會議가 進行되었다.

同 會議와 昏行하여 刺9林市廳 當局과 東獨政府 當局間에는 4大國協定 附屬文書 12에 基礎하여

西伯林 住뭇의 家族訪問 規制問題와 領土 3(換問題에 콴한 協商도 進行되었다.

兩獨政府 代表團의 協商過程은 定期的으로 자세하게 報道되었다.

1971年 12月 11 5 4大國協定에 따른 兩獨間의 追{[1協定이 總結됨으로써 聯邦政府가 主張해 온 伯

林通3 問題가 i輿묘스럽게 옷結되었기 때문에 聯邦政府는 곧 獨 · 소條約과 獨 · 波條約의 Cb凍準備

를 始(C했다.

通行協定은 1971年 12月 17B에 調印되敍고 (玄書 27) 西伯林市 當局과 東獨 當局間의 協定은

1971年 12月 20B에 
' 

調印되었다. (文書 29)

1972年 6月 3B 最終議定書(文좋 32)가 調印된 後 4大國協定과 兩獨政府의 追加協定이 發效되었

는데 東獨側은 이미 그 디前에 復活節과 聖靈降臨節을 期해서 上記 通行協定 및 面紂白林市-東獨間

3 sm%]A-l @ec ai SID6St - it5且 m<e]%2 R約6bT을 fM0.

伯林通行의 安소과 緩和推置에 關한 擧/協定의 意義는 交通關係의 進展問題와 함께 本 報솜書의

第2部 說 다.

여기에서'는 4大國 協定과 伯林通行協定의 根本的인 成果에 대해서 强調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協定方式의 規制를 通해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政治的 關係發凰도 決定的으

로 促進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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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東·西獨問의 )L的·物的 交流의 緩7[l 指置

i ‥ 1 經驗 T. 午 ) 獨 IA%n 과 政7,ly, g M 成 l
l A幽 鼓 願여 귀t 삐.. l
l l

通行協定은 첫 出發點이 었다.

4大國協定과의 緊密한 法律的 · 實質7J 連繫가 最%의 政府間 協定frit의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그러 나. 곧 이어진 兩國間의 交通協定 協商의 段1;唐에서는 그러한 버發의 바탕이 없었덛 것이다.

約 1年問에 걸친 協議過程에서 여러가지의 交通問題가 論議되었다'. 3-리하여 兩獨間의 交通間題

를 安企한 [)<B<J 原則에 基礎해서 解決하기 위한 協商이 始作꾀었다. 聯邦政府는 무잇보다도 相互 j,

的 往來를 實質7J으로 容易하게 하기 위해 
'努)J懷다. 

東獨側은 交通協定에 署名하기 前에 이를 約束

했다. Ot書 31)

獨逸聯邦議會가 1972年 9月 22fl 企員 贊成으로 交通1畵定推幽을 通過시'켄 後, 同 t森定은 1972年

10月 17H字로 發效되었다.
處

東獨側이 通솝해 -E 交通緩和·惜置도 같1 닐쎄 發效되었다. 그 結뽀 兩獨間에 비록 相互 政治的

法律[f<J 見解差員가 存在하지만 雙方이 協商을 通해서 어 러운 實質問題를 解決할 수 있음이 立證되

었다.

西獨國民들이 처음으로 東獨內의 親 [1를의 招請올 )난고 갈 수 있게 되었으며 觀光旅行이 페能하게

되 었다. 리고 東獨住마들도 特別한 家族的인 事情이 있을 境遇, 年腸에 關係械이 獨逸聯邦共和國

內의 親戚들을 訪問할 수 있게 되 었다.

具體7J인 協定 實務에 關해서는 본 報告書의 ( 交通問題와 A的往來0項에서 說明될 것이다,

8. 東·西獨 基本側約 縮結을 위한 與件造成

聯邦政府는 1972年初 聯邦캤會 ow.3w바」 「바且샤바」條約 投幽을. 위한 討議 fB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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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캇셀」會議에 임한 聯邦政府의 효場을 說明하고 誤解와 疑問의 餘地가 생기지 않도록 努力胡다.

1972年 5月 lOB 聯邦首相은 聯邦議會에서 (수일전에 調印된 究通協定의 成果와 關聯해서) 聯邦政

府가 곧 兩獨關係 樹立의 原則에 關한 協議를 進行할 것임을 驗調하였다.

聯邦政府로서는 그와 같은 協議가 여전허 쉬운 問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聯邦政府는 이

때를 協商開始의 좋은 機會로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동안 東獨側의 言動에 새로운 「악센트」가 보

였기 때문이다.

1972年 4月 ISB r 소피 아」에서 行한 < 演說에서 東獨 社會主義統-黨 中央委 鄭1書記 r 에리허 ·

T

호비커」는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條約 投濫이 끝나면 獨逸民主共和國은 西獨과의 正常的 善隣關
w

係를 樹立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한 用意가 있음을 효言하고 계속 다음과 같이 름明했다.

P 分明히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間의 平和共存에 寄與하고 平+n와

獨逸住民에 有益한 相흐協 J關係로 發展할 수 있는 善隣關係를 樹호하기 위한 對話가 進行될 수 았

을 것이다.」

1972年 5月, 17B 獨逸聯邦議會는 1972年 5月 lOB추 院內 3側政흐의 決議案을 企員 贊成으로 採

擇하였는데 同 內점에는 獨逸政策과 東方政策에 關한 A同의 原則들이 明示되어 있었다. (文書 30)

同 決議案 第10項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包습되였다.

r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民초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틀 推進한다. 兩獨間의 關係正常化의 Eh發환은

緊張緩和 및 善隣關係의 原則이 兩獨逸의 人間的 . 制度的 關係에까지 充分허 適用되어야 한다는 點

이다.4

r 又 旦바J 및 ry)w샤바바J條과과 4大國協定이 同年 6月初 發動된 後 1972年 6月 155 r 바且]次官

과 r 콜」次官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표常化에 關한 協議를 위해 만났다.

數次의 對話를 通해서 將次의' 兩獨關係 樹立에 重要한 모든 問題들이 檢한되었다. 그려고 이 對

話에서는 서로 相對方의 軍隊를 對象으로 하는 효傳活動에 關해서도 討議가 되 였다. 여기에서 이루

어毛 合意에 따라 東獨의 「第935 獨逸軍放送」과 聯邦1吹府 國防省의 풍전.r비라」 宣傳活動이 同時에

中斷되었다.

1972年 8月 9B 聯邦政府 內閣은 「바르」次官을 正式으로 協商代表로 任命했다.

東獨側은 本格的인 協商開始에 앞서 兩獨逸國家의 周]刻的인 r 유 J {fIlL과 相포大使交換을 通한

外交關係 樹효올 主張領다. 그 러나 聯邦政府는 이 두가지를 모두 拒否했으므로 結局 東獨側은 그 들

의 前提條件을 徹回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聯邦政府로서는 兩獨關係樹立의 暫定協定 性格을 獨逸소
m

體에 對한 4大國 責任의 存續問題와 結付시켜 驗調하는 것이 絶對 必要荒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獨逸民族의 存續性에 대한 4大國責任이 침해당하지 앓고 또 兩獨關係의 正常

化가 生活領域에. 걸친 實際的 正早>b를 가 는 뚜 한 발판 且 連結되는 것 다.

兩獨間의 표常的 善隣關係를 對等한 寶格, 「유엔」憲章의 텀的과 原則에 對한 尊重, 武)]行使 擔

棄 그리고 兩獨逸國家의 自초性 等을 바탕으로 發展시키려는 雙方의 決意가 바로 協商을 위한 共同

의 出發點이 되 었다.

協商은 1972年 2月 16 5 始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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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東·酉獨 基本條約 練結

·-&/w 關幽 ·]]赴 闢村關晴·Il·1] >1團 ·11- / 村 4

i )J >m刺- 商妹 韻制. l
l y,A g各 - )J$Eff - l
i - ‥‥( 則 ‥ 競剡譜·崩 ‥奴, ·關測 - l

1972年- 12月 21 B r 獨 龜聯邦共1TI國과 獨逸民主.共>[tI國間의 基本條約」이 
' 

십白林에서 調印되었다.

(%書 41)

聯邦政府는 協商終結과 앞으로의 條約]武果에 대- 說明에서 다음과 같은 內容을 確認하였다.

0) 戰後의 獨逸歷%는 점점 深化되고 있는 民族의 分裂로 特徵지워졌고 獨逸民族은 지급 두개의

國章에서 相異한 同盟에 속하는 對立된 社會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더 E), L의 分斷을 防노하고 緊張을 解消하-h네 齊與하머 「兩獨逸住民 相互間에 同

娛意識」을 驗化헤 7는 現'貪的인 政策目標는 오직 同等한 資格에 基礎한 條約練結로서만 11J能

하다.

雙方이 서로 相對方의 目標를 勸棄하도록 驗要한다떤 條約이 練結 수 없다. 이와 같은 雙

A의 目標가 根本的인 問題에서 너무도 相異하다는 事實이 이 條 J으로 얼버부러지는 것은

아니 다.

獨逸聯邦共和國은 이 條約이 聯邦基本法의 目標와 相衝되지 않음을 署名前에 適明한 方法

으로 園明할 것이 다. (獨逸비族의 單-性에 關한 覺書는 그 後 1972年 12月 21 5 條伊)練結

당일에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에 手交되1[다.) .

聯邦政府는 그의 同盟國들과의 緊密하고V 持續的엔 協議1에 協商을 進行시켜 왔다. 聯邦

政府는 이 條約이 追求하고 있는 緊張緩+f]政策이 平和를 위헤 1산드시 必要하고 또 同盟國들
a

의 ·+1j益에도 합치된다는데 立場올 같이 하고 있다.

兩獨逸國家는 條約이 投凍된 後에 P-F%」會員國이 되고자 한다. 兩獨逸國家 mI)L申請'렴를

同時에 提出할 것이 다. 獨 6聯邦共+[J國은 加入申請을 提出히이 前에 獨逸聯邦議會의 事前同

意를 받아야 Al-다.

相互關係에 있어시 條約當事者-趾은 「유%」憲章의 目標꼬1- 原則을 遵되't할 젓이디-. 그 原%Il]틀

중에는 다시 한띤 特別히 論調된 武'/Jie使揚棄, 民族自決 그리고 A權이 包含되어 었다.

政治的 問題의 協商에 關한 습意, 特히 歡8·l·PF和保障에 重要한 事項에 關한 ·습意는 앞으로
고

特別히 獨逸問題의 給+[14로 支陣을 받아온 과거와는 달리 국제-t제를 보다 容易하게 헤결하도

톡 할 것이 다.

(2) 이 條約은 獨 急聯邦共+11國의 法體 l]에 完소히 합치되머 基本法의 精神1도 符음된다.

4大國의 權찌와 責任도 이 條 J으로 影響을 받·지 않는다. (兩獨逸· 國家는 3大國 및 소聯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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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各各 通숨된 覺畵에서 이 첨을.驗調하였다. 그리고 4大國도 1972年 11月 9B字 聲明에서

獨逸聯邦共和圍의 r 유엔」T-)L 申請과 關聯하여 T-의 權(l]와 責任의 存續性을 驗鬪했다.)

第9條에 關한 解釋과 文書交換을 通하여 分明해젠 事實은 國際社會에서의 獨逸뭇초共和國

의 同等한 地位가 다른 또 하나의 獨逸國家를 外國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의 見解를 弱化시

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條約當事者間에 大使를 交換하지 않i 常驗 代表部

를 交換한다.

한편 이 條約은 數年間에 걸쳐 모든 當事者間에 論爭의 餘地가 없는 한가지 事實을 正式으

로 確定시키고 있다. 周] 獨逸民초%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의 - 部가 아니라는 事實이다. 獨

逸民主共 n國은 그의 對內外問題에 關하여 獨自的 責任을 가짇 하나의 自초國家이다.

이 條約은 國籍問題나 財産問題를 規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두 地域內에서의 法的 問

題는 影響을 받지 않는다.

이 條約의 特別히 重要한 成果의 하나는 將次 獨逸聯邦共和國의 獨逸民主共和國驗在 常設

代表部가 西伯林을 代表한다는 것이고 西伯林에 關한 4大國協定에 基礎해서 앞으로 雙方이

練結할 슴意事項이 西伯林에도 適用필 수 있다는 것을 確定한 것이 다.

(3) 法的 側面의 重要性을 保소하면서 政治的 關係를 規制하는 것이야말로 實際的 問題에서 協)J

이 이루어질 수 있는 前提가 되었다.

經驗에 依하면 이 두가지 側面은 서로 不패分離의 關係에 있다. 이 條約 自體만으로도 -

達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 同 條約에는 여러가지 條文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重

要한 項르은 條約 發勉와 함께 實踐이 패能한 家族再會와 旅行緩和를 爲한. 書簡交換에 關한

것이다. (第7條 1項의 內容 2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 相호間의 關係正常化

를 推進하면서 實際的이며 人道的엔 問題를 規制하겠다는 決意를 表明한다.」)

그러한 與件이 이루어진다면 將次 솟婦들이 再會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祖父母

들은 그 들의 孫子들에게 갈 수 있으며 東 · 西獨에 살고 있는 獨逸人들 間의 結婚도 可能하게

될 것이다. 리 旅行者들을 위하여 4個所의 國境通過地點이 追1[1루 開設될 것이다.

國境附近에 所在하는 56個 地域의 獨逸聯邦共和國의 650萬名의 住民은 獨逸民主共和國內

54個 該當地域에 特 l]히 旅行할 수 있을 것이다. 은 現在까지의 旅行 可能性에 追)D하여

1回의 申請으로 1年에 30B間의 限度로, 1分期에 9回까지 슴意된 獨逸民主共和國 領土에 觀

光目的이 나 親戚과 親舊를 訪問할 目的으로 潛在할 수 있게 브다. 이것은 몇달전부터 泗紂白林

사람들에게 適用되고 있는 「周]時訪問」 規定에 該當된다.
4

反對方向으로도 R%i 緩和는 規定되어 있다. 周] 獨逸民초共和國의 國民이 緊急한 家族事情

으로 聯邦共和國을 訪問할 수 있는데, 葬禮에는 勿論 金婚式, 銀婚式의 境遇도 여기에 該當

된다. 申請을 할 수 었는 獨逸民主 R和國 市民의 範圍는 異腹兄弟 및 姉絲까지 擴大되었다.

獨逸民主共和國을 通한 鐵道 및 內水船憩(河)11을 航海하는 船船)에 依한 通行交通에 있어

서는 將次 書面申請이 Ti 要하기 된다.

獨逸民主共和國 旅3社에 미리 申告가 되면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도 通過旅 (東伯林交通

의 境遇 除外)이 取消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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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民1共和國 港0를 지 나는 貨物船을 탄 聯邦共/D國의 旅客은 將次 곳에 上陸할 수가

있다. 西쪽에서 東쏙으로 가는 旅行에 있어서 「필름J, 寫眞原版, 「스 라이드J寫眞, 音盤 等에

對한 MA禁cL는 廢1L될 것이며 지금까지 最大 r 커피」輸]L 許1[f量 500g 을 1, 000 V 으로 늘리.

게 된다.

- 般的으로 獨逸民1共+l]國으로부터 隱物을 보니는 限界는 獨逸民1共和國 貨幣로 30r마르
4

크 」에서 100「마르3J로 LL되며 織物의 輸出禁止는 徹廢된다. o] 隱物의 送付는 勿論 獨逸

民主共和國 貨幣로 60n마르21J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 條約과 關聯하어 兩國은 릴者活動의 改善에 關해서도 合意하였다.

<4) 追7Jl]議定書에는 將次의 實務分野의 協'/J要綱이 揮入될 것이다.

條約이 署名毛 後 한 委員會는 두 國家間의 國境標識板을 點檢할 것이며 i,要하다면 새로

分明한 標識틀 하머, 지급가지 國境地帶의 많은 住民에게. 顯著하게 不便올 주었다고 생각시

는 그러한 問題解決을 위한 提案도 내놓을 것이다.

「발틱」해로부터 「뵈메르발트」까지의 國境線에 걸친 많은 사소한 問題로 보이는 것들도 窮 .

極7J으로 解決될 것이다.

1, 묘f ,

'

w ,:.. ... .. ...S, .

定으로 規定되며 이를 위한 交涉이 곧 始作된 짓이다. (이 交涉은 1972年 12月 7 B 始(P피

었다.)

關係當局間의 現存하는 交流는 維持되고 Al能한 限 增進될 것이다.
윈

法律共助(辯護)活動分野에 關한 協定은 또한 이 領域에 있어서 關係改善을 가져오게 될 것

이디-. 壯會的으로 特罰히 解決을 要하는 非商業的 送金파 淸算송來같은 主要한 分野에 있어

서도 똑같은 業務改善이 이루어질 것이다.

디 나아가서 保健, 科學, 文化의 協力分野, 環境保護, 1리 [L r 스포츠」3(流의 增進, 書籍,

雜誌, 「라디오J, 「델례비젼J作品들의 相互間 輸出改善에 關하어서도 合意가 豫見되 2 있다.

以上은 소總的으로 完소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廣範圍한 「프로그램J이다. 交涉욜 通한 實

際的인 實行協定이 緖結되려면 앞으로 몇해가 i$要할 것이다.

關係正常化의 길이 가까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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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束·西獨 關係의 發展

l ·飜韻刺 眠21- 尉除 婢訓 斜 難6,照 證 於 製2

l 야 한 . 勿論 우e] 움과 讓 을 . l
i 觀6散 飜財婦察 罷則 耐 巷 尉巷鼓 訣롸 a踐 1
i 且 -貴% 하 利 9습 g,L . , l

聯邦政府는 1972年 12月 21 B字 基本條約의 第1條에서 밝힌 善隣關係에 對한 公約이 반 시 履行

되어야 함을 알고 있0.

根本問題 對한 確定은 늦 지 政治的 對立은 繼續될 것 다. 나 )v間相互間 話를

i i 픔 1"'*''""""'"''"'""
基本條約 第7條와 追)n議定書 그리고 交換文書 等을 實行하는 것이 곧 廣範圍한 條約政策을 通하

여 舍隣關係로 發展하는 出發點이 보다.
l

고

u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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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部: , 實際的 關係의 發展

꼬

4

고

團



고

1. 交易, 非商業性 物資 · 支拂송來, 廊便 및 觀信業勝

가. 爾코閨 交易
a

l) 龜 本 夢. 員1]

兩獨間 交易에 콴한 協定上의 原剡은 1951年 9月 20B 域內貿易代行所(Treuhandstelle ffr Inter-
u

zon*n hand*l) 완 當時의 對外 및 域內貿易省(1967年부터 獨逸民초共+[1國 對까經濟省으로 改稱)間에

歸結된 獨승r마르旦]貨幣 通用地域(西獨 r 마르크J)과 獨逸發券銀行의 獨쇼r마르旦]貨醫 通用地域(東

獨 r 마르크J)間의 交易協定(伯林協定)에 根據하고 있다.

이 協定은 兩獨國家間의 物資, 用役, 支拂去來를 規制하며, 여기에는 酉괴自林이 西獨側에 包含되

고 결1林이 東獨側에 包含되 었다. 그 IM,後 수차례의 改표을 通해서 - 특히 1960年, 8月 16H과·

1968年 12月 6B에 이루어진 것- 發展的 슴意事項과 雙方의 要求事項이 追%1되 戚다.

1961年까지 · 物資交流는 슴意된 物品 銀의 原則에 의해 建行되었다. 協定의 基本方針도 物品 錄

에 督含된 몇몇의 物資는 계속 規制를 받았저만' 1960年부터는.실제적으로는 그러한 制限에 구애받

지 않3L 物寶交流가 繼續되었다. 當時의 協定條項에는 鷗2L者側이 얼마만큼의 額數까지 講入許

可를 申請할 義務가 있는가 하는 것 規制되 있었다. 協定條項의 規制를 받지 않는 것은 由롭

게 去來가 이루어진다.

原則的으로 西獨 「마르크」貨나 東獨 r 마르크J貨의 通用地域內에서 生産되고 講)L된 物資에 限해서

交流가 許容된다. 外來品을 取級하기 위해서는 特別한 슴意가 i,要하다. 貿易 및 交流와 結4+된 用

役, 「에너지J(「가스J와 電氣), 用水의 講入 및 供給은 許容된다. 人솟들의 改良工事, 修理作業은 페

能하지만 互惠貿易과 補償究易은 許容되지 않는다. 
' 

貿易業務의 原則은 西써의 密場價格을 基礎로

한다. 모튼 業務는 伯林協走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되어야 한다. 두 通貨地域閏의 支拂去來는 오 직

獨逸聯邦銀行(Deutsche Bundesbanlt)과 獨逸民초共和國의 國家銀付(Staatsbank 
'der 

DDR )問의 雙務

的 淸算窓口를 通해서 實施된다. 西獨의 贈入者가 東獨에 物品代쇼을 支拂할 경우 이 支拂은 淸算

通貨單位(Verrechnungseinh이ten)(IVE-IDM)로 東獨의 國家銀行에 入쇼된다. 東獨의 供給者는

販賣代쇼을 東獨 「마르크」貨로 支拂받는다. 反對로 東獨의 m入者는 S)L代쇼을 東獨 「마르크」貨로

支拂하며, 이것은 淸算通貨單位로 聯邦銀行에 2L쇼된다. 西獨의 供給者는 西獨 r 마르旦]貨로 代金

을 支拂받게 뵌다.

- 定한 信用限度(Swing)까지 淸算計定은 無利子로 引出할 수 있다. 이 信用限度는 1950年 以後

a績 增額 왔스 , 1968年 는 伯林協定 2億}IE 達하 다. 1968年 1% 6H
m

루어진 協定을 통해서 1975年까지를 期限으로 한 信用限度(Swin )의 새로운 規定이 슴意되었다.

信用限度(Swin )는 1969年以來 東獨側을 위해서 每年初에 前年度 支拂額의 C595로 策定해 놓았

다. 爵用限度는 그후 東獨側의 供給이 增1D함에 따라서 增額되었다. 1972年에 信用限度는 5億8주5

百萬}IE에 達했으며 1973年에는 이것이 6億2千萬 T에 좋했다. 이와 같은 超過히出限度는 오 래 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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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企的으로 東獨側의 必要떼문에 이루어진 것이 1가.

東獨과의 交易을 위한 兩獨間의 法的 基礎는 1949年의 軍事統治法 第63號(聯페地域)와 1950年
h

7)3 15 R字의 美.英.佛 占領地區司수官수 500號(伯林)및 0968年 5)t] 22El의 改正수에 의해 1970年

12月 1이5의 5個項의 施行令으로 된) 1951年 7月 18H샤:의 兩獨間交易令(Interzonenhanddsveror-

dnung), 1리 X - 連의 - 般許可, 公솝文 및 公報(揚示事項)等이 다. 이러한 交易의 뷰A한 地位는

1951/15 關稅 밋 貿易에 콴한 - 般協定(GATT)에 데한 「토 케이」議定嶺.<Torquay-Protoko11)의 補完

및 1957年의 歡%·i·1經濟共同體(EWG)의 創設條約에 한 議定書를 통해 國際的으로 保障되 었다.

기 m 次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伯林協定以前에는 交易業務申請에 대하여 모두 側別許可만을 發給하었지만

1969年 以後부터는 보다 많유 分野에서 - 般許페와 같은 보다 더 簡單한 節次에 따라 發給하고 있다.

그런 까하에 1973年 初에는 統計上의 申請件數 6, 18갸牛(T産品部門 5, 227件 및 農産品部門 955件)

中에서 講2L者側의 5, 303件(4,866件의 CC業部門, 44'/件의 農業部門)과 供給者側에서의 5, 502件

(4,586{/ty 工業部門, 916件 農業部門) - 般許可 節次 處理 V다. 交易 한 行吟
的 事務處理는 이러한 方法으로 決定的으로 容易해졌다.

L-j 簡單한 行政節次를 차례로 導),함으로써 1産品部門에 대한 輸)L限度를 解除하여 交易의 自由

化가 擴大되었다. 5, 227件의 申請돤 統計數字中 5, 044件의 工産品이 制限械이 輸2L되고 나머지만 여

전히 側別隣71의 對象으로 規制·fg 있으며 중에서 103側種無가 아직도 輸)L「쿼더.에 묶여 있는

物品이다. - 達의 制限條項이 6되었음에도 不拘하고 1971[年과 比較해 탈 때 制限된 物品의 數는

增/)[1慧다. 制限品텁이 增1[1된 原因은 鐵鋼部門에 대한 再次의 制限招·置 때문인데 이로 因헤서 聯邦

政府는 이 部門에서의 交易不振올 4T開하기 위해 努7)해 왔다. 非鐵金屬 製品 部門에서의 交易不均

衡대문에 不可避하게 實施하-g 있는 非鐵金屬의 制限品 욜 除外한다면 供律者側에 11]하는 制限掃

置는 거의 械다.

東%에서는 멸i龜聯邦共%1圍과의 交易이 園家的 對까貿易獨占의 - 部를 이룬다. 輸버)L許61는 國

家對外貿易計劃의 範圍內에서 · 發給된다.

그러나 獨逸聯邦共10國側에서는 東獨과의 交易이 對外貿易을 意味하는 겻이 아니기 때문에 東獨

으로부터 T産品과 農産物을 講入할 삐 關稅나 輸/L稅를 賦課하지 않는다. 國家貿易을 實施하는 東

獨은 原來 外國에서 輸入하는 겅우와 같이 Ti魚聯邦共和國에서 講2L하는 경우에는 關稅를 賦課하지

않는다

對外貿易과는 달리 東獨과의 交易에 있어서는 亂1稅의 特別眞寅을 適用받는다. 東獨에 1産品

을 供給할 경우 이에 대한 賣1稅는 보통 6傷가 ai%課되고 農産物의 供給에> 稅쇼이 械다. 東獨에

시 講)L時 輸)L補償稅가 凰除될 뿐만 아니라 獨逸聯邦共/0國의 講入者는 優先 稅金捕除에 該當하는

附/)11價値稅의 削減올 要請할 수 있다. 대부분의 工産&,의 경우에 物品價格의 1] W, 農産物의 경우

物1탉價格의 2. 5&에 該當되는 減'稅要請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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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發 展

交易量은 1971年에 약 52億0M에 達하였고 이는 1967年과 比較해홀 때 正確히 倍%D된 額數이 다.

1972年에도 또 한 兩獨間의 交易은 위와 같은 量에 達하였다.

그러나 獨逸聯邦共和國의 總物品송來(對外貿易과 東獨과의 交易)의 比率은 1. 8%(1971年)라는 작은

量에 T過하다. 獨逸聯邦共和國의 貿易對象國中에서 東獨은 겨우 10位.를 차지하며, 이는 「스웨덴」

다음이고 「덴마크」의 앞이 돤다. 東獨側에서 볼 때 獨逸聯邦共和國은 蘇聯 다음의 두번째 交易對象

國이며 總貿易量의 약 10& . 比率을 차지한다.

1962年부터 1971年까지의 兩獨閨의 物品 獨 用役솟摩 現楓

(단 100萬% - DM )

l / ‥ 崩 亂), l D … 雌 l l

l

l 1 9 5 9 l 935. 4 l 1, 062. 6 l 1, 998. 0 l

. ; 
1·

C 
1·

;: : :
l ‥‥ l …. 6 l ·01. · l . ·. 800. 4 l

, ;-:; : ,, : : : 
.

l : : : : : :
l 1 9 6 7 l 1, 254. 8 l 1, 490. 6 l 2, 745. 4 l

l: : : : : :

l 고 i : : l : : l : : l
l l 7 ] · 犯 / · 圖· l · 犯 l

th處 : 1971年度까지 包含된 統計, r 聯邦公報 에 실린 聯邦政府經濟 및 財務省 年報.
1972年度의 統감, 1973年 3月 SB字 聯邦政府 經濟省6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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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론 交易 均衡있 發展 지는 못慷다. 東獨 i 供給 東獨에서의 SA올 현저히 능가循

고 1972年末 現在로 Ai急聯邦共和國의 累積된 供給黑字는 익· 18億7E 에 達循다. 그룽 약 6億7B 가

信用限度(Swing)에 該當한다. 게속적 인 交易發展을 위해서( 供給과 講)L間의 均衡을 이루게 하는

깃이 重要한 問題이다.

兩獨間 交易의 顯著한 發展에도 不拘하고 獨 龜聯邦共+n國과 獨逸마主共和國間의 經.濟關係는 1969

年以後0)] 바且土 1 構造와 規模面 兩國民經濟 높은 發展水準 相應하는 IE常化段階 突入

하고 있다. 지금까지 兩獨逸직家問에는 物&l 및 用役去來난으로 經濟關係가 制限되고 있다.

197'2年 1月 21 fl에 練結된 基本條 ) 에서 雙方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보共和國間의 交易을 現

/f:의 協定의 原베에 의해 發展시켐 것욜 슴意했다.

獨逸聯邦共1n國과. 獨逸마C-t·共和園은 經濟關係의 繼續的인 發展을 促進하고 必要한 規定을 補完하

여 交易의 構造를 改善하는뎨 目標를 두교 長期問의 協定을 縮結할 것
,

이 다.

이롤 위해서는' 交易關係의 增-)< 및 長期的 持續的 經濟協)J을 위한 基盤이 造成되어 야 한다.

나. 非商%tt 物品交速

'鷄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1共和國 住民問의 密接한 關係로 인해서 兩獨間에는 民間)<들의 物資交

流가 2발-히 이루어 다. 이 러한 交流는 隱物1包의 部類, i郵便運送(鐵道運送, 旅行交流)以外의

譜物發送과 이섯-짐 7 遺産의 發送으로 이루이지고 있다. 이 러한 物1恥交流는 東獨의 規制에 의해

젊 점 制限되 었고 不便을 귀게 되 었다.

聯邦政府는 지兮기지 이 린 分野의 不滴足스러운 實態률 協商을 통해 改善하는데 成功하였다. iE

常化를 위한 努力이 계속됨으로써 規制는 緩和될 것이 다.

1) WA%用 11陸3%謙

譜物用 ·j·包交流에 있어서는 運送規飽!1로 인해 빈ttl히 郵送한 譜物의 持%c 및 返送現狀이 입어M-

었다. 그 러한 까하에 聯邦政府는 무잇보다 먼저 運送規制를 緩和하기 위해 努)J하였 다.

關稅法에 관한 /idi行細則 第19號의 公布를 통해서 즉 1972年 9月 141]字의 「郵便을 通한 越境用 騰

物·]·包, /]·荷物 및 越境旅行時의 物品의 擔]L과 ·1般出에 대한 節次規定改1J을 通해서 東獨側은

- 密閉도1 容器의 運送禁1 推置의 廢.IL

- 唱好1뮤-1의 上限線을

남배의 경우 250 2 까지 (그떼까지는 50 2 )

「커피」의 경우 500 2 까지 (그때까지는 250 2 )

「旦코아J의 경우 500 2 까지 CI때까지는 250 2 )

「초코렛」과 「초코렛」제품의 겅우 1, 000 2 까지 CIA까지는 300 2 )

(i i類의 졍우 11병

포도주나 백포도주의 졍우 21벙까지 높었 다.
T

머우기 1971年 7月 1 H以來 小包의 許容上限線이 7旬에서 206으로 높아짐으로써 發送者들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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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음으로 뚜렷한 穫減策의 惠澤을 누릴 수 있게 되 었다.

基本條約이 發效된 다음부터 規制緩和가 繼績的으로 實施되 었다. 1972年 12月 21 B卒의 覺書交換

에서 東獨은 또한 非商業性 物品交流를 위한 改善策을 約東하였다. 緩和推置內容은 다음파 같다.

- 每發送時 東獨 6Or마且旦」 價格限度內 東獨 織物輸 許패(指'定된 物品, 에를들면 幼

모服, 兒童服, 作業服 등은 例外이 다.)

- 譜物發送限度額을 東獨의 30「마르크」에석 60「마르크」로 引上

- 音盤의 擔)L과 擔出에 대한 - 穀的 禁1L 解除(玄化遺産이나 現代的 創作品에 限한다. )

2) Wii往摩時 얍物携響

旅5iE來時에 騰物을 携帶하는 問題는 1968年에 東獨이 r 許可手數科,制를 實施합으로써 어 움을 겪

어왔다. 東獨으로 譜物을 携帶하고 들어가는 경우와 東獨에서 譜物과 講入한 商品을 携帶하고 나오는

경우, 만일 100「마且旦」의 許可限界를 違反할 때는 每回마다 高額의 妙페手數料를 納付해야만 하였다.

(平均 東獨에서의 小賣價格의 20勢) 더구나 唱好品의 許페限度額은 아주 낮게 策定되어 있었다.

交通協定이 發效된 다음에 獨逸聯邦)b和側이 關稅法에 콴한 施行細則 第19號를 公布하-叉 아 와

같은 改좋策을 導入했을 때., 어느 程度 規制緩和가 이루어졌다.

- 密閉된 容器의 擔出 · 纖]L禁止를 廢1E

- 東獨에 - 定한 期間 潛留하는데 i 要한 携帶品 에 대해서는 許可限度額을 東無의 500「마朋.」

까지로 히上

- 許可 및 手數料없이 東獨으로 携帶할 수 있는 物品의 許패限度額의 引上은 다음과 같다.

담배의 경우 250g 까지 b때까지는 50p)

「커피」의 경우 500v 까지 (그때까지는 250; )

酒類의 경우 11병까지

포도주와 백포도주의 경우 11병까지 (그때까지는 포도 주와 酒類를 습하여 11병)

1972年 12月 21B후의 覺書交換을 通한 습意에 따라 계속적인 改좋策이 이루어臧다.

- 越境旅行 E來時 때까지의 纖入最高限界를 r 커피」의 경우 500V 에서 1. 000V 으로 1上

- 獨逸聯邦14和國과 西伯林間의 旅行往來時 때까지 適用되었던 「필름J, 「슬라이드」,陽솜, 인화지

.

音盤의 輸入禁도를 解除(音盤에 있어서는 文化遺産이나 實際로 文化的 現代創作品에 限한다)

郵便以外의 方法(鐵道運送, 旅行往來)으로 通常的인 것보다 더 큰. 譜物(예를들껸 冷藏庫, 洗濯機

등)을 運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郵便物의 호量限界가 20써까지이므로 우선 許페의 對象이 될

수 없다. 旅行 E來時 衣類를 除혁h한 廢·品의 携帶는 許容되지 않는다.

貨物列車便으로 譜物을 認送하는 것은 理論的으로만 패能할 뿐이다. 왜 냐하면 러한 訟送은 東
,

獨의 對外經濟省의 許可가 必要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慣例上 아직까지 發給된 일이 없다.

이로 인해서 西獨 및 西伯林 住民들은(主로 東獨製品엔)物品代金을 西獨(마르크」貨로 支拂하면 問

商品올 東獨內의 受取/<에게 配達하는 東獨의 「게넥스」騰物「서비스」會社인 「츄리히」 및 「코펜하겐J

에있는 公式的인 「게넥스」代理店을 通해서 많이 利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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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삿짐 劉 iit産

束獨에서 西獨으로 보내는 이 삿점과 遺産의 運%Y 역시 지금까지는 어러가지 어 리움- · <d어 왔다.

年쇼生活者가 獨逸聯邦共和國으로 移住하고 그 들의 個人財産을 携帶하며 ·혹.은 유산상속자가 그들

의 遺産욜 雨獨逸國家中 한쪽 地域에서 다른 地域으로 移動시키고자 願하는 겅.우가 許多하다.

直獨에서 遺産을 擔出하는 겅-·F에는 非'1常的인 複雜한 許41節次 때문에 時問的으로 시- 지 遲延

시는 問題가 일어 난다.

基%.條約에 따른 覺書交換이. 施8됨으로써 하니.의 改곡策이 마1<1피 었다. 同 覺書에서 獨逸바主샛

+l.1國側은 :凍産에 괸한 許141郞次틀 簡素化할 깃을 tAJ束領다.

다. 參商業姓 支拂 罷 淸算去車

1) a 11
t

} 48'[} 6月 의 通貨改革以後로 獨逸占領地域內에는 統-된 貨幣가 없었다. 獨逸帝저r마르旦](Reichs

mar k)는 單.-經濟圈으로 統合된 ti獨의 3個國/i領]也域에서는 獨逸「마르크J(Deutsche Mark )로, 그
부

'시고 
2시의 蘇軍(p領地區(SBZ)에서는 r 獨逸發券銀0의 마르크3(Deutsche Mark der Deutschen

Noteubauk ) Lf들h(-의 「束獨1-·l-르3-」(Mark der DDR )]로 <替-3] 었다. - 그 이-호로 商業的이그L 私1)(J인

%拂은 不可能하게 되 었다.

商菜的인 支拂, 0시 말헤 交易이라는 테<-리 IA에서의 物1兒1供給과 用役提供에 대한 支拂은 1951

I r 911 2O H 에 緯結된 「伯林協定]의 支拂去來 淸算에 관한 合意로서 매能해졌다. 이에 따르111 支拂

,L니0- 오 직 淸算김'定을 通'한 淸算通貨單付/:로 이A'-어전다. (Clearin )

이에 ]데薦하는 갸.商業性 支拂송來를 위한 - . . 般的 合意는 缺如되어 있다. 1950年代부터 兩獨逸國

家의 /L·年保護局間에는 未成年者 扶養金을 위한 對替去來가 있었지만 其他 모든 個<間의 支拂코

Ixr]에 , 1해시는 2 떼까지 東獨側과 어띤 包抵的인 規定이 없었다. 규 래서 이 표 因한 問題튠 죽 醫 
'

師의 報國, 辯護1料, [%筆家나 藝'術家의 創1)s에 대한 補(賞金, 譜物과 補助金支拂, 埋葬手數料 等
%

이 支拂되지 못하거 나 또 充分한 額數가 호拂되지 못일- 겅우에 發生하는 問題가 雙方의 當事者들에

게 어 리움을 주고 었다. 以까에 個入의 資金올 他通貨地域內에서 使用하는 것도 그것이 閉鎖計定

(Sperd&onten)에 約定되어 있기 때문에 - 定한 限度內에서만 패能하다. 基本條%J에서 雙方은 CLL

과 갑온 被害當布:者들의 利益을 위·해서 非商業性 支拂 및 淸算송來의 規制룰 위한 協商욜 하기로

意見-致를 보았다, 리 우신 相互 共同의 利益을 위해 社會的 觀點에서 -甲· 한 協定%if結을 위

해 努力하기로 하었 다. 聯邦政府는 基本條夢) 發勉後에 始作될 協%i을 通헤서 %績的인 支拂-去來에

o-1 나 閉鎖計定 問題01] 있 Ll- 兩獨間% 個<支拂去來 分野 씨 %- 關係正常化骨 推進하 7

方針을 세웠다.

Z) m 盡 支 拂

]&Fl[는 東獨의 國家銀行(Staatsbank)이 交易淸算計定을 )If>헤 淸算을 許容할 때에 限해서 獨逸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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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共和國으로부터 東獨의 受取)%,에게 1回 혹은 當座 支拂이 實施될 수 있다. 러한 것은 지금까지

則的으로 同淸算을 拒否한다. 東獨으로 訪問旅行한 者가 發病한 경우나 携帶한 돈을 紛失한 겅우에

도 至急送쇼은 不可能하다. 1971후度에는 淸算方法에 의해 약 400萬「마르크」의 私的 支拂이 東獨

으로 送쇼되었다. 그러 支拂要求額은 실제로 이 金額보다 c-l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言及된 「게넥스」譜物用役會社를 通한 獨逸聯邦共和國의 支拂問題도 考慮도

어 야 한다. 지난 10年間 5億「마르旦]를 超過하a는 額數가 「게넥스」譜物用役會社를 通해서 호拂去來

가 이루어졌다.

反對方向에서. 불 때-즉 東獨으로부터 獨逸聯邦共和國으로-東獨은 支拂을 許容하지 않는다.

負債償還은 탄지 東獨의 閉鎭計定을 通해서만 이루어잔다.

3) 團 鎭 計 定 (Sperrkonten)

爾獨間의 支拂송來가 이렇게 엄격한 制限을 받는 가운데 雙方間에 閉鎭함定이 設置 · 運營되고

있다.

西獨이나 회自林의 銀行과 貯蓄組슴에 閉鎖頂金口座를 갖고 東獨에 居住하는 者는 獨逸聯邦銀行

(西獨)의 - 般許페의 데두리內에서 自身과 家族構成員을 위해 本),이 直接 出頭하여 每月 1, 000「마

르크」씩 引8할 수. 있고 獨逸聯邦共和國에 있는 受領人에게 每月 300「마르크J를 送쇼할 수 있다. 以

外에도 人道主義飽 見地에서 - 定한 例까規定에 따라 特別한 超過引出, 즉 예컨대 東獨地域으로의

히出이 許可된다. 이에 相應하는 條件에서 東獨市民도.獨율r마르크」銀行 閉鎭頂金 1座를 利用하여

「게곌스J隱物用役會社를 通한 物品講入이 패能하다.

東獨에서는 閉鎖頌쇼CI座가 東獨內部에서의 - 定한 支拂을 위해서만 使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5 7모 모픔 모 
'

f'"*"
이 런 問題들은 基本條約에서 습意한 대로 獨逸民主共和國側과의 協商올 通해 社會問題의 觀點에

서 早速한 解決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라. T儒交流와 懼信交爐

1) 19偏年 의樵의 a展 .

1945年 5月 8 5까지 獨逸帝驕의 소밴域을 對象으로 統-된 郵便 및 電信行政이 維持되여 왔다.

獨逸이 4個의 占領管割地區로 分割되고 大伯林(Gro13-Berlin)이 共同管理地域으로 됨으로써 이러한

統-돤 d政은 分離되었다. 占領軍政當局이 兩獨地域에 設置한 郵便 및 電信行政은 1949年에 1늘

날의 獨逸聯邦共和國인 西方 3大國 占領地域 서는 獨逸驅邦郵便局(Delltsche Bundesl)OSt : DBP)Et

되고 오늘날의 獨逸民主共和國엔 소런占領地域에서는 獨逸郵便局(Deutsche Post 2 DP )으 되었다.

모든 占領地域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를 패能한 限 支障없이 解決하기 위해서 終戰直後에 소런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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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地域의 郵便當局과 酉部地域의 郵便當局間에는 활발한 相互接觸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接觸은

雙方機關長의 水準에서 뿐 이-니라 地方局과 末端實務者 水準에서도 이루어졌디.. 러 니. 兩獨間의 점

진적 인 政治的 對立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接觸은 짐차 줄게 되었고 實際的인 郵便 및 電信業務는 점

차 어려움을 줘게 되었다.

遍信業務는 便紙, 葉畵, 印刷物, 盲)<用 fb版物, /]·荷物 그리고 1包의. 運送에 限定되었다. 1954

年 8月 5 B에 獨逸民主共和國은 P 西獨, 西伯林,. 까國)q-의 譜物用 /]·包, 譜物用 小荷物의 郵便交流

에 괸한 規定」올 制定하였다·. 譜物規定을 違反할 겅우에는 隱物은 發送<에게로 返送되거나 補償金

없.이 1[레2리 었다. 獨 魚民主共{n國의 統制를 받는 稅關의 譜物規定이 점점 IVd 소걱히 施7j'7에 미-라

郵{更物이 返送되고 tI!삐%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增%]領 다. 동시에 便紙, 小荷物, /j·包의 配達따間이

지 나치 게 遲潛되 었다.

電信業務%- 또한 상당한 制限흘 반았피-. 이것으 특히 長距離 電話業務의 경우 두 러械다. 獨逸聯

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에는 1970年 中半까지 總 34回線의 電話回線이 架設되 었고 이 回線으%

東3i獨의 通話가 實施되어 야 領다, 비록 受動式 交換에 의해시이긴 하지만 通話를 하리떤 보통 411%·

間예지 150%-間$.j 待機1]y(間을 i 要로 領고 B·&'對話는 거의 通話할 수 없었다. 가兮적 이면 冬

申1]'%者에게 通話를 미i토록 하기 위헤 2-s分의 通話時間制 
· 

採擇해야만 東디-. 獨逸%

側·이 19S2年 5月頃 束西伯林間에 通 
-t1피이 

오a l 支線(약 4, 000回線)을 中斷시 긴 以後로 伯林의 兩

地域間에는 長距離 電話交流가 不1fl能'했 1수. p되19林파 東獨間의 長距離電話는 西獨1A의 長距

2<換所를 경- 하여 이-7-어져야 했다. 電報業務와 「텔레타이프」業務도 業務處理에 充分한 回線이 W,

였기 때문에 억시 어 러웁올 켜 었다. 이.로 困해서 電信業務는 - 특히 텨1請者가 밀리는 겅우- 싱·

당히 遲潛시는데 그 原困은 西獨과 熙저白林 소域을 - 方으로 하고 東獨과 겻패白林 企域을 他方으로

하는 兩地域間의 交信을 首더白林에 位置%t 中央電信局에서 中8하기 
' 

때문이 다.

2) 驛懼 W의 gw 
/,

196(i年末부터 獨逸民主共和國側은 獨逸聯邦郵便局과 西]며1當局에 對하여 郵便 및 電信問順의 解

決條</[으로 國際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淸算原베에 따라서 194.s年까지' 適及한 郵便料 淸算을 數次

要求헤 왔다. 東獨은 獨逸聯邦郵便局과 W더이h本當局에 데하어 19(i여f末까지 總計 약 18억「마르크」를

要求'했는데 그 中 獨 魚聯邦郵便局에 익· 11억「TJ르크」, 그리고 頂71林當局에 약 7억「1가르크J를 策定

하었다. 要求額中의 1要內容은 /]·包料金, 西伯林間의 電信「케이일0 使用料 그리고 그 當時까지의

수體利于와 裏利 等이 다.
'

聯邦政府 遍信相은 國際的 原則에 따른 淸算을 拒否하고 그 代身 原則的으로 1967年부터 獨逸郵

便局(東獨)側의 超過 負擔額에 대한 淸算用意를 表明하였다. - 1 는 獨逸民主共'fD國께의 淸算要求

契機로 料金差額의 淸算욜 위-ar 協商파 함께 [1寺急히 改善치어 야 할 郵便 電信交流의 臨商도 始作할

것을 거듭 提議하였다. 러나 獨逸民主共和國側이 이 又는 提案을 拒否領기 때문에 獨逸聯邦郵便

局은 1968年 10月 暫定的 
'支拂方法으로 

1967年度分의 差額 淸舞:Si 約 1, 690萬「마르크」를 그리고 19

69年 2月 에는 1968年度의 6個月分 差額 淸算額 約 510萬「마르cT,를 東虛의 獨逸郵便局에 支拂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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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안 망설엔 끝 結局 獨逸民초共和國側은 1969年 9 19 B 第-次協商 同意하6다. 聯

邦政府가 그 當時 郵便 및 電信交流의 改善을 爲해 提示한 基本立場은 「브란트」首相이 1970年 1月

14H 獨逸聯邦議會에서 行한 「國家狀況에 關한 報솝」의 資料속에 다음과 같이 明示되어 있다.

P… 툐距離 電話交流에 있어서 相當한 技術的 難點이 있다. … 이를 改善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惜置가 必須的이다.

a) 툐距離 電話回線의 大幅增1[l

b ) 兩獨問 長距離 電話交流의 自動/b

c) 東西伯林間의 長距離 電話交流의 再開 ,

d ) 電報交$의 自動化

이 回路設置에 關한 協定縮結

f ) 「라디오J放送 및 TV放送 中繼業務를 改善하기 爲한 推置

d 새로운 無線電信施設의 設置(「케이블」 및 指向性 放送體制(Richtfunkverbindtlngen)

… 郵便物의 交流가 비록 正常的으로 實施되 있다s瓦 할지라도 더 많은 改善策 局] 配達時間의 短

縮, 譜物/j·包 및 譜物/j·荷物의 紙送規制 緩和, 郵便換交流의 開始 等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3年以內에 이러한 業務改善策이 거의 모튼 面에서 實現되였다.

a) 19470年 4月 29圈亭의 슴童秦聰

어려운 協商끝에 이루어잔 쇼意事項 지] 1970추 4月 29B후의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

間의 郵便 및 電信究流에서 發生한 費用의 請求 및 淸算에 關한 슴意事項」(文書 11)에서 다음과 같

은 成果를 거두었다.

- 最少限 兮까 範圍9s 境界線올 通過하 郵便 電信交流 相호保證을 約束

- 툐距離 電話線과 「달렉스]線의 追1fl 設置運營에 對한 義務履行
處

東獨側은 그 後 旣存 長距離電話 34回線에 40回線을 增란하고 또 旣存 「텔렉스」 35回線에 32回
野

線을 ttl함으로써 이 義務를 履行했다. (槪要表 參照)

- 1967年 1月 I B부터 相互. 遂行한 業務成果에 대한 總額 淸算의 約束

獨逸郵便局(東獨)에게 支拂할 總額은 每年 3, 000萬「마르크」로 確定되 었다. 이 金額은 最少限

1973年末까지는 有勉하였X 후는 多少 變動된 交流量애 따라 정되 었다. 이 總額에는 獨

逸聯邦郵便局(屈귀自林 郵便支局도 包습하여) 및 獨逸郵便局의 書輪, 1包, 長距離電話, 電報,

「델렉스」, 海上通信, 放送中繼等 交流뿐 아니 라 豫備通路의 fl]用 및 翟키白林에 이르는 「케이블」

의 使用等을 省含해서 費用을 考慮하였다.

-東西獨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 있어서 1960年 I Q月 31 B까지 相互 遂行한 業務成果에 대한

費用金額 淸算을 위한 協商開始 約東

3 :" 
'"" *'"" '" '"" '" " """""

이 問題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側의 約束履行은 아주 消極的으로 이루어졌다. 베 1971年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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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H에 . 펴i慾郵遍局은 雙方이 各各 5回線성J( +l]用할 수 있도록 했고 L-1우기r포$딤-」(Fotsdam)

l·[J繼所를 經1tI하도록 힐>다.

그후 1971年 4月 8 5과 (i月 5B에 各各 5回線씩 追111]되 었고 이로써 總 30回線올 가臧으머 처

음에는 手動式 中繼를 始(P하다가 곧 大部分을 J'l>自動式으로 中繼하게 되 었다.

한펀 獨逸民1共和國側이 1971年 6)2]부터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으로 힝·하는 郵便 및 電

信交流에 대하여 지금까지 徵>l%c·하는 國1적·t數料 代身에 國짜.手數料를 賦課하는 規定을 適用함

으로 써 郵便 및 범信交流는 그만큼 새로운 負擔올 안게 되었다.

1970年 t月 29 6과 1071年 9셔 30 B 의 遍儒鶴商으로 이루어친

T信交流改善에 대한 槪獨表 (回線, 6動/b의 增))Il)

(兩獨間의 交(童에서 나타난 [비線의 要(K))

l l ·trfO聽/D·RK i -錮,/…& l /fd l

熹 쟐대白林 包含
'

그러 나 聯邦政>(1는 이같은 惜置를 유감으로 새각했지만 郵便 1길 電信交流를 더욱 改善시키기 위

한 
'努)]을 

促進하었 다.

‥ - 4 2 -



4) 1971年 9月 30드寧의 議定靈

이러한 努力의 結뿌 r 獨逸聯邦共>D國의 聯邦遍信局 代表團과 獨逸民主共卵國의 還信局 代表團間의

協商에 관한 議定품」가 1971年 9月 30B에 調印되었다. (玄書 22)

이 議定書의 슴意內容에 伯林에 판한 規定이 明白하게 包숨되어 있다는 事實은 政治的으로 특허

意味있는 닝이T 그리하여 西伯林 當局을 相對로 한 獨逸郵便局의 要求는 淸算되었고 伯林郵便 및

電信狀態의 改善策이 습意事項에 反映되었다.

細部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습意되었다.

1. 獨逸民主 和國 郵便局 1966年 IE SI B까 遂行한 超過3 」分 經費 總額 2億5쿠A

r 마르크J를 - 時拂로 淸算

2. 툐距離電話, 電報, 「렐렉스」交流用 回線의 a續的인 增設 運營

3. 소長距離 電話와 電報交流의 段階的 自動化(槪要表 參照)

4. 周波數 使用의 調節

5. 새로운 電信施設의 設置 및 運營

0973年末까지 指向性放送, 1976年末까지 擔送周波數 「케이블」 開通)

6. 音발放送中繼의 質的 改善과 送信線의 變更

7. 書輪, 小荷物, 小包의 配達時間 短縮

8. 獨逸民主共和國側위 譜物郵送規定을 再檢討하겠다는 東獨側 代表團長의 聲明

9. 습意퇸 技術的 推處의 實施를 위한 矢務次元의 協商 開始

10. 1970年 4月 29B에 습意된 1976年末까지의 年問 3, 000萬「마르크」의 - 따拂 淸算制의 a續 有勉

이와 同時에 獨逸聯邦共/D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指向性 r칼라J放送帶의 設置에 관한 슴意가 이

루어졌다. (文書 23)

슴意된 惜置方案들을 技術的으로 實行하기 위해 協商直後에 獨逸聯邦郵遍局 代表와 獨효民主共 n

國側의 獨逸郵便局 代表間에 協議가 進行되었다. 이를 위해서 4個의 專門團이 構成되었 2 것이

이때부터 必要한 技術的 問題를 다루게 되었다.

長距離電話, 電報, 리고 「텔렉스J交流의 回線 設置에 판한 槪要表를 보 1971年 9月 SOB의 郵

便습意가 열마나 劃期的 改善을 이룩했는가를 알 수 었다. 그리고 1972年 여름에는 獨逸聯邦共和國

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16回線이 追%로 設置되고, 또 眉회白林과 걀 白林 및 東獨間에 51回線의 長距

離 電話回線이 追)fl로 開通됨으로저 더욱 많은 改善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鄧1林과 東伯林間에는

료距離 自動電話가 開通되 었다.

現在는 總 383側의 長距離 電話回線이 있는데 그中에서 西獨地域-東獨/東伯林間에 開通된 것이

182回線이고 西伯林-東獨/東伯林間에 開通된 것이 201回線이다.

비록 %話量이 每6 約 14, 000通話, 다시 맣해서 1970年 4月 以前과 比較하여 볼 때 10배밖에는

增大되지 않았으나 通話時間이 보다 延長되 었고 是距離電話 申請後의 待機時閣이 보다 短縮될 程度

로 改善되 었다. 向後 2年內에 - 슴意보 바와 같이- 完소自動式 툐距離 電話施設이 마런된다면

더욱 業務의 簡素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現在의 技術的 準備狀況으로 본다면 앞으로 所要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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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長距離 법話業務가 聯邦領域부터 段階的으로 實施될 1J能性0] 있다.

同時에 雙方 合意에 따라서 1971年末부터 着1객1 電報交流의 自動化와 
-%께 

電報의 RI]刻的인 送

達이 패能-하게 된 깃도 큰 意義가 있다.

獨逸聯邦共7D國과 獨逸民主共)D國間의 r 갈라델레비전]放送을 위한 指向性 「칼러」放送帶 設置計劃

은 豫定뎨로 1972年 6月初에 開通되 었으머 「욜림픽」競技에 맞추어 放映이 ·되 었다.

遍信業務를 위해 兩獨遍信行政의 專門家들 雙方地域間의 숨輪. /]%荷物, 小包運送의 i5速化뿐만

이-니 라 業務 簡素化·를 目的으로 한 協商에 成功兎다. 業務處理떠i 手荷物은 더 잘 分類되 었%2 더욱

合理的이고 是速하게 處理되고 있다.

發信郵遍局의 發送業務處理가 보다 正確性, 슴理性, iE速性올 띠게 됨으로써 相互 協調關係가 改

善되 었r가.

S) 基2Mi約에 의한 t制

郵便 電信交%W 發展 라는 面에서 基本條約 룩합 가장 重大한 P果는 第7項에 規定된

습意事項인데 이에 의하면 獨逸聯邦共1메圖과. 獨逸民主共和國 
.
間에 郵便 및 電信業務分野'에서 相호

協)J을 增大시키고 促求하기 위해 協定을 練結하도록. %]어 있다. 基本條約 第7條에 대한 追/)fl議定

書에 根據하여 이 러한 協定속에는 旣存合意事項과 雨側 有+l]한 節次가 심含꼬]어야 한다.

以外에도 雙方間의 畵輪交換을 通해서 쇼意된 것은 基本條+1J의 假調印 直後에 郵便 및 電信協定

올 위한 協商을 始作할 것, 旣存 合意事項파 規定郞次는 이 協定이 縮結될 떼까지 1속 
'有勉하다.

(DI'r)會員{[IPL을 위해 i 要한 推置-普 取한다는 것 等이 다. (文솜 37)

協商은 1972年 12月 7 B에 始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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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交通業務와 旅行交流

가. 交 通 纖 務

1) 194S年以樵의 發展
u

1944年 %125 4大戰勝國 r I%議定솜를 通 11 습意한 輸送 通信業務 판한 共 政策 따

라서 i 要한 聯습國機構(管理理事會의 輸送 및 空路管理委員會)와 最初의 規定이 마련되었는데 여

기에서 當時 가장 重要하게 禮頭되었던 問題는 西獨의 西伯林地域에 對한 호援問題 및 西獨과 西

伯林間의 空中回廊設置 問題었다. 러나 후의 政治羲展의 結果로 占領地域 숯魏에 有動한 聯合

國의 通行權 制約을 받 다. 西部地域과 蘇聯占領

'

地域은 兩分된 交通管理地域 %다. 두

地域間의 交通은 1948年 7月 18B부터 1949年 5月 12B까지의 伯林封頗期間에 거의 完企히 適斷되었

리-. 이 伯林封鎖는 1949年 5月 4H에 縮結된 「뉴욕,協定0esstlp-Malik協定)으로 解除되었다. 1949年

5月 35부터 6月 20 B에 걸처 開催핀 「A리」外相會談에서 이루어진 슴意에도 不拘하고 交通妨害는

繼續되었다. (1952年 5月 8個所의 越境道路 閉頗) 同 「파리」까相會談에서는 「뉴욕」協定 및 1948年

3月 I BiM後의 交通妨害 解除掃置가 承認되었을 뿐 아니라 「西方國占領地域과 蘇聯占領地域間의, 그

리고 m林과 蘇聯占領地域間의 사람들의 往來, 物品交流, 그리고 通늠交流에 대한 規制緩和4가 決

議되었다. 1963年과 1957年사이에 旅行條件이 - 時 緩專1되었으나 그후 /,的交流는 行政的 規制指置

를 통해 다시금 制限되었다. 1958年의 f自林最後通課(Berlin-Ultimatum)과 1961年의 伯林障壁構築은

사람들의 iE來와 伯林交通에 妨害와 緊張을 몰X 왔다.

東獨住民들의 聯邦領域으로의 私的 旅行往來는 1964年에야 비로소 許可되 었고 그것도 年金生活者

에 限하여 許可되었다.

1965年부터 1971年까지는 西伯林에서의 獨逸聯邦共和國 憲法機關의 職務遂行을 東獨側이 違法이

EE 抗議함 뢰 T浦交通은 이 政治的 辭꺼 障碑와 tr를받 아왔 와 . 1965年 ·胡 30께는

東獨側이 兩獨間의 交通에 대한 - 般的 運送함쇼表를 通告함으로서 鐵道貨物 輸送의 運送條件은 더

욱 惡/h되었다. 이렇게 하는 原因은 다른 分野에도 그런 試圖가 豫見되지만 越境交通에 國際運送法

의 慣例를 適用하려는데 있었다. 그리고 協定不加入으로 A기되는 實際面의 不利益 때문에 國際鐵

道協定 CIM CIV (「 른」 協定) 正숨員加2w i$要性을 提起하1다.

가) 航 空 交 通

1945年 11月30H 聯合國의 獨逸管理 프事會의 決定으로 4大驗國은 屈 白林과 西部獨逸間에 3개의

空中回廊과 伯林上空에 統制地域을 設定하였다. 이 空中回廊-幅이 各잡 20마일-은 西伯林에서 「함

부르크」, r 뷔 케부르크」(r하노버」), 그리고 r 프 랑크푸르트 암 마인」으로 各各 速結된다. 이 回廊내에

서의 4大國 航空機의 飛行은 事前 許可없이도 할 수 있다. 以外에도 伯林에는 聯合國의 飛行安소本

部(Flugsicherhe[tszentrale)가 設置되 었다. 이러한 規制 특히 空中回廊의 管理規定은 오 늘날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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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의 許)J없이 東獨地域을 뗘 났거 나 혹은 그 니,前…l] 東獨地域內에서 處腦받올

만한 行爲를 한 사령'이 라도 通行路를 干涉但이 使用% 수 있다. 과거에 東獨內에서 獨-逸.民主共和國

의 法을 違反한 殺人犯. 故意的 重傷犯, 또는 所有物이 나 財産에 데한 重犯5者 등에 대해서는 通

行令 拒잡할 수 있다.

通 i 協定은 通0路의 使用時 및 國境通過1[廳,l;에서의 檢問1라, 無根據한 驗制捕·置로부터 旅行者를

保護한다. 同 協定은 어떤 경우에 通行路使用 違反에 該當되고 IE. 그 겅우 1 어떤 惜置가 쥐해지는

가 하.는 問題를 具魏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i 者가 通行路를 使用하는 途中에 物資를 流布-하거 니- 鬼集할 ·t}], 사람을 태울 때, 規定된 通1i

路 無斷離說할 때, 기 타 犯法 및 通0'規베올 違反%< 때에( ]l%y路 使用違反에 該當된다. 고리51

通·0路 使用途中에 違法 또 는 犯法行爲를 했거 나 하고 있는 다룐 사람들과 共犯, 한陵, 稱助0爲를

한 旅<f者도 通行路使用 違反罪에 該當핀다. 通行路 使).H違)요의 繼疑가 뚜렷 할 경-원에는 獨逸民主

')(<·ED國 
當局은 旅行者-야 

- 7-의 交通手段 밋 個人 T荷物올 接索할· 수 있으며 旅行者를 退去시킬 T

3)다.

"
. >iof路 使用 陰反의 繼疑가 判明될 때, 獨逸바主共和國 當局은 退去令, 處團推置, 劉金, 警솝·IIH置

-

·

'f 
71 한 수 있으며 携帶品의 Fl]입, 保管, y떼냔8'iA[르' 취 수 있)( 旅行者에 대한 退송, - · ' H](lyJ인

逆/0'·$使用 f6'f- 또는- bo束推置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推置는 旅0者가 過去의 通0路使用途나·

·

'

, i 獨逸民]묘共和國의 法욜 違反하고 犯法6爲를 하였을 경우에도 該當된다. 放0'者의 通行路 쌀i用

違9Vd 대하여 獨逸12.D6和國側-의 違反0爲의 輕重의 程度에 따라 가장 適當'한 法的 推置를 취한 .

·- [. 旅1)"者의 遠111i, 通0'·不許, 退去推置 등에 C핀체서도 獨逸聯邦共和國當局에 通報된다.

通%3-協定 第19條애 의해 設置 共1R]委員會가 雙方間의 意見差異를 調整하며 i5要하다면 兩獨政

府도 여기에 介)L-한다. 最終 決·定(楓·은 4大雖1協定에 따리- 4大該國이 0使한다.

2) 人的交淸에 대한 業務2i次 緩)l(D

鐵道交通·파 道路通0上의 業務節次는 根本(l(J-으로 簡素化되 었디-.

旅行者는 原則(y)으로 享를 타고 6아서 T續을 밟을 수 있디.. 檢問>)'h次는 通行證의 記載事項과

本),y fiA:·g에 토di淚되 머 fM'YI]1 i-jJA의 징 /는 本<身分 壹을 h毒)認%한0. 「비지-」A晨%含은 31]途의

0'ii 12의 手續없이 d'P容8다. 「M-1스」의 겅우에는 - · 1'dr비자」가 發給힐. 수 있다.

[비)兩파 個人의 手荷物은 特別한 겅-7 以外에는 調査받지 않는다. 通過버스에 대한 獨逸民主共和

國의 檢問節次는 오 직 本)t 身分確認 이며 다各 手續은 없다. 個人의 手'荷物이라 함은 旅行中에

<f<.要-한 物딜, 및 消純,답, 携帶한 議物, J/-는 
-liB類의 

)j(il用 讀書物, 旅0'‥l· 
-本人이 

持청하-b 이-9즈]

등 - Y든 物品을 만한다.

持청하는 개와 고cu·이에 대해서는 公醫가 發行한 接種證明書 提示로 充分하다. 個個/,이 「비자」

I·數料 필 通0路 使用 . 數科를 支拂할 必要가 없다. 2-L 代身 聯邦政府는 1975年까지 每%f 2億 3T

900萬「마르크J로 策定된 總額을 - 세 拂로 淸算한디-. 이 러한 總額과 함께 側)<80 物資交流에 대하여

지금까지 引 L된 - . . - 連의 追1nyJ인 公課쇼도 淸算돤다. 側人別 手數料는 特別한 4우, 에킨대 臨時通

行證을 發給할 때 또는 特別히 別途의 許)-j]끼· 2,要한 物사,을 携帶-tI 경우에는 이를 徵奴·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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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이 縮結될 때까지 聯슴國의 明文化된 法的 原則이 樹立 지 않았다. 伯林封錢解除에 관한 聯合國

의 約定을 履行하기 위해 兩獨當局間에 縮結핀 「헤름스테트」協定은 1949年 10月 4B에 맺어전 兩獨

間의 버스路線 交通에 괸한 協定으로서 무엇보다도 旅客列享 交通을 補完해 주는 役割을 하였다.

(運賃은 同-)

- 定한 數의 「버스」路線에 대해서는 持續的으로 充分한 A通물이 認定되었다. 伯林往來를 위한

乘用車의 利用이 繼續 增%[1하고 있는 反面, 그밖의 兩獨間 旅行交流에서는 私的 訪問旅行에 대한

儒)%,榮用草의 使用이 c-]욱 制限되었다. 그러 나 마침내 東獨側은 「라이프찌히」見本市場 訪問者 및

業務旅 e者, 그리고 特殊한 例外의 경우에 限해서 乘用草 利用을 許차하였다.

伯林 뇨來 및 兩獨間의 貨物運送部門에서도 貨物自動車의 利用이 增加되었다.

西獨地域 및 西伯林에서 東獨地域 및 東伯林을 往來하는 貨物享輔은 大部分 東獨에 所屬하는 것이

었다. 道路交通에 관해서 明文化돤 規定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交通方式은 특히 伯林往來

問題에 있어서 各種의 妨害를 받을 憂慮가 있었·다. 1951年 9月 I B부터 貨物車輔에 대한 道路使用

料가 徵1[X되었고, 이것은 1955年 4月 I H부터 2倍 以上으로 引上되었다. 그러나 協商結果 그중 -

部分은 다시 dIT되었다.

WE存 12側所의 越境通路는 1952年에 獨逸民초푯和國側의 - 方的인 推處로 8腦所가 閉鎖되어 4個

所로 減少되었다. 1960年 復活節에는 r 毛벡J地方의 새通路(SchIStup-Selmsdorf)가 添)fl되었다. 旅行

者에 대한 嚴格한 統制, 貨物車에 대한 貨物調査, 리 手續節次의 지 옌때문에 越境通路上에서 長

時間 待機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8年 獨逸民主共和國側은 또한 伯林交通에 通行證과 手數料를

義務化하는 査證制度(Visumzwant를

� 

導)L하였고 貨物輸送時 道銘使用料에 添1n하여 調整稅(Ste-

ueraug leichsabpb아를 徵奴하였다. 特定한 團體旅行者들에게 越境을 禁1L하였고 더우기 午렷한

理由 없이 個個/%,의 通行을 拒否하기도 했다.

1970年에는 通路가 隨時로 封錢되어 交通이 몇 빠間씩 中斷필 程度로 妨害가 많아져 갔다. 이러

한 經驗으로 볼 때 凰速하고 마찰없는 越境手續을 保陣하는 規制指置가 특히 道路交通部門에서 要

求되 었다.

새로운 伯林2ie協定의 重點이 바로 여기에 두어'지고 있다.

1960年부터 1964年에 걸친 료期間의 協商끝에 「힐쉬벨크」의 「살레」橋 復舊問題에 合意혔다. 1964

年 8月 14 B에 이루어진 슴意에서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工事를 擔當하고 獨逸聯邦共和國은 總額 550

萬)yE의 工事費를 支拂하였다. 이 橋梁은 1966年 12月 195에 노1하여 開通되었다.

責任災害保險協會 및 貨物自動車 保險協會(HOK)는 獨逸民초푯和國側의 該當 保險協會와 1956年

災害調整 촨한 契約을 M ,
61 

.

1958年 AH且운 協定 且 代置 >다. 兩側은 各各 相對

便 地域 車幅에 歸害를 입은 自6側 人툐들에게 保險쇼을 支拂하여 이것을 契%)當事者間에 每年1 淸

算한다. 1972年 4月 26B 獨逸聯邦共和國의 聯邦法務相과 獨逸民主부和國의 財務相間에 맺은 管輔

權協定(Ressortabkommen)에서는 兩側의 該當 保險會社間의 새로운 協定을 練結하기 위한 要綱이

슴意되 었고 이 서로운 協定으로 이미 合意퇸 節次規雷合 施行하고 더욱 發展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새 協定을 緖結하기 위한 協議가 동안에 着手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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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水 路 3( 通

雙方間의 水路交通에 있어서 「함부르크」港과 東海외 「로스톡J港 그리고 北東海運·xII는 重要한 f

을하고 있1가. 內陸水路交通에 있어서는 西伯林 往來水路交通, 「함부르크」로 부터 「볼프스부르크고tI·.

域과 「엘 」江을 지 나 中部內陸運河(Mittel1andkana1)를 通해서 東獨領域으로 向하는 「U字形 通路]

(Hufeisentransit) 그리고 東獨領域으로 부터 「엘베」江을 通해서 聯邦領域을 지 나 「함부르크」港을

向하는 東獨側 船]輔의 
'通路가 

交通産業上 가장 중요한 路線이 다. 2),外에도 兩側의 相互 關心은 接

境地方의 다른 通路를 開發하는데 있다.

獨逸內의 모]f 水路交通은 1945年과 1946年에 公1j'된 聯合國의 水路交通수에 의해 規制되었다.

同令에는 船顔의 標識, 4個國語로 y /진 運行許페證과 提出할 乘船者 名單等에 관한 規定이 包含

리어 있었다. 그린데 同수은 1950年에 J1다 緩和2 條項이 包含된 · 聯合國 最高管쁘委員會 命令 第
니

42號에 의해 獨逸聯邦共和臧에서는 廢11<되 었다. 1955년 蘇聯軍政當局은 우리]베에서 相應한 惜置를

取한 바와 같이 크듈의 所管 權限을 혈i急民主共+J]國側에 양도兎다. 헌方問의 協商을 通해서 「한부

르크 水路交通管理所」와 「마그톄설-크 水路交通管理所」의 設置에 습意하고 이 E- 事務所를 雙方地域

의 通行許'if 發給官廳으로 指定하었다. q . 
.

J

獨逸民1共7n國요 195S年 5月부터 1961年初까지 伯林通路와 0字形通路에 대해서 - · 時 水路使用

手數料를 徵1[2循다. 이러한 推置는 「엘베」江 T流 「게스트하흐트J(Gesthacht)에서의 貯水地1,事에

대한 反應이었다. 同給爭은 兩獨政府의 關係機關間에 協商을 해서 1961年 3月에 調整되었다.

「엘베」E上의 境界線問題의 논란때문에 雙'方間에는 水路調整作業의 管精權과 水上警察權 그리고

其他問題에 판헤서 意見對立이 있었다.

道路交通의 경우와 같이 西伯林往來를 위한 內陸水路交通도 1960年代에 東獨側의 政治問題와 結

f<-씨킬 制限推置로 인하여 妨害받았다.

隣接된 外國과의 通行交通, 예를 들면 聯邦領域에서 「폴란2J로5' 혹유 東獨에서 西歡쏙 外國 로

의 通行交通은 신제로 許可되지 않(다.

2) 交 遷 s 定

交通分野의 It%i化問題는 雙'方의 共通된 關,L事었다. 어기에는 多樣한 交通手段을 包含한 法的 原

메의 樹쇼:, (固뒤j的 問題에 대한 具燈的 改善策, 리고 雙務夢) 多務的 關,L·事에 대한 將次의 協'fJ

問題등이 包含돤다.

雙고7은 政治的 目的도 追求하였다. 즉 獨逸民主·共+l[1國側.읜 獨逸聯邦共{11國과의 h-x的 次元의 條

%J縮結올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은 東獨이 要求-한 國際法的 承認없이도 國際法

. J<의 條約파 同-한 拘束力을 갖는 兩獨間의 協定이 A ]'能하다는 立場에서 습意點올 찾으리31 努力

했 다. 더우기 獨逸民1共和國側은 兩獨間의 交通往來와 같은 特殊問題에서 國際間의 . 多務的 交通法

規, 에<대 CIM과 CIV(「베른J協定)의 國際鐵道交通상을 適用하려 2 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은 
'旅行制限의 

廢19 아니라 交通協定을 西伯林地域까지 延長시키-h 問題에 重點

을 두었다. 이 協商올 通해서 基本條約을 練結하는테 도움올 준 解현策이 ri]-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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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問題에 관한 對話가 「바르」(Bahr)次官과 「콜」(瓦0hI)次官1'調에 1970年 11月에 始作되었다. 그

든의 對話는 IC71추 9月 公式的인 會談으로 發展되 었고 1972年 5月 26B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

主共和國間의 交通問題에 관한 協定을 縮結하게 되었다. 1972年 10月 16H字의 立法指置로 兩獨이

各各 對內條件을 具備한 다음 獨逸聯邦共寧0國 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間에 相互 覺書交換이 이

루어짐으로써 同 條約은 1972年 10月 17B부터 發勉되었다. (文書 31)

基本條約은 追1[1議定晝를 通해서 細部條項과 航空交通問題를 補完하게 되 었다. 協定署名時 雙方

은 國際鐵道旅客手荷物協定(Eisenhahrl-Personen-und-Gep%kverkehrzCIV)과 國際鐵道貨物運送協定

(Eisenbahn-Frachtverkehr:CIM) 會員%L)[,에 관한 覺書를 交換하였다.

獨逸못主共卵國側은 「미카엘·骨」(Michael Kohl )次官의 回答書輪을 通해서 확인한 바와 같은 內容

의 또 다른 솜稀에.서 基本條約 發勉와 同時에 東獨側이 取한 旅行緩和指置를 西獨側에 傳達하였다.

「바르」次官과 r 콜」次官은 以外에도 基本條約의 諸規定이 1971年 9月 38字 西1'白林에 판한 4大國協

定과 符슴되도록 履行되기 위해서는 面紂自林에 대한 交通協定의 諸規定이 遵守되어 야 한다는 습意事

項을 聲明을 通해서 誠調하였다.

가) 前 文

雙方은 協定文의 序頭에 다음과 같은 總論的인 두 文章올 넣었 다.

.

- 雙方은 相互共同生活에 관한 協定上의 規制가 歡洲의 平和的 發展과 歎洲諸國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가장 중요한 前提條件 中의 하나임을 認識하면서, 歡洲緊張緩和에 寄與하기 위해 努7]할

것을 호言한다.

- 雙方은 兩國家間의 正常的인 善隣關係를 發展시키기
,

위해 함께 努)j한다는데 슴意한다. r 正常

的」關係라는 用語의 뜻은 「善隣」이라는 槪念으로 明白히 하였다.

이러한 關係發展은 반드시 國際的엔 協調속에서 이루어 절 수 있다. 兩國家가 相포 獨立되어 있

다는 表現은 兩國家中 어느 - 方도 他方에 從屬3지 않는다는 法的 地位를 論調한 項이다.

前文은 協定의 基本計혜 즉 民間/h, 및 物寶의 越境通行問題를 包播的으로 規制하는 內容을 탐

었다.

나) - 안規定과 最終規定

協定의 對象은 相토it來(Wechselverkehr) 즉 兩側 交通地域間의 往來問題이며 道路, 鐵道, 水路

를 利用한 第3國에의 通行交通이다. (簿1條 1夷) 海上旅客船과 內陸船船에 의한 民間人 交通에 판

해서는 適當한 前提條件이 마런된 다음에 協商한다. (第1條에 대한 議定書2·f銀) 航空交通은 이 分野

의 特殊한 法的 條件으로 因하여 除外띤다. 그 러나 雙方은 航空交通分野에서 相互協力을 增大시키기

위해 適當한 時期에 航空交通協定을 위한 協商을 始作하기로 意見의 - 致를 보았다. (航空交通에

관한 議定촙附銀) 第1條 2項에는 協定의 基本原則이 包含되어 있다. 協定雙方의 管輔領域內의 또는

이를 通過하는 交通은 - 般的인 國際償例에 相應하여 相호主義와 無差別의 原則에 효脚핸서 最大限

으르 錄障, 緩和되고 그리고 可能한 限 슴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交通業務遂行上 國

際的 - 般基準4 未達되는 J野에 대하여는 自然히 改善策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問題가 提起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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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相7(.l::義와 無差81]의 原則에서 要求되는 重要한 問題> 協定雙方의 相그 係에서 不公2r

條件이 發生하거 나 또는 第3國의 當事者가 디 좋온 條<Jl·을 I
f. 리게 될 때에는 公正한 處理룰 해야

한다는 것이 다.

第2條에서 第9條까지는 雙方의 國內法의 適用에 c/한 規定을 ·a-고 있다. 즉 相對方地域內의 公共

交通施設 12 越境施設의 1-l]用權, 交通手段 利用에 2,要한 證明書 및 個)%,身分證의 認定

帶品 ·닐 消純品, 燃料의 携帶問題. 事故 및 災難時의 救護指置, 그리고 交通狀況 필 越境交通에 디

향을 미 할 수 있는 1事計劃에 관한 情報交換 等이 디-. 協定의 運用 및 解핵에 데한 意모差異를 解

涓하 위하%] 兩國政府의 交通엽 企權委任者가 7i 는 代表團 1 構成된 合同委風會(Gemisc.hte

Komission)를 두기로 하였다. (第32條) 合同委員會가 解決하지 -長-하는 意見對立은 雙方政府가 協商

經路를 通해서 解決하기로 하였다.

同 委員會는 1972年 11月 13Pl 東伯林에서 構成되 었다. 同 交通委員會의 28째 會議는 1972年 12

月 7 5 「-9-J(Bonn)에서 開催되 었다. 同 會議에서는 특히 「일베」江의 얼음을 깨는 問題에 관헤서 合

意가 이루어졌다.

協定온 無]에(14으로 Oil結되 었다. 同 協定은 發勤後 5年이 지 나 每年 年末 3個月의 유에기간을 두

고 廢棄通솜를 할 수 있다.

다) 鐵 道 交 通

鐵道交通에 판한 7側條項은 다음과 같은 i 要한 原베的 規定을 단고 있다.

- 列車運行림-劃, 列享의 構造 및 配車, 交通 需要增加에의 對策 等에 관한 合意(第10條)

- 旅客짜 의 所持品 및 貨物運방에 適用시킵 法(第11條)

- 協定雙方 두 境界驛사 區間(越境區間) 適用할 規定과 列車機關士 列車 務員 ] 1

適用'랄 規定(第12條 및 第13條)

- 相對方 鐵道管理地域에서의 最短線路區間의 使用(所謂 0 字形 交通地域, 第14條에서 筆1헤幽까지)

列車運行計劃, 께享構造 3 리-% 이와 類但한 問題에 판한 合意事項은 越境鐵道運行의 實際樂務와

直接 關係된다.

베, 國際>!]車 앴行計헤會議에 立禪한 
'協定에 

띠-라서 及는 該當 中央機關間의 合意나 協定當事國

의 該當 中央機關間의 合意에 依해서 列車運5'이 된다. 平常[li의 交通量을 질씬 超過할 경우 可能

한 運行限度內에서 追11[1로 增草를 協議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旅客 및 物資의 越境通行은

CIV 잇 CIM 約定에 明文化되어 있는 「國際鐵道旅客 및 貨物運送(송J(「베,른]協定)의 規制를 받는다.
뷰

(第'11條) 雙方은 1972年 5月 26 1:'1字 覺害交換을 通헤서 兩獨國家가 f記 約 i에 4[l)L될때까지 本

條項의 適用올 留保하기로 했다.
된

그 사이 雙))'은 「메른」協定 會員))l]A申請을 兎다. CIV 및 CIM 의 約定을 適用하게 되인 旅客 필

貨物運送業務는 훤씬 改善될 것이 다. (通過運賃, 往復票, 通過運送狀 等)

國境地域에서의 鐵道運送에 관한 規制(第12條)는 그 동 豫定대로 獨逸聯邦鐵道 中央管理局과

獨逸民主共和國 交通省間에 1972年 9月 2SH 練結된 鐵道通行協定올 通해서 運行技術上의 問題가 補

. 完되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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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및 第15條는 獨효聯邦鐵道가 아래와 같은 獨逸民主44+[1國內 區間을 U字形으로 通行 (는데

따른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

- r 당旦마르스하우젠J(Dankmarshausen)/r젤스퉁젠J(Gerstungen)(「카리」輸送)

- 「오버스투울」(Oberstuhl)往來

- 「쉬벱다」(Schwebda)/「헬드라」(Heldr이

第16條는 獨逸帝國鐵道가 獨逸聯邦內의 「바르타」(Wartha)-「젤스퉁곈」(Gerstun en)區間올 0字

形으로 通行하는데 따른 法的 基礎가 된다.

라) 內陸 船顔究通
된

第1條에 의해서 1945年 이후 처음으로 第3國으로의 通行交通이 다시금 패能해졌다, 第17條는 第1條

의 原則을 具體化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協定雙方은 義務的으로 各者의 領域內에서 患速하 經

濟的인 船船運行을 實現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함으로써 通行을 最大限 保陣하고 이를 緩卵하며 可

能한 限 슴理的으로 運營해야 한다. 雙方은 그들의 水路航行에 대한 特別許페制를 取涓함에 따라서

聯습國의 法令에 따라 實施되었던 通行許可制 및 東獨側이 實施雙덴 許2制가 廢棄되 었다. 그런데

獨逸民144和國側은 이에 촨한 議定書 附錄속에 通行許페制가 다시 實施될 경우엔 許페 節次條項이
u

再發動된다고 留保하였다.

- 般的인 慣例에 따라서 協定相對겨의 얕D 및 積荷場間의 物資輸送은(沿岸航行) 特,別한 許패가

i 要하지만 歸路에 協定相對方 領域을 通行航行하는 경우(速結航行)에는 許可가 必要하지 않다.

(第18條)以外에도 疎泊所와 陸路使用(實際로는 東獨側 懷域에만 該當, 第19條), 現行의 保稅倉庫許패

證, 船荷證書認定(第20條, 第21條), - 五 每回 手數科徵112(第22條)等에 관한 規定에 슴흐하였다.
特히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은 「엘베」江上의 472. 6he 내지 566. 3Et 區間을 아무 論難없이 內陸船聽

이 運航되고 있다는 點이다. 과거에는 國境通過問題에 대한 法的 見解差異 때문에 雙方間에는 계속

論難이 意起되었던 것이다. 이 區間의 管理, 標識, 그리고 事故時의 推置等에 관한 編部問題는 現

行業務遂行과 關聯되는 議定書 附錄속에 明文化되어 있다.

마) 自動車天通(Kraftverkehr)

自動車交通에 촨한 規定의 초要部分은 第25條와 이에 附屬되는 議定書 附錄속의 「産業上의. A員피-

物資의 輸送에 대한 許페節次」다. 雙方은 自己側 領域內의 또 는 이를 通過하는 - 待旅行者와 貨物

自動車의 
' 

貨物에 대하여 相포主義 原則에 따라 그 들의 許可節次에 콴한 法規를 適用하지 않고 있

다. (第26條 1項) 그 러나 雙方은 協定相對方의 貨物自動車 및 「버스」의 定期路線에 대해서 許百1權을

行使할 수 었다. (第25條 2項) 를 위한
,

羊次規定은第25條 관한 議定書 附錄속 있다. 第26條는

道路交通許可法의 相호認定을 規定하고 있다. 第28條는 이 問題의 多務協定에 판한 規定으로서 雙

方이 該當 國際協定에 )fIJL할 때까지 施行을 留保한다는 것을 關係 議定書 附銀속에 明示하였다.

바) 海 上 交 通

海上交通에 관한 條項은 지금까지 兩獨國家間에 重視되 었단 國際的 慣例를 反映하 있다. 第29條

는 팔D와 기타 海.트交通施設을 서로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最大限의 互惠原則을 規定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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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塞定相對便의 찡G 및 積荷場間의 物資運送에 대해서.는 (갭岸航行)慣例에 따라 通行許可權을 發

動한C+. 第30條는 國籍을 證明하기 위해 携帶 1 證明書類 및 갑法[y)으로 提示된 船劃11頓數 證書의 題
T

定問題를 規定하고 있다. 第3저察는 協定-方의 國籍船船이 協定相對便의 領海에 있令 때에 도 ['兩 乘船

員, 裝備, 같備, 船船安소構置, 船船諸元, 航行能))에 괸한 規定은 有弟'하다는 것 을 規定하고 었다.

나. 旅 行 者 호 速

1) 쁘逸聰邦48國으로부터 獨逸周主共麻1飜으로의 族 6看交流

交:2타蕩定이 發勉되기 前까지 獨逸民1共和國은 私的 用務로 東獨을 旅行하는 獨逸聯邦共+n國 市民

돌에 게 原則的으로 1等親 및 2等親의 家族을 年間 1回 4遇間에 限해서 訪問하도- 許可하였다. - 1

리)1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이 東伯林에서 24재間 辯留하는 것도 可能領다. 이것과는 關係없이 業務

旅行, 「라이프찌히」보本市場 參觀旅行 그리고 公共機關 招請에 의한 旅行 等은 許容되었다.

1072T- 10月 17B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1共和國間에 練結독] 交通問題에 관%f 協定이 發動묑

으로써 根本的으로 旅行規制 緩1'0 및 改善이 실시되었다. et書 35)

獨逸民主共+l]國1 이 ·제부이 獨達貞靜邦共和國 )t'民들에게 東獨정 親戚訪問 旅行 아니라 親%n訪問
龜

/)iO)'까지 잔페하고 年間 1回 혹f 數野1에 毛쳐 總 3이3 까지의 潛'留를 許容했다. 以外에i 獨逸聯邦

j<和國市民이 商業, %化, r 스 포%」, 宗敎上의 fl']務로 東獨內 該當機關의 招請욜 빌을 경우 A國許21

를 받을 수 있다. 먼저 獨逸民主共1n國에 觀光旅行을 가는 問題가 獨逸聯邦共和國 旅行}if와 獨逸民

t共和國 旅行總局間의 協定에 의해서 解決되었다. 獨逸聯邦共/미調內의 各種 旅行案內所가 獨逸民

主共和國에로의 觀光旅行 業務를 代行하고 있다. 束獨에 觀光旅 을 가기률 願하는 西獨市民이 西獨

1정의 旅行社에 이를 申請하면 同 /i&行社는 獨逸마:主共和國 當局을 통해시 )L國査證을 얼기 위한 資

格證明書를 發給받고 01된 H程計劃에 따라 東獨內 目的반에 있는 호델올 豫約한다. 獨逸聯邦共

和핵 市民이 首71林을 24時間 訪問하는 問題와 「라이프찌히」見本市場을 訪問하는 旅行은 別途로 特

別히 保障되드L 있딕.

西獨 市民들이 - - 定한 條件을 빌아듄이는 前4Lr에 自그의 乘用車를 타고 東獨을 旅行할 수 있게

것은 많- 旅行希望者들에게 커 다란 便益을 주는 깃이 다. 지곰까지는 自家用乘用享且 東獨에 /L

國하는 깃을 原베1%{J으로 許可하지 滄았으나 現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許可된다.

3 緊急한 用務로 旅行해야 할 경우, 쑈共交通·f段으로는 豫定時間에 彈]놈할 수 없거 나 正는 目

[XJ地까지의 交通事情이 不利할 떼

% 3歲 C),T의 어 린이틀 同停해야 할 빼

y) /i'K行者가 身鑑上의 不便으로 自家用享의 利用을 %,要로 할 ·끼

>3 商業, 文化, r 스포츠J, 宗栽].7의 텀的으로 
'旅行할 

때

또 한가지 改善된 緩+n惜置로는 西獨市民이 原베J-t 東獨企域울 旅行하고 辯留할 수 있눈 許페骨

發給빌-게 된 것 이 디.. 지금까지 東獨內의 ]it行者들은 
' 

許<-1된 地域內애 限句서 潛在할 수 있었다. 獨

逸民1共+[1國內의 他地域을 게속 訪問하고자 하는 旅行者는 특벨히 許可를 방아야 했는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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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許페는 原則上 1 等親 家族訪問에 限해서 發給되었다.

包含한 旅行者 交流 및 訪問客 究流의 계속적인 改좋策에 습意하였다.

基本條約이 發勉됨으로써 獨逸聯邦고%和國의 國境隣接地域 住民들은 年間 許패B數 306의 範圍內

에서 當事者의 每 申請에 따라 3個月內에 9回까지 獨逸民초A和國 境界地方을 1 5間 訪問할 수 있

도 록 許페될 것이다. 그리고 人的 交流를 위해서 새로 4個의 道路通過地域, 즉 「윌젠」(Ue1zen)-

「잘쯔베델J(Salzwedel), 「두더쉬타트J(Duderstadt)-r보르비스J(Worbis), 「바트 노이쉬타트J(Bad

Neustadt) 「잘례」(Saale)-「마이 닝젠」(Meiningen), Ow리i 「코부르크」(Coburg)-「아이스펠트」

(Eisfel이의 通路가 追%로 開設될 것이다.

獨逸民초共和國을 旅行한 西獨住民의 g는 1969年에 약 110萬名, 1970年에 약 125萬名. 1971年에

약 126萬옴에 達혔다. 1972年에는 154萬名의 西휵住못이 東獨內로 旅行했다.

2) 獨逸濁血共胸 으로부터 獨4T邦奐胸國으로의 Wii

1961年 8月 13B以後 獨逸民主14和國의 通行閉鎭指置로 말미암아 獨逸民主共和國의 모든 居住者

는 獨逸聯邦共7fl國으로의 旅行이 禁止되었다. 1964年 11月 2B부터 年쇼生活 老)(들은 1年에 1回 4遇

間까지의 潛留期間으론 西獨地域 또는 紂6林에 居住하는 들의 親戚을 訪7·%할 수 있게 許容되었

다. 本人家族의 死亡이나 호病의 경우, 年쇼生活者에게는 別途의 追%1旅行이 許容될 수 있다. 年쇼

生活者의 資格은 만 60歲의 女性과 만 65歲의 男性에 該當된다. 不具者 및 爆害年쇼 生活者들도 上

記 年쇼生活者 老人들과 같은 待遇를 받는다. 1972年 10月 17 B 交通協定이 發勉된 후 東獨住民들

은 1추에 1園 또는 數回에 걸쳐 30B 以內의 潛留期間으로 緊急한 경우에는 自家用車便으로 西獨內

旅行이 許페될 程度로 事情이 改좋되戚다.

1964年 11月 IV,來로 每年 약 100萬名의 東獨內 年쇼生活者가 獨逸聯邦共和國에 居住하는 그 들의

家族親戚을 訪問했다.

交通協定의 發勉와 합께 旅行者交通 및 訪問좋 3(ii를 더욱 緩和하는 掃置들이 슴意되었다. 1972

年 10月 17B 交通協定과 같은 날에 發勉된 東
/

獨住民의 旅行規制令(文書 34)에 따라 처음으로 年金

生活者 以外의 모든 東獨사람들이 年勤에 關係없이 緊急한 家事用務로 가까운 家族,-예 대 祖父

母, 父母, 子大, 姉絲-을 만나기 위해 西獨이나 酉뢰自林으로 旅行할 수 었게 되었다. 緊急한 家事
a

問題로서는 分燒, 婚姻, 生命이 위독한 重痛, 死亡 等이 該當퇸다. 그 들의 出國은 年 1回 혹은 數

回에 걸쳐 總 30B의 潛임期間으로 緊急한 경우에는 自家用車便으로 許可될 수 있다.

基本條約의 署名에 즈 음하여 獨逸民초A和國側은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와 觀光旅 7을 보다

緩和하는 推置를 取할 用意가 있음을 約束하였다. 따라서 基本條約 發勉된 다음에는 東獨에 居住

하는 異腹兄弟(어머니가 
I

같은 묘,弟)에게도 緊急한 家事問題로 旅行申請을 하게되면 이를 許可하게

된다. 緊急한 家族問題에는 銀婚式과 쇼婚式까지 包含될 것이 다.

1972年1 10月 17B 交通協定이 發勉된 以後 1973年 1月 31 B까지 東獨住民 15, 719名이 새로운 規

定에 根據해서 緊急한 家族問題로 西獨을 旅行했다. (西伯林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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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麗伯韓 曆2A의 t獨旅智 및 東仙韓旅行

지난 20年間 西伯林 住民들이 東獨地域을 旅行하고 뷰거白林市를 訪問할 수 있는 機會는 漸次 減少

되었다. 1952年 以後에 그들이 東앎에 들어가는 짓요 실제로 不可能했고 1961年 以後에는 걀 白林에

들어가는 것도 原베(l{J으로 拒否되었다. 다만 短期問의 暫定推置로서 周] 1963年, 1964年 그리고 1965

年의 「크리스마스」 및 新年의 訪問期間, 1965年과 1966年의 復活節 및 聖靈降臨袁[i의 訪問期間,

1964年 가을의 14H間, 그 들은 通行證協定에 基礎하여 東伯林市內의 가까운 家族親戚을 訪問할 수

있었다. 1966年 以後부터는 緊急한 家族問題가 發生한 사람들에게 소위 嚴格한 檢問所를 通해서 東

伯林을 訪問할 수 있는 길도 생겼다. 1969年부터 1971年까지 이러한 方法으오 東伯林에 居住하는

그들의 家族욜 再會할 수 있었던 西伯林住民운 年平均 약 9萬名에 達童다.

4大國協定의 關係規定에 따라 西伯林當局과 ii勉民1共和國間에 練結되고 1972年 6月 3H 發勉된

旅行 및 訪問緩和 改善어'l 판한 協定에 따라서 er畵 29) 西伯林에 居住하는 市民들은 T.間 305 限

度內에서 1回 또는 數次에 걸쳐 東獨 또는 東伯林을 旅行할 수 있다. 訪問許'iiI는 T
A,道的, 家族的,

宗敦마J. 文化1yJ 그리고 觀光 目的으로 發給된다. 緊急한 家族問題로 旅行할 경우에는 비록 年間 許

可B數 30 B을 企部 +l]用彭.을 경우에도 許可된다. 그리고 社會的, 經濟的, 學術的 또 는 文化的 目

的의 入國도 許可된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旅行案內所와 獨逸旅行社(DER)間의 合意에 基礎하여 東獨觀光旅行도 %1能하

다. 獨逸民초共71]國 當局은 西伯林 居住者가 申請하면 獨逸民主共和國內의 여리 地方에 潛留할 수

있는 許매률 發給한다.

旅行者가 身畿的 障壽로 乘用車를 it要로 할 경우, 緊急한 用務로 旅行할 경우 또는 公共交通手

段으로는 目的地 到着이 늦어질 경우, 3릇k)T의 어린이를 同停할 정우, 텀的地까지의 交通事情이

不便할 겅우 그리고 西伯林에서 100ia以上 멸어진 目1%J地-翟- 旅行할 경우 등에는 自家用車의 +l]用욜

許패한다.

以가에도 社會的, 學術的, 經濟的 내지 商業的 혹은 30h的 目的올 며고 放行할 때에는 自動車를

利用할 수 있다. 硬紂白林市 當局파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各各'",委任代表를 1또命하고 그 들로 하여骨

協定旅行 및 適用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見解差쁘와 어러운 問題들욜 解決하도록 했다. 그리고 雙

方은 適當한 時1r에

� 

그 동안의 經驗욜 1臺로 헤서 보다 旅行業務를 改善하는 問題를 協商하기로

合意懷다.

이러한 合意된 諸規定들은 벌써 發動되기도 전에 獨逸民초共+l]國 i政府에 의해서 1972年의 復活郞

과 聖靈降臨錦'을 期해서-1972年 3月 29 B부터 4月 5 H까지와 1972年 5月 17 B부터 5月 24 R까지

. - - 方的으로 實施되었다. 이 期間中에만 약 115A名의 西伯林사람들이 東$i과 束伯林市를 旅行하

W다. 1972年 6月 3 R 協定發勉 以後 1972年 12月 31 H까지 익) 350萬名의 祖귀6林市民이 짓덜9林과

東獨올 訪問循1-% 1973年 1月 6 H후 r 노이에스 도이취란트」紙(Neues Deutsch1and )는 報道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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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西 伯 林 通 行

이미 指摘된 伯林通行에 대한 妨害와 難關은 1970年度까지 이 都市의 政治的, 經濟的 發展을 溫좋

하였다. 滴문할 만한 解決을 이루기 위해서는 民間)Q 通行을 위한 陸路와 水路에 관한 包播的이고

明白하며 持續的이고 實質的으로 緩1D된 協定縮結이 先行되어야 한다.

가. 4大國의 伯林協定

伯林通行의 安숯과 改善에 관한 基本規定은 1971年 9月 3 H字의 4大國協定의 範圍內에서 습意되

었다. (文書 20)

同 協定은 mn部 A項의 基本原則 條項에서 通行交通을 妨害하지 말고 가장 간된하게 그리고 患

速한 方法으로 通行할 수 있게 緩和하며 特惠推置를 취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附屬文書에는

通 7交通이 가장 簡便하고 凰速하며 有利한 方法으로 國際的 慣例에 따라서 保障되어야 한다는 具

體的인 規定이 包含되어 있다.

이러한 原則을 實現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緩和擔置가 規定되어 있다.

- 物資輸送手段은 封印裝置를 하고 檢問節次는 封印裝置 및 送荷狀에 限해서 實施된다.

- 封印되지 않은 輸送手段에 대한 制限된 檢問節次

- 通過列車 및 「버스」에 대하여 證明書類 檢問만으로 Ai 許페

- 通行路 使用에 대한 手數料 및 쑈課金 徵1)t의 - 時拂 淸算
J

- Si 
I 

遲延을 防1L하기 위한 手續節次의 簡素化; 通行路 違反따 니,까의 tri 와와 交通手段 그리

고 個人手荷物에 대한 按索禁止

이러한 緩和掃置의 實施 및 補完을 위한 具畿的엔 規制를 協議하는 것은 兩獨政府의 關係機關에

나. 伯林通行協定

7 獨逸
'

聯邦쑤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物賢의 通行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主共

和國 政6間의 協定,은 1971年 12月 17B에 緖結되 었다. (文書 27] 4大國協定에 대한 最終議定書와

함께 同 協定은 1972年 6月 3 B부터 發勉되었다.

陸路를 利用한 個/,旅 i者의 往來가 飛輝的으로 增1[]했다는 事實만 보더라도 同 協定의 實質的인

意義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交流는 1972年에는 前年보다 약 454가 增加했다.

1) 族 흐창의 僞禮

4大國 伯林協定과 兩獨間의 施 協定이 發勉될으로써 原則的으로 4i 路使用이 拒否되는 사람들

의 部類란 없다. 어떤 旅行者도 西獨이 나 西伯林에서의 그의 政治的인 活動을 쁘由로 退去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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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의 許)J없이 東獨地域을 뗘 났거 나 혹은 그 니,前…l] 東獨地域內에서 處腦받올

만한 行爲를 한 사령'이 라도 通行路를 干涉但이 使用% 수 있다. 과거에 東獨內에서 獨-逸.民主共和國

의 法을 違反한 殺人犯. 故意的 重傷犯, 또는 所有物이 나 財産에 데한 重犯5者 등에 대해서는 通

行令 拒잡할 수 있다.

通 i 協定은 通0路의 使用時 및 國境通過1[廳,l;에서의 檢問1라, 無根據한 驗制捕·置로부터 旅行者를

保護한다. 同 協定은 어떤 경우에 通行路使用 違反에 該當되고 IE. 그 겅우 1 어떤 惜置가 쥐해지는

가 하.는 問題를 具魏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i 者가 通行路를 使用하는 途中에 物資를 流布-하거 니- 鬼集할 ·t}], 사람을 태울 때, 規定된 通1i

路 無斷離說할 때, 기 타 犯法 및 通0'規베올 違反%< 때에( ]l%y路 使用違反에 該當된다. 고리51

通·0路 使用途中에 違法 또 는 犯法行爲를 했거 나 하고 있는 다룐 사람들과 共犯, 한陵, 稱助0爲를

한 旅<f者도 通行路使用 違反罪에 該當핀다. 通行路 使).H違)요의 繼疑가 뚜렷 할 경-원에는 獨逸民主

')(<·ED國 
當局은 旅行者-야 

- 7-의 交通手段 밋 個人 T荷物올 接索할· 수 있으며 旅行者를 退去시킬 T

3)다.

"
. >iof路 使用 陰反의 繼疑가 判明될 때, 獨逸바主共和國 當局은 退去令, 處團推置, 劉金, 警솝·IIH置

-

·

'f 
71 한 수 있으며 携帶品의 Fl]입, 保管, y떼냔8'iA[르' 취 수 있)( 旅行者에 대한 退송, - · ' H](lyJ인

逆/0'·$使用 f6'f- 또는- bo束推置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推置는 旅0者가 過去의 通0路使用途나·

·

'

, i 獨逸民]묘共和國의 法욜 違反하고 犯法6爲를 하였을 경우에도 該當된다. 放0'者의 通行路 쌀i用

違9Vd 대하여 獨逸12.D6和國側-의 違反0爲의 輕重의 程度에 따라 가장 適當'한 法的 推置를 취한 .

·- [. 旅1)"者의 遠111i, 通0'·不許, 退去推置 등에 C핀체서도 獨逸聯邦共和國當局에 通報된다.

通%3-協定 第19條애 의해 設置 共1R]委員會가 雙方間의 意見差異를 調整하며 i5要하다면 兩獨政

府도 여기에 介)L-한다. 最終 決·定(楓·은 4大雖1協定에 따리- 4大該國이 0使한다.

2) 人的交淸에 대한 業務2i次 緩)l(D

鐵道交通·파 道路通0上의 業務節次는 根本(l(J-으로 簡素化되 었디-.

旅行者는 原則(y)으로 享를 타고 6아서 T續을 밟을 수 있디.. 檢問>)'h次는 通行證의 記載事項과

本),y fiA:·g에 토di淚되 머 fM'YI]1 i-jJA의 징 /는 本<身分 壹을 h毒)認%한0. 「비지-」A晨%含은 31]途의

0'ii 12의 手續없이 d'P容8다. 「M-1스」의 겅우에는 - · 1'dr비자」가 發給힐. 수 있다.

[비)兩파 個人의 手荷物은 特別한 겅-7 以外에는 調査받지 않는다. 通過버스에 대한 獨逸民主共和

國의 檢問節次는 오 직 本)t 身分確認 이며 다各 手續은 없다. 個人의 手'荷物이라 함은 旅行中에

<f<.要-한 物딜, 및 消純,답, 携帶한 議物, J/-는 
-liB類의 

)j(il用 讀書物, 旅0'‥l· 
-本人이 

持청하-b 이-9즈]

등 - Y든 物品을 만한다.

持청하는 개와 고cu·이에 대해서는 公醫가 發行한 接種證明書 提示로 充分하다. 個個/,이 「비자」

I·數料 필 通0路 使用 . 數科를 支拂할 必要가 없다. 2-L 代身 聯邦政府는 1975年까지 每%f 2億 3T

900萬「마르크J로 策定된 總額을 - 세 拂로 淸算한디-. 이 러한 總額과 함께 側)<80 物資交流에 대하여

지금까지 引 L된 - . . - 連의 追1nyJ인 公課쇼도 淸算돤다. 側人別 手數料는 特別한 4우, 에킨대 臨時通

行證을 發給할 때 또는 特別히 別途의 許)-j]끼· 2,要한 物사,을 携帶-tI 경우에는 이를 徵奴·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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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 物品交總의 緩胸

4大國協定과 通行協章은 장차 封印輸送手段에 의한 物資運送올 實施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했다.

聯邦議會는 1972年 6月 23 B에 封印運送法을 制定하였다. 同 法은 1973年 7月 I B부터 發勉될 封

印運送義務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으며 例까規定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例外規定을 보면 車朝의

構造上 技術的으로나 經濟的으로(過度의 費用때문에)封印裝置를 安企하게 保障할 수 없는 車輔 또

는 封印할 수 없는 個別的인 物資를 輸送하는 享輔에 대해서는 義務規定의 適用이 除까퇸다. 또한

짐을 싣지 않은 開封된 享輔에 대해서 例外規定이 適用된다.

封印裝置는 原則的으로 西獨地域 띨 西泊林의 稅關當局에 의해서 이루어 전다. 鐵道와 郵便封印

도 認定돤다. 實際的안 簡素化를 위해서 國境檢問所에서 뿐만 아니라 國內稅關에서도 封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 定한 前提條件1에 企業體에서도 封印을 할 수 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의 檢問節次는 封印과 送荷狀의 調査에 局限한다.

封印될 수 없거나 封印規制를 받지 않는 車輔의 貨物은 4大[贈協定에 따라서 充分한 違法 謙疑가

있올 경우에 限해서 i$要한 調査를 받는다. 이 때는 通行路 使用違反에 관한 規定이 適用되다.

雙方間에 別途의 晝輪交換을 通하여 西泊林往來의 證明書類로 物品送狀을 使用하도록 새로이 슴

意함으로써 節次가 根本的으로 簡素化되었다. 지금까지 必要했던 地方官應의 個別許可制는 廢止되

었다. 物品送荷狀이 i 要한 物品의 範圍를 明白히 規定하였다. 이미 1972年 3月 I B부터 實施된 새

로운 物品送荷狀制度는 酉 白林往來의 物資輸운을 根本的으로 緩和하였다.

살아 있는 動物을 省含한 特定한 物品의 運送 및 携帶에 관한 特別規制 條件은 獨逸民主共和國의

r 公報」(Information)에 明示되어 있다. 그 속에는 특히 獸醫師證明書와 植物保護證明좋 등의 分野

에 대하여 - 連의 根本的인 緩和推置가 斷行되었다.

l) 交 遷 T 胸 
'

現在의 國置通行路와 通過地域은 通行協定속에 슴意되어 있으며 特定한 交通 및 輸送方法에 따라

여러 地域의 國境通行路 使用이 擴大되었다. [例를 들면 旅客케享의 「구텐퓌르스트J(GutenfOrst)경

유 許3, 모든 旅行者, 物品, 그리고 動物通行時 「바르타」(Warth세道路의 通行許可]

모든 列車는 急行列車로서 通過地域을 運行한다. 國境에서의 停止時間은 短縮되었고 이로 안하여

鐵道交通은 빨리 運行되 었다. 니外에도 伯林을 경유하는 「뮌헨」(M3nchen)-「자스니是」(Sa%nitz)

連結路線이 새로이 開通되었다. 旅客列車와 貨物列享는 交通量에 따라 增享될 것이다. 交通需要가

급작스럽게 增1[1되면 追%[1的엔 配車問題가 首議될 것이다.

道路交通에 있어서 通行許可와 運轉凰許證의 認定과 함까 獨逸民主共和國은 2i 許5J發給 地域에

서 有勉한 모든 享輔의 製造 및 裝置에 관한 規定을 認定한다. 로든 路線「버스」 및 臨時「버스J는

特別히 簡略한 手續을 $z 急行으且 Ai7될다. 獨逸民1Xf[1國은 
- 定한 휴게소를 設置하였 이

곳에서 停車하는 急7 r 버스」는 急行車의 性格을 잃지 6且 停車할 수 있다. 物品 交流를 위한 運送

許可의 發給과 新規 r 버스」路線의 認可는 숯的으로 獨逸聯邦共和國의 法에 따라야 한다.

內陸水路交通에 있어서 東獨內 水路航行을 위한 特別許可가 fi 要하게 되었다. 휴게소의 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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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曾1u되 었 다. 특엔히 許페된 破泊所에 限해서 內陸船의 乘務員들에게 
W L陸이 許容된 디..

西伯林往來를 위한 道路 및 水路交通은 災害, 運航故(% 그리고. 事故時의 救助에 ·힌,한 協商-파 相

互 交通情報 팸i達욜 通해서 더욱 緩和될 것이 다.

8) 通 ifr 爵 展 t

通>'-臨定 第19條에 의하여 한 委員會가 構成되 었-t데 [·'fl 委員會의 任務는 通5J蟲定의 適用 및 解

釋過:[V에서 發生하는 意見差異와 어 리운 問題-3- 調整하는 것이 다. 通0臨 i 이 發勉된 以後 이·

레/'」 舍議가 開催되 었]3- 거기에 시는 同 協 i의 /i(OJ"과 同 協定에 關係된 問題에 괸한 땅은 見解劍

71틀 解決힐2 수 있었다.

l
'

0] 委員會는 또힌 適當한 時期에 伯林通/j-을 위한 디 띰·은 
'd-!·'劃과 

發展에 학(헤서 協議흐1- 깃이 
'1

된



4, 法的, 行政的, )k,道的 및 實際的 問題

가. 兩獨 法院閏의 法的 및 行政的 協謁와 檢察廳閏의 協謁

1945年 終戰後부터 열마동안 東西獨의 各 法院間에는 直接的인 法律的, 行政的 協調關係가 維持되

었다. 그러나 1966年부터 獨逸民1共和國側은 차츰 雙務的 規制가 없는 두國家間에 適用되는 原베

들을 嚴守할 겻令 要求하였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의 主張에 의하면 獨逸聯%A和國에서 獨逸못초共和國으로 送達되는 法律共助請

願(Rechtshi1feersuchen-刑事 또는 民事上의 辯論, 證)%,出頭, 證據協調, 面會 等 協調要請)은 聯

邦法務相을 通해서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法務省-으로 接受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읍부터 獨逸民1共和國側은 獨逸聯邦共+n國側이 慣例대로 東獨內의 法院에 接受시컨 모 튼

法律共助請願害틀 處理도 하지 앓은 채 聯邦法務相앞으로 返送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의 옵州 最高
x

法院을 경유해서 獨逸民主共和國 法務省에 接受시킨 法律共助請願도 1969年부터 이러한 方法으로

處理되 었다. 基本條約에 촨한 協商이 終結된 이후부터는 獨逸民초共和國에 移課된 獨逸聯邦共和國

法院의 法律共助請願은 東獨內의 法院에 의해서 處理되어 東獨法務省올 통해 聯邦法務相에개 通報

되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뭇主共和國의 檢蜜廳間의 交流도 역시 長期間 直接的으로 展開되었다. 그

러나 1967年蓄부터 獨逸民主共和國側은 獨逸聯邦44和國 檢寨廳의 모든 請願을 東獨檢察總長에게 接

受시킬 것을 要求雙다. 그 후 獨逸民主4t和國 檢樂總툐은 그에게 送達되는 모 튼 請願書는 獨逸聯邦

共+n國 檢察總長을 通해야 한다고 주장臧다. 이렇게 逸達된 경우에는 - 般的으로 모든 請願이 獨逸

民主共和國側에 의해서 處理되 었다. 그러나 그 뒤에 여기에도 難點들이 發生하였다. 왜냐하면 獨逸

民1共+D國側이 때로는 獨逸聯邦共和國/3의 各)·l·1政府 最高司法當局을 통해 請願虛達을 要求했기 때'

문이다.

獨逸民主9b[D園側은 基本條約에서 兩獨問의 法律協調問題 pl] 法院問의 法律 및 行政協調와 樵樂

廳間의 協調를 可能한 限 簡素하게 그리고 습理的으로 規制하는데 原則的으로 同意하였다.

나. 國 籍 閏 題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第16條 및 第116條)과 獨逸聯邦共7D國에서 계속 有勉한 1913年 7月 22

R字 帝國法 및 國籍法은 하나의 單-獨逸國籍에 根據하고 있다.

1949年에 制定된 獨逸民초共和國 憲法과 1 뒤 열마동안 獨逸民主共和國에서도 有勤했덴 帝國法

및 國籍法에 의하면 오직 하나의 獨逸國籍이 存在할 뿐이 다. 그런데 1967年 2月 20B이 制定된 獨

逸民主共和國의 쓰民에 관한 法(公民法)이 施行됨으로써 獨逸民主共和國 獨自的인 國籍이 생졌고

帝國法 및 國籍法이 廢止되었다. 1968年 4月 6 B에 改定된 獨逸民主共和國 憲法은 公民法의 規定만

을 適法한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同 法에 의하면 獨逸民초共和國 公못이 란 獨逸못主共和願 創建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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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獨逸國民이 었딘 者, 獨逸民1共+D國內에 게속 現住 )Y틀 가졌거 나 常住領딘 사할으로서 그 후 東

獨公마權을 喪失하지 않은 者, 또는 獨逸民主共和國外에 現住所를 가졌거 나 常住했al 者로서 그 동

안 他國籍을 取得하지 않고 本)%,意思에 따라 %4i急民主共和國의 關係機關을 通해 登銀을 學하어 獨

i勉民초共和國 公民權을 取得한 看로 規定하)1 었디-. 그리고 公民權法의 規定에 의하여 獨急民主共

ID國의 公民權을 取得하고 그 후 이를 喪失치 아니한 者도 獨逸民主共和國의 公民이 다.

同 法에 따라 獨逸民主共)미腦의 公民權올 所有한 父 또는 母의 子孫은 公民權을 11ic업한다. 니外

에도 獨逸1로主共和國 領소內에서 出生한 어 린아이가 出生을 통해 他國籍을 取得하지 아니한 겅우에

는 獨逸民+/)]Ail國의 公뭇權을 取得한다. 其他 獨逸民:+:共11]閏 公民權을 授與할 수도 있디-. 獨逸民

1共1미이의 公 <權은 追放. 授與取消, 暈1]奪로씨 喪失된나. 이 Al- ()21'l/·J 指置는 國家機關의 臨調를

:$한다.

니1<과 갑은 法 實情을 根據로 한다Al 獨逸民主共和國側의 法解釋 it1fl·1에 따라서는 한동안 獨逸民
환

主共和國을 떠났딘 東獨住民과 1 子:%들도 쑈w附權을 保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2年 10)3 16

5字의 國籍問題에 핀.한 規制法 19r/2年 1月 I Pd 以前에 許1JJ없이 東獨을 떠났거 나 그 후 다시 東

獨內에서 居住하지 않은 者 및 그들의 1-孫은 그들이 獨 急民主共和國 國家機關·의 許可械이 束獨外

部에서 居住하고 있는 限 1972年 10)] 17 B卒로 發勉되는 同 法에' 따라서 獨逸民主共+tI國의 公民權

-趾 蹇失'tI-다고 規定하고 있다. C%뱝 33)

1몌 法.E 同 法이 規定하고 었는 Al'l{) 狀況에 따른 法的 地位와는 關係械이 國籍問題에 대한 獨

i免聯邦共和國파 獨逸비主共7u國間의 相異-u 法解釋을 보이게 하고 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如前

히 統-펀 獨逸國籍을 根]ii로 하고 있고,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1共和國의 公民權욜 根據로 하

고 있다.

基本條約 縮結에 의헤서도 이 러한 法0+J 問題는 變하지 않고 있다. 이젓은 飽約雙)y의 解明을 通

해서 分明히 되었다.

다. ii 政 鑛 觸

1) 公共機關의 i5X協

獨逸聯)1)共和國 行政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 行政機關間의 5政協調交流는 本質的으로 -身元問題,

育少%F善導, 保險業務 그리고 社會問題 等의 %y野에까지 擴-x-되고 있다. 이 대 分野에서의 o-i政協謁

는 廣範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머 - 般的으로 마찰칠이 遂0뇌고 있다. 그리나 애로는 臨鬪系統]h

의 問題로 因하여 어려움이 發生하였다. 특히 어 려운 問題는 逃避者問題, 補償間題, 金錢償還問題,

損害賜償問題 그리고 負債淸算問題 等에 관한 行政協調었다.

身元에 관한 業務分胃·의 行政協調로서는 本質的으로 身元證明書의 發給要請, )3籍事務機關의 證

慧書類通報, 戶籍關係 賜會 및 臣1報業務 等이 該當돤다.

育少年 善導問題中에는 米婚育少年의 生活費 請求, /[[1留 그리고 公共機關에 의한 保護 및 善導 等

이 行政協調의 請願 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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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障業務의 請願은 보통 現'在의 東獨地域에 한 때 居住하였던 保險1fl)L者에게 年金을 支拂하

는 問題까지 包슴퇸다.

基本條約에 관한 協商에서 獨逸民主共和國側은 根本的으로 扶養業務, 後見業務, 身元業務 그리고

社會保障 等과 關聯 獨逸聯邦共和國 行政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國 關係當局間의 現在의 協調關係를

變更시키지 않고 維持해 가며 dJ能한 範圍內에서 이를 促進시킬 意圖임을 議定書를 通해서 밝힌 바

었다.

2) 地)y行政壤 의 協綱

聯邦政府는 이 미 지 냔 해에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여러 都市間의 「파트너쉽」關係가

환영할 만한 일임을 明白히 
' 

하였고 成果的 協%파 接觸을 實現하기 위한 方途를 講究할 것을 關係機

關에 권고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의 몇몇 都市들은 이에 i$要한 努力을 傾注하였다. 基本條約 第1條

에 담겨 었는 바와 같이 正常的 善翼關係의 發展을 위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地方自治機關 公職者 相互間에 意모 및 經驗交換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市民相互間의 避遺로까

지 發展되어야 한다.

3) 爾픗 境界地)y問麗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1共和國이 直接 맞 닿아 있는 國境隣接地域에는 雨國家의 關係當局이 相

포協力을 通해서 解決할 수 있고 보다 改善할 수 있는 많은 問題들이 存在하고 었다.

이러한 問題들 中에는 다음과 같은 겻이 있다.

- 國境地方 水手1]조事의 不實 및 維持疎忽과 T水로 인한 浴染, 不潔로 發生한 水資源管理問題

- 空氣薄染 防止를 위한 指置

- 國境隣接地에 居住하는 住못에 대한 電氣, 「가스J 그리고 食水 供給問題

- 國境地域의 火災.특히 森林과 草原 火災時의 消防對策

- 가축병에 대한 雙方 獸醫師의 勉果的엔 協力

- 國境隣接地域의 農土利用, 國境翼接地의 産業道路의 利用, 그리고 國境:歸接地의 土地測量의

協調

-

- 雜草除去 및 農地被害에 대한 相포協力

- 各 地方의 數 많은 特殊問題 즉 예컨대 「헤름스테트」地方의 橋炭貯藏所 閉鎖 및 不 地의 再

活用 等의 協7]問題

이 러한 問題도 또한 基本條約에 콴한.協商의 對象이었다. 兩國家눈 이 條約에 署名한 後 兩政府가

委任하는 代表團으로 하나의 委員會를 構成하고 同 委員會로 하여 금 國境線 管理와 關係되는 問題를

協議토록 하였다. 同 委員會는 1973年 1月 SI B에 構成되 었다.

基本條約이 飯調印毛 후 獨逸民초共和國 人民軍 警備隊 軍人들은 聯邦國境 警備隊 軍人들에 대해

여 러가지로 好意的 行動을 보여 주었다. 東獨 人民軍 警備隊 將校 - 名이 國境,濁接地의 發破作業을

通告해 온 것이 最初의 接觸契機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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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醫伯林4T屬과 獨逸民金奐胸國 政114聞의 韓驗려a 繼制

1961年의 封鎖掃置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持續되 %(M. 東四伯林市 行政當局間의 接觸은 中斷되었

다. ] ) 나 生活上 不61避한 分野에서의 技術的인 T位級 接觸은 維持되 었다.

가) 鐵道業務, 道路工事業務, 水路

定期[-l{)인 接觸이 不페避했던 理由는 西伯林市()9의 電鐵 및 帝國鐵道가 獨逸帝國鐵道(東獨)의 管

理下에 있있고 또 獨逸帝國鐵道가 鐵道運營에 i 要한 1地 管理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市內 道路

綱 및 高速道路·綱의 1事는 i,然的으로 鐵道의 LT'를 交叉하게 되 었고 또 鐵道運營율 考慮해야만

첼다. 이로 因해시 %체白林市의 建設 및 f-Ei 局과 獨逸帝國鐵道를 代表한 帝國鐵道께파 持續1-)(J엔 協

調가 必要減1가. 그리하여 鐵道 및 道路建設 計劃파 이를 /i&行하기 위한 管理當局間의 技術1){J인 對話

가 定期1%AJ으로 이루어 졌교 또 이루어지고 었디.
'

B퇴CI林 Il' 水路의 /J이서管理問題도 비슷한 實情이 다. 맨]'伯林市 建設 필 住宅當局과 쟈딥自林市 水路

局間애는 同 水路局이 iii營하는 水路管理問題와 關係되는 諸般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어 定期的인 對

話가 進/j"되-7- 있r]-.

나) 西]미hh의 下水道 [B]題 및 y.레기 處팩d]] 돤한 規制

伯林市의 生活條{/-1·을 改善하기 위한 
'努7]의 

- 

. - 環으로 1963年부터 1966年까지 進行된 通行證發給

에 관한 協商을 契機로 獨 愈民主共和國 밋 東伯뻬 當局파 地域 t會6-0題를 解決하기 위한 協定을 練

結힐2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8年에 이루어진 書信往來 및 長期間의 協商 끝에 屈紂白林市의 建

設 및 住宅局과 獨逸바主共和國의 內閣廳 水利管理局間에 西伯林의 T水道處理텃題를 正常的 法規

에 따라 解決하게 되 었고 西伯林自 當局이 支拂해 야 할 經費補償問題도 合意되었다. 支拂問題는 交

易總都에 包含해서 淸算된다. 現在는 每 4分期에 2F均 250萬「t·l-르크」씩 水利管뾰局에 支拂하고 있

는데 이 額數는 漸次 1曾%l[1하고 있다.

1969年부터 市內 淸掃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獨逸마主共和國이 除송하고 쳐다. 西伯林市의 建設

및 住宅局은 年間 40萬12方「미터」의 레기除병 用役契約을 個人會社와 練結하었 ( 同 西伯林會社로

하어금 國營貿易業體인 「1발크바우」交易會社(Ber bau-Handel GmbH )와 契%J을 練結하어 「<m라이기

쯔 」(Dreiwitz)地方의 「레브뤼케](RehhrOck아로 5 레기를 運擔-헤 가토록 하였다.

4大國協定과 酉뢰9林市當局-獨逸民主共和國 追加臨定에 署名한 후 쓰레기를 
'束獨地域으로 

運送하

기 위한 努)J은 驗化되 었다. 이 러한 問題는 1972年 10月 國營貿易業魏인 rI 씽크바우J交易會社와 西

伯林市의 「베且린곤%1且」會社(Berlin-Consult GmbH ) 1의 協商을 通句서 契伊)을 練結합으로써 解

決되 었다. 同 B 交換된 - . - 方的 聲明을 通해서 西伯林當局은 g+i汝問題를 保陣했고 獨逸1i 主共和國

內閣은 同 契1%LL 그들이 履行할 義務를 確認하었다. B%j 契 6은 1972年 12月까지의 期限으로 練結

되 )다. 卽年間 每年 약 600萬立方미터의 쓰레기를 西伯林市에서 東獨地域으로 l[y去하도록 計劃된

한 契約이 協商中에 있다.
a

디-) %須士交16(包領 5題)

4大國協定과 이를 補完한 i崩9林當局-獨逸마主共1 圍間의 協定으로 4林地域內의 包領問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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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und Enk1aven)-特히 「슈타인슈튀켄」(Steinst0cIten)까지의 出入開放問題-를 解決할 수 있

게 되었다. 「슈타엔슈튀켄」方式의 調整을 通해서 行政區域을 確定함으로써 1920年에 大伯林區域

(GroJ-Berlin)으로 統습된 區域中 여러개의 大小形 省領을 멍게 되 었다. 그 中 몇몇 地域-特히

「슈타인슈튀헨」-은 사람이 居住하거나 遇末別莊地域으로 되어 있다. 包領中에서 重要한 地域은 사

람이 居住하지 앓고 特히 農地로 利用되고 있는 곳이다. 包領의 總面積은 112. 8「헥타J에 達懷다.

1971年 IS月 205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酉伯林當局과 「換地를 通한 包領問題의 規制를 위한 協

定」을 체결함으로써 伯林과 r 슈타인슈튀켄」을 連結하는 약 20미터幅의 東獨領土를 양도하였고 더

나아가서 「'슈타인슈튀켈J과의 交通을' 改善하기 위해 東獨의 「스타압스톨프」道路의 - 部를 양도해

주었다. 이 습意와 관런하여 獨逸民초A和國側은 또 몇군테의 땅을 양도領다. 1972年 7月에 練結된

追 CI協定을 根據로 東伯林市 中部의 r 포츠담J驛과 隣接地域이 酉伯林市 動物園地域으로 編入되었다.

이로 인하여 都密의 酉方과 南方 r 프리드리히J街의 第2의 都市間에 都市計劃上으로나 交通面에서 하

나의 유기적인 調和틀 이루게 되었다. 伯林市 西部地域으로 編入된 總 面積은 25「헥타」 以上에 達했

다. 西伯林市當局은 東8側 包領의 讓渡代價로 總面積 15. 6「이타J를 東獨側에 주었고 追加로 土地

代金 3, 500萬「마르크J를 支拂했다.

1971年 12月 205에 緖結된 協定에 따라 雙方은 以外에도 現在 未解決 狀態의 包領에 촨한 協商

올 推進하고, 그 때까지 同 包領의 現狀態를 變更시키지 않기로 했다. 西伯林市當局은 앞으로 졔속

協商을 通해서 東獨 및 東伯林에 所屬한 몇몇 地域과 괴6林市의 交通計劃에 支障을 주는 地域의

땅을 泗과으林宙로 아습시킬 것을 考慮하고 있다.

結 論

1971年 9月 35에 練結된 4大驕協定 附屬文書履은 西伯林宙와 隣接地域間의 相호交流 및 繼帶關係

를 改善, 發展시킬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 原員1j에 依據하여 羅괴自林當局은 獨逸民主共和鹽과의 協

商을 通해서 伯林市의 生活條件을 改좋하기 위한 協定올 練結하는 努)]을 게속할 것이 다. 이러한

努力은 물른 聯邦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政府間의 協商에서는 規制되지 않은 實質的인 問題와 地域

的 問題만을 解決하는데 目的이 있다.

Ai 中인 對話는 졔속될 것이다. 이 런 對話를 通해서 問題를 段階的으로 풀어 나간다면 伯林이

現代都市로 發展하는 것을 가로막는 障脣物인 環境適斷狀態를 克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

서 볼 때 r旅 f者交流」章이서 言及된 바 와는 陷6林市民의 東獨 및 덜6林訪問과 tAi' 에 관한 協

定은 特히 主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라. 特殊한 경우의 支援' 
'

獨逸의 分斷으로 因해서 지금도 많은 家族이 서로 떨어져 있으며 數年前부터 그들의 - 部는 獨逸

民主共和驕內에 있는 그 들의 家族을 出國시키 려고 努力하고 있지만 그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중

에서 特別한 경우로는 多數의 約婚者들인데 東獨에 사는 相對方이 結婚許패를 얻지 못하고 또 獨逸

聯邦共和國으로의 出羅許페도 받지 못하고 었는 경우가 許多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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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政府는 지난 ttr年閨 이러한· 陳情事項을 解決해 주기 위헤 상당한 ty/]을 傾法해 왔다. 獨逸

民主共和國 當局이 出國旅行許패를 瀆給&f 경우가 적지 않으나 大部分의 경우, 當事者들이 數年

問의 험든 努方끝에 許페를 받은 것이다. 獨逸民主共1미國과의 基本條約 協商過程에서는 特히 離散

家族의 再結合問題가 重點的으로 取根되 었었다. 基本條約 第거畵에서 雙方은 關係正常化와 더불어

實際的이 /,道的인 問題를 規制할 것에 슴意하고 있다.

離散家族의 再會 및 旅行簡素化에 관한 覺書交換욜 통해서 實際的인 緩和指隊가 이0'l 이 時點에

서 斷行되 었다. 同 覺書는 條約의 發勉와 함께 施行퇸다. 同 條約이 發勉되면 - 定한 前提條件1에

릴어져 있는 夫婦가 再結合할 수 있고 父母는 그 들의 子息들과, 祖父母는 그들의 孫子들과 再會합

수 있으며, 東獨)(과 西펴)t間의 結婚이 可能해전다. 昨年에는 獨逸民主共和國에 居住하는 子息듈

이 西伯林 및 獨逸聯邦共和國에 居住하는 그 들의 父母 및 家族들과 再會할 수 있도록 特別한 努力

욜 鎖注하였다.

1972年 11月初부터 많은 T逸內의 父母들이 獨逸民主共和國當局의 短期間 旅行許패를 받고 出國

한 그들의 子息들욜 만날 수- 있었다. 앞으로 數側月동안 이와 같은 再會事業이 계속 잡 進行필 것

이 다.

聯邦政府는 w逸바초共導1國 國家評議會가 1972年 10月 65 에 數 은 政治犯.들에게까지 惠澤을. 베

푼 大敏愚令을 환영했다. 同 敏凰結果; 1972年 11月 I B부터 1973年 1月 31 H까지 拘禁에서 풀려나

는 2, 000名 디上의 사람들이 므i龜聯邦共和國과 西伯林으로 移住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建捕되기

전에 西獨이나 西伯林市에 居住했던 小數의 사람듈도 包含되어 있었다. 그 러나 大多數는 遠捕以前

에 東獨에 居住童으며 敏兎으로 釋放된 者들이다.

마, w健 變 環境

1) w 쁘 閏 飜

保健分野에서의 獨 龜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間의 關係는 보잘 것 械다. 傳染摘 退治間題 程

度피 範圍에서 相피蜀에 情報가 交換된다. 東獨住民이 西獨內의 家族을 訪問하자면 同 家'族이 重患

者입을 證明하는 醫師의 珍斷畵가 i5要한데 이러한 醫師證明書의 發給業務는 獨逸聯邦共和國 保健

所·가 擔當하고 있다. 同 保健所는 또한 東獨으로 發送되는 中古衣類品의 涓毒證明畵도 發給한다.

獨逸民초共和國은 醫藥品의 側/v的인 郵送을 許容하지 않는다. 그러 나 이 런 物品交流는 兩獨交易

으로 行해지고 있다. 兩獨交易代行業所를 通해서 그동안 食肉檢査規定 施行에 촨한 協商이 進行피

었다. 東西獨 保앤學者들이 함께 愈議룰 하는 일은 드 물다. 기껏헤야 獨逸民主共和國의 停年退職期

의 醫師외- 學者들이 獨逸聯邦共和國內의 專門機關行事에 參加하고 있다.

聯邦政府는 臨定을 通해서 保健管理分野의 이 러한 >[<滴스러운 狀態를 改善하고 相互 緊密한 lib))

關係룰 發展시키기 위해 協商올 始作할 計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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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環 境 僞 護

지금까지 環境保護分野에 있어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1共和國間의 關係는 本 報告書의 別項

에서 픔及될 特定한 - 部接觸을 除外한다면 전혀 엾다. 聯邦政府의 見解에 의하 基本條約의 追)[l

議定書에 規定된 協定對象, 周] 條約相對便에 대한 被害와 危險을 豫防하기 위한 問題는, 예컨대 東

海의 簿染, 內陸河111의 2[q潔, 國境通行으로 因한 空氣渚染, 自動車야氣가스의 減少 그리고 其他 自

然繩境保存 및 開發 等이 다. 以外에도 環境무護를 위한 硏究計劃의 調整, 「유엔」活動計劃을 共同으

로 遂行하는 問題 等도 考慮딕어야 한다. 聯邦政府는 이와 같은 分野의 相프協7)올 最短욜B內에

具體的으로 實現하기 위하여 努7]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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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文化, 「스포츠]. 敦育 및 學術分野의 關係

基本條約 追加議定書에서 條約雙方은 學術, 技術分野에서의 相互協/]을 增進시키고 이에 点·要한

臨定을 縮結하겠다는 決意를 表明했다. 그리고 
'文化分野에서의 

相互協力을 增進시킬 目的으로 政府
]

間의 臨定緖結을 위한 協商意圖를 表明하였다.

이와 합께 雙方은 1960年代末부터 事實1 거의 中斷되고 있는 文化 및 學術分野의 相호關係骨 雙

)j의 +l]益에 基·礎해서 正常化하는 問題애 共同의 關心올 表明掘 다. 이를 實現하기 위한 基本輿件은

充分히 造成되었다.

가. 文化分醉의 호浦關傷

19641부터 196(i年까지 活濃히 進行되었딥 招請公演交流가 1967年初에 와서는 갑자기 沈潛시었

니-. 무엇보다도 獨 魚民主共專)國에 대한 完소한 承認을 東獨側이 要求해옴으로써 臨商은 질렬되었

다. 그리하어 雙方의 合;gT에 進行시덛 招請公演이 中斷리었다. 19691[<의 政權交替後 이 러한 狀況

은 어느 정도 改善되었다. 19701의 「루우르J演劇祝祭(Ruhl'festspiel) 때에는 東伯林의 獨逸劇場

(Deutsche Theater)은 3篇의 演劇을 上演懷다.

1970年 11月 「프리드리히 엥셀스」(Friedrich Engels)탄생 150周年 記念으로 r 부퍼탈J(Wuppertal)

에서 公演한 것과 같은 特別한 機會에 獨逸聯邦共和國에서 公演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앙상블J

(Ensemble)은 - 般大衆을 위한 公演도 하였다.

1972'年에도 獨逸民1共和國의 劇團과 「오 케스트라」의 招請公演이 있었다. 「비스바덴」(Wiesbaden)

에서 開催된 國際五月祝祭(Internationale Mai-Fests p iel )때에는 「할레/잗레」(Halle/Saale)國立劇場이

P헨델」의 「오페라」 「아리오닫테」(Ariodant이를 公演領고, 「뮌'헨]에서 開催된 夏季1 올림3]競技의 國

際的 文化行事에서는 「라이프찌히 게1낸트하우스 오캐스트라」와 「베르린앙상불」의 招請公演 그리고.

r 기셀Z-f 마이」(Gisela May)의 「브레히트」(Brecht)詩朗誦이 있었다. 1972年 11月에는 「베르린J交響

樂團이 「본](Bonn)을 包含한 西獨의 2個都((i에 招請되어 國際7J으로 有名한 피아니스트인 「안 로

슈미트」(Annero e Schmidt)와 臨演하었 고 指揮者는 「7-르트 잔더 링」(Kurt Sanderling)이었다.

1973年에도 「베르린」交響樂團은 3[미의 招請演秦를 가질 豫定이다. 現在로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劇

團이 西獨에서 3차레의 招請公演을 할 豫定이며 그 l- B 「레크링%하우지0에서 開催되는 「Y우르」祝祭

에서는 2回의 「라이프찌히」市立劇團의 公演이 豫定되어 있다.

그d.데 이와는 反對로 약 5羊前부터 西獨의 劇團들과 「오케스트라」의.東獨訪問 公演은 21었다. 그

10에도 제혁'旬하교 이 러한 招請公演 交流눈 兩獨國家間의 긴밀한 文化協·7J關係의 
'

61能性을 열어주고

있c]-. 造)f%藝術升野에서는 아직도 여毛히 「社會主義的 寫實主 k가 獨逸民1共71]國에서 主.流를 이

j /그L 있다는 狀況으로 因헤서 엉향올 만고 있다.

L'"藝術家의 多樣한 技法41(Vie1falt der kOnstlischen' Handschhft )을 熱認하기 始</p한 지금의 段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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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現代的, 抽象的 表現樣式을 위한 機會가 주어질른지 또 는 具象派의 作家나 「社會主義的 寫實

主쏩J에 가까운 鎖向의 作家들에게만 接觸의 可能性을 주게 될지의 問題는 아직도 時間올 要한다.

무엇보다도 gw會와 美術館關係의 分野에서는 交流가 擴大필 可能性이 있다. 지금까지는 東獨의

所藏作品이 西獨에서 展禾될 機會는 거의 없었다. 예킨대 1970年 여름 「쾰른J에서 r 中世의 가을」
劇

(Herbst des Mitte1alters)이란 展示會가 開催되였을 때 단 한개의 中世後期 油畵作品인 r 사랑의 마

력J(Liebeszauber)이 「라이프찌히J 美術鏡에서 Eb品되었을 뿐이다.

나. r 스포츠J초篇

11年間의 交流中斷 끝에 1970年 7月 CE 「할레J(Halle)에서, 그러고 1970年 11月 205에는 7혠J

에서 처음으로 兩獨逸國家의 「스포츠」指導者들이 接觸을 갖게 되었다. 獨逸「스포초」聯盟(DSB)과 獨

逸體操 및 r 스포츠」聯盟(DTSB)間의 이러한 對話를 通해 雙方 「스포츠 J 團體의 最高機關이 r 스포츠」

交流에 관한 協商과 協定올 主管하고 그 義務를 지도록 습意하였다. 獨逸體操 및 「스포츠」聯盟은 한

흐明올 發表하고 -般的으로 國際「스포초J機構內에서 여러나라가 同等한 寶格의 會員으로 認定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東西獨 r 스포츠」聯盟의 相호關係가 樹立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주장하였다. 獨逸

r 스포츠」聯盟은 同 協商에서 雙方間의 r 스포츠」交流를 改善하기 위한 細部計劃으로서 各協會 및 聯

盟間의 接觸驗化, 國際的 訓練課程승trI, 相프r스포츠」關聯學術會議 代表派遣, 「스포츠」關係學 E情

報3(換, 「스포츠J施設 및 罷具製作에 관한 經驗交流, 大슷r스포츠J促進을 위한 對策相談 리 育

少추f스포츠」會館의 共同設置 콤을 提議했다.

兩獨逸國家의 禮育人들도 國際的 競技에서 자주 相面하기는 했으나 1972年 「뮌헨」에서 열린 夏季
디

r 올립픽」競技가 그 絶頂을 이루었다-그 때까지만 해도 兩獨逸國家의 「스포츠」聯盟間에는 서로 交

流를 거의 하지 滄았다. 基本條約의 追{fl議定書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fl國은 「스포츠」交

流를 促進하기 위해 雙方의 當該7스포츠J機챨間의 協商올 支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1973年 3月

145 r 드레스덴」(Dresden)에서 열런 獨逸「스포츠」聯盟과 獨逸體操 및 r 스포츠」聯盟間의 會談議題中

에는 相互閏의 「스포츠J交流 增進問題가 包含되어 있었다.

聯邦政府는 基本條約이 練結됨으로써 이제 西伯林의 「스포초」人을 包含해서 「스포츠」 $流增進을

위한 모든 與件이 造成되 였다는데 대하여 獨逸聯邦共和國 最高「스포츠J委員會와 見解를 같이 하고

었다.

다. 3&擧分野의 鑛觸, 團書出1aw務 係, a랄 · 文庫의 交浦

1960年代에 講演과 文學討論 폼으로 總回數上 매우 活濃한 類向을보였던 文學分野의 接觸이 60年

代末에 와서는 크게 감소되었다. 最近에 와서야 비로소 獨逸民초共和國의 作家들이 다시 獨逸聯邦

共和國을 巡訪하고 있음이 알려졌 다. 그 리하여 r 스 테판 하임J(Stefan He ym )은 1971年 늦가을에 西

獨의 8개 都市에서 講演을 했고, 1年後에 다시 西獨에 와서 그의 /J·脫 「다비드 베리히트포」(Der

K6nig David Bericht)에 대한 講演旅行을 掘다. 「헤르만 칸트」(Hermann Kant )는 1972年 초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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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部分 大學都(h에서 當時 東西獨에서 거의 동시에 r 라이 센스」%i으로 出 R]된 그의 小說 「TI]行記錄4

(Das Impressum)에 대해 講演올 循다.

著('F家協舍間의 接觸은 아직 멸로 없다. 물-邑 獨逸民1共和國의 
「펜클렵J中央會(PEN-Zentrum)가

「하인리히 씰」(Heinrich B611)이 國際 「펭크럽]會長으로 選出될 떼 그에게 支持票를 딘진 것은 7목할

만'·캔 일이 다. 東獨의 「펜크럽」中央會도 1972年 1]月 刑13林市에서 開催된 國際「%크럽J總會에 命))[]

했 니-,

東獨의 大部分의 「 스트셀러J(/p品과 「社會1義7) 洞,f-한]·說」類의 有名솜籍들이 「라이센스」版으로

pq獨의 出版業界에 의해·서 出版되 21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 다. 또4한 「헤르만 칸트」의 新+/p도 獨

i急聯)')녀t和國에서 LU版되 34다. 「
a i트」의 初期-艮篇小說 {f 大講堂」(Die Aula )과 短篇小說 「南海」(Bin

bi /3chen 86dsee)는 %C庫版으로 出版되 었고 正 東獨에서 14리 普及되고 있는 r 디이터 놀」(Dieter Noll )

의 敦養小說 r 베르너 홀트의 習險」(Die Abenteuer der Werner Holt)이 西獨에서 
'%庫版으로 

出版

되었다. 옛 날 作家이거 나 1950年 以前에 이 미 알러잔 作家둘인 r 아놀드 品바이크」(Arnold Zwe k),

「 드비히 a」(Lud%vig Renn ), 「안나 제걸스」(Annil 8행 hers ) 以外에도 「어뷘 스트리트마터J(Erwin

Strittumtter ), 「5고리스티 나 볼쁘」(Christina Wolf ), 「롤프 쉬나이 머」(Rolf Schneider) 
k 1리 2 다른

몇멋 作家돌의 「라이센스」版 作品이 出版되었다. 東獨에 居住하고 있는 땅은 {/p家들은 그을의 出'版핀

<'F品울 通해서 骨 西獨의 出版界에 려졌고 그중에는 1965年에 作故한 1說家이며 a·情詩2(인 r 요

하니스 보브롭스키」00hannes Bohrowski )와 역시 小脫家이머 好情騎人인 「귄터 쿠네트J(GOnter

Kunert), 「라이너 쿤쎄」(Reiner Kunze )의 - 部 作새,들이 西獨에서sf 公開된 것도 었다.

東獨에서는 西獨作家의 同時代作品이 거의 「라이센스」版으로 出-fl]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하인리

하 뵐」이 나 「'막스 폰 어 그 륀」(Max von der GrGn)의 릴럴 作品이 出刊된 것은 있다. 東獨側 出

10'i-劃에 핀한 最近의 情報에 의하먼 1973年에는 「알프레드 안덜쉬」(A)fred Andersch )의 한 作品

이 「라이센스J}Ai으로 出刊될 것이 라고 한다. ,

專門書籍分野에서 直 · 西獨出版界는 共同出版計劃으로부터 販賣契約에 이르기까지 多標한 형 배의

協同出版을 도모하고 있다.

書籍販賣關係는 通貨改革以後 交易의 - 部로서 制度化되어 있다. 1971年度의 總講入額은 약

1, 580萬 V E「마르크」, 總販賣額은 약 1, 360萬7 E「마르크J에 達領다. 
·

r 書籍販賣品目」(Gegenstanden des Buchhandels)이라는 交易對象속에는 th版圖書9 아니라 商業

性 新聞 및 雜誌의 交流와 넓은 意味에서 各種 fl]刷物交易까지 包含괸다. 「'束獨으로부터의 講)h總

額속에는 東獨內 印刷所에 發注한 印順1iE'%의 代金支拂도 包含되어 있다. 다음의 講入槪要表치1에서

書籍柳1은 注意해서 허 올 i$要가 있다. 왜 냐하면 이 統計數字中에는 西獨內의 出版tt가 東獨의 印刷

所에 支拂한 相當額의 印刷注)f代쇼이 包含퇴어 었기 떼2이 다.

「프 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에서 國際書籍展示會가 開催되 었을 때, 東獨側 40

個의 出版社를 固定的으로 參3n시 臧다. 지금까지는 1(-初와 가을에 開催되었교 또 장차는 r 라이프찌

히」見本市場파 함께 開催될 「라이프찌 히J需籍展示會에는 西獨의 여 러 出版社가 초T 協會 共同으1

:齒籍을 出品할 것이 다.

公共圖콤館 藏書의 貸出交流는 - 般的으로 무난히 進<0'되고 있고 1 量도 적지 않다, 東獨(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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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廉 書籍交易+ 「其他 印刷物4種類로 登錢된 品目은 險회w

1968年부터 1971年까지의 爾獨혜 書籍飜 寶麗에 있머서 흐講1L ag熹

(단위 100OVE「마르크」)

熹 書籍交易中 r 其他 터1刷物」種類로 登雌된 品目은 除회-

豪豪 講)k은 胃]刷物속에 슴算으로 衰示

出處 2 r Budl un d Buchhandel in ZahlenJ Aus ga be 1972. Hrs g. von 66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Frankfurt am Main 1972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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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에 S>는 西方世界의 專門법籍울 長期貸111交流를 통해시 T
A,·y하는 問題에 큰 關心을 킬고 있다.

- l-%1베 西獨의 公共圖醫館이 이 &1한 貸出3(流骨 통.헤서 PL手하교.자 努]J<-2 있는 것은 
-束獨側의

圖書館에만 님아있는 藏畵나 古晝籍 또 는 t로 地誌學分野간은 깃이다. .

記錄 c害의 協調分野에서는 公務上 또는 學術上의 目的올 띠)( 있는 깃은 寶%1·LA/f가 容易해졌M

相互主義的 土臺위에서 擴大되교 緩+n되 있 다. 데컨데 聯邦%솜室, 外務省 政治文書室, 또 는 地方公

共團體文書室과 같은 西獨內의 文書室 利用許可에 2어서는 - 般的으로 西獨/(, 利用者에게 提供하

는 )과 같은 程度의 便宜를 東獨)&, 利用者에게 提供하호 있다. 1러니. 東獨側 西獨/%,이 學術的

31 目的으로 東獨)%,의 中央 또 는 地方文書室을 fl]用하리는 d을 兮종 拒否하고 있다. 물론 어떱 정

WA는 관데히 許5f할 에도 있으니- 許51와 %i否의 - 定한 原則율 明示하지 않고 있다.

라. 敬랍, 擧閏, tki轉交謙

1945年부터 東西獨 兩地域의 散育은 매우 相異하게 發興되어 旻다. 兩獨逸國家間의 理念的, 政治

l
'

Pj, 社會的 差臭는 무엇보다도 敦育에 잔 反映시어 있다.

聯邦政府가 獨-逸聯邦議會에 提出힌- 「分斷獨 m의 敎育現況比較報告4(61]擊1]b 第4609卷)는 
-敦育問題

룰 最%)로 比較한 것이다. 學術 14 ii}l·究分野에 관해서도 聯邦政府는 「分斷)2it의 學術 및 i)[究」에

곡>.단 報告(印刷物 第4631卷)를 提1-11한 011- 있다. 同 報告書에는 특히 f-]然科學과 T,學分野도 包含되

었 다.

1969Ar度에 이미 이러한 比較報告書의 重要性을 强調한 바 있는 聯邦政府는 새로이 r 獨逸聯邦共.

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學術 릴 敦育에 관d']- 練습報告書4에 上記 두 報告畵內容울 包含시켰으며

그것이 完成피떤 이를 公開할 計劃이 다.

私的81 淸報葛集]i%o-과 西獨에서 開催된 個/%,講演會에 參/J11한 깅우를 1께y1-로 한다1% 지-a까지 이

s·野의 交流가 이부어지지 않고 있나. 基本條約에 根據'헤서 이 分野에서도 相互利益에 寄與히-L 協

))方途를 開拓해야 
-%-l-다.

지급까지 學術3f究 fy 技術開發 分野에서 獨逸聯邦-)(자[ 저과 獨逸民主{ldn國間에 制度化뵌 情報

및 經驗交流가 이루어지지 꼿하고 있다. 兩獨逸間의 X流關係는 1로 側)liFJ 次元뿐이다. 이러한

關係-F 學者 側側/%,間의 「커뮤니 케이신J이 容易한데 基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 般的으로 雙方의

專門書籍을 y]用하는 것이 重要한 情報出處로 료}어 왔다.

現在 높은 水準올 誇示하는 東獨의 諸學術分野 및 專껴分野를 考慮헤 볼 떼 基本條%J에서 合意된

關係發展은 特別한 意義를 띠고 었다.

우리는 旅行緩和推置와 함께 學術大會 및 其他 行事를 開催, 管理하는 정도까지 相互關係가 活濃하

게 增進되기틀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는 「봐이마르」(Weimar)에 있는 「괴테」硏究協會(Goethe-GeseU.-

sc haft)의 會議를 例外로 한다면 實際 共同行事를 가진 일이 4다. 西獨에서 開催되는. 行事에 特定

한 東獨學者몰 個 A,的으로 招請해도 招請에 應하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다. 招請狀이 學 Eif野究所

發送될 겅우에는 本人에게 傳達하지 않거 나 떼에 따라서는 同 硏究所에시 適合하다 생각하는 다

른 사11-을 選出헤서 보내기도 한 . 獨逸民1共/n國側이 國際機構의 行事에 漸次 積極%으로 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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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있는 것은 肯定的인 側面이다.

學術誌, 17[究成뽀, 寬集資삼를 出刊할 경우 및 學術誌 씨리즈를 (bTl]할 경우에 協力方法은 多樣

하다. 즉 發行者와 編韓者의 - 部는 西獨內에 혹은 - 部는 東獨內에 그들의 事務所를 갖고 있으며

大部分의 경우 兩獨逸國家에 그 들의 事務所를 갖고 있다. 技術的 處理와 印刷는 보통 東獨에서 이

루어 진다. 報圖, 51]刷費, 凰許手數料는 協定의 범위內에서 淸算될 수 있다. 自然科學 및 향i板分野

의 雜誌, 辭典 그리고 學術辭典-部는 協同出刊되고 있다.

招請講議와 招請講演에 촨한 規制를 통해서 主要한 學術硏究協力 問題를 解決하려고 한다. 東獨

의 大學敦授가 側別的으로 西獨內의 大學 또 는 學術機關의 招請으로 西獨에서 열리는 講演會에 參

%[1하-且 있다. 學術交流關係를 制限했던 지 난 期間中에 西獨의 숭學敦授 및 學術機關 專門家들

간혹 東獨의 招請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旅行緩和가 責現되면 이러한 分野의 活濃한 關係發展이

期待된다.

마. 繼寧法 軟표과 言語의 發履

雙方은 다같이 繼字法을 바꾸지 않고 있다.

聯邦政府의 內務省과 各州政府의 常任敦育相會議의 委任을 받는 績字法審議會 執行議툐은 名詞의

첫亭를 - 部 小文亭化하는 等의 獨逸語 編亭法改正에 관해서 獨逸民초共和國側과 對話를 再開하기

위해 努力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協商이 基本條約의 追)fl議定書에 規定퇸 文化交流의 協商속에 包含되기를 期待한

다. 獨효民主共和國이 새로 制定한 標準發音法은 우리의 文푼에서 認定되고 있고 또 實際로 使用되

고 있는 정과는 本質的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貫語의 文法的 基礎에 중요한 差異팬이 있는 것은 아니다. 語歲上의 差員程度는 아직도 3勢以1

로 評價돤다. 語戱의 差異가 뚜 렷한 分野는 特히 政治的 · 理念的 用語, 職業生活 및 經濟的 槪念,

敎育 및 文+b의 領域이다. r 러시아」語가 東獨에 기천 影響은 英美語圈이 西獨에 끼킨 影響보다는

확실히 적다. 「앵그로 아메리카니즘」(Anglo-Amerikanismen)은 어느面에서 東獨의 流行語에 影響

을 주고 있다.

w



6. 新聞. 映즘, r 라디오], r 텔레비젼]
궁

基本條 J과 關聯하여 습意된 重要한 規制中에는 雙方間의 書輪交換을 通해서 톡히 r 저 14리스트J

와 言論機關의 活動條件에 대해서 까지 擴-x기킨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分野에 관한 것이

있다. (文害 39)

獨逸聯邦共)[]國 및 西伯林 d者들의 東獨에서의 活動條{牛에 관해서는 明示되지 않았그L 制限과 附

帶1]初件0] 따壯다. 西獨記者에 대한 東獨當局의 記'事取材許패는 - 定한 原베이 없으며, 그들이 取

材放行 또는 訪問旅0次 東獨으로 간 겅우, 出入許1]J를 갑자기 이 리저리 變更하기도 하IL 또 理由

說明도 하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다. 記者들이 東獨올 旅行하리먼. 누구 獨逸民主共'+D國 內閣首相

廳 公·報室에 書面申請올 해야 하는데 
'許可를 

發給할 떼에는 숭部分의 경우 旅行[5程과 案內員 等에

관한 附帶條件이 분게 된다. 그리고 「텔레비 젼J記者들에게는, 컨대 東獨內에서 操影된 「필름」資
'H- 

使用한 다음 이를 個)A,用으로 保管하는 것읍 禁1E한다는 n頭警告믈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겻은

dd者活動욜 侵害하는 行爲이다. 西伯林에 居住하는 記者들이 東伯林에서 耐複되는 國際會議에 參席

하리먼 東獨側의 「테 렉스」招請이 있어 야만 可能하다. 그러 나 어t던 경우에는 溫 白林에서 「 렉스J骨

通해 申請함으써 出)L許41가 礎給 1 일도 있다.

그후 基]p畵&(J에 괸한 協商이 進5'되면서 西獨記者와 2덥白林記者들의 活動에 대하여 몇가지 緩和

f"(置가 取해졌다. 1리하여 「텔레비 젼」記者團이 束伯林에서 長官들파 짤막한 「인터뷰」를 하고 輿論

報道用 揚影을 할 수 있게 되 었으머 1972年 8月 에 니히스부스터하우毛](K51%swusterhausen)에

서 일어 난 飛行機隱落事故를 契機로 葬禮式에 參)Jn할 수가 있었다. 1972年 1月 I B附로 西獨파 西

伯休記者에 대한 主務管精權이 內閣磨, 公報室로부터 外務省 記者關係局으로 移管되었다.

1972年 12月 基本條約이 練結되기 範에 各種 H-fl]新聞 및 TV 의 編韓者들은 . ]<記 外務省 記者關

係局과 接觸을 갖고 葛디白林內에 그 들의 支社와 特派風 陰在를 위한 보다 具體的인 問題를 臨議하

었 다.

管方間에 書輪交換을 통해서 슴意된 權11], BI] 他國의 通信員과 同-한 待遇를 받을 權11]는 勿論

賜逸民.뇨共和國과 獨 急聯邦共-+D國에서 活動하는 記者가 Y두 兩獨國家의 諸般政策과 社會政治的 條

f/·에 順應한다는 4f提1에 保陣되는 짓이 다.

이 렇게 볼 때 東獨에서 活動하는 記者의 與件과 西獨애서 活動하는 同慷記者의 與件을 서로 比較

할 수는 없 다. 왜 냐하면 社會1義的 fLl:齒制度와 그 社舍의 情報政治((J, 금語統制(p) 機能面 서 新

聞이 맡 役割에 대한 獨逸民]포共和國의 認識은 政府와 新聞의 關係를 전허 다르게 3L고 있기 떼

문이 다.

基本條約이 署名된 후 1973年 2月初 政府次元의 會議를 再開하고 :畵輪交換에서 合意된 記者活動

保障問題에 관한 뎔魏1%(J인 協議를 하었다.

基本條約縮結後 「텔레비전」分野에서는 報道와 取材活動율 게속 遂行하면서 每件別로 放送用 正 는

放映用 製作品을 相互)L手하기 위한 接觸이 進 되 었 다. 特히 每年 開催피는 r 만하임」(Mann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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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短篇映畵鑑賞6, 「오 버하우센」(Oberhausen)의 短篇 및 記錄映畵鑑賞遍間, 그리고 「라이프찌히」

(Leibzig)의 國際短篇 記銀映畵祭遇間 폭은 獨逸聯邦12和國과 獨逸民主%和國의 映畵製作者, 配給

會社, 映畵記者, 評論家들의 接觸과 意보交換에 寄與하고 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효映좁資料室,

「비스바덴J(Wirmbaden 의

� 

獨逸映畵技術晋[究所, 酉디白林의 映畵技術財團 그리교 東西獨 映畵린者協

會 等은 國際的 專門團魏를 통해서 서 協力하고 있다. 이와 같은 接觸關係는 基本條約이 發效되

면 더욱 發展될 것이다.

技街分野에 있어서는 1971年 9月 30B 獨逸聯邦共和國 遍信省과 獨逸民主共和國 遍信省間에 「兩

獨間 指向性 「칼러J TV 放送帶設置 및 運營에 판한 協定]을 縮結하였다. 同 協定은 放送 프로그탬

交流 및 相互間의 TV 放送受信을 容易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獨逸民主共和國 및 기 타 「인터비젼」

(1ntervision-東歡rv放送協定)에 hI入된 東歡諸國과의 直接的인 「칼러」TV「프로 램」 交流가 메能

해 졌다. 그 후 TV 放送中繼가 특히 「뮌헨J夏季「올림,픽」大會期間中에 踏樹的으로 實施되었다.

1972年 5月 265字의 交通協定을 通해서 規制된 交通情報交流(道路狀況 및 航 %-情報)는 「라디오」

및 TV 放送을 通한 相互 情報交流도 可能하게 하였다.

獨逸民主共和國과 東伯林에서 定期的으로 發 되 있고 또 곳에서 소般的이며 公開的으로 販

賣되고 었는 祈聞, 雜誌 等은 어떠한 制限도 받지 않고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으로 徹出되고 있

으며 販賣도 되고 있다. 그러 나 街頭販賣는 不可能하다. 왜 냐하면 販賣組纖이 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東獨側이 미리 策定해놓은 配當部數가 充分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獨逸聯邦郵還局의

郵便配達을 통한 講讀도 東獨의 供給機關에서 充分한 配達을 約束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實施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東獨의 B+l]新聞과 定期+l]行物의 普及은 西獨의 專門業體에서 맡고 았다.

現在 東獨에서 擔出되고 있는 것은 극히 專門的인 分野의 各種 雜誌를 包含해서 약 600種에 이르

는데 그중 400種을 各界專門家들이 定期的으로 ),手하고 있다. 東獨의 地方新聞들은 當局에 의해서

擔出이 禁止되고 있다.

1971年 6月 306까지만 해도 東獨의 專門雜감를 獨逸聯邦郵遍局을 通해서 郵便配達을 해주었으나

그후부터는 專門業體를 通하거나 單純한 郵便物로 發送되는 것만을 許容하고 있다. 獨逸聯邦共專1國

에서 發 7되는 定期刊 物로서 東獨側이 郵便配達目銀으로 瞬2하는 것은 總 152種이며 그중에서

84種은 面회9林에서 發테되고 있다. 同 TIj行物의 大部分은 醫學, 數學, 自然科學系의 雜誌들이다.

雙方은 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서 앞으로 書籍, 雜誌, 「라디오」 및 TV 製作物의 交易을 增111시

키기 위한' 協商올 하기로 슴意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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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i l

聯邦首相 「醫리 · 브란트」의 施政演說

1969年 10月 28B

<檢 華>

現政府는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와 「히틀러」政權의 民族背反 爲로 말미암아 獨逸民族에게 提起된
고

여러 問題들이 終局的으로는 하나의 歎洲平和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解決될 수 있다는 것을 그 出發

點으로 한다. ·

그러나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獨逸國民이 다른 모든 民族과 마찬가지로 民族自決權을 가지고 있

다는 事實을 變更시키지는 못한다.

이제 앞으로 수 간 우리가 해야할 實際的 政治問題는 兩獨問의 現在의 非正常狀態를 解消함으로

써 民族의 - 體性을 維持해 나가는 일이다.

獨逸사람듈은 言語와 歷史(榮光된 歷史와 不幸한 歷史)로 結束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모

두 獨逸領土內에서 삶의 터전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共同의 任務와 責任을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은 곧 獨逸과 歡洲의 平和에 대한 任務

와 責任이 다.

獨逸聯邦共)n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樹立된 지 20年이 지 난 오 늘날 우리는 獨逸民族이 더 以上 分

斷 }8을 e}A &.% %j, .I 한0. A 우e]3 관 ]f lES]M AAS28를 2H +5i協21SE

로 發展 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獨逸),의 利益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歡洲平和와 東西關係를 위해서 그 意義가

크다.

獨逸民主共1D國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의 立場과 우리 友邦들의 立場은 소的으로 m林當局의

態度에 달려 있다. 어쨌긴 우리는 同族엔 東獨5들이 對外的인 貿易과 文化交流를 通해서 얻는 利得

을 侵害할 생각은 엾다.

聯邦政府는 1966年 12月 當時 「키징거J聯邦首相과 그가 이끈 聯邦政府에 의해 ax된 政策을 계속

遂行할 것이며 獨逸뭇主共和國內閣에 대하여는 雙方問에 同等한 政府次元의 協商을 進行시켤 것을

다셔 提議함으로써 相호條約練結을 通한 協)]關係를 誘導해 나갈 것이 다.

聯邦政府가 獨逸民초A和國을 園際法上으로 認定하는 問題는 考慮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비록

獨逸땅에 두個의 國家가 存在한다고 해도 그것은 서로 外國이 아니며 그들의 相互關係는 오 직 特殊

한 性格을 갖는 것이다.
고

前 聯邦政府의 政策을 이어 아 現 聯邦政府는 暴力行使 및 暴7)威脅의 相호擔棄를 위한 拘束力

있는 協定을 東獨側과 縮結할 用意가 있음을 圖明한다.

聯邦政府는 美國, 英國, 佛蘭西에 대하여 伯林의 現狀을 緩和하고 改善할 텀的으로 그 들이 소聯

側과 始作한 協商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4大國의 特殊한 責7T에 놓여있는 伯林의 地位는 侵害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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伯林市內 및 伯林市로 通하는 交通을 緩和하는 努')d을 泄害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伯林市의 生活能

力을 계속 保陣해 나갈 것이 다. 西伯林은 兩獨間의 政治, 經濟, 文化的 關係改善을 增進하는데 寄

與해야 할 깃이다.

우리는 兩獨間의 交易이 增大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1968年 12月 6B 練結된 協定에 의

해서 이루어젠 交易緩和에 힘입은 바 적지 않다.

聯邦政府는 善隣的 交易關係를 더욱 擴大하는 깃이 바람직하다고 셍각한다.

<出處 : 1969年 10月 285 獨逸聯邦議會 第5次 會議 議定晝>

文 書 2

i

쁘逸民主奐8國 쁘蜜評議 議長 旨터 · 營브리히트」가 聯邦政磨 大統領 1 구

스타프·하이뻬만」 박사011게 보낸 as꽈 附驅3tT
1969年 12月 175

1) T 11龜

獨逸聯邦共+11國 大統領

「구스타프·하이 녜만」 博士 貴"r

「본](Bonn)

존경하는 聯邦大統領 l

本아<은 歡洲의 T和保陣에 寄與하고 ZF和共存의 原則에 따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1共和國間

의 同等資格에 立脚한 關係正常化를 樹立하러는 趣旨에서 貴1에게 솜輪을 보닙니다.

兩獨間의 平和的 共存關係와 善隣關係를 樹立하기 위해서는 現行 國際法에서 -般的으로 麗定되

는 基準에 바텅-올 둔 關係正常化가 要求져니다.

이 헝게 하는 것이 獨逸民主共7D國파 獨逸聯邦共和國이 各自의 國民과 歎洲의 다른 民族들로부터

賦與받은 매우 重大한 義務인 IF歡洲中心部의 緊張緩和4에 有益한 것입니 다.

그래서 本人은 貴 r에게 獨逸民主共%제國 國家評議會의 承認을 빈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

챘-和國間의 1司等資格에 基礎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享案을 送付하는 바입니다.

本)<,은 同 協商進行과 協定縮結을 위해서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D 飢리 · 슈토프」와 y]-相 「오토.

}L나%J를 소權代表로 任命하였읍니다.

本人은 獨逸民소共和國과 獨 魚聯判9허;fl國間의 T+[님V存關係가 갖는 意義를 考慮하여 可能하다먼

1970·1- 1月 中에 協商을 始作할 짓令 提議합니 디.

'本),은 
貴1께서 本人의 提議를 죽각 1- 아 

-趾임으로씨 雙方間에 具體7)인 協商이 進行되어 國際

法17) 同等資格에 基礎한 兩獨關係樹立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敬意를 表하먼서

「빌터 · 울브리히트J

1969年 12月 175, 伯林

<出處 z 1969年 12月 22B字 葛디白林의 r 노이에스 도이취란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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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附 廳 % t

r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D國間의 同等賢格에 基礎한 關係樹立올 위한 條約 草秦4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과 獨逸聯邦共秘國 大統領은

默洲의 緊張緩和와 平和保障에 動뿌的으로 寄與하고, .

兩獨國家問의 緊張解涓 및 兩獨間에 燒制된 共存關係와 善隣, 同等資格, 自主性에 立禪한 國
s

家關係를 樹立하며,

歡洲의 깟全保障體制 構築을 促進하기 위한 努力으로부터 出發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資格에 基礎한 관졔수립올 위한 條約을 체졀할 것을 변

定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툐은

r 빌리 . 슈토프J首相과 「오토 · 毛써J外相을 金權代表로 任命하고,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은 r 빌리 · 브란트」首相과 「발터 · 셸」外相을 혀羲代表로 任命하였으며,

이들은 원만하고 적절한 形式을 갖춘 金權委任狀을 相互3%換한 뒤 다음과 같은 條項에 습意

하였다.

簿1條 條約雙方은 國際法上 -般的으로 認定되는 諸原則과 基準을 바탕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

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無差別, 同等寶格을 갖춘 正常的 關係樹호에 습意한다. 이들의 相互關係는

特히 主權平等, 領土保소, 國境線不패侵, 內政不干涉 그리고 互惠왹 原벰에. 蓬礎한다.

第2條 條約雙方은 서로 現存하는 國境線內의 領土의 保소과 不可侵性을 認定한다. 雙方은 第2

次大戰의 結果로 생겨 단 獸洲의 國楓線, 特히 獨逸民主共和國파 獨逸聯邦共和國閏의 國境線 및 獨

逸民主共和國과 「폴란드」/%,民共和國間의 r 오데르 . 나이세」國境線을 認定한다.

第3條 條約雙方은 서로 暴力威脅 및 暴力使用을 擔휴하고i 모든 給爭問題를 2Ffu的 方法과 手段으

로 解決할 義務를 지 닌다. 雙方은 本 條約 筆1條의 規定에 違背뫼고 條約-方을 差別하는 모 든 推
輪

置들을 中止하고 本條約에 背驗되는 法과 規定은 徹廢하며 同時에 이에 準하는 法院判決들을 修1E

하는 惜置를 取할 義務틀 지닌다. 그리고 雙方은 앞으로도 그와같은 條約-方에 대한 差別行爲를

中1E한다.

第4條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核武器를 保有하거 나 이를 어떤 形態로든지 處環하는

行爲를 勸棄한다. 雙方은 이를 위해서 軍縮協商을 進行할 義務를 지 넨다, 兩獨逸國家의 領土內에서

는 化學武器와 세균武弱의 製造, 保有, 貯藏이 후止된다. 
'

第5條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 ty+D國은 서로 外交閨係를 樹立한다.

雙方은 首都인 東的林과 「본」(Bonn)에 各各 大使館을 設置한다. 同 大使館은 1961年 4月 18R에

制定된 外交關係에 촨한 「비엔나J協定에 따른 - 切의 凰責特權을 누런다.

第8條 細部分野에 대한 關係는 51]途의 條約으로 規定한다.

第7條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의 地位를 하나의 獨立된 政治單位로서 존중하

고 이런 觀點에 서 西泊林에 대한 雙方의 關係를 規制할 義務를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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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獨-逸뭇t共璘]國과 獨逸聯邦)Mn國은 r 유 」의 首.遍性 原베에 따라 遲潛없이 r 유%J의 正會

員이 되%A 1[IA申請을 낸다. 雙)j은 雨獨逸國家의 r- FM」11n入올 다各 나라들이 支持해 주도록 努·%행다.

第9條 本條伊)은 104P 期閏으로 練結된.다. 本5YJ은 批 飽을 한아야 하머 28議文書블 相互交換'한

니음 1個月 /에 發動된다.

本條%J유 r 유엔」憲車 擊102條에 따라 r 유%」事務局의 公式[%畵로 提/-B된다.
w

獨逸/i 主共 비錮욜 代表하여 獨獨聯邦共和國을 代表하여

<fh處 e 1969{-l. 12月 있 51字 갸에自林의 「노이에스 도이거란트J>

文 T a

獨꾜w邦奐胸國 大銃領 「구스타므 · 하이대만J簿+가 獨逸課血奐胸國 國家評讚

ta長 「旨터 · 營브리히트Joll게 보낸 T렁

19691다.12月 19터, r 본J

獨逸따主共和國 爾擎評議會 議長

「1밴터 . 울브리히트」 
·貴 

r

iCI林

존겅하는 國家評議會 議長 l

本人은 19에年 12 17fl宰 貴1의 畵(i 을 接受하였- 을 確認하]d.서 이 醫輪욜 보내는 미-입니다.

本人은 우리가 歡洲의 緊張 iT11에 무거운 共1레 캤{t욜 지고 있다는 대하여 할T와 意見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tA은 聯弗政府와 함께 平和保障, 緊張緩和 그거고 相互鷗力에 데한 共同의 義務

를 느 % 니다. 우리듈의 共[리關心事든 獨逸民族의 - . . 體性을 지키는 젓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貴1가

陽商욜 始</p'한 用意블 表明한 깃을 歡迎하는 바입니다.

本)h,은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의 規%i에 立脚해서 솔T의 書輪과 添)Jl]文書를 聯邦政府에 넙겼읍

니 1가. 聯邦政府가 해야한 일은 貴1의 提案욜 檢한하고 이에 대한 - 리側의 立場을 빠.른 時1d內에

決定하는 짓입 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하이녜만」 서명

<出處 2 1969年 12月 23 네字 스報 鄭156號>

文 T 1

獨逸民主共胸國 國幽評議會 a長 「발터 · 營브리히트」의 記者督見1겨容에 대한

m邦政磨의 聲朝

1970年 1月 19B

獨逸聯邦政府는 「울브리히트」의 宣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確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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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r 울브리히트」는 Oi 의 特異한 歷史的, 政治的 附說(本論에서 벗어난 理論)에도 不拘하고 聯邦政
a

府와의 協商을 始(F할 用意가 있다는 獨逸民초共鄲國 內閣의 立場을 確廳하였다. 래서 聯邦首相

은 이미 國政에 關한 의 報告書에서 밝毛 바와 같이 數6內에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協商을

始作할 것을 提議할 것이다.

協商에 臨하는 聯邦政府의 出發點은 獨逸民主共和國이 소런 및 r 폴란 」와 同-한 態度를 取할 깃

이라는 點이 다. 즉 -般的 촨례로 본다면 모든 條約은 오 직 協商의 余果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지

것을 처음부터 前提條件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條約草案을 서로 公開的으로 對決시 ]는 것은 「울브

리히트」가 지금까지 렇게 해왔叉 更 지금도 렬게 하는 것처럼 冷戰의 特徵이다. 聯邦政府는 東

西獨관졔에 있어서 緊張緩+D를 이루기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獨逸民主휴專1國側에서도 그러한 努力

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울브리히트J는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련間에 먼저 相프不패侵協商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그 協

商이 가져을 結果에 대해서 미리부터 모튼 關心을 쏟고 있다.

聯邦政府는 그 러한 時間的엔 優%順位를 定하지 않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分明히 時間을 별려

고 애쓰고 있으며 聯邦政府와의 協商을 遲延시키려고 하고 있다. 聯邦政府는 歡께의 平和와 安소

그리고 協力에 有害로운 그러한 態度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兩獨關係의 發展이 公開的엔 討論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 聯邦政府는 「울브

리히트」와의 公開討(은 하지 않겠다. 戰後 獨逸이 걸어온 歷史的 過程에 대한 「울브리히트」의 見解

는 전혀 建設的현 討議를 위한 것이 아니며 緊張緩和에도 寄與하지 못한다. 그 의 見解가 矛盾되고

있다는 것은 예컨대 T逸共産흐과 獨逸社會휴이 驗制로 T逸社會초義統-黨에 統슴된 過程만 보더

ai도 自明한 일이 다. .

聯邦政府는 東西獨 소體의 領土的 現實狀況에 관해서 論爭하려 하지 않는다. 聯邦政府는 「울브리

히트」의 主張과 같은 無條件 認定과 無條件 勸棄 等을 要求하지 않는다. 聯邦政府는 責任있는 協定

을 通하여 獨逸사람들의 共存關係를 改善하려는 것이다.

<th處 2 1970年 1月 21 H字 公報 第9號>

玄 한 s

. 獨逸못초共8國 肉閣首相 「빌리 . 슈토프J에게 보낸 a邦政磨首相 「醫리 · 브

란트J의 T輪

1970年 1月 22B

존경하는 首相 옷T

本人은 聯邦政府의 이름으로 兩獨6府間에 相互 武7]i 使揚棄효言을 交換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

할 것을 提議합니 다. 相호 無差別의 原則을 바탕으로 해서 進行될 이 러한 協商은 雨獨間에 提起되

는 모든 問題, 예컨대 同等한 資格의 關係樹立問題와 같은 것을 解決하기 위한 廣範圍한 意見交換의

機會를 마현해 줄 것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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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시 雙方은 各己 正當하다고 생각시는 w 만는 構想, 提案, 原베 그리고 草案들을 自由롭게

提起할 수 있어야 할 것 입 니 다. 21리고 아무렌 時間上의 制約을 믿지않고 充그흐t 說明과 協議가 可

能헤야 합니 다.

貴'TA 理]醉를 -l] 기 위하어 本)<,은 1970{p 1月 14El 이 問題와 관런하여 聯邦議會에서 fftl 本人

의 政策爵宣內容을 添11fl하는 바입 니 다.

우리 聯邦政府가 希望하는 것은 이같은 雙方間의 協商을 通해서 分斷된 獨逸땅에 살고있는 사람

들의 生活올 改善해 주는 實質7J인 問題를 解決하는 것입 니 다.

聯邦政府는 協商을 開始활 모든 態勢틀 갖추고 있윱니 다.

協商日程과 進行을 습意하기 위한 첫 會談의 우리側 代表로 r 에곤·프랑케.」 長官이 任命되었읍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獨逸聯邦共掌1國 首相

r 브 란트J 署名

<出處 z 1970年 1月 24티추 公報 第11號>

Ic 書 6.

mm膚相 「醫리 · 브란트J메게 보낸 m逸輿초共胸國 P
l
3閣首相 r 醫리 · 슈恩프」의 TS

1970年 2月 1151

ai逸聯邦共+l]國 首相

「빌리 · 브란트J우T

r 본J

존겅하는 聯邦首相 l

本人은 貴1의 197()年 1月 22H卒 擔輪올 接受하었읍올 確謁합니다.

獨 魚民1共和國 內閣은 貴1의 今般畵輪파 함께 貴'r가 1969年 10月 2851 및 19706·' 1月 14B 聯

邦議會에서 0한 政策宣言욜 檢討하였읍니 다.

獨逸民1共和國 政府는 fi 가

� 

1970%- 1月 22fl字 書輪에서 表明한 비-와 같이 Ti愈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n國間에 相互 無差別파 i]等資格에 基礎-한 協商을 始(F할 用意가 있다는 點올 諒知합

니 다.

相互 無差別과 同等資格의 原則은 두말할 핀요도 없이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琴0國이 서로

事實上의 地位, 1가시 말해서 國際法上의 同等權과 自1權을 認定하고 존중할 것을 要求합니다.

그 런데 本人은 獨逸民1共1D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 · 울보리허트J가 1969年 12月 1751 獨逸聯邦共

和國 「구스타브.하이니맙J 大統領에게 보L% 書輪을 通해 獨逸民1共寧[1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

資格을 바탕으로 한 관 수립올 위한 條 J練結을 提議하고 이와함께 該當 條約후案을 同封한 間題

에 대하여 옷T의 펀지 속에 아무런 言及이 없는 事實을 確廳하게 된 것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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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民主푯和驕 國家評議會 議툐의 書輪에 대한 回答에서 「하이니만」 大統領은 聯邦政府가 獨逸民

초A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의 提議를 檢討할 것이며 부速한 時5內에 同 問題에 대한 聯邦政府의 立

場을 밝헐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聯邦政府가 獨逸못主휴和國의 條約草案을 接受한 지는 거의 2個月이 되 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

하고 獨逸民초共鄲國의 提議에 대하여 聯邦政府의 효場을 밝히겠다고 한 聯邦政府 大統領의 約束은

아직 履行되지 않고 있읍니 다.

오히려 聯邦政府는 同等 資格의 原則에 反對되는 指置들을 獨逸民초共和驛에 대하여 取하고 있읍

니 다. 同等 資格의 關係樹立 및 武力行使操棄를 위한 協商은 무엇보다도 서로 國際法上의 承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積極的인 成果를 얻을 수 있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후案은 將次 獨효民초共和國과 獨增聯邦共和國이 普遍的으로 認定되는 國

際法的 原베과 基準에 효脚해서 어떤 差別도 없는 同等資格의 關係軻立에 슴意하도록 作成된 것입

니다.

이 關係는 特히 초權平等, 領土의 존중, 國境不페侵, 內政 2[4干涉 그리고 相互利益의 原則에 바
I

탕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歡洲의 平和保障과 自主的 두國家間의 規制毛 푯存關係와 善隣關係를 樹효하는데 勉뿌的

으로 寄與하게 될 것입니다.

獨逸民초A和國의 條約후案에 담긴 모든 條項들은 그것이 東西獨의 境界線을 包含해서 第2次 大戰

의 結果로 생건 國境線의 廳定問題이든 또는 東西獨의 「유엔」會員%PL 要求問題이든간에 다같이 獨

逸못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利益이 될 뿐만 아니라 歡깨의 安企에도 利益이 되는 것입니다.

本)v은 또한 옷T에게 傳達된 條約草案이 兩獨間의 完企한 2F等資格과 無差別, 同等한 權利와 義

務를 前提로 한 것이며 속에 獨逸民主共和國을 有+l]하게 하거나 獨逸聯邦共和國을 不利하게 하는

어떠한 條項도 없다는 點을 聯邦政府가 留意하기를 바랍니다.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서로 國際法上 - 般的으로 認定되는 基準에 立脚한

平751共存關係와 條約上의 規制를 通한 關係正常化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獨逸民主共和國 6相과 獨

逸聯邦共和國 首相이 直接協商을 위해 만나는 것이 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가 解9i할 問題는 東西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創造的 活動을 安소하게 保障할 수 있

느냐, 없느냐하는 問題 즉, 平和냐 戰爭이냐 하는 問題입니 다.

問題의 
' 

緊急性과 根本的 意義를 考慮한다면 우리의 會同은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本)%,은 聯邦首相안 AT에게 1970年 2月 19 B 또는 26H 午前 11時에 獨逸民초共和國 首

都 伯林에 있는 內閣應숨에서 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합니 다. 時間과 場所問題는 本人과 AT가
4

直接 電話 또는 「텔레타이프」로 合意할 수 있을 것입니다.

獨逸民主솟4和國側에서는 까相 「오토.벤써J도 會談에 參%fl할 것입니 다.

敬意를 表하면서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

「빌리 · 슈토프」 署名

<出處 기970年 2月 13B字 享伯林의 
「 이에 이취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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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T 7.

聯邦首相 「醫리 · 브란트J가 獨逸못主푯胸國 P&]閣首相 r 罷리 · 슈토프J에게 보낸 요Is

19'/0年 2月 18터

(경유)i逸못主共和國 內閣應次官

r 미카엘·콜J 博+ 貴1

伯林

존겅하-t 次官,

本)·,은 貴1'에게 다음과 같은 1970年 月 11 Pl字 內閣首相의 書輪에 대한 聯邦首相의 回答을 f尋

함올 榮光으로 생각합니 다.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으로부沙1

19707-r 2月 185] , r 본J

獨逸民主共+1]國 內閣首相

「빌리 · 슈토프」 貴1

伯林

존경하는 首相 l

本人은 1970年 2月 11 日字의 貴1 이 畵輸파 對話에의 招待內容에 감사하고 이를 認知했읍니 다.

貴f의 書輸은 細텀까지 言及하고 있으나, 반V-해서 텀身의 立場만올 提示한다면 書信往來물 지속

한['j--h 깃이 有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키니다. 本)<은 前提條件들을 受諾할 수 엾읍니다. 이제 始

作되고 있는 獨逸1적 兩國家間의 關係:l]2常化는 歡洲의 緊張緩和와 安保에 대한 兩側의 貢獻을 의미하

t 것입 니 다.

·A),은 分斷의 問題를 뒤로 미루il 結合의 問題를 찾는 시도를 해 야 할 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 成功한다면 條約上의 協定에 이르는 것도 百1能호( 것입니다. 그와 같은 協商을 進5시키기 위해

本人온 「프 랑케J內獨關係相과 其他 誥問官을 同밤하게 될 것입 니다.

貴下가 제의한 期6은 本)/ 없어서는 아니 필 議會의 豫算審議와 곈련된 다른 業務와 重複되어

있兮니 다.

本人은 兩俱1]의 
'處'史들이 

2月 23El부터 2月 27B間에 必要한 技術的인 事前準備를 論議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合理的이라 7 셍각합니 다. 會合에서 우리들의 칫 會合6字도 決定될 수 있- 니 다.

1).은 3/] -s여주나 세깨주%다 늦지 않는 H字가 슴加6/·J이리고 생각하며, 우리의 T빈째 相逢이

「7」에서 이루어 지 리 라는 立場을 再確認하는 1나입니 다,

敬意를 表하면서

聯邦首相 「빌리 · 브 단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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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옷T께서. 獨효民主共和國 內閣首相에게 回信을 보내주시면 感謝하臧옵니다.

敬意를 表하며
%

聯邦首相廳 宜羅是宣

r 엠케」

<th齒 2 1970年 2月 19 H卒 公報 第23號>
w

文 書 8.

r 빌러 · 슈토프J 獨逸民血푯胸國 P
l
3團首相이 r 에어플트」8禮에서 47한 原羅的

聞교에 판한 瀆謁

1970年 3月 19B

존경히g 聯邦首相 1

本/%,은 本 會습을 始作함에 있어서 옷T와 뜰T의 隨行員들이 獨逸民主共和國에 오셨음을 환영합

니다. 本),은 옷T가 本)&,의 招待에 應한데 대해 滴足을 表明하며 다만 우리의 會談이 原來의 습意

대로 獨逸民主共和國의 픔都인 伯林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섕각합니다. 촛T는

原因카 우리의 효場을 알고 계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政治的 重要性을 갖는다는 것흔 疑,L할 餘地가 없 니다. 獨逸民主共和

國과 獨逸聯邦 t和國 政府가 樹立된 以後 처음으로 獨호된 主權國으로서 兩國家間의 關係正常化를
V

위한 基本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政府首腦들이 자리를 함께 했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

+[1國의 ) ( , 民들, 歡洲의 모든 市民들은 이 會談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읍니다. 歡洲의 緊張에 直面

한 들은 우리 大陸의 ,L臟部에서 平和를 保揮하는데' 兩國家의 建設的안. 貢獻을 기대하w且 있읍니

다. 聯邦首相, 우리는 과장하거나 沈驗을 지키지 아니하고 問題에 關,L을 가지고 서로 아주 솔직히

이야기할 것에 습意했읍니다. 옷T와 本/t이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의 政府는 결코 다시

는 獨逸땅휘에서 戰爭이 일어 나지 않게 할 무거운 責任을 지 Z 있읍니다. 졀국 今世紀의 1 무서운

兩次 世界大戰은 獨逸帝國主義政府가 저지른 것이 었읍니다.

數寧 이 지나면 獨逸帝國이 피와 鐵로써 創立되었다가 피와 鐵로 沒落한 날인 5月 255이 됩니

다. 最後의 순간까지 「파시즘」的 호配者들은 數百萬의 /,間生命과 그 엄청난 갉비싼 裝備를 희생하면

서 諸國民을 파괴하는 戰爭을 수행했으며 결국은 戰爭을 國안으로 끌어 들였令니다. 終局에는

「히틀러 . 파시즘3의 破壞, 獨逸軍國초義의 無條件 降{(, 帝國主義獨逸帝國의 授落이 뒤따랐으며 獨

逸은 몇개의
,

占領4域 且 分割되었읍니다. 獨逸帝國초義의 不幸했던 政治에서 敦訓을 얻 平和를

持續的 且 保障해야 한다는 것 가장 A間的인 權또 을 認識하 , 를 위해 獨逸民主

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政府首腦는 努力해 야 할 것 입 니 다. 獨逸民主푯70國 政府를 代身하여 本

) <은 이러한 崇高한 責任을 充分히 意찼하여 우리의 모든 政治텀標를 平和確保에 두갰다는 것을 保

障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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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責任에서 獨逸民主共和國 國家7'議會 議)< D g-더 · -趾·브리히트J는 $i逸聯邦共1B國

「구스타프 ·

- ·J이 네7산」 博士에개 1969年 12月 17 H 獨逸다하J)5+D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의

諸原則에 立脚하여 同等하고 無差3料1 關係樹)'f올 위한 條夢]草案을 진달·戚兮니다. 이 條約은 궁-국

적으로 眞正한 同等資格파 平+l]共存關係를 樹立할 수 있는 Vi'1能性을 提供하고 있- 니다.

지 난 20)p동안 相7L理解와 平和確保를 위한 獨 免民主共和國의 「이니시어 티브」는 多樣하게 이루어

l) -5-니 디-. 이러한 우리의 政策에 대해 從來의 모든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肯定的인 反應을 보 여 주

X I 안·잇-V, 더우기 그 政府들이 넝혹하게 拒잡立場·을 取或음온 -53]2.러운 침이었읍니 다. 獨逸聯邦

jr.+버劇은 軍布:武裝化를 加速化하어 東獨을 전.복함으로써 兩次 世界大戰의 諸結果를 (1紙化시키 려는

그들·리 目7J을 달서시킬. 수 있디-교 생긱힘으로써 O-러 %f 일이 생겼B[ 것 입 니 다. 이 러한 政策이 接
T

. p% CB,後, 우리는 오늘날 唯-한 代案, 周]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Jk和國間에 國際法의 原베에

j/, 脚한 2]-하[뎌f구(關係를 樹-v/.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機會를 다지는 일지 輪'도록 努力할 깃을

期待"딤니디-.

聯邦i言相, 우리는 2次的, 三次的 問題를 規制하기 위해 이 곳에서 자리를 t 한 것은 아닙니

l 
' 1

. 歎페安保와 우리 國家 / <民들의 2-PAD로운 生活에 대한 關,L에서 獨逸民主.共+D國파 獨逸聯邦共
u

·f[圖間의 關係에 하니.의 轉機를 마린하려는 -SL( 根本的 問題가 提起되고 었읍니 다.

單05< 우리 國家間의 關係는 完수히 非1f常的입너다. 32크 부티 중대한 危險이 야기되고 있윱니다·

·寬,逸나主모,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끄關係의 詩僅6<J이고 原則的 規制가 議喜E程으로 을라 있

1니 다. 그 規]RI]는 完소한 同等資格의 原베에 立脚하어 國際法7·J 關係룰 樹立함으로씨 이루어절 수

있.8 니 다.

獨逸民1共和國側은 그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윱니다. 우리는 - 우리의 條約草案이 立證하

고 었는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0國 政府에 뎨해 이미 우리 스스로가 取하고 있는 立場, 그 以上

의 것을 期待하지 않윱니다. 그것·은 純弊한 同等資格파 無差別의 立場이므로 雙方中의 어느 - 方의

降伏이 문제로 된다·는 소문은 事實을 完수히 張曲한 것이며 또 - 方의 威信이 란 것도 분제되지 않

- 1니 
'다. -+A은 

가장 /,間的인 權望0'l 平和의 確保問題임을 다·시 한빈 驗調합니다. 모튼 彩)爭問題

합< 省略할 수 있다는 여하한 示陵에 의해서도 이 러한 基/-N問題를 회피할 수 없읍니 다.

現狀과 歡洲國境線 및 第그次 世界大戰의 結果를· 모두 修1하고자 하는 政策으로 因해 세 진 障

壁둘요 除·)d어야 힙-니 다. 이것은 의%]할 餘地없이 20%I'以上이 ·

'

[ 基民黨/基尉:t의 指윤T에 復古

勢力과 復9t,勢-)]에 의해 形成된 獨逸聯邦共+배福의 政策인 겻8]니 다.

政權交替로 基民黨/基社黨은 축출되 었고, 우리 는 이 러한 政治路線의 變化를 獨-逸民主共7D國과 其

BI>, 社會主義 慈'圖에 인 한 )1]-거 20{p에 걸친 2P- u로- 위 헙한 非現實1義的인 %策으fJ/-터의 )簿 j을

招來하%는 獨逸聯邦브和國 住民의 2J범위한 게兮의 意思表現·으且 보-W 차兮니다. 聯邦首相, -貴政

府는 0-와 같 意변,를 2러해야 합니 다. 아니넌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초共和國에 대하여 同等

한 國際法的 關係를 拒否함으로써 우리 국가間에 意起되31 있는 緊張關係를 持續해야 하%윱니까

l 아데 나워J가 17年동안 힘의 政策과 「롤%」政策에 立祠]하여 獨逸民1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에 데해

反對鬪/1]을 兎단 바와 같이 그 政策을 踏襲하겠A니까 7 이깃이 누구를 위해 %,要합니까 이것 獨

逸民主共10國과 獨逸聯邦보하D國의 勞動者·y 게 길51 有益하지도 S&으며, 또한 平和와 安定된 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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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關,L을 가지고 있는 獸洲市民들에게도 有益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復%tI,와 征服을 目權로 하

는 政策이 成功할 페望性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社會초義 秩序를 暴力으로 除去하려는 「아데나워」政策의 變還이나, 同-한

的을 가집 其他 變歷且 졀旦 成功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호證되었읍니다.

獨逸못主共+D國이 現代社會主義國家로 發展한 것은 中斷될 수도 없었고, 또 中斷할 수도 없읍니

다. 反共主義라는 눈가리개 없이 리고 회想없이 狀態를 觀樂하는 者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勞動者 
'

農民의 勢方이 기民속에 굼개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 있읍니다. 獨효民主共務國은 소련과 其他

社會主義諸驕과의 공고한 友激속에 結슴되어 있으며 社會主義를 독일땅위에서 종식시키려는 모든 希

望은 幻想的엔 것으로 立證되었읍니다. 50年代와 60年代에 敗北의 判決이 내려진 것은 결국 오늘낳

근거 없는 겻이 되었읍니다. 聯邦首相, 옴T는 獨逸聯邦議會에서 注르할 만한 認識을 表明하였읍니다.

AT는 「獨逸봇초共和國과 同等資格과 無差擎]의 原則에 立脚하여 規制하%는 i 然性에서 出發하지

않는다면 「바로샤바」條約國들과의 規制에 도달할 수 없다」고 毛명했읍니다. 이제 獨逸聯邦츠和國과

獨逸民초A和國間에 正常的인 國際法的 關係 즉 外交關係를 樹立한다면, 물론 그것은 이러한 麗識
4

과 符슴될 것이며,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른 獨逸聯邦共和國의 對歡께政策과도 
w

符습할 것입니

다. 理由는 兩國家가 것을 通해- 든 歡洲國家와의 關係를 표常化할 수 있는 페能性 있

때문입니다.

本人은 iT가 지난날처 럼 오 적 緊張을 激化시키고 歡洲平和의 妨害要因으로 되는 政策올 지속하

고자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위험한 政策은 首相職에 었었 모든 옷T의

先任者들도 成功的으로 實現시키지 못했읍니다. 낡은 텀的을 단지 公式만 새로이 바꾸어 계속 求한

다면, 것을 進步且 간주할 수는 을 젓 다. 히 獨逸聯邦/ty和은은 우 大陸에3 他國과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地帶로 남을 것 니다. 경우 獨逸民主44和國과 獨逸聯邦3%和國間의 關4

표常化는 封鎭되고 中歡의 수{[1는 恒)L的으로 위협당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掌1國 政府는 XT를 포 함한 聯邦共和國의 代表들이 獨逸民主)5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을 2개의 主權的 獨立國家라고 말하고 있음을 分明히 認知했으며 이것은 물론 相異한 社會秩序를

가진 兩獨逸國家의 平和共存을 페能키 하는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해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

共和斷蜀에 同等關係를 樹立할 때에 비로소 論理的으로 습當합니다.

1970年 1月 225字의 옷T의 書輪에서 AT는 同等資格과 無差擎]의 原則에 효脚한 聯邦 和國과

獨逸民 共和國間의 
.
協商을 始作할 준비가 되어 있다i- 칟명했읍니다. 이것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

逸聯邦共和國 相互關係가 現在 相프關係, 베 서且 主權的인 國際法的 主體且 承認된다는 9과

對立할 수가 없읍니다. 聯邦首相, 숏T 自身이 國際法의 諸原則에 관해서 言及한다면 거기에서는

꼬,然的으로 國際法上 勉力을 가지는 條約을 練結하여 獨逸民主/%和國의 主權的 平폭을 承認해야 한

다는 結論 導出됩 다. 렇 함 且써 플T의 政府는 過송의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들과는 달

참으로 지냔날의 無用한 政策으로부터 解放되어 現實의 土臺위에 서 있다는 것을 立證할 것입니다.

AA은 貴政府의 卓越한 代表者들의 表現, 즉 r 나는 獨逸民초共和國을 國際法的으로 景認하는 것

을 회피할 수 없다w 한 말에서
'

洞寨의 根據를 分明히 가지 있음을 알았읍니다. 물론 여기에

는 聯邦&和國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의 - 方的안 事前指置에 관한 기묘.한 言及들이 결부되어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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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다. 3 것은 우리 社會主義社會秩대의 變化를 占치는 b爲입 니다. 獨逸1i 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
4

認의 不메避性에 콴한 洞察이 그EL 斗 1圖t的이 라1]]--'本 ·t유 그짓을 아·>· 明1白히 l(]-혀야

% :7. 承認을 어떤 反享命的인 意圓와 씰부시킨다는 것은 無意味힙-니다. 自明한 事實, 베 國際(쌌의 基

本原2;j을 承認하는데 대해서 代價를 支拂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D國의 國際法的 承認

·의 
'3핵t避性을 ·氾渥한 者는 그 

-Ii(認을 
즉각 合當한 形態로 表明할 수 있눈 政治的 先見之明을 가져

야 합1-] 다. 따리-서 )A은 貴 
'r가 

獨 魚聯邦共和國의 이름으로 이러한 推隊를 取함으로써 우리側이

提議한 Ill-와 같이 獨逸民主共+[]國과 獨逸聯邦共/U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條約을 可能한 限 11吐

리 縮結하id는 터7J욜 가지고 協商올 始(F할 준비 가 되어 있는가를 獨逸民主共和國 首相의 이름으

르 물%L 싶- 니 다.

聯邦共和國에서는 I t1번히 聯邦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가 「파리」條約에 의해 制限받고 있다

는 論難을 하고 있-7니 다. 本人은 이굣에서 聯判이p[1國의 主權問題가 어느 限界까지 要求되고 있는

지에 파한 質問은 CL먼. 두려교 합니다. 獨逸民/]P,共]韻國 政府가 중요시하는 問題는 社會民主1義的으

v. 엉 도피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自 뇨的인 政治를 할 意圖를 가지고 있는지 그 리고 獨逸

바'·D(In國과 獨逸聯邦共和國問의 關係에 있어 自身의 t權을 制限빌지 않고 行使하기를 비-라고 있

·h-지 '

I
' 

하-'f 質問입 니다. .

·
'·N(庶이 善意를 가·지고 政策을 追求하머 平11]와 兩國[h民에게 關,L,울 가지고 成果를 이루고자 Al-

디.1·d 言0에 牙·盾이 있어 서는 아니됩니다. 그러 나 유깁-스럽게도 $A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政

策:劃[0애는 그와 갑은 矛盾들이 있음을 示1庚하지 않을 수 似-쥐니다. 獨逸聯邦共7비國의 代表者들이

公的으로 緊張緩和와 規制된 共存에 괍해 言及하Jl 있지만 同따에 獨逸民主)M마圖과 其他 il:'舍主義

諸國에 대한 위험한 軍事計劃들을 졔속 發展시키고 있음에 대헤서 우리는 無關,L할 수 없으며 오히

러 크게 우리하고 있읍니다.

社'舍:1<義諸國, 히 獨逸民主共和國]71- 그의 都l-n, 村落 및 人民들에 대해 細目別로 ·作成된 前進

戰때[ir劃이-어떠한 名6WTC에서 그것이 이루어저 公든-聯邦軍將星들파 貴 國防相의 이rp의 令안

準備되어 있令니 다.

이毛게 分1到한 侵略計晝1]욜 위한 國防豫算이 聯邦共和國에서는 周%·[1하는 바와 같이 前보다.急增되

- 0- 었그L, 輿論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ty'武裝가가 제속 推進되고 있윱니 다.

이 러%f 事實骨이 平和的인 意圖, 獨逸民1共和國파의 同等關係에 관한 公)tyl<J인 宣言과 어띨게 合

致될 수 있-8-너까 勢力關係믈 誤判해 왔9 獨逸聯쳐Wy 國內의 影響/)있는 集團은 오늘IL 露骨

的으로 ·위험한 장9을 試圖하고 있으며, 그러한 計劃파 0爲들은 끊3] 없이 導火線을 향해서 推進피

고 있어 軍事7J인 紛爭의 危險事態를 초레하고 있유.니 C+. 聯邦軍을 (il[11하는 長官 r 슈미트J氏가 武

裝化를 /11速化시%t다%,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盟邦들은 이러한 發展울 無暢 心하게 도 외시할 수

但令2 다.

그러므로-本/,이 聯邦首相인 貴1에게 보씬 숨信에서 明白히 陳述한 바와 같이-가장 眞1E한

意味에서는 平7n냐 戰爭이 냐가 主要한 問題로 ]너 다. /L 1에 ·貴1는 
公的으且 2 F和만이 問題된다

고 回答兎읍니 다. 그러 나 領+的안 現狀 및 歡·>]·l·!國境線-익 變更을. 꾀하는 모든 目的을 포 기하지 滄

는 限, 平和의 確保는 T페能합니 다. 獨逸民1共和國 政府-h 平和코. 確<6히-i.자 한다·{1 TX 導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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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과 紛爭의 要因을 除去해야 한다는 立場을 뽀持하고 있읍니'다.

政治的, 領土的 地位가 分明하고도 留保엾이 承認되지 않는 限, 平和에 콴해 言及할 수 없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이른바 講和條約이 練結되어 있

지 않다는 k由且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意圖 까 講和條約의 綿結에 재삼 32反應을 %W덴 側

은 바且 k逸聯邦郞1國 政府 읍 다. 앞서 意識的 且 講和條約을 妨害했덴 者들 늘날 을

구실로 1970年의 境界를 承認하기를 拒否하고 이러한 境界를 오직 變更하기 위한 갈만을 追求하고

있읍니다. 「히'틀러」가 歡洲의 - 諸國民을 侵略하고 獨逸帝國主義와 「파시즘」이 罪를 犯하고 그리고 無

條件降伏을 한 후에 어멓게 侵略을 받았덛 諸國뭇들에게 그 무슨 「權利의 要求]를 할 수 있읍니까

r 로카르노J條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 方的으로 西方該大國들과 同盟을 맺고 西方의 國境을 承證했

음에도 7[<拘하고 東方의 國境을 保留하려는데에 「슈트레제만」의 政策(Politik von Stresemann )을 反

復하려는 意園가 숨어 있으며, 獨逸帝國초義者들이 第1次 世界大戰 以後에 行勢하고, 그들과 함께

「히틀러」가 戰爭을 일으臧덴 것처럼 다시 境界의 問題가 提起된다껸 어떻게 過송를 克服하여 平和에

이바지할 수 있或읍니까. 歡洲住봇들은 聯邦政府가 歡洲의 境界를 國際法上 拘束7)있는 것으로 承

認하 또한 現在는 물론 未來에도 境界를 變更시키려 시도하지 않戚다는 聯邦꾸和國의 義務를

公約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國境變更에 있어 暴力을 전혀 使用하지 않盛다고 宣言하는 것은 소

위 平和的 手段으로 國境變更을 위해 鬪爭한다는 戰術, 즉 이미 「히틀러」가 고의 侵略時 使用領덥

戰術을 회상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슈트라우스」氏와 「슈뢰더」底의 命題에 매우 가까이 接近하

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7

歷史의 經驗을 무시한다면 重大한 結果를 초래합니다. 國境變更을 텀標로 한 帝國主義的 驗大國
J

政策이 今世紀에 두벤이나 獨逸住民을 流血戰爭과 破局으로 몰아 넣短읍니다.

侵略을 받았단 /,民들의 苦痛은 形흠할 수 없兼으며, 우리 社會主義者들은 모든 政治陣營왹 多數의

反「파시스트」들과 共同으로 恒時 r 파시즘J과의 戰爭에 對抗해서 決定的으로 鬪爭하였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反「파시즘」勢力들은 2次 世界大戰의. 勒發을 溫1E할 수 었는 地位에 있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r 히틀러 파시즘J이 
· 

敗北하고 獨逸帝國이 淺落한 후, 오 늘날 獨逸民초共和國의 領域에 었는

團結된 勞動者階級과 -그의 階級同盟者들은 이 機會를 새로운 反帝國主義的인 秩序를 樹立하기 위해

利用했읍니다.

모든 /,民의 利害와 - 致시켜, 「포츠 담J協定에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을 이곳에서는 實現하였

읍니다. 즉 軍國主義 및 「나지즘」과 戰爭의 根源除去, 戰爭犯罪者 및 戰爭+l]得者로서 戰爭에 대한

主要責任者인 大쇼業系列(KonzemKwa1tigen)의 無力化 리1 獨逸「파시즘」의 侵略을 당했덴

웃 民族들을 위한 올바른 國境의 確定이 實現되 었읍니다.

大資本을 除去한 후, 獨逸民主共和國에는 軍備와 戰爭에서 利潤을 취할 수 있는 者는 存在하지

않으며, 戰爭宣傳, A民들의 煙動과 種族惱惡는 法的으로 禁止되고 있읍니다. 이미 1950年에 獨逸

못主1V和國의 A民會議는 侵略行爲, 侵略戰爭의 효傳과 準備에 대해 處罰하는 平和守護法을 議決했

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勞動者階級이 農民, %0識曆, 企業經營者들과 同盟하여 國家權力을 行使하

고 있읍니다. 大獨逸農民戰爭 以被 議흡B程에 올랐으나, 1848年의 「브르조아」후命에서도 實現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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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民초的인 改革듈을 우리 는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實現4으 ,
2L<f 社會主義社倉의 建設로 移行

하M읍니 다. 民主的인 土地改革욜 통해 數百年동안 農民과 農業일꾼에게 加헤31M 不法올 :살했을

뿐 아니 라 地主0unker)屬令 無)J化시 킴으로써 軍國1義의 發生素地가 除去되 었윱니 다. 엇 支配階

級들의 不當한 敎育特權들은 中斷되 었고, 펀헙한 愛國主義와 民族主義의 不健소한 精神은 永遠히

學校와 大學에서 驅逐되 었읍니 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現代社會1義的인 敎育體制률 建設하는데

決定的안 前提였윱니다.

우리의 獨逸따主共和國에서 勞動하는 A民은 自由로운 意思決定으로 發展된 社會主義社會를 形成

하고 있으여, 自由로운 決定과 民主的인 方法으로 A民投票를 實施, 壓到的인 支持로써 社會초義憲

法올 採擇했읍니 다. 國際法的 t體로서의 모든 屬性을 지 닌 우리 國家는 掌멉헤진 平和秩序위에 存

立종'L고 있윱t-] 다.

1權的인 tIt會主義國家로서 -(리는 確固하 友激와 利害의 平等에 立脚하여 蘇聯 및 其他 社會1

義諸國과 持懷的인 同盟을 맷어 왔읍니 다. 獨逸民초共和國은 平和7)인 對끼%關係를 追求하고m 있으머,

비.료 고 理由로해서 國際的으로 尊重11f논 國家로 發展했윱니 다.

庚國·익 內1)인 發展을 評(賣하-l< 問題는 물론 聯邦共和國市따의 일입니 다. 러 나 무엇보다도 聯

邦共1IR編 사部에서 졀코 無關,L·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局面파 作用이 지 난 25年에 걸친 이러한 內

i%J 發<i 속에 存在하고 있各니다. 貴國온 U45年 以後의 ·期間을 有用하게 利用하지 않았는 바, 「3L

츠 담」協定을 意識的으로 履行치 않았으머, Vi 去불 克服하지 않고 s-은 權力關係를 계속 存續시臧음

c·] 確[t'(힙-니 다. 이 러한 復古초義는 直接[i<J으로 緊張.움 초래領윱니 1J. 그 당시 西獨의 聯邦議외議長

은 「企獨逸이 半이 되기 보다.는 오 히 러 半의 獨逸이 소體가 되는 것이 낫다J고 말臧유니다. 西獨의

大·資本은 4은 所有構造를 救濟하고 再建하기 위해 허의 政治에 依存하여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를

修[l(.하기 위해 西方驗大國듈파 同盟하어 獨逸을 分斷시켰윱니다.

. 

- . ·- 般7J으로 알러져 있는 바와 같이 聯邦首相이었M 「아데나워」는 그 스스로 民族을 破壞하기 위한

일올 한 후에 에게는 民族의 붓w 보다V 西歎統.습이 더 중요하다iw 솔직히 是認領 니 다, 이미
'

1945年 10月 5 B r 아데 나워]는 周%'U하는 비.와 같이 盲'論人代表들 앞에서 「3個의 西方占領地域을. 하

나피 聯邦國家로 形成」할 意園를 分明히 割-혔으머, 그후 1948年의 獨自的인 通貨改革은 經濟6+J

斷(최을 초래-하었고, 西))'占領地域骨은 西獨 「마3L크」貨- 導入함으로써 計劃的으로 차u換까國

(Devisenaus1and)이 되 었윱니 다. 1年後의 聯邦共11項 樹교으로 獨逸은 分斷國家가 되 었고 民族도 完

소히 分斷되 竝윱니 다.

우리 는 事態가 이 렇게 發展하는 것- 막기 위'헤 恒常 努)J했옵니 디-. 50年代에 獨逸民主共和國과

蘇1[舞은 相효理解와 平和{i毒保플 目標로 하%]], tO久的인 %)k斷狀態를 IL揚하기 위해서 正當하고 建設

y]인 提案令 數次 提示減- R다. 특히 1952年 3f] i蝶聯의 講和條約案은 그러한 좋은 機會를 提供健

었윱니 다.

本/,은 貴 
'r에게 

現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r 하이 네만」博+가 195없1 3月 25H r 본」의 聯邦議會에

서 1러한 蘇聯의 「이 니시어 티브」에 매해 
-阿定)7J인 

反應을 1인 갹fy 을

� 

想起시키고자 합니 다. 그러

나 그러한 機會 역시 당시의 聯邦府府에 의 헤 虛事가 되 었- 니다. 民族의 軍-.-性問題는 西獨興論의

憂慮와 우리의 警告를 無視함으로써 破壞되 었- - 니 디-. 分斷파 西獨의 單獨政71樹立에 反對減던 西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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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唯-한 政黨은 共産黨이었고 래서 同호의 活動은 後에 不法化되었고 禁止되었읍니다.

民族의 分斷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再武裝과 1945年의 「파리」條約의 縮結에 의해, 그리고 1955年

聯邦共和驕이 「나토J에 NL)L함으로써 굳혀 졌으며, r 아데나워J가 주도했덴 r 본J政府가 「파리」條約

에 署名하고 우리의 모든 提議를 鉅否함의로써 獨逸聯邦共和國 自證는 窮極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

에 대해 外國이 되었읍니다.

여기서 당시의 社民흐黨首 「에릿히 · 올렌하우어」가 1955年 1月 295 「프랑크푸르트」의 「파울J敦會

에서 言及혔덴 말올 상기해 보겠읍니다. r 파리條約에 署名함으로써,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에서 처
a

음으로 獨逸의 分斷을 굳혀 버리게 될 커 다란 危險을 內包하고· 있는 政策에 대하여 스스로 i숏定的

이고 大騰한 方式으로 그 責任을 甘受한다.u

現在도 뜰T는 聯邦首相으로서 「에릿히 · 올릴하우어」가 적절하게 특징지웠덴 外交政策의 遺産과 關

係하고 있으며 아무도 이렌 歷史的인 眞實을 잊을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獨逸을 分斷시키지 않았

令니다. 그 責任은 오 직 聯邦共+0國과 西方驗大國에게 있읍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支配集團

들의 利己,L에 의해 희생되었으며, 20年前부터 이미 存在하지 않는 「民族의 單-aJ에 대해 言及한

다든가 「묵族의 單-性」을 守護하又자 한다는 것은 無根據한.일입니다.

聯邦首相, 촛T )l-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후和國間의 관계를 말할 때 옷T는 毛번히 r 獨逸內部

關係」라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貴政府의 한 部處는 이러한 名稱을 가지고 있읍니다. 聯邦共和

國 政府가 獨逸을 分斷시키고 「파리」條約에 署名한 후에는 그러한 表現의 使用은 不슴理하며, 이것은

또한 우리 國家들간의 正常的인 同等關係와 調和될 수 없는 政治的 意圖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聯邦

A和國이-모든 警솜에도 不拘하고-「파리」條約으로 r 나토」體制에 結슴되고, 獨逸民主共和國에 대

.

하 且 外國 을 宣言한 以後 1투 獨逸內部關係는 存在할 수 ,

「파 - 1條約 짼한 聯邦

共卵國政府의 同意는 反民族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侵略的인 帝國主義的 性格을 나타내는 것입

니다. 「獨逸條約」 第2條를 지적한다면,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 條文에는 西方驗大國들이 이제까지

그 들이 獨逸소體에 대해 行使했거나 保留하고 있덥 모든 權利를 가전다고 規定되어 있읍니다. 특히

第7條는 獨逸뭇主%t和國을 聯邦共和國의 獨占寶本主義的 社會體制에 編入시키고 또한 西方 帝國主

義的 條約體系속에 統슴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읍니다.

옷T 身의 發言과 같이 이러한 條約들이 現 聯邦政府의 政治基盤을 이루는 경우, 「獨逸內部關係」

라는 公式은 聯邦共和國의 帝國主義的 支配體制를 獨逸民主共和國에 擴大시켜 獨逸民초共和國을 「나

토」條準에 編成化시킨다는 意味外에는 다른것이 없읍니다. 聯邦共和國에서 通用되고 있는 4大驕의 責

任이라는 命題는 獨逸民主共和騰과 獨逸民초共和國의 首都 伯林에 대해서는 아무 根據가 없으며, 獨

逸民1푯和國에 판한 限,- 우리의 憲法과 이와 관련됩 獨逸民主共和國이 練結한 國際法的 條約에

비추어 그것을 確信한다는 것은 용이합너다.-獨逸民主共和國은 4大國의 責任에 예속되지도.않고

3大國의 管縮權에 예속되지도 않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하나의 獨立된 主權的인 社會主義國家입

니다.

r 特殊한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에는 獨逸못主共和國을 後見關係에 종속시키 려는 낡은 要求가 內

包되어 있으며, 現實과 矛盾되는 그와 같은 構想들은 오직 낡은 唯-代表라는 越權을 變還된 形態

로 /지하고, 더 나아가서 獨逸民초共和國에 대한 差 81] 政 策 持續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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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는 우리가 그것을 졀코 수릭-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協商目的이 아님을 理解할 것 입니다.

우리는 봇T에게 그와 같은 行動을 要求하지도 않으며 1와 같은 試圖를 포 기하는 것이 더 兮을

것31니 다.

그 외에 本<은 다음 事項을 상기시키고 싶음니 다. 聯邦共和國이 r 나토」에 加/1하지 않고 再武裝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講1竭約과 民1的인 統-.-4逸을 위한 提議들올 했윱니 다. 우리t C(

당시 獨逸聯邦共和國에는 獨逸民1共和國에 데하여 現實1義的 政策을 支持하는 充分한 先.凰之明을

가진. 政治家가 있으리 라는 希望에서 國境까지 開放領-인나, 聯邦共和國의 指導的 政治集團들은 獨逸

民1共和國에 대한 番리 械는 鬪爭을 위해 公開독1 國境을 많이 惡用하였으며, 同時에 그 集團들은

社會主義에 대한 攻擊用 軍事7]으로 聯邦軍을 完成하는데 모든 쇼圖를 했令.니다.

「特'殊한 獨逸內部關係」와 「人道的 惜置」問題에 데해서 말한다린 우리는 유난히 不俠懷단 經驗욜

記憶합니다. 1961年 8月 31 B까지 國境을 開放했보 期間에 우리는 당시 「뇨J政府의 敵對的인 干涉

政策으로 엔해 매우 값비싼 代價를 支拂해야 했令니다.

獨 急民主.共和國 A民은 l, 000億1 미-르크] EG<을 「損害보았읍니다.J tA은 엄칭 난 피해틀 가저온

이 經濟戰의 總規模를 明示하기 위해 이 金額이 1956年과 1957年의 獨逸民主共和國의 總國民所得과

거의 같은 規模라는 것을 깔하고 싶읍니다. 또 하나의 比較를 한다면 위에 든 損害額은 주로 1960

年부터 1961年까지 獨逸民主共和國이 支出한 總投資額보다도 더 많은 金額입니다,

「-A」當局은 「東쪽의 가난한 묘,弟姉絲」에 대해 語'及하먼서. 그들7울 참으로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모各 일을 懷고, 우리는 聯邦共和國 政}(·f가 獨逸民主共31]國에 데한 負債의 支拂과 모톤 
' 

補償義務를

規制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우리의 立場을 이해하리 라고 믿-S 니다.

獨逸民1共和國요 모든 損害에도 不拘하고 그의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에 힘입어 世$産業國家中

注目할만한 位置를 차지했읍니다. 우리 共和國과 A民들은 물론 오늘날 所謂 「特殊한 깝i逸內部關係]

또는 「j,道的 惜置」같은 것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에도 h욱 잘 存立할 수 있- 니 다.

1961年에 우리가 國境安소推置를 취한 것은 人道的 指置이었으며, 이것은 우리 A民의 生活과 默

洲平和維持에 이바지했읍니다. 우리 人뭇은 1961年 8月 13 5 사勢가 國內事情을 債探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最大의 經濟的인 비약을 經驗童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獨逸民主共和國에는 그와 같윤 方

式의 「特殊한 獨逸內部」 狀態를 再確立하는 것을 許容할 사람은 아무도 械윱q다.

그 외에도, 무 개의 特定國家間의 판졔는 他國家와의 關係와 比較하련 언제나 特殊한 짓입니다.

예를들면 聯邦共和國의 對「오스<리 아」共和國 및 墻西와의 關係는 그 特殊 F 特徵들을 나타내고 있

으며, 에 의해서 佛蘭西共+fl國과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는 區別되교 이러한 것은 모든 國家間

의 關係에도 해 당됨니 다.

그러 나 相互獨[1 的인 :노權國家間의 關係는 언제나 國際法의 普屬妥當한 規範에 基盤을 두고 있으

며. 그것은 獨逸民主共1U偏과 獨逸聯邦共和國이라-t 獨立的인 兩초權國家間의 關係에 대해서도 完

소한 勉/J을 가지고 있1)다.

우리 가 「모두 獨逸)(J이라는 公式으로 圖際法[l{J 關係의 拒否를 위장하는 것은 無意味하며 問題가

- 1렇게 單純한 것도 아닙니 다. 19世紀初)IL터 항상 勞動者·階級과 勞動하는 人民의 %에 있는 進)%l%

獨逸/, 및 資本1義的 反動의 펀에 서었는 獨%A이 있었윰니 다. 오늘날 社會1義的 獨逸民主共: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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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과 獨占資本主義的 聯邦共和國은 서로 獨立한 두개의 國家로 存在하고 있고, 그 나라의 A民들은

완젠히 對立的인 條件1에서 生活하며 勞動하교 있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人民들은 自身의 勞動

으로 自身의 福趾와 社會主義社會의 福趾를 增進시키고 있으며, 그와 反對로 聯邦共和國에서는 少

數階屬의. 財閨들이 勞動者의 勞動에서 fl]潤을 얻고 있읍니다. 또한 武裝化에 기여하고, 權力追求를

擴大함으로써 平和를 威찹하는 것도 同-한 獨占集團입니다. 그러므로 獨逸民主共和國의 j,民과 獨

逸聯邦共和國의 住民間에는 基本的으로 社會的 差異가 있는 것입니다.

歷史가 指向하는 바와 같이 大「부르조아지」의 利그,的엔 階級利害는 항상 國家利益을 詐稱하였읍

니다.
'

t러나 것은. 現實을 憂曲한 것이며, 大「부르조아<]」에게 有益했덴 것은 졀국 創造的 )%,뭇에게는

害롭고 2[7幸한 것으로 立證되었으며, 勞動者階級과 숲A民의 政治的 利害와 社會的 利害, 社會主

義의 利害는 이른바 모든' 民族的 共通性에 우센합니다.

聯邦首相, AT는 스스로 獨逸民主4%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對쇼的안 社會體制間에는 「여하 i

混合」도 「여하한 잔부한 妥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事實上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

和國이라는 두개의 主權國家는 對立的엔 社會秩序가 統슴될 수 없기 때문에 相호統슴될 
. 수가 없

읍니다. 本)1은-提示된 바대로-이러한 共通的인 評價가 現實主義的1 政策, 즉 獨逸民초共和國

과 獨逸聯邦$%和羅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戚다는 理性的 政策을 위한 기 반이 된다면 이

를 활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누가 이에 관해서 沈黨하東는가7-社倉主篇者로서 모든 나라와 聯邦共和國에서

社會主義가 勝利하는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原則에 立脚한 將來의

統合이 페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人民投票의 결과 大多數의 )v民이 同意兎던 우리의 憲法에는 그
)

것이 分明하게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이나 來6의 問題가 아니라는 것은 自明합니

다. 이 問題는 서로 獨立된 主權國으로서의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촨한 協

商의 對象도 아닙니다. 그것은 聯邦共和國의 勞動者階級과 勞動하고 있는 階層들의 問題업니다.

서로 獨立되고 對쇼的인 社會秩序를 가진 두개의 國家가 存在함으로써 置起되는 明白한 問題狀況
환

과 法的 地位에 비추어 볼 때, 平和를 確무하기 위해서는 國際法의 原則에 효禪하여 平和14存關係

· 

를 樹효하는 것이 唯-한 方法입니다.

聯邦首相, 옷T는 最近 外國 서 行한 演說에서 우 두 國家間에 暫定協定(Mod漏 Vivendi)이 마

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말하였읍니다. 國際法的 槪念으로서의 暫定協定은 주어진 與件1에서-社u

會초義諸國과 帝國초義諸國間의 現存勢力關係라고도 말할 수 있음-더 以上의 텀的과 意圖들이 達

成되지 못한다는데서 出發하는 하나의 - 時的인 슴意입니다.

確實 貴1 評價받 는 「발 름. X旦 且」 (Wilhelm Lieblmecht)는 暫定協定을

서로 敵對的이라고 생각하는 國家間의 交流를 위한 습意形態의 하나로 解釋했읍니다. 솔직히 말하자

면 그것은 「아데나워」가 考案했덴 非平和的 共存을 위한 하나의 다른 表現 또는 - 般的으로 社會초

義的 獨逸國家의 存立에 대한 妥協方式으로서 - 旦 「大氣象](Gro)3wetterlag)이 變+b하게 되면 承

認되지 않는 國境을 侵犯할 수 있도록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 敵對的인 政策을 계속 追求하는 - 種

의 잠정적엔 解決策이라고 말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現實的인 政策도 또 한 平和指向的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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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며 반드시 狀況을 奐鋼/h시키게 뒬 것입니다. 그러므로 重要%l· 것은 國際法의 原則에 立禪

한 獨逸民1共和園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한 持續的이며 EiJ束力있는 規制입니다.

獨逸民1共和國側은 平111共存關係를 전혀 저헤하지 않읍니다.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은 國際法 同等資格을 가젠 초體입니다. 우리는 國際法1·主體로서의 聯邦共和國의 國家的 存'在

를 졀코 疑,L한 일이 없으며, 우리는 關係規定올 위한 國際法的 條約을 縮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도 되어 있윱니다.

러나 聯邦共和國 政府의 見解는 우리와 相異합니다. 聯邦共和國.은 如前히 成立될 수 없는 前提

條件올 앞세%q 우리이게 國際바J 承認과 主權國으로서의 完소한 同等資格을 포 기·할 것을 要求하교

飢-7니다. 그러나 「
포츠 담」協定의 基本規定들을 決定的으로 이행한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이 었읍니다.

聯邦首相, 問題는 흐T의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從來의 破壞的인 態度를 變化시킬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國際的인 次元에서 獨逸民초共和國을 게속 差別하여 損害를 끼치는 것이 貴

政府의 實際的엔 政策인 限, 正常的인 關係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無意味합니다. 貴政府의 外相이

他國과 獨逸民초共和國파의 正常的 關係樹立올 방해하-v 貿易代表部의 設置까지도 1>]-헤하기 위해

公式的인 訓令욜 하는 경우,. 어떡게 진지하게 同等資格을 말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聯邦共和國

政府代奐가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를 規制하%는 第3國의 JE든 擔置를 妨害하 위해 얼마나.

맹렬한 手段을 動員하는 지를 정확히 알고 있윱니다. 그것은 國際機構에의 周等한 參與를 위해 努

力해온 獨逸하主共和國을 適斷시키 리는 變함없는 企圖에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한 企圖는 특히 崇高한 A道的 要請에 이바지1교 있는 世界保健機構에 獨逸民主共廊國이 111

入하는 것을 저지할 정도입니다. 貴1의 政府가 디-른 「나토」諸國의 뚜렷한 疑懼,L과 反對를 무릅쓰

고 國際法욜 違反하인서 西伯林에 設置한 이른바 旅行局(Travel-Board)이라는 官廟을 유지하기 위해

展開하고 있는 活動 역시 우리에 대한 差81]的인 行動입니다. 占領꾸i期부터 始作해서 오 랫동안 되풀

이 해온 行動은 獨逸民초共{l]國올 모욕할 만큼 差別政策을 쓰고 있으며 다른 國家의 統治權을

干涉하는 越權을 5使하는 것입니다. 本人은 貴1에게 獨逸民主共和國파 그의 A民을 계속 差別하

는 政策을 具體{h하는 방대-한 證據資料를 제시할 수 있t 立場에 있- 니다. 이 기회에 本人은 聯邦

共和國의 여러 機關돌이 수년 전부 不斷히 增%111하 있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l- 財政的인 義務

를 履行하고 결-d- 랑은 負償를 支拂할 i$要性올 상기시키고 싶읍니다.

聯邦首相 l 唯-f%表權과 「할4타엔J原則을 持續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獨逸民主)6811國울 이 ILE

差別하지 않或다고 貴1가 反復하여 천명하고 있는 意圖와 完金히 相反시고 있으며, 겯국 여기에 言

0間의 깊은 矛盾이 나타나 있는 것 입니다. 그와 같은 方法으로는 어떤 경우든 規制된 共存욜 생각

할 수 似令니다. 國際法 違反인 唯-代>針權 要求와. 이에 요脚한 r 할슈타인]原베은 窮極的으로 포기

되어야 하며 獨逸民1共和國과 그의 盟邦들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을 妨害하고 계

속 第3國에 壓/J을 가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試圖를 放置-著· 수는 없다는 事實을 인식하기 1]]-립-

니 다. 簿3國이 獨逸民1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때문에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안계에

부담을 21[1한다는 主張은 옳지 않으며, 第3國과 獨逸民1共和國의 外交關係樹立·은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7D國間의 關係1常化를 促進시 킬 깃 입니 다.

1969추 以來 周었하는 바와 같이 亞細亞와 「아프리카」의 8個國이 獨逸民主共和國과 外交關係暑 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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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立領으며, 같은 해에 치음으로 聯邦共和國政府는 두개의 主權國家인 獨逸民主共和國파 獨逸聯邦共

和國이 存在한다고 宣言했읍니다. 이들 國家의 元首들과 政府首腦들간에는 國際的 慣例의 節次에

여 에서 소世界가 納得할 수 있는 明白한 結論 나옵 다.
.

聯邦首相, 옷T의 政府가 참으로 獨逸民초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를 追求한다면 同-한 目標를 향

해서 나아가는 他國家들의 모든. 推置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冷戰의 置壤속에 옷T의 政府를

묶어 두려는 集團으로부터 貴政府를 풀어주는 同盟者를 얻게 할 것입니다.
진

聯邦首相, 어쩠든 효T는 무엇보다도 
' 

社民호 흐首입니다. 옷T는 마땅히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勞動者 農못이 政治權力을 쥐고 있으며, 모튼 「파시스트」의 國家機關이 숙청되었고 또 塔 大企業이

A民所有로 되었다는 것을 환영해야 할 것 입니다. 1891年에 이곳 「에어풀트」에서 滴場-致로 決議되

었던 獨逸社會못초%의 綱領이 獨逸뭇초共)0國에서 實現되었읍니다. 바로 렇기 때문에 우리는 獨

逸民主共和國에 대한 옷T의 現實主義的 態度와 그에 수반되는 必然的인 結果를 기 대할 수 있읍니 다.

尊敬하는 聯邦首相 l

本/,은 PT에게 獨逸民초共和國 內閣의 立場을 밝혔으며, 國際法的 原則에 효脚한 우리 두 國家

間의 同等關係에 촨한 條約의 必要性을 論證雙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條約을 縮結함으로써 지 난

20年歷史에 終止符를 찍을 時點이 이르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우리 國家間의 關係規制를 否認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出發을 합시다. 것이 容易하지 않다는 것은 疑問의 여지2]- 없음

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眞正한 平和指置를 위한 좋意와 決意가 i,要합니다. 우리는 平和, 獸洲安保, 獨

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에 이바지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不

幸한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본다뎐 復%h,政策을 維持하려는 努力을 許容할 수 없다는 것은'明白합

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운 基本問題-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한 獨逸뭇초共和國파 獨逸聯邦共+D國間의

同等關係 樹立-의 解決을
,

가능하게 하는 條約후案을 提議했으며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

共和國 政府와 協議하여 이러한 條約을 練結할 생각입니다. 同폭資格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판한

그와 같은 條約이 縮結되껸 獨逸民소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史에는 새로운 章이 렁銀될

것입니다. - 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이루어진 그러한 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

宰民主착+D國 리고 歡洲의 모든 國家住民에게 커 다란 도 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

로 써 平和나 安錄니上의 것이 達成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正常的힌 關係가 樹효되었1且 해서 聯邦 b和國의 軍需財閨, 新「나치」主義者들, 復%L主義的일 結

. 社들의 活動과 威勢, 그리고 나날이 만언되고 있는 復%[,思想과 +字軍思想으로 부터 發生하는 危險

들이 다 除去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注意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5年前부터 始

作된 單獨 貨幣改革과 聯邦共)D國의 單獨樹立으로부터 再武裝과 「파리J條約을 거쳐 r 나토J에의 ty

入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의 그릇돤 指置가 취해진 후, 처음으로 올바른 方向에서 이루어 지는 實

際的인 推處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條約草案온 兩國家間에 同等한 外交關係를 樹쇼하는 것 外에 獨逸民초푯和國과 獨逸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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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共和國間의 暴力操棄에 合意하자는 提議틀 디包하고 있웁니다. 그 경우 主要한 問題는 暴力勸棄

가 條約 當事國과 그의 國境線을 國際法的으로 相互 承講하는 바탕위에 이루어진다는 깃입니다. 그

리므로 國際法소 動力있는 暴/J揚棄協定은 國際法上 主體로서 存在함을 相互 承認하는 國家間에만

縮+3肉 수 있는 것입 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前提가 成立하지 않고는 暴力擔棄란 無根據한 것이며 속이 빈 얼매와 같은 것입

니다. 拘束力없는 단순한 國境의 尊重이 問題視되는 것이 아니라, 懼境파 領土保金에 대한 留保없

는 國際法的 承認이 問題視됨을 +A은 강조합니다.

獨逸民1共和國의 條約후案에는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지체없이 「유엔 ]機構/Jfl)L을

申請하자는 의미깊은 規定도 包含되어 있令니 다. 괄-%할만한 政治, 經濟. 文化7J엔 潛苟力을 지 넨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同等하게 「유W 歲構의 世界的인 活動에 參J[]하고 또한 이 러한

方法으로· 世界 X,民의 企般的인 平和的 臨))에 이바지할 경우, 그것이 우리 兩國家와 그 A民의 利

害에 관게%1은 믈.론 世界機構의 普遍性에도 寄與한다는 데에 疑問을 提起할 者는 械- 니다.

獨逸民主共1비國의 條約草案은 끝으로 兩國家가 모든 形態의 核武器를 操棄하며 . 自己領土위에서

生化學武器를 生産한다든가 所有 또 는 貯藏하지 않는다는 것욜 保陣하 軍縮臨商을 始作할 것을

規定하고 있-8-니 디-. 獨 龜民1共和國政府는 Si愈聯邦共和國과 國際法上 拘束/J을 가지는 軍縮에 관한

推置에 合意하자고 다시금 提議합니다. 聯邦首相, 本<은 貴1에게 가장 7섭고도· 危險한 武難에

대한 恐1(Ii로부터, 毒「가스」 및 r 박테리 아」에 대한 恐·隨로부티 )<間令 解放시키는 것이 가장 A道的

인 위f爲가 아닌가骨 묻或兮니 다.

우리의 對話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속에 提示돼 있고 또 建設的인 解決策이 마린된 것처럼

歡洲,L,臟部의 平和를 確保한다는 決定的엔 問題에 관한 直接的엔 妥結 1能性을 提供句 주고 있읍니

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 쯔c] 平和共存을 貫徹하는 過程 서 서-i 國際法的안 正常關係

를 樹立하)-L ii龜民초共+[]國에 對한 모든 敵對的인 政策이 포 기되는 경우, 다른 問題도 解決될 수

있을 것입 니 다. 그리고 平和共存이라는 基本問題 解決은 다른 모든 問題解決을 위한 前提입니다.

本人 貴1에게 獨逸民초共和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臨議할 것올 제의합니다. 우리의 對話目的

은 獨逸民主共개미國파 獨逸聯邦共/'n國이 서로 國際法上 同等關係를 樹立하는 問題에 관해 슴意하는데

있4/ 다.

이 點에서 獨逸民主共客1圍 政府는 協議를 遂行함에 있어서 貴 r에게 提示된 條約草案으로부터 出

發하어 그 條約草案의 原則에 立脚헤서 다음과 같은 原則(FJ 問題를 다루는 것이 i$要하·다고 생긱-합

니 다.

1.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하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正常的인 無差形1], 周等關係

의 樹立, 모든 形態의 1跡臟1[t<J인 獨逸聯邦$MJ]國政府의 唯-f'f跡際 操棄

2. 他國의 對外關係의 不2:r涉, 「할슈비-인」來베의 궁극적이머 明白한 操棄

3. 「-1%」憲章 第2條 4項에 따라 制限없는 國際法7J 自主.權의 相互承認, 領土保企파 旣存 國境線

712可侵 1% 相互承廳1에 獨逸民主共1n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暴方操棄

4. >蜀)急民1)Mn國괴 1陽建11[歸典이9師園의 「-1이D幾]轉 /)Ii/Lq%靑

i 核武器 保有의 擔棄, 또는 어미한 形態로든 核武器 處分權의 擔棄, 生/h學레器의 生産, . 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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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貯藏의 擔棄, 軍費支出의 50왕 郞減

6. 筆2次 世 . 大戰 Y든 殘澤 i 須的인 除去와 關係된 問題둘 討議

7. 獨逸뭇主共和國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모든 負憤의 淸算과 獨逸聯邦共和國에 의한 聽償義

務의 規制

聯邦首相, 끝으로 本)%은 다시 한번 建칸的인 解決을 願하는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決意를 確認

하고 싶읍니다. ip人은 問題의 意義와 複雜性에 비추어 볼 때 雙方首相들이 協議를 위해 계속 만나

는 것이 무엇보다도 호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獨逸聯邦푯和國의 國境隣接地域에

서 옷T와의 對話를 위해 만날 의도가 있읍니다. 本)%,은 다음과 같이 確信합니다. 聯邦共和國 政府

가 툐期的 眼目으로 勇氣와 決斷을 發揮한다면 平+[1와 탔i州安保에 寄與하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

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를 規制할 수 있는 與件들이 造成될 것임니다. 貴7의 傾聽이 감사합니다.

<出處 o 1970年 3月 205추 東伯林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文 書 9.

聯邦首相 「醫리 · 브란트」가 r 에어營트J會談에서 行한 原爾的 閏그에 판한 瀆謁

Irn970年 3月 19B

首相, 그리고 神士 여러분 l

本2(이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見解와 상당한 差異가 있는 말을 한다 해서 놀랄 사람읕 없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會談에서 아무것도 美化할 생각은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지난 20年 또

는 25年問의 功過를 따젠다고 해도 거기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現實狀況을 고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將次 平和와 人間을 위해 發展을 가져다주는 雙方의 共同의 利害關係를 追

求해야 합니다.

이 問題에 관한 本)L의 보解를 表明하기 前에 우리를 이곳 「에어풀트」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옷T의 友好的안 歡待에 感謝드리 2 싶읍니다. 우리側의 對話齒對方의 誠意있는 準備로써 우리의

相逢은 착오엾이 進行되고 있읍니다. 옷T는 貴政府와 「에어풀트」地區 그리고 「에어骨트」에서 온
J

모든 會談參%fl者와 補助者들에.게 그분들의 努力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는 本/,의 /,事를 傳해 주시

기 바랍니다.

數遲만 지나면 獨逸帝國의 破滅로 民族社會초義찹들의 暴力統治가 終未을 고한 지 25年이 됩

니다. 우리가 비록 갈라져 있지만 獨逸帝國의 終未로 因
'

해서 이 곳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읍

니다.

世界는 獨逸 사람의 이름으로 자행毛 非行과 이미 다 저질러진 破壞에 대한 恐佛로 가득 차 있읍

니다. 運命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던 상판없이 우리 모 두는 이 事件에 責任을 져 야 합니다. 世界
4

는 우리가 이러한 責任을 질 것을 善意로 要求하였고, 또 이것은 獨逸이 現狀態로 된 原因에 대해

서i드 責任을 져 야 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그러나 歷史的인 論爭은 우리에게 無益합니다. 獨逸못族의 進路가 서로 分離되고 1945年 以後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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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1'P) 統-의 길이 v]-허 있는 現狀은 個人的으Y나 다族의 立場에서 悲劇的이며 우리는 그러한 歷史

를 無로 돌릴 수 없읍니다.

그 래서 本人은 序頭에서 現狀[묘이 平和와 獨逸國民을 위해 將次 發展을 가져다 주는 共同의 利益

을 追求할 것을 要求한다고 말했읍니다.

今年 3月 19B은 獨逸聯邦共70國 國바은 물론 獨逸民1共和國의 住民든과 모든 獨逸人에게 중요

한 날입니다. 兩國家가 樹立독1 후 처음으로 政府首腦들이 共同의 關,L事를 協議하기 위해 sOdi·옴

니 다.

우리 가 여기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焉目生만이 %要한 것이 아니라 惑情도 함께 움직이고 있읍니다.

우리 兩側은 꽉실히 우리의 會談이 獨逸의 國境올 어 소世界% Z- 關·L을 받 있다는 짓을 認識

하고 었윱니다.

지 난 며칠동얀 이 「에어퓰트J라는, 지억이 獨逸/,에게 어 意때를 지니는 가를 우리는 우리의 共

同의 歷史에서 찾을 수 있었윱니 다. 에를 듈먼, 「나폴레옹」은 1808年 10月 225 이곳에서 r 괴테J에

게 P政治는 運命이 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 A 다.

이곳 「에이풀트」에서 1850年 3月 205 당시 獨逸을 平和>J이며 民主的인 方法으로 統-하려는

마지막 試圖가 이루어쳤 니다.
-

L y]-에 社會民主主義者骨·의 1891年의 「에어풀트J綱領이 獨逸勞動者運動의 活性+h를 위해 발휘했

뎬 役割을 記憶할 수 있윱니다. 同 綱領이 恒1자 理念史의 한 章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民1主義에

의 意志, J스다 重大-한 社會的 1義에의 意志, 그리교 2F和에의 意志가 적절한 1따期에 貫徹되었다면

獨逸國民과 歡께와 소世界가 그 엄청 단 不幸·왈 If受하지 않올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民族이 淺落한 것처 럼 보인 時期에-접허 相異한 條件1에서 일지라도-民族에게 새 出發의 機

會가 許容퇸 것입 니다. 이것은 獨逸兩地域의 再建을 위해서 주어전 것 입니 다. 새로운 都市든이 破

壞로부터 蘇生하였으며, 經濟와 科學이 괄목할만한 水準에 도달했令니다.

相끄 分離된 두 國家로의 分斷은 그것을 어느側의 立場에서 觀察하는 가에 따라 根本的으로 相異

한 評價를 함 수 있을 것입 니다. 分斷으로 因한 事態發)7i을 쇼的으로 否定的 觀點에서 評價한 깃은

서로 相對便에게 그 責任과 義務를 轉鍊해야 했고 또 해야 할 必要性 떼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945年以後의 獨逸政治는-兩側의 모든 再建의 겅우-企[FJ으로 獨逸을 占領領딘 該大國 政治의

한 機能이 었다고 한 수 312니 다. 후 東 · 西間의 勢)d對(E은 獨逸의 狀況을 完소히 友右減고,獸

洲를 分斷하였兮니 다. 우리는 이 러한 分斷을 단순'히 5)前狀態로 還元시킬 수 없었令니다. 그러나 이

러한 分斷의 諸結果를 緩和시 키고 또한 能動的으로 發展에 기 어한으로써 歡洲와 獨逸에서의 우리를

g·斷시 키 있는 陣將物들을 除)4하기 위해 
'努)J힐. 

수는 었/너 다.

그 겅우, 本人은 持續的이머 生命))있는 하나의 獨逸民族이 리-눈 現實료부터 fh發하는 것이 重要하

다고 생각합니다. 本)<은 本人이 
'過去의 

民族主義1'l(J인 思考에서 說皮句 있음을 알고 있兮니다. 그

러 나 本人은 民族의 構成要素들이 歡洲統合과 國際的인 聯合)晨程에서도 當爲性욜 상섣하지 않으

리 리-는 것을 確信하고 y(읍니다. 共同生活을 經驗하고 共同의 實任을 나누며 아무도 그것으로부티

說皮할 수 없,는 驗한 歷史性과 우리로 하어금 共屬感을 느.기게 하는 家族, 言語, 文化 및 其飽 모

든 無形의 結束關係가 오늘날 하나의 現實을 이루고 있으니 다. 이 러한 民族의 實存的 基底률'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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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 나 無視하고자 試圖하는 政策은 敗北하기 마毛이라고 本/%,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체, 1970年 現在의 事實소의 獨逸領土內에서 함께 生活해야 할 2개의 國家가 分斷되어 있다는

現實에서 出發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새각합니 다. 各其 다른 社會秩序를 評價함에 있어서 우리 사이

에는 深刻한 見解差異가 있읍니 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差異가 歡洲쭈和를 보다 擎固히하고 兩國家

間의-歡洲平和秩序를 展望하텬서- 規制된 平和14存을 追求하는 우리의 課題를 排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課題를 염두에 두는 경우에만 우리의 會談은 正當한 意味를 지 닙 니다. 우리가 問

題를 解決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歷史속에 存續할 수 있읍니다. 問題의 解決을 가로막는 難關들에

대해서 릇된 希望을 걸어서는 안됩니 다. 兩獨國民들은 너무도 現實초義的이기 때문에 설사 兩側이

뜻을 같이 한다해도 兩政府 首腦가 現在 國家統-을 責現시킬 수 없다는 것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

읍니 다. 世界情勢에 비추어 볼 때, 危險한 不安을 甘受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은 許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 나 우리는 現實을 초월하여 우리 國家의 利益과 우리 國家가 同盟을 맺고 있는 論大國들의

利益이 平和와 )<間을 위해 서로 調和를 이루도록 함께 努力해야 합니다.

獨효땅위에 있는 兩國家間의 
- 

現關係에서 우리가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國家와 國民

들이 相互交流하고 있는 通路에서 밀려 난 채 兩獨國뭇들이 아직도 서로 담을 쌓고 었다는 現實입니

다. 이러한 否定的엔 特殊狀況은 타개듸어야 하며, 가능한 한 克服되어 야 합니다.

緊張 代身에 緊張緩和, 軍事的 對決 代身에 平和의 確保-이것이 우리 政府의 텀的입니다. 그리

고 本)h,은 이와 관롄해서 本)t이 獨逸聯邦共和國內의 責任있는 勢力에 의해 支持받고 있다는 것도

알 있읍니다.

우 
· 

늘 對話가 國家間의 常例的인 方法 且 官吏 마롄돤 것 아 頂上의 對話

로 始(K되었다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關係의 特殊性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直面하 있는 問題들은 政府次元에서의 直接的인 接觸없이는 解決이 不可能할 程度로 중대한 것입

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分斷은 점차 深化되었읍니다.

바로 이 點에 우리의 共同 責任이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兩國家의 關係規制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企般的 責任을 歷史에게 또는 部分的 責任을 r 히틀

러」에게 돌릴수는 없읍니 다. 그 責任은 現在 우리 自身에게 있는 것입니다.

本人과 本人의 - 行은 이곳에서 單純히 友好的안 說得이 나 하고 또 같이 만나고 있다는 事實을 통

해 雙方의 보解를 - 致시킬 수 있다는 幻想을 가지 온 것은 아닙니 다. 우리는 原則的엔 差異들을

알고 있으며. 差異를 冷靜하기 화인하又 있읍니다. 럼에도 不拘하 本人은 우리가 서로 相對

便의 見解를 理解함으로써 自己自身의 政治를 옳게 評價할 수 있도록 努力하는 것을 擔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는 現實 1 自體의 狀況에서 出發해야 합니다. 歡>2·l·1心臟部의 關係가 溫害되 있는 경우 東·

西間의 關係가 本質的으로 改善될 수 없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겻은 兩政府가 우리 두 國家의 利

초과 獨逸民族의 +l]益을 위해, 우리 大陸의. 安保를 위해 나아가야 할 리 나갈 순 있는 길을 찾

기 위해 엄숙히 試園해야 할 것을 要求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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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겅우 어두운 過去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앞w울 다 보러는 獨逸民초共和國 政府의 姿勢를

기대합니 다.

우리 두 國家間에는 서로 友好的인 나라 또는 其他 同盟國家들의 住民間에는 存在하지 않는 特殊

한 關係가 있음은 논의할 여지가 없- 니다.

빠라서 他國家들간에는 存在하지 않는 共通性이 있읍니 다. 우리가 克服해야 할 對決狀態 역시 他

民族들간의 對決과는 相쁘한 종-1의 깃입니다. L 對決들2 民族의 單-.-性과 촨린되어 2(윱니 다.

·T 다各 共通性 있윱니다V 獨逸聯邦共1메姻과 獨-逸바1)M끼園은-高度로 A裝한 채-獨逸領土

위애서 시로 對決하고 있는 集團防衛同盟健制의 構成員3]니다. 兩 國家는 지난 數年間 戰爭을 防止

似교 오 늘날. 相對1(J인 安소을 보장함으로써 默>+1의 勢力均衡읍 위해 이바지하고 있윱니다. 그러나

眞1한 의미의 平和와 安소은 「블럭」의 對決과 獨逸內의 y 國家의 敵對關係를 함께 終遠시킬 수 었

는 歡·:·)·l·1平1'n秩序 
· 

만 持續的 1 2> 짇 수 있읍1-] 다.

聯邦政府는 平和를 最高의 善으로 간주하고 있兮니 다. 우리는 獨逸땅위에서 더 0),上 戰爭이 勒發

해서는 안핀다는데 의건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兩 獨逸國家는 憲法에 規定된 目(l{J을 追求하기 위해 暴)J行使나 暴力으로 威脅할 權利나 그 可能

性 울 기지고 있지 않- - 니다. 平/D를 愛護하는 民11[f·J인 獨逸의 統-은 결쿄 戰爭이나 內亂에 의해

·j%[就핀 수 di니다.

C‥ l l>t에 떠훤다1견 물론 兩 獨逸國家가 指向하는 目標는. 장윱니다. 그러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貴

00 각[·'1- 우% 1 생각31에는 差異가 있- 니다. 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記述퍼어 일는 바와 같이

-(리는 R由1義社會的 法治國家를 支持하 있윱니다. - L러 나 무잇때문에 우리가 歷史만이 對答할

수 있는 「테마」에 괸하어 이곳에서 論爭'해야 하젤유L-1까 ! 우리는 묠론 오들난 歎洲의 어러 國家들

E 分斷시키는 陣壽·든을 除去하게 될 歷史의 發展令 가로막욜 수는 없읍니다. 누구도 獨逸民族이' 自

由로‥l 스스로 決定해서 합께 生活하리는 努)J을 가로]A-을 수는 없兮니다. 以차에도 우리 두 爾逸政

w·에게 重要한 點令 리-히고자 합니다.

1944半以後에 練結된 獨逸에 판한 4大國協定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두 國家間의 合意는 4大國의 騎

存濯孝1]를 侵害하거나 代置할 수 械兮'니다. 이깃은 西方 3大國과 우리의 協定에 대해서는 물론 蘇聯

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協定에 대해서도 해 당합·니 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맺은 雙務條約이나 多邊

的 條約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協定은 i$要한 겻이지만 우리사이의 障壁을 解涓시키는데 방헤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本)J 4大國協定과 西方 3大圖과 우리와의 協定에 대해서 言及하는 것은 결코 伯林問題 때문은

아닙 니 다. IA은 
-貴1가 

이 말울 젠지하게 받아든이기를 請합니 다. Ii急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 

限,

라 리는 伯林의 現狀을 變更시'-길 수 없읍니다. 
'本人은 

- 面 現實을 認定할 것올 要求하1션서 또 다룐

而에서는 주어진 現狀의 - 方的 變更을 要求할 수는 6다고 생각합니다.

聯邦政府가 西伯林을 統治하지 않는다는 事實로 인헤, 聯邦政府가 ti方 3大國으로부터 - 定한 委

任을 빌-아 外部에 해 酉伯林을 代表하거 나 伯林의 經濟的 生活能]J을 支援하는 일 等이 Ta-해1'd-는

것은 아닙 니다. 事實上 西伯林은 經濟的, 則'i政的, 法的, 文化的인 而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分離될

수 械令니다. 伯林요 그러한 點에서 完소-히 우리에게 所屬되교 있윱니다. 西고j' 3大圖도 獨愈聯邦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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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國도 그 리고 직접적 當事者앤 伯林住民도 4大國이 確定한 伯林의 地位가 變更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變更은 ti을 바꾸는 것업니다.

4大國이 伯林에 대해서 들의 最高權限을 어떻게 行使하는가를 決定하는 )은 4大國의 事項입니

다. 現地位의 改善에 관해 4大國間에 約定이 成立한다면 聯邦政府는 이를 환영할 것 입니다.

결국 우리 政府의 立場에서 볼 때 歡洲中心部의 正常化와 緊張緩和를 위한 努力이 伯林과 伯林周

邊의 緊張緩和 및 표常化와 졀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TA은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昨年 12月 18B 우리의 大統債에게 兩獨國家間의 同等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草案올 傳達慷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읍니다. 聯邦政府는 그 후 條約草案의

內容을 檢討領읍니다. 물론 우리는 그 草案의 內容을 對話를 通해서 다루기 前에는 결코 公表하지

않을 것입니다. 聯邦政府는 우건 意見交換을 始作하자는 것으로 그 立場이. 決定되었읍니다. 따라서

獨逸聯邦푹和國 政府는 條約후案에 대한 우리側의 代案을 提示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意묘交換의 目的은 우리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를 條約노 規制하기

위한 協商의 可能性與否를 확인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경우, 우리 政府로석는 同 條約이나 協定

이 우리들의 政府가 第3國들과 緖結하는 모든 協定과 同-한 拘束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本人은 우리들의 政府間에 이루어 질 協商의 方式과 對象에 관해 本/,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首

相이진 옻T에게 이미 1970年 1月 22H卒의 書輪으로 通%D했읍니다. 그 당시 本)(,이 촛T에게 傳達

한 內容, 輝 獨逸聯邦1%和國 政府의 오場을 밟히고 있는 原則들을 다시 한번 確認하갰읍니다. 즉,

1. 兩 國家는 獨逸못族의 뿌-性을 守護할 義務를 진다. 兩 家는 서로 外國이 아니다.

2. 이%1에 雙方은 - 般的으로 承認된 國際푼의 原則들, 특히 모든 差別의 排除, 領土保金의 尊重,

모든 給爭問題의 平)[1的 解決義務 및 兩側 國境의 尊重義務를 履行해야 한다.

3. 거기예는 條約 雙方의 領域內의 社會構造를 暴力으로 變호시키지 않는 義務도 省含된다.

4. 兩 政府는 특히 專門的, 技術的 協力을 위한 規制等 善隣的 協力올 위해 努力하며 이를 위해서

政府間 協定속에 改좋掃置를 規定한다.

5. 企體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대한 4大행의 PE存權利와 責任은 尊重되어 야 한다..

6. 伯林內 및 伯林問題의 現狀을 改善하기 위한 4大國의' 協定練結 努주을 支持한다.

首相 t 지 난 1月 225에 本/%,은 촙T에게 相互間의 暴力擔棄에 관해서 슴意할 것을 提議賃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關係의 基盤은 우리 두 國家가 歡洲安무와 國際的 安企保陣問題에서 뿐 아니라 相互

關係에 있어서도 「유엔」憲章 條文의 - 般的인 原則과 目的에 따를 것이라는 共同宣言이 되어 야 합니

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紛爭問題는 오직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兩獨關

係에 있어서는 물론 歡洲安保問題에 있어서도 r 유엔J憲章 第2條에 따라 暴力威찹 또는 暴力行使를

擔棄할 義務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 兩國家關係를 條約上의 原則위에 세운다는 것은 歡洲를 위한 重大한 推置이며 歡洲의 安保

와 協力의 驗化에 이바지할 會議를 促進할 것이 確實합니다.

貴 國家評議會 議長의 條約草案에는 國際機構에서의 우리 두 國家의 地位와 판롄돤 內容이 포 함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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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은 이 1969Jr 10月 28 L]宇의 施政演說·에서 Ti急聯邦共1n國 政府가 「유%J과 其他 國際機構

에서 協<]을 弦化-管 :Is·,Fl%가 있-S-令 0.혔 {i-L] 다. /E)·,- 
1-

·-(아가서 獨逸民1共 /u國의 [

우리 차 우리 友邦의 立場은 獨逸民1共/ 劇 政](]-IA體의 態度如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領윱니다.

本/,은 우리 對話의 進行過1V애서 1리고 우리 對話의 進展에 따라서 이 問題에 촨해서도 論議할

>令 ·提議합니 다.

이과 같유 進展이 이루어지면 우리 國民과 우리의 經(M 및 디.學의 能)3운 소世界의 T和와 發展.

. :./치..·'L 貧困追放鬪爭에 보다 더 이비-지한 것 3] 니 다.
.

c,

'

i 러 한 의 미 에서 이것올 動率1[PJ으로 推進하기 위해 우리 는 東西의 兵)]과 軍備를 制限하여 均衡

을 이 j ;<도 努)-J해 야 합니 다. 우리 獨逸人돌은 軍縮과 軍備統制룰 위헤 努))하는 分野에서 - t( 범을

J> 야, 힘.니다. 우리는 우리의 同盟魏%올 完소·히 個%하띤서 建設的인 競爭을 할 수 있는 能)l)을

키워야 합니다.

우 가 相:d:間에 L리 2 우리 國民을 위해서 平和를 이물떼에 비T소 世界에서 T和的 關係를 促

進시 키 러 는 E톤 努)]을 우리는 믿올 수 r-2 확신-할 수 玆兮니다. 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形式7)

인 
- 

V.,Ital-으로·h 不充分합니 다. 關係를 1常化함으로써 兩側市民들( t엇인가플 얻어야 합니다.

t]]-료 이 검에서 4範·한 分野기. 提示· 수 있으며. 本人은 이 分사에 관해서 단지 暗示1)&J으로 
'

한계

‥를 
) ]고자 t·니 다. 具魏(l(J인 더1容온 잎·으로의 會談과 다른 次元의 實務的 協議에서 취합되도록 留

保 야 힙니
a

다. 本人은 무 Y 다 우 의 
-v 

는 한, 시蜀的인 苦痛을 해소해야 한다 생

각합 다. 例를 우가지만 듈어 보면, 子息들이 兩親과 結습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우리는 들을

阿結合시릴 方案올 미-린헤야 합니다. 愛)%,들이 境界線의 兩側에서 서로의 結슴을 기다4又 있는 겅

우 우리는 그 骨의 結婚올 A'1能하게 해야 합니 다.

交易이 개속 發展되고 있음올 本),은 Vii足하게 생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管輸 官廳들이 지 난

] - :f 半2 안의 
·財定的인 

資料에 滿足하지 랑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둘은 經濟와 技楊分野에

서 도 本質的으로 머욱 活濃한 交流를 追求해야 할 깃 3] 니 다.

이)은 디븐 領域에도 헤당함니 다. 우리는 道路交通分野에서 우리국가와 他國들의 計劃을 調整해

서 國1%.섭7 Oh路(Fernstra%e)를 建設하 디 띰·은 越境通路의 開放파 其他 通信業務의 改善合 圖

謀혜이· 합니다. 旅客列車往來의 促進, - 2 般料金表에 의한 統-된 運送法規의 制定 및 鐵道行政間의

技術1's 接觸의 改善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독]니디-. 兩獨間의 水路航行分野에서도 改善이 가능합니

다. 우리는 兩獨間에 서로 緣故關係가 있는 個人이 나 商社間의 接觸을 改善하는데 關,L合 가지고 電

話交流. 電報交流 및 「벨레타이산J交流를 强化하고 其他 電信制度와 施設의 鶴果的 利用 및 淸算交

流에서의 難關을 克服하기 위한 協定올 縮結·해야 합니 다. T·}-지막으로 )A은
.

境界線을 사이에 두%Z

發生하는 t제, 그리고 그 地方의 問題-趾을 解()W하는이 必要한 수 필은 實際的인 問題와 行政的인

問題듈을 생각하고 있유니 다.

우리 가, 에컨대 漏2i急聯邦共1마圖과 束歡의 諸國家間에 이 미 進行되고 있는 것처 럼· 東 · 西伯林과

兩獨間에 相互訪問, 文化交流, 「스포A」 交流등을 더욱 擴大'칼 수만 있다인 커 다탄 發展을 가져오게

될 짓 S] 니다.

물 이 러한 始作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 毛 보입 니 디.. 그 리 나 우리 가 진심으로 正常化를 윈한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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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리고 條約이 空盡한 깃이 드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단 始作을 거보아야 할 것입니과.

나아가서, 솔직會1 랄하자녈, 眞正한 意味의 正常化가 이루어지껸 兩獨間의 境界와 障壽物의 克떴
된

에도 이바지하게 의리 라고 本/,은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특수하고도 안타가운 狀況을 상징

· 

합니다. 슥明間 現狀을 變更시킬 수 있는 展望은 전혀 없는 것으로 섕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自由

로운 iE來와 j,權伸張올 이룩하는 關係發展이 우리가 뇨求하는 目的이요 意味라는 것은 확실합니

과. 어던 경우든 이와같은 우리의 묘解에는 變함이 없윱니다.

本/,은 우리들의 臧係가 無差摩/파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禪하여 樹立되어야 한다는 셩각에서 出發

하고 있읍니다. 우리 雙方은 누구도 다른 쪽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으며. 對外的으로 獨逸의 다

른 한 部分을 代表할 수 없읍니 다. 이것은-어떤 感情으로서든-우리가 認識하고 있는 發展의 結
미

果입니다.

- 왔的인 關係樹立이 進步임에는 틀림 없지만 兩獨國家의 目漂는 特別히 密接한 關係를 樹효하는

뎨 있읍니다. 그리고 이 경우 本)%은 今年 1月 14B 獨逸聯邦議會에서 ii한 本人의 演說속에 列擧
4

했던 우리가 指向해야 할 點을 指摘하고 싶읍니 다.

兩獨逸國家中 어느 國家도 다른 國奪를 後見하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本)·은 獨逸民主共和國의

어 法이니- 어떤 社會形態의 廢止를 要求하기 위해 이 곳에 온 것은 아닙 니다. 마찬가지로 本)-,은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한 同-한 要求를 수락할 섕각은 없읍니다.

首相 ! 貴+가 이 곳에서 獨逸못主共釋國 政府의 효場을 提示하면서 言及한 - 達의 중요한 個別

問題들에 관하여 本),은 오늘의 對話와 次後의 呵話過程에서 기꺼이 論議하 싶 또한 本)i,이 맏

한 內容도 貴側이 주의겊게 檢討해 줄 것을 要請합니다.

다만 本/,이
,

이 機會에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읍니다. 즉 本人은 獨逸聯邦 %和國의 國內政治

發展의 여러 相異한 局面에 관한 AT의 評價, 여러 個別的 政治集團과 政治的 ) t+들에 관한 AT

의 評價, 그리고 獨逸聯邦共卵國의 發展과 兩獨國家의 成효에 관한 할T의 諸分析等에 本)v이 일일

이 反販하지 않았Tx 해서 결3 PT의 見解에 同意한 것은 아니라는 點입니다.

本)%k은 또한 옷T가 방금 「나토」에서의 獨逸聯邦共和國의 役割에 촨해 發言한 內容을 용납할 수 없

읍니 다. 특히 本),은 옷T가 聯邦政府의 國防相이며 本),의 社會民主흐 廳흐首의 한 사람인 本人의

親舊 「헬무트·슈미트」의 特殊하고 個)·.的인 役割에 콴해 솟T가 根據없는 非難을 한 內容도 용납할

수 없읍니다.

우리눈 여하한 侵略的 國防政策을 追求하 았지 않읍니다. 貴側5 렇둣이, 우 는 우리가 所

屬하고 있는 同盟의 充實한 「파트너」업니다. 그러한 촨계로 東西間에 또는 同盟間에 歡洲의 政策

변촤가 초래되는 경우에 限해서 兩側에 變化가 招來됩니다. 故로 本)<은 그와 같은 變化가 오기를

希望하 있읍니 다. 首相, 貴1는 옷T의
'

觀點에서, 本),에게 企般的엔 問題와 原則的안 問題에 討

議를 集中해야하 , 2次的이며 3次的인 問題에 淺頭해서는 안돤다 . 말減읍니다. 本人은-몇
,

가지

뎌 補充發言을 해야 하或읍니 다-本<의 觀點에 立脚해서 소般的이며 原則婢인 問題와 個別的으로

는 原비的인 問題만큼 重要하지 않은 實際問題를 對比하였읍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對比는 雙方에게 여러가지 問題를 提起해 줍니다. 우리의 關係가 無差別과 同等

資格의 原則에 立脚해야 한다는 것, 어느 側도 다른側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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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는 어느 側도 對까바J으로 獨逸의 다룐 部分을 代表한 수 없다는 깃 等은 獨逸內部關係의 次元

에서 말하논 意味와( 다르다는 깃令 이 자리에서 다시 驗調하는 비.입 니 다. ]< 1 意味에서 貴側은

우리 두 國
'

家間의 關係를 獨逸內舊鄧 係라고 하지 않고 獨逸國家間(Zwischendeutsch1and)의 關係

El] 두 獨逸國家間의 쳰게라고 띰할 수 있令니 다.

貴1는 具體的으로 두차례에 걸쳐 本)<이 協商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윱니 다. 이에 對헤 IA

s,, ·. 리-C 協商에 % 헙-한 時期가 인제인가를 決定할 準備가 되어 있다교 對答했令니다. 本<은 時

期가 到來한 것으로 기대하고 
'

있 - 니 다. 그리고 本人은 이제 雙方이 協商을 위해 提議臧거나 앞으

2Y 提議할 든 問題를 添加해서 協商할 準備가 d 있112 分'%히 對答합니다. 本人은 統 獨逸을

展望하1 우 兩 國家 憲%d 괸-3}1 言及 令 다. 9은 獨逸民主共和國은 
- 

론 獨逸聯邦共

fl'!國이 縮結%f 諸 條約-趾에도 해 딩-합니다. 西方 3大國파 우리와의 條約은 蘇聯과 貴側의 友H幽夢)

에 서와 마찬가지로 國家統-의 可能性을 내다보교 있읍니다. 
'

이와 판롄해서 雙方이 하나의 目的을 標檀한 - . - 連의 態度 表明이 있읍니다. 따라서 諸 條約에 있

어서는 물론 民'族自決權파 관런되는 이 러한 展뽀에 데-한 意圖와 텀0(J에서 어떤 變化가 있을 수 없

다는 것은 아주 明白합니다.

t]]-로 이 2·1한 理1+1에서 本人2 國際法的 承認은 兮-f 內政不1·涉의 槪念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

民1共和國間의 1리폭關係 樹立에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4올 確信하고 있令니다. 오 히 러 葛 國

家의 名 政府는 PC.의 權限으로 自己領1內에서 規制한 바를 各各 尊重해야 V 同-.한 義務를 빈-아

晋이 이· 한 것입 니다. 勿論 이 경우 獨逸聯邦共和國과 의 指導[-l() 人+들을 非難攻擊해서는 滄된다

t 것 ·L 7E當한 것입니다. 이깃 억 시 우리 國家間의 無差別原則의 - · 部입 니 다4' 無差別과 1히等資格의

厚베이 將次 實現딜 하나의 固有한 自主(l{J 獨逸民族이 라는 우리의 目的을 侵害하여서.는 안됩니다.

首];0, 貴 r'의 發言과 tA의 發言에 비추어 判斷할 때 우리는 멀고도 힘 난한 긴' 路程의 始發點에

서 있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 Ll- 過去에 았었덴 di든 것과 우리를 分斷시키 V 있는 든 것에Y

不拘·하고 우리는 이 길울 떠 날 준비가 되0-1 있다는. 또 하나의 結論을 내릴 수 있 /다.

우리 룰 分斷시키고 었는 要因들을 度싸]·溫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意할 
'수 

있는 可能性

이 있는 問題에 重點을 두kiL 對話를 해이) 합니 다.

우리가 오 늘 우린 豫備的엔 요言을 했다는 것은 두 國家의 政府首腦듈이 치음으로 습席했다는 特

異한 拳苟에 비추어 理解할 수 었읍니 다. 그러 나 앞으로 우리는 經驗을 土臺로 問題의 解決에 關心

울 갖고 보다 信賴의 雪圍氣속애서 對話룰 進0'씨켜 야 하머 마치 窓밥의 경치구경하듯 形式(FJ인 것

이 되지 않도록 해 야 합니 다. tA은 우리가 오 늘 인후에 이러한 方法으로 對話를 進行시킬 수 있

다먼 等겠음니다. 21 81에 우리는 이 對話方-式올 基礎로 해서 獨逸聯邦共和國이 蘇聯政府와 r 폴란

드 」人民共和國政府를 相對로 갖게 될 對話을 展開한 것입니 다.

首相, 本人은 끝을 맺기 前에 우리의 對話를 繼績하기 위해 곧 WT가 獨逸聯페共和國을 訪問해

주도록 招請하는 바입 니다.

本人·은 오후에 계속해서 本人의 생각을 말兮드리러 합니 . +A은 우리가 오늘 演脫을 까친 後

에 雙方의 代表를 任命해서 그들이 몇및 補佐官들과 힘께 5月初頃 우리의 第2次會談떼까지 兩께에

서 提議한 內容올 充9지 評價하는 것이 좋겠다는 <싯민 우전 말씀드리겠兮니다. 그 %'f에도 그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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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第2次 會談時 報솜받을 수 있且록 檢討를 必要且 하는 問題들의 銀을 提示해야 할 것 니

의 課題들을 論議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 경우 우리는 그들이 우리 政府의 首都, 즉 「본」에서 恒久

的으로 作業을 할 수 있도록 條件을 保陣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슴理的일 것입 니다.

이것은 本),의 節次上의 提議이며, 아주 合當한 提案이라고 섕각합니다. 우리는 問題를 逆으로

解決할 수는 없읍디다. 우리가 신중하고도 現實主義的으로 일을 進行시켜 나가는 경우에만 우리는

우리 國民들과 더나아가서 東西의 략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期待하는 바를 達成할 수 있을 것31

니다.

<出處 2 1970年 3月 20니字의 公報 39號>

文 書 10

「에어優트Jt謁에 관한 共閏 聲明

1970年 3月 19 B

獨逸民主共和國 內聞首相 「빌리 · 슈토프」의 招請으로 1970年 3月 19 5 「에어풀트」에서 第1次 會談

을 갖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과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 「빌리 . 브 란且」가 만났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은 이 會談에서 「오토· 빈써」(Otto Winzer )長官, 「미카엘·콜」博1, 「귄

터 · 코울트J(COnter Kohrt )次官, 內閣 廳局長 r 게르하르트·쉬슬러J(Gerhard Schu yler)博1, 局료

r 한 ·

」博1(HallS Voss )를 隨行員 且 동 .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의 隨行員으로 r 에굔·프랑케](%on Franke )長官,「볼프람·도른」(Wolfram

Dom)次官, 「콘라드.아알러스」(Conrad Ah1ers)次官, 局툐 「울리히 · 사암」(01rich Sahm )博+, 「위

르 젠 · 봐이헤르트](JOr en Weichert)局長이 同行하였다. 이 會談에는 이 밖에도 兩側의 고 문과 전

문가들이 참석하었다.

獨逸民主共7[]國 內閣首1 은 1970年 5月 21 B, 「캇셀」에서의 第2次 會談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의 招請을 수락하였다.

聯邦首相 r 브란트J는 「부혠발트」(Buchenwald) 기념판에 힌화함으로써 r 나치스」의 暴9)統治로 희

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 는 r 오토·빈써」長官의 안내를 받았다.

<出處 2 1970年 3月 21 日字 公報 第40號>

호 書 11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못主共胸國閏의 회便 및 懼儒交流에서 相互 取根業舊

에 대한 快算 및 淸휴에 판한 슴意書 및 附驅)Ci

1970年 e 29B

1) 슴 意 쁘

獨逸聯邦共和國選信省과 獨逸民초共和國遍掌省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 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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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 및 電信交 庶에 관한 소般的 規制가 아직 없다는 諒解를 根據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 1 條 雙方은 兩獨間의 相互郵便電信交流를 최+한 現存하는 規模內에서 페能한 程度로 實施

한다.

第2 條

0) 1967年 1月 I B부터 相互 取準한 業務實績에 대한 補償은 總額淸算規定에 따라 處理'한다.

第3 條 1966年 12月 31 6까지 兩獨間의 郵便과 電信交流에서 相互 取援-한 業務實績에 대한 總額

報償은 조속한 뻐B內에 協商을 通해 處理한다.

第4條 雙) 은 第慮의 規定올 참작하여 兩獨間의 相互琴便, 電信交流 業務의 改善을 위해 獨逸

民主共和國파 獨逸聯邦共羽]國間에 追)J[l 長距離電話 및 「델렉스」線올 架設할 義務各 잔다.

第 條 本 合意는 署名함으로써 動力을 가전다. 本 合意書는 2통을 作成한다.

197야든 4月 29므, r-S-J

獨逸聯邦共和國 選信省을 代表하여 獨逸民초共1미國 遍信省올 代表하여

「에크너J博1 다셈케J

2) 耐 驅 玄 한

合窟書 第일畵 2宿에 따른 獨 急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 郵便 및 電信交流에서의 相호取根

業務에 대한 決算 및 淸算에 대한 議定-贈

容 1 f畵

0) 相互間의 遍信 및 電信交流에서 遂行된 業務에 대해서 每年 總招的으로 淸算하머, 年度가

경과함에 따라 滴1한다.

(2) Mi逸聯邦郵便局은 獨逸郵便局에서 每年 取根-%t 業務에 대해 總 3, 000萬「마르크」룰 報償한다.

(3) f算書의 (F成과 送達郞次든 省略한다.

第 2 條

0) 第1條 2項에 따라 슴意된 總額은 우코 1973年末까지 有勉하다. o] 規定은 슴意한 어느 한

便이 總額의 變更을 希望하어 이 總額의 額數에 있어 交流%·]/模에 合當하지 않음을 證明하

지 않는 限 속 有動하다. 이 證明1 每 當誌年度 6月 30 H까지, 즉 總額의 變更 確立

되는 時期의 6個月言1에 提示되어야 한다.

(2) 變更毛 淸算總額은 總額을 變更하기로 合意한 다읖해가 시작되 먼 有動하게 된다. 이 時期

까지는 그 때까지 통용되던 습意畵가 有勉하다.

第 3 條 1967年, 1968年, 및 1969年에 대한 支拂總額은 지금까지 ai逸聯邦郵便局이 支拂한

W, 016, 100「마르크」-證- 算定句서 本 음意書 2ii結後 14 51 以內에 支拂하어야 한다.

第4條 支拂하게 펄 金額은 獨 龜聯邦銀行 細衰渚·r定/3-4003號의 獨 逸民소共和圍 國立銀行 計定을

通해서 Ti龜民主共和國 遍信省앞으로 支拂한다.

<th處 2 (聯邦遍信省의 玄畵에서 나온) 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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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 晝 12

獨표民초共胸國 P
l
%團首相 r 빌리 · 슈토프J가 r 徵셉J에서 聯邦首相과의 公호t

談開催메 앞서 발登한 聲明

1970年 5月 21 B

聯邦렴相 t

우리가 對話를 始作하기 前, 本人이 獨逸聯邦共和國에 到着해서 言及한 바 있는 다음의 問題骨을

明白히 할 i$要가 있읍니다.

즉 本人은 다음과 같이 言明했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아직도 獨逸聯%X和國 政府機關들과

法院이 國際法을 違反하면서 聯邦共和國의 國境線을 넘어 獨逸뭇초A和國과 그
/ <民들의 權利와 管'

輔權을 侵害하는 立法, 判決, 其他의 國家呵 行爲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 般的으로 認識되고 있는 國際法에 對한 恒久的이고 엄중한 違反이며, 本)%,이 름及한 獨

逸聯邦 A和國의 호法活動과 司法行爲는 完소히 諸 國家의 t權的엔 平等, 不干涉 및 無差몽1]의 原則

에 부합되지 않읍 다. 소2界에서 通用되 앴는 바와 같이 國家間의 平和的 協調라는 觀點에서

볼 때, 獨逸聯邦14和國의 法律파 6院의 權限은 國內에서만 拘束)j을 가질 수 있읍니 다.

그 勉力範圍가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을 超越하여 擴大되고 있는 獨逸聯邦1A

和國의 法律, 其他 法令, 決定, 判決 그리고 그 외의 國家機關의 行爲는 獨逸民초A和國과 그 人民

들에 대하여 이제까지 전혀 法的 勉力을 갖지 않으며 現在도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즉 그것들은

獨逸民主共和國파 그 /,民에 대해서는 無勉입니다. 不法에서 法이 成立될 수는 없읍니다.

1970年 3月 19 B 獨逸民主共和國에서 우리는 모든 差된]을 떠 나 두 主權國家의 首腦로서 對談하였

읍니다. 것은 獨逸民主共+L1國의 호法뿐 아니라 政策 역시 초權國家로서의 國家代表들간의 關係樹

立을 위해 國際法的인 規範과 完金히 -致하고 있기 때문에 可能한 것이 었읍니다.

오늘의 會슴을 위해서는 獨逸聯邦 t和國도 물론 이러한 點을 前提로 하여야 합니 다. 따라서

1970年 5月 5 H字 書輸에서, 本人은 뜰T에게 모든 差形}]을 止揚하고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

和國 政府代表團의 自由로운 潛留를 保障해 줄 것을 要求했읍니다. 本人은 聯邦首相안 옻T에게 再

次 獨逸民主共和國의 代表들에 대한 「파시즘」적엔 策動과 直接的엔 殺5使戱를 禁해 줄 것을 誰力히

要求循읍니다. 本/,은 獨효聯邦共和國 政府가 新「나치」 勢力들을 制止하지 않고 公公然한 殺害威脅

을 禁止/%1키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 다. 聯邦首相 f 獨逸못主共和國 政府의 代表團은 WT가

이導兎던 代表團이 「에어풀트」틀 訪問했던 때와 同-한 權利와 同-한 待遇를 享有할 것이라는 貴

T의 確約과 이것이 어떡게 부합하는지를 本)<은 ST에게 묻고 싶읍니다. 어떻든 이러한 問題點들

에 대해서 世界輿論은 應當한 結論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本)k,은 이 러한 式의 策動으로 오늘 우리

의 會슴이 부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놓別的인 立法推處에 관해서, 本),은 聯邦首相엔 옷T에게 %T가 우리의 r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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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트J會合에서 公式的으로 쳰멍했던 것, 즉 「各者가 自3側1[(令 代表% 수 있다는 것온 分明하다J

는 發言을 상기시키고자 합니 c+. 聯邦政府는-貴0·'는 거듭 이 렇게 겅조兎$니 다-..自己側 以外에

獨逸民主共하D國을 代表하는 越權을 要求하지 않는다고 람兎令니다. 오 히 러 읍T는 )gi愈聯邦共和幽

괴.의 無差別한 同等關係를 보증한다고 효흠'하었윱니 다. 그러 나 실제 行爲들은 이러한 貴7의 表明

둘과는 矛盾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依據한 聯邦首相인 貴 r는 獨逸聯邦共7D國의 政治路線올 決定하고 있

을니 ·가. 獨逸民1챘하n國 A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리 
-

iL 內閣의 이름으모 本),은 
-貴1에게 「체어

푼<」에서 한 貴1의 確約에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其他 法수, 判決, 獨逸聯邦共7메園 國

家機關의 決定 또는 行爲들이 그의 現存境界內의 獨逸聯邦共7미國파 그의 市民들에 대해서만 勉/)을

가지며, 獨逸民主共1D國파 그의 市民듈에게까지 國際法을 違反하여 擴大함은 無動라는 事實에 同意

것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解明을 하는 것은 우리의 對話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意義를 가집니다. 
'

<出處 : 1970年 5月 2213字 東伯林의 「노이에스 도 이취란트」>

文 憐 13 
'

獨逸民血共胸國 P
I
sS首相의 聲明에 대한 聯邦首相 「빌리 · 브란트」의 答霧

1970年 5月 21 B

'싯·매로 
IA은 

- L렇지 않아도 序頭에서 立法分브·의 抵觸問題, 즉 r 에어풀트」에서 이미 討議된P테

마J에 관해서 우리의 立場을 밝히 러 생각領읍니 다. fL 뷔-에도 5묘 6B字의 書輪에서, 本)<은 貴

T에게 兩 獨逸國家[적에는 한쪽이 다各 펀에 對해 差別을 느끼게 하는 法律이 있다는 것은 疑問의 餘

i·:t,가 없마는 本/,의 건해를 말兎윱니다. 本)N,은 우리가 「갓셀]에서 相逢하는 경우 이러한 [려題듈을

解明하고 難關들을 除去하기 위헤 - 定한 推置를 마련할 機會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한 바

있.-0-니다. 本)t·은 貴 r가 오늘 아칩 이 ( 테마」에 관해 이미 
' 

野及荒다는 것을 알고 있유니다.

이 른 바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초共和國에 대해서 法律上 侵害하고 있다는 r 마」에 관해 tA

이 貴'T'에게 提示한 우리'의 立場욜 說明하고자 헙퍼 다. 우리의 會談이 進行되먼 이에 관해 다시 합

議힘 수 있도록 여기 이 論玄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쩨로, 보다 稿義의 問題로서 팔T의 이 곳 「갓셸」訪問파 潛留의 條件에 관해 言及하고자 합니다.

5月 6 H字의 書輪 貴1는 잘 권憶하질 것 입니다-에서 本人은 다음과 같이 1&領- A 다. 「本人은

貴1 
'

[ 貴 政府의 代表, 隨行員들 豫定된 「갓셀」訪問時에 우%가 f 에어풀且]를 訪問懷읗 때 받은

것과 同-한 權孝1]와 同-한 待遇를 받게 될 것이 리-는 짓을 貴1에서 確約兮니다. 」 그 런데 누구에게

나 明11)한 i·IW 이 은 언 나 兩獨國家 與件 差쁘를 前提且 하는 우4 우

럼 公開할 수 있는 分野 또는 行動을 通해서 確認시킵 수 와는 分野를 前提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은 事實上 주어잔 與件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손님으로서, 本人이 이 미 되-j 6 B 字의 書輪에서 
- 

힌 바와 같이 Si魚聯邦共1미腦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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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保護와 禮遇 받는 立場에 앴는 것입니다. 러나 AA은 이미 言及한 대로 立法問題에 관해

서 읖T에게 이 두개읜 文書를 傳해 드리는 바입니다. <出處 : 1970추 3月 23 B字의 公報 71號7

. 玄 書 14

r 빌리 · 브란트」 w邦首相이 r 徵실Jt讀의 오전 i議에서 ii합 原베閏題에 판

합 演說 .
a

1970年 5月 21B

內閣首相,

神+ 여러분 l

本)I,은 尊敬하는 首相과 隨行員들이 이곳 「칼셸」에 와서 우리와 第2次會슴를 갖게 된 자리에서

人事且릭 수 있 된 4을 旦 각합 다. 本)%,은 原則的인
.

問題와 實際的엔 問題 5

든 우리의 見解差에도 f拘하 本會談이 成功할 겻을 希望하는 바입니다.

r 에어풀且」에서의 우리의 會슴이 당시 옻T의 첫 演說에서 表明되였단 바와 같이 政治的 重要性

올 지 넨 하나의 事件 었다눈 것은 疑,L할 지가 없읍 다. 우 國民은 獨슛內의 及 는 獨逸聞題

와 함께 提起되는 모든 問題에 關心을 가지 注意를 기울이고 있는 다른나라 國民들과 같이. 우리

에게 큰 關·L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젓은 우리들에게 相當한 義務와 責任을 과하고 있읍니다. 이러

한 義務와 賀任을 다하기 위해서는, 本)%,이 「에어퓰트」에서 효言했毛 바와 같이 우리는 獨逸의 平

和와 獨逸國民의 發展을 가져올 수 
' 

있는 領域을 追求해야 할 것입니다.

. 똥고묘/ c . C 쁨 묘5모모
어져 있는 패能性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물론 하다의 사소한 始作에 不過한 것 니다.

우p1 두 사람은 우 關係를 規制하는 난하다는 9을 72 읍0 다. 우 는

4을-「F]0풀且,會3%以/A 多樣4-게 9-OV ·I&Irn w-·]-%·] A-t- %h91]A 責11追窮을 提起%-

險難하 하 말아야 합 다. 웃 가 곳 나란 있다는 혹實은- · 을

우리 兩者는 함씨 공헌해 왔읍 다. - 兩側에 緊張을 緩和하 는 意憲가 있pi는 것을 充分히 證明

하고 있읍니다.

서로 抗議하는 聲明들 때문에 우리의 會談이 負擔올 받게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本/%,은 생감합니

다. 우리 政府가 거의 매일 當面하 있는 不信과 비 난으로 문제가 해걸딕거나, 우리의 信念이 弱

f%되 q 않는다는 것을 本人은 슛T에 確言한 바 있읍 다. 한 것들은 우 들 有利한 輿

論造成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네바J 世界保健機構會議에서 보여준 우리 聯邦政府의 立場에 대한 抵判%i 같은 結果를 가저)

는
'

다. 우 政府는 獨逸民초共和國 國際關係가 兩獨關係 發展%fl何 달 있다는 을

公言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食言을 한다고 말하는 겻은 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 니다.

「유엔」歡洲經興委員會의 事業에 共同으로 參與하려는 獨逸봇초共和國의 提議가 機構에서 差別

을 받고 있다는 옷T의 陳述을 本2(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獨逸民主共+l]國이 그로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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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

헤서 同 機構의 活動데· 參%]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코 獨逸聯邦共和國의 責任이 아닙 니 다.

- 7 리 의 態度는 後見이 나 越權이 아M 니 디-. 오 히 리 우리의 態度.t 獨逸의 兩國家關係블 段階的으

Y 改答시 커 리 는 努))의 表지인 것입 니 다. 우리가 이 미 r 에어 풀트J에서 소權代表를 任命하여 9] Il

깨의 協定올 練結하는 問題에 合意하였더라면 그 꼽]은 때우 갑理的이9).울 )입 니다. -
- 7-러 나 그깃올

만회하거 위한 [l%·間은 아직도 있읍니 다.

53'fl, 本),各 貴下에게 우리 두 圖家問의 [띠等權에 基礎한 條約소외 規制에 관해서 臨商할 것을

거Ai- 提案却,읍니 다. 리고 경우 그리한 規制를 동혜서 相互間의 모든 差別이 排除되어야 한다

고 %號$.니 나. 이 러한 決盲,룰 本),은 이 곳헤서 最大限 강조하고자 합니다.

獨逸民1共和國이 계속 差別에 관헤서 여 러가지 旨及달 경우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推置로 언

해서 어 A-/l<-例를 
- 趾신 交易分野에서-獨逸民主共和國께이 이미 取胡 ,

正 取하-z S)는 어

러 fB뮤에 대해 2(及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獨逸民:主共和謁政}(·{·가 聯邦政}(·f의 東靜[諸國파.피

關係改善 努力을 妨害하는메 대해 言及헤야 하或윤니 다.

本)·,이 이미 「에어풀트」에서 猶調臧둣이 兩獨逸國家의 憲法은 民族의 單-性에 立禪하고 있2니

다. iti國 憲法·은 모·두 分斷을 永久化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윱니다. 本),은 우리가 이러
된

한 憲法의 原則을 고려하지 輪는다면, 우리의 關係를 뜻있게 規制할 수 없다고 A긱-합니다. 疲로

本),은 우리의 根'本問題에 대해시 肩'及힙-니다.

本),은 第2의 推置 第1의 構置보다 먼저 取-할수 l]. 디고 主張하거 나, 第1의 揚置骨 取하기 신

에 第2나 第3의 指置가 무엇이 냐고 論爭하는 것은 意味가 없다고 새각합니다. 本人에게'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4은 때 그때 tI能한 緊急%Irn 推置를 取하는 問題입니 다. 오 직 事態如何에 따라- 6

은 이 미 상당히 가눙성이 많은-이러-한 擔置률 取해 나갑으로써 兩 政府는 實際爾1題와 政治的 問

題4 까지도 協商을 進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 같은 fig商의 템(F)은 ),間과 平和에 有益하고 동시에 民族의 將來에 有益한 方向으로 兩獨國

MI]의 關係를 條約으로 規制하는데 두어 아 아니 다. 聯邦政府는 이 러한 準備가 되어 었읍니다.

그러한 T-fF의 條%J들은 불-C- 同等資格]Il- 無差別의 原則에 입각해시 練結될 수 있읍니다. 그 리 나

條 ·삐-d 規飽1It 또한 우리의 關係發展과, 그리고 獨逸에서의 )v間生活의 進)%를 意味하-h 具魏的

f)9容- . 包含해야 
'힌다는 

것도 自明힌
.

事'17입 니 니.. 條%/·J이 形%fJ으로TE 履行시어서는 안일 /8]

니 L' l-.

r 에어 풀트,」에서 本),으 - 7 리가 規制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問題들에 콴해서 상세히 言及히-M 니

디.. 그 겅우 條約 L의 規常11듈이 우리 兩鋼國家間에 存1하고 있는 것 주>-온 特殊한 事情과 符잡해이·

하며, F)JI/)으로 兩側이 第3國家와 練結한 모든 條約과 [01 - 한 I%J束)]을 가저 아 한디-는 칫은 疑問의

여지 가 J, 디.는 ) 슬 本),은 이-'%( 바 있읍니 다. 本/,은 듕시에 우리가 4')C漁國의 持續的 權利行使에

서 IA! 이 <l- 수 J,으며, 獨逸의 分斷令 國際(2的으로 /It認'하지 않는디.는 d을 分明'히 하였읍니 다.

이 외에 도 /g),은 Si急民1共)1께軻 政1f·f가 우리 의 臨0'h'에서. 形式的 承認만을 要求하리 라고눈 새각

-c
[지 71유L-] 다. 더 - 7 기 獨逸民1)15和國 i Of·f는 2.. AtM·까지 V 우리의 協1街으且 相互關+4發展이 어띨

게 이 - F어져야 한다는 構想令 밝'히지 -%彭.읍니 다. 獨逸1(-t<共10國이 IRE께, fl(壬轉鍊, 要求, 前提條

fl·o,%f-에 다른 A- 아무것도 提議하지 않t다언, 우리는 이 리한 會談의 意義, ),問의 期待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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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 廣範한 課題·]] 올바로 對處하지는 못 할 것입 L-]다.

그렇지 않으리 라는 希望과 飯定1이 本人은 오·늘 뜰T에게 協商開催에 판해 妥協하고 그 方法의

細部事項을 반定할 것을 提議하 자 합니다. tA은 協定內容에 우리 國家間의 關係規制를 위한 原

則을 摘立하는 條約이 包슴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聯邦政府는 그와 같은 條約을 위해 - 連의

原則과 內容을 提議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1969年 12月 ISH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聯

邦大統領4게 簿達했던 條約草案에 대해서도 立場을 밝힌 바 었읍니 다. 首相, 本),이 貴1에게

1970年 1月 22 B字의 書輸으로 알兎덩 이러한 原則中 몇 가지를 本/,은 이미 「에어풀트」에서 상기

시켄 바 있읍니다.

眞正한 意味의 協商을 始作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짧은 B程을 矛11用해야 한다고 本人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單獨으로 일할 수 없다 확신합니다. 課題를 賦與하 決斷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任務일 것입니다. 豫備協商錦次를 決定하는 것은 우리가 協商의 開催에 관해 意見을

같이 할 경우 어렵지 않을 것입 니다. 勉果的인 協7]을 위해서는 前提條件들이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윔가 없읍니다. 本)%,은 이에 r 에어骨트J에서 兩께 政府廳舍가 있는 곳에 우리 兩側

의 소權受任者들의 일을 페能케 할 常設機關을 設置하자고 提議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읍니 다.

聯邦政府는 우리 兩獨國家間 條約의 主要內容에 관해 自身의 構想을 表明하였읍니다. tA은 貴
'

T에게 그 構想의 編텀을 說明하고자 합니다.

우리 聯邦添府는 우리들 相互間의 條約上의 規制가 兩獨國家間의 條約上 및 其他 關係의 內容과

密接한 相互關係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대해서도-다

른 모든 差異를 감안하여 렇기 理解하고 있읍니다.

獨逸聯邦余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한 地位關係를 規制하가 위한 原則과 條約要素에 촨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읍니다.

1. 各其 그 憲法에 民族의 統-을 텀標로 提示하고 있는 獨逸聯邦/%和國과 獨逸民초%和國은 平

y[1와 못族 將來, 團結 關心을 갖 兩獨國家間 關係를 規定하 , 獨逸民族과 兩 獨逸 國家

間의 結束을 增進하며 旣存의 71<利益을 除去함에 이바지할 條約에 슴意한다.

2. 條約은 품法에 規定퇸 節次에 따라서 兩側의 효法機關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3. 兩側은 國際法의 - 般原則으로서의 人權, 同等權, 平和的 共同生活 및 無差別의 原則에 효脚

하여 關係를 맺겠다는 意思를 公約한다.

4. 兩側은 相互間 모든 暴方의 威脅 또 는 모튼 暴 ]行使를 禁止하고 그 들간에 關係되는 모든 問

題들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진다. 이것은 領土保소과 國境의 尊重도 포 함한다.

5. 兩側은 그들의 內的인 統治權에 該當하는 事項에 대해서 兩 獨逸國家의 獨호性과 自主性을 尊

重한다.

6. 兩 獨逸國家中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代理하여 行動하거·나 代表할 수 없다.

7. 條約縮結 雙方은 결코 독일땅에서 戰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효言해야 한다.

8. 兩側은 諸民族의 平和的 共同生活을 溫害하는 모든 行爲를 中1L시킬 義務를 진다.

9. 兩側은 獸洲安保强化에 이바지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튼 努力을 支持한다는 텀身의

意思를 確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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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本 條約은 獨逸國民이 두 國家內에서 生活하고 있으나 한 民族이라는 것을 理解하고 獨逸 및

獨逸<의 特殊狀況과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부터 出發해야 한다.

11. 伯林과 金體獨逸에 관한 驗大國의 特殊한 權+]와 合意에 %Q]해서 佛蘭西, 英國, 美國, 소聯

의 모든 義務들은 本條約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12. 伯林과 獨逸에 관한 4大國 合意는 尊重된다. 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存在하는 結束關係

에 대해서도 同-하다.

雨側은 flh林內部와 伯林問題의 地位를 1常化하기 위한 4大國의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진다.

13. 兩側은 兩 獨逸園章의 立法.活動中 어느 부문에 相互矛盾이 었는지 檢討할 것이며, 兩側은 兩 獨

逸國家i]i民의 不利愈을 解消하기 위해 相互矛盾을 除-去하는데 協)]한다. 이 때 兩側은 兩側

의 統治權은 各自의 領土에 限定된다는 原베에서 EH發하여야 한다.

14. 條約은 相호間의 旅行往來를 擴大시회 2 hi7[ 由률 實떳하기 위한 損·置를 取해야 한다.
된

15. 家族의 離散으로 생긴 m%題들은 解決되어야 한다.

16. 共同境界地域의 郡과 
'面들은 

現地의 問題를 가능한 한 善隣關係로 解決하도록 해야 한다.

17. 兩側은 특히 交通, 郵便, 電信交流, 科學, 敦育, 文化, 環境問題, 그리고 r 소포츠J分野에 걷쳐

相互間의 %Fll益올 目標로 協力올 驗化하고 擴大함은 물론 細텀에 촨한 lib商을 開始한다는 立場

을 確認헤야 한다,

18. 兩獨問의 交易을 위해 앞으로도 辰存의 協定, 委任事項'과 슴意는 계속 勉力욜 갖는다.

,,. 드 l 5 VE鐵,. ... .. .... .·.... 錢..
.

表와 그의 受任課業은 싱-세히 規定되며, 그들에게는 各其 政府廳舍의 所在地에서 業務建行이

可能토록 하며 그에 必要한 便효와 特權이 保障된다.

20. 獨逸邦聯共和國파 獨逸民主共和國은 들간에 合意할 수 있는 條約을 土臺로 하여 國際機構/)l]

X과 協)J을 規制호f에 必要한 掃置롤 강구한다.

首]·Pl ! 이것들이 本/v이 玄書..L으로 傳達하는 原베과 1적容의 소部3] 니다. 이러한 提議는 獨逸民

1共和國의 條 J 草案파 이미 提起된 또는 앞으로 提起뇔 其他의 宣言, 努%과 함께 우리의 意보交

換의 對象들입 니 다. 이 경우 어1단 問題들이 實際的으로 着手되어 解決될 수 있으며, 어떤 問題들이

兩國家間關係의 原則1)tJ인 規制와 관힙되어 取根될 수 있는지 檢한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協商

이 進行핑에 따라서 디 具魏1%<J인 提議를 할 깃입 니다. 
'

「에어풀트」에서 IA은 伯林에 관한 見解도 E·細히 表明領윱니다. 本人은 에 판해 지금은 다음

의 事項만을 부연하교자 합니다. 즉, 邦聯政府는 시 작돤 4大國의 對話를 환엉힙·니다. 聯邦政府는

fl+]林問題의 正常化를 위한 努 J 의 進展이 우리 
'兩 

政府1%1의 協商을 持續하는데도 重姜 l<을 지 닐 것

이 1-1 確信'7f니다.

本人은 지금 0),上의 事項01'l 콴해서만 論調하고지- 합니'다. 首相 1 本人은 우선 貴1가 貴側의 聲

明을 發表할 意思를 가지 且 었다는 데에 관심을 갖는 바입 니 다. 後에 우리는 오늘 다음 H 올

協議해야 할 것입니다.

<出處 2 1970年 5月 22B字 公報 7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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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좋 IS.

獨逸못血共戰1國 Pl
S閣픔相 r 빌리 · 슈토프J가 r 微偏」會談의 오전t議時 ii한

原翼1]閏題에 판한 瀆說

1970年 5月 21 B

尊敬하는 聯邦首相 l

먼저 核心問題부터 言及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고 同時에 歡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해 뜻깊은 공힌을 하기 위해, 우리측에

서 모튼 일을 하고자 聯邦共和國에 왔읍니다.

聯邦首相, 今年 3月에 뜰T와 相逢한 후 獨逸民主共和國의 立場이 새롭게 그리고 持續的으로 支

持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읍니다. 分明히 우리는 우리 兩 國家間의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어

떤 副次的인 것들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것의 解決을 위해 國際法의 留保없는 適用 要求

되는 歡洲平和가 核,L的인 問題엄욜 누구나 理解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國家들이 獨逸民主共1D國

적인 政策을 계속 成功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不페能해지고 있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도 표當한 根據를 들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急民主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

의 樹立을 主張하는 者의 數가 增加)叉 있읍 다. 결국 獨逸民主푯和國을 差別하는 政策을 終結

- 3- 참다운 同等資格 關係를 樹立하라는 要求가 提高 읍 다. 우 는 분 )을

환 하는 바 다. 聯邦首相, 옴T 身은 a l와 같은 理性的 現實主義的인 
' 

見解들 獨逸聯邦

共和國 住民大多數, 특히 젊은 世代에서 쓰A的으로 發表毛 政治的 表明보다 더 廣範圍하게 普及되
a

어 있다는 적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지 난 할遇동안에 우리의 具體的이고도 建設的인 提議들을 根本的

으로 熟考하여 이제 獨逸民主흐和國 政府와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을 練結할 意思가

있는지에 대해 明白한 對答을 얻으려는 期待를 가지고 r 갓셀J에 왔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1969年

12月 17B以來 이미 「본」에서. 條約후案을·提示한 바 있고 우리 側에서 討議와 論證을 한 바 있으

므로 이제 時期가 成熟하여 0動으로 옮길 때가 되었읍니다. 獨逸民主%4和國 內閣의 이름으로 本2

은 우리가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을 즉각 準備하여 署名할 加意가 있음을 宣言하는 바업니
w

다. 렇게 하는 것이 우리 國余間의 關係를 樹立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獨逸 뭇主

Af[]國2]- 獨逸1Wt4j<ID$;r43 平%lAA i係를 우z] 兩國家는 scat 수 2읍1-]c-F.

聯邦首相, 本人은 RT에게 「國際法的 原則에 立脚하여 條約上 規制된 同等한 平和共存關係가 主

權國家들간에 通用되-T- 있 初이· 平和를 무障하기 위해 不可缺한 것처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

聯邦共和國間 한 關係를 樹立 야 하 를 한 獨逸民主共和國 A,民會議가 있 , 우

리 代表團이 이 /%,民會議의 明白하고 適法한 委任權을 가지고 있다4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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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은 
今年 3月 21 0 獨逸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該當決議에서 表明되고 있 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對-%t 獨逸聯邦共+D國 政府의 態度에서 우리t 獨逸聯邦共1미國側이

獨逸民主共11]國이 提示-한 關係正常化, 緊張緩和와 平和에 대한 宣言들을 진z]하게 熟考하는가의 與

否를 評價할 수 있다는 것은 周
%

知의 事實입니다. 獨逸聯邦共+n國 政府는 이미 數館月前에 提示毛

Zi魚民1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對해 公式1·]으로 回答하지 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國家閏의 國

際法的 關係에 대한 貴 政府의 否定的 態度가-또한 條伊)의 原베에 데한 否定的 態度도-變힘·但이

繼續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어 리운 것업니 다. 貴1가 처음부터 同 條約縮結을 기부하고

았-i< 마당에 貴側에서 條約問題를 말한다떤 고양이가 뜨거운 죽을 먹을 旻이 맴돌교 있는 것과 마

찬가지로 - 1것은 大衆올 기만하는 것입니다.

歎洲大陸 · La部의 어떤 國家가 이옷 國家를 國際的으로 承認하지 않고, 그의 主.權的 平等올 무

시하고 또 한 그 國家가 國境올 問題視하교 領土의 現狀을 修1E하려 한다먼 그깃은 歡·쌔平和의 基本

的인 利害와 矛盾허니 다. 軍事的인 集團들간의 境界線(po題 떼문에 戰爭과 平51<1]라는 이 基2MA]題듈

을 保留하는 깃은 끊잎 없이 긷지한 紛<9狀況의 危險을 意起시켜 緊張을 緩和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히 려 緊張올 激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 입너 다. 고러므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1共和國

올 國際法[FJ으로 認定하고 歡·께에 있어서의 領+的 現 狀態를 國際法的으로 認定하는 것은-本/%,

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1읍니다- 하나의 法律問題 또는 獨逸民主共和國이 나 어느 다른 國家의

特·權問題일 만 아니라 歡洲의 平1n와 安保를 위한 基本的인 要請인 것 업니 다.

社會.1<義國家의 政府로서 -7 리의 行爲( )<間의 +l]害에 의해 主.導됩니다. 따라서 우거는 확고한

T和保障올'追求합니다. 萬- 우리 圍家間의 平和的 IB常關係樹立을 위한 原則的 前提條件을 未解

決[A 낱겨둔 채, 懸案問題를 어러 사소한 推置로 解決한 수 있는 깃처 럼 말한다면 %1것은 불명에스

러운 人間의 感情的 게임이 아니 겠兮니까7 확싣히 과거 20年間 kLh-單獨貨幣改革과 分斷, 對獨

逸民1共和國 長期冷戰에 이르기까지-或·은 사람·듈이 聯邦共和國政策에 의해 %fl重的인 苦痛욜 4어

왔-5니 다. 우리는 교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읍니다. 1 런데 人間性과 가장 矛盾되는 目的올 達成하기

위버 事態를 改善시키지 않고 도리어 余鉅化시켜 A間에게 그릇된 希望을 주거나 A道的이라는 말

올 님-용해야 되戚-1니까7 聯邦首相, 本人 하T에게 우리가 이 러호E 點에서-특히 1961年 8月 13

l·1 에 이르기까지-쓰라린 經驗을 겪어 야만 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지 난번 會談에서 말한 바있읍

니 다. 그겻은 反復되지 않올 것입니다.

不安하고 緊張으로 가득 찬 世界에서, 政治家에게 맡겨진 가장 A間17J인 使命은 2F和의 確保임을

明0히 하기를 웬합니다. 따라서 인늘N- A道的 問題는 重大한 政治的 決斷올 要求합니 다.

/,道0&) 問題는 바로 歎꺼]의 腹雜한 狀[체에도 2r국1·J하고 獨逸民主共和國괴-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

에 있어 國際法을 31걱히 遵守할 것올 要求합니 다. 本)<은 여기에서 歎洲/<들이 國際法을 . 無視·<교

검'-t-%l 을 破棄兎덴 代價且 數'%1萬의 사 1들 )<命과 財産올 支拂했919 가지 歷史的 事

實을 例로 들고 51제는 않읍니 다. 그 VI에-A間이 나 人間生活의 便효에 對해 
-旨及할 

때-分明히

m-히고 싶은 것은 獨 愈聯邦共+미編 政府가 「파리」條約과 >M<會主義的 社會秩序에 대한 反羊命的인 UK

色的 T'劃」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獨逸民主共1'Ii國에 대하여 敵對[f{331 目的을 追求하는 限, P A間生

活의 便宜4라는 릴-은 우리側에서는 獨特한 意味로 理解되고 있다는 젓 입 니다. 他 主權國家와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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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國際法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옌히 國際法과 A間의
'

基本的 要求에 逆行하려는 것이'라 말

主)b和國의 國境과 國家秩序와 社會秩序에 대한 侵略的엔 行爲를 하면서도 이것으로써 國際法

소 侵略者의 責任을 지지 않겠다는 態度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입니다. 聯邦首相, 옷T의 그 와

같은 計최들이 沙上樓閣이라는 것을 分明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과 社

會主義的 A뭇主權은 不페俊 라는 것을 옷T는 확신할 수 있읍니다. 물론 우 가 獨逸 帝國主義의

모험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歡洲平和와 安定을 점차 위협한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는 않을 것입니 다.

獨逸民主共和國 )%,民의 自由로운 自決을 通해서 「나치즘」, 軍國主義 및 帝國主義를 根絶하고 r 포츠

담J協定의 基本要求를 實現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認識해야 합니다. 獨逸民主푯和國 /,民은 歷
4

에서 이러한 社會的; 政治的 現찹을 修正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者는 러한 希望을 버 야 할 것

입니다. 이미 r 아데나워J時代에 成功하지 못한 것은 오늘날 또는 앞으로도 成就되지 못할 것입니다.

變化에 대해서 말한다면 復也초義的 텀的을 가지고 歡洲平和를 威찹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

策이 變化되어야 합니다. 「포츠 담」協定이 履行되지 않고 있는 곳, 罪를지은 過去의 勢力들이 再活하

고 있는 곳에서는'무엇엔가 變化되어야 합니다. 獨逸뭇主共和國 A民은 基本的이며 讓渡할 수 없는

虛3Fll를 保有하 있음은 물론 身의 社會主義的 獨逸國家의 完소한 同等資格, 國際法的 主體且

의 無條件的 承認이라는 倫理的엔 要求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平和가 保障된 未來를 指向하는

우리 A民의 生存利益에 라 행동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우리 兩獨間의 關係에 었어 國際

法의 留保없는 適用을 위해 努力한다면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의 社會主義的엔 建設事業을' 平和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實現시키려는 獨逸民主共和國 모든 人民의 安保利益, 들의 利폼關係와 符슴하

는 것 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利害關係는 獨逸民主共和國과 밀<1 結束되어 있는 他社會主義國家

들의 利害와 - 致하는 것입다.

聯邦首相, 第2次世界大戰이 끝난 지 25年이 경과했읍니다. 그러 나 現 獨逸聯邦14和國 政府는 「히

틀러파시즘」의 敗北 結果를 分明히 認定하고, 歷史의 한訓을 거울삼아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修正

하려는 基民黨/基社호의 復9t,主義的 政策의 殘律를 擔棄할 意圖를 表明하지 않고 있읍니다. 第2次

世界大밧의 結果로 默洲에서 成효된-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는 물론 「오데르-

나이세」境界를 포 함하여-國境線들을 궁극적으로, 留保似이 承認해야 한다는 無條件的엔 必要性은

獨逸聯邦푯和國 政府에 의해 여전히 否定되고 있令니다. 마찬가지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이제까

지 「뮌헨」 協定을 처음부터 無動라고 宣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는 聯邦議會, 社會民主黨의 黨大會 및 他機會에 i 한 貴1의 演說에 상당히 注意를 集中하였

읍 다. 나 안 現實的 變/b를 한 徵表, 純弊한 根本的 革新, 不幸한 겹w 궁

적엔 克服을 目標로 하는 內容은 전혀 없읍니다. 貴 政府가 最近 數遇, 리고 數側月동안에 내린

決斷들 와 마찬가지 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政策樹立에 있어서 이 러한 事實을 - 且려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 는 밖 基民黨 政治)(들 말 던 「
Cb領地帶 解放」(Befreiun der Zone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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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로건」合 아직도 들을 수 있윱니 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이 20年間 對獨逸民主共和國 敵對政治

를 한 후, 단지 理解와 同等資格이 라는 말울 하고 -J하1]的 意圖룰 宣醫2으로써만 正常的인 關係各

樹立한다는 것은 어 럽 니 다. 聯邦首相, 貴fe 貴政>f·+의 他 權威있는 代表者들과 같이 最近 여 러
t

機會에 獨逸聯邦共和國의 낡은 基本立場든을 , 固守한다고 公式伊)으로 公表하였兮니 다. 머구나 最近

에는· 境界線을 變更시킬 方法에 관혜 논란이 있었r니 購�. 그리고 同時에 「分界線]이라는 槪念으로

ai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間의 
-g-극적인 

國境의 存在를 否定하였윱니다. 獨逸民소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은 問題視되지 않는다고 累次 宣旨되었으니 다. 나아가서 獨逸民主共 l]國의 國篤러소까

직드 「아데나워」時期에 었어서와 마친가지로 獨逸聯邦共和國의 公式7J 代表들에 
' 

의해 이미 再論難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大西(-%同盟에 대한 西獨의 忠誠과 現在 世界的으로 非難과 反對를 빙·J」l 있
4

-L -/:(國의 政策과의 達帶性에 基困하고 있읍니 다.

이와 판 . 해서 西伯林에 관해 한마더 言及해야 하겠兮니다. 獨逸聯邦共和國 i汝府는 驗硬한 語調

로 지 난 數遍동안에 西伯林에 A<한 違法的인 要求를 하었兮니다. 獨逸民主共和國內에, 그 리고 그의

%[土위에 R(置한 西伯林이라는 獨自的인 政治的 單位體가 절코 앞으로도 獨逸聯邦共和國의 構成要

r, 2가 필 수 없는 것과 같이 構)武要素일 수도 없었 다는 것은 - · - 般的으로 알>1진 事實입니다.

西)73大胎國 政>ff도 억시 西伯林이 聯邦共1미國의 한 州가 아니머. 聯邦政府에 의해 統治省 수도 없

· :-L 기올 反復해서 確認하었-8-니다. 聯邦首相, 貴政府가 2利自林을 條件으로 또 는 西 19林에 관해서

.

/:.來클 始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먼 관 잘못입니 c]-. Ell 聯邦政府가 西伯林에 대헤서 구 리고 西伯

林욜 위해서 여하한 權+l]나 管精權令 가지고 있지 않으며, 西伯林을 代表하여 어떠한 行動도 할 수

없고 協商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 해야 합니 다. 獨逸聯邦共和國 까相이 최근의 公式的인 宣言에서

西伯林問題와 1의 通行路問題를 獨逸聯邦)'C.和國파 Ri魚民1共1마圖의 條約上의 規制問題와 언결시

기고·자 試圖領다면. 그것은 西伯林問題의 規制와 獨逸民1共和國꽈 &i急聯邦共1n國間의 치原法}yJ 關

係의 樹立이 相互 無關하기 떼문에 단언 거부%]어 야 합니 다, P회白林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越權·둘1 다만 차必要한 마찰과 緊張옵 招來한 7/<이 며, PHI林과 獨 魚民1共7미國과의 關係正常化에

i[p,L,令 가·지고 있는 西伯林 
'di民에게는 

負擔이 될 뿐업너 다. 빠라서 本/%,은 필i伯께問題에 T涉하러

:. - $회i龜聯邦共和國 政府의 모든 試圖各 다시금 단크히 거 부할 것 입니 다.

우리-C 基民黨/基社黨 指導者들이 여전히 獨逸民/토共1'u國과의 平和共存은 不可能하다고 宣肩'하노

…) 도 
- 

파할 수 없- 니 C·]-. 확실히 그것온 基民黨/基社黨의 宣/J 머, 「'J[-트라우스」氏차 「'바르곌고(

-

') 교西'입 니 다. 그러 나 우리-吐은 貴政府가 이 러한 宣3듈을 拒否하지 않고 있다는 것JL 알고 있읍

타. 21 代身에 5月 27H 聯邦議會에서 取損필 드底民黨의 大質疑」에 대해서 貴1'의 內閣은 聯邦政

府의 ·
'

이 니시어 티브J가 뚜i愈聯邦共和國의 it來의 政策目標.룰 전허 修1L하지 칠았다고 경·조하고 있

으며, 오 직 驗度만이 變化兎디-고 말'臧 니 다.

聯邦軍의 武裝化도 억시 油化되었윱니 니-, &fILl義[PJ 제i神으로 
-敦育반은 

高度로 武裝6 軍隊가

「히들러」의 歎·%·H 侵攻올 準備하고 執行한 將星과 將校-v, 所謂 C獨逸의 統-·政策」을 軍事뼈)으로 解決

하려는 將星과 將校의 命%-T에 있兮니 다. 本/,은 <로 이와 잔린하여 디씨 한빈 貴 政府內에서 그에

데힌 5 A위奮올 가지고 있는 r 슈미트」長'座'에 대해 [<f及해이·겠. 니 다. 주의-한 점유 P A미 트 」氏가 
' 

]의

政策, 즉 緊張緩和의 目7)보다 힘의 政策이 우A[하다고 說明하·기 위해서 「아· 리 카]合衆國에 渚[Y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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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事캅입니다. 「슈미트J氏는 「나토」同면의 데두리 안에서 武裝化의 强化를 소위 「東方政策」의 前

畏라고 말했읍니다. 우리와 우리의 盟邦들은 이러한 槪念에 留意하교 있을 뿐만 아니라 Ga에 直而

하여 安保의 自衛手段을 강구한다는 것을 효T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聯邦軍에 있어서 主要한 問題가 되고 있는것은 졀
'

국 聯邦共和國이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지 않은

우리의 境界地域에. 그의 訓練된 軍事組織이 주둔하고 있다는 事實업니 다. 過度한 武裝化와 國境의

不承認은 聯邦共和國이 不斷히 r 1937年度 領소T의 獨逸」을 再建하려는 目標를 표방하고 있다는 事

實과도 無關한 것이 아닙니다. 數日前 政府側의 資金支援을 받아 편협한 愛國主義的 目的을 표방하
u

고 있는 復9t,主義的인 結社들이 所謂 「聖靈降臨祭大會」를 召集했읍니다. 貴 政府內의 硏究委員會가

推進하는 디%色的엔 함劃」은-明確히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反후命的인 侵略의 개념임-變함없

이 그 效力을 發揮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委員會의 活動은 公式的인 報솝에 의하면 보다 擴大될 것

이라고 합니다. 大資本主義的 利害關係에 의해 主導되고 있는 「매스 미디어」는-예컨대 「슈프링거」

系%](Springer·Konzem)만 보c-l라도-每酉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社會主義秩序에 대한 敵對感을

說裁하고 있읍니다. 聯邦共+L1國에는 습味的으로 「네오나치」慮이 存在하고 있윱니다. 「네오나치」主義

者들의 莊亂性은 文書로 콤及되 록 許容되어 있읍니다. 놀랍게 - 獨逸 尹主共)fl國 市民도 상당히

분 를 야 했덴 것 - 獨逸民초共和國 內閣首相 殺害威脅을 받을 때 政府가 - 貫性

있게 對處하고, 效果的으로 處理하지 않은 事件이 바로 1970年度에 聯邦共和國에서 發生하였읍니다.

그 러한 威脅은 았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責任은 소的으로 촛T가 져야 합니다.

聯邦首相, 그와 같은 事實에 直面하여 우리는 어느날엔가 이른바 國際的 違反이 아니며, 또 責任

절 i 要도 없는 重大한 「國內」事項이라는 口實1에 獨逸聯邦共+D國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올 侵略
4

하는것을 막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絶對로

i 要하다는 것이 企世界的으로 分明해지고 있읍니'T

이곳 聯邦共和國 땅위에서 本人은 獨逸民主共和國과 a逸聯邦共和國問의 國際法的 關係의 肩立이

2Ha lg EAtn國 )s民 ia +6活3 ssw을 ·+e]-T/]- &LIO, ·] T-%lAdY ·]-%)-들은 平{n, 緊%A

緩和 및 安소을 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獨逸聯邦츠和國 1昔民들이 獨逸民主共+fl國에 대한 冷戰과

復%L政策의 負擔에서 解放된다면, 것은 市民을 위해서도 旦게
.

有益하지 않겠읍니까 뿐만 아

니라 聯邦首相, 흐T가 本人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할슈타인」原베을 유지하기 위해 使用되는 그

항대한 쇼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쇼額을 有用한 目的을 위해 使用할 수는 없읍니까

우리 . 兩國家가 軍縮指置에 관한 슴意를 한다면, 그것은 聯邦共和國 市民의 社會的 要求를 위해, 그

들이 웬하는 民主的 改후을 위해 상당히 有益한 것이 아니或읍니까

聯邦共和國의 市뭇들이 바로 이제까치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復%[,政策으로 苦痛을 받아 온 사람

들입니다. 들은 이러한 西獨獨占資求의 모 헙적이 叉도 不安한 政策으로 因하여 不安과 財政的인 負

擔, 其他 많은 苦難을 겪어 야 했윱니다. 
' 

그 31에, 이러한 政策은 聯邦共和國을 歡洲內의 給爭의 火山

과 平和의 妨害者로 만드는 結果를 초래했읍너다. 그것은-우리가 잘 理解하고 있는 바와 같이-時

間이 지 나갈숫록 不安한 事態且 될것 입니 다. 獨逸民主共卵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先-)L見없이 받아

들엔 聯邦共和國의 모든 市民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효이 바로 聯

邦共和國 市民, 그 중에서도 이땅의 勞動하는 사람들에게 有益한 것이라고 確信하게 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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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府相, 
-aT는 

獨逸民초共11 圍과 獨逸聯-)1;共1n國間의 )f常的인 國際法(p) 相互關係를 r 獨逸1%

部」0nnerdeutsche)리.-P가 「獨逸內 關係](Zwischendoutsche BeziehungeD)리는 개님파 걸 %L시커 IEi

否'하였윱니디-. 따라서 本)(,유 「特殊한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을-또는 어떠한 表現이 그에 代身

하어 使/H신 수
'

있든
'

우리의 兩國家間의 關係樹立을 위해 절대로 빌이.들.일 수 엾음을 다시한번

-F명히 宣言하는 바입니다.

獨逸民1共和國과 Ii愈聯)B共和國의 겅우 그것이 서로 獨立한 두 개의 國家라는 젓이 重要한 問

題3] 니 다. 그것만으로도 r 獨 魚內部」라는 公式을 排除하는 겻 입니다. 뿐만 아니 라 나아가서 서$ 相

異하고 對1'/的31 l&會秩)i/를 가31 두 國家가 存在한디-는 짓이 主要'한 問題가 d 니 다. 勞動者갸 <t

At·手6t을 所有하고 있으며 모든 權)]울 掌掘하고 있는 獨逸)-<t共和國회- 軍需資本 - 金融資本이 泗

臨하고 )Q'獨占企業듄이 社倉의 . 모든 富를 處分-하며 政治에 (k-定[){J인 영항을 끼치고 있 는 獨逸聯邦

共/D國間에는 하兮 
' 

「內部的]關係가 있을 수 似접-니 다. 社會主義와 資本'主義問에 社會生活의 어느

分野를 보-L-混습이 란 不]if能한 것업니 다.

우리 가 이 곳애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애 대해서 l 한니버1, 客觀的인 狀況으로 W講>할 때-..

그 · ;l 2:'L 에 의 國內狀況은 
- 

吐론 世界의 事件-趾에 對<( 우리의 立]易에 있어서도-우리·t 完소히 相

N한 基本的 1'1j害關係로부터 出發한다-t 事'度을 화인헤 야 합니 더-..

우러 는 現實에 -W%着하고 있 너 디.. 1945年 以來, 「아메리카J습衆國 帝國主義者와 同盟-한 西獨帝國

L·:2錢勢))·둘의 )愚誤.W ·R]車된 LA族1掌-1生흐1 破]康·는 「1고/東-의 1겸..-It1이 라.는- 虛構[PJ인 /·F續을 서.칭d

는 어 하한 槪念造(l:에 의헤서 %1대1復歸-할 수.는 VM는 것 입 니 다. 獨逸歷史를 회고해 볼 때, 그 러한

d이 우리 . 모 J [-가 周%l]하는 要困에 依해 發生한 깃처 ·A], 그깃은 民族的 感淸을 非5*和的 目的울 위

해 證)·B하러는 試圖로 간주돨 수 있-7니다. 우리 는 한 때 「企獨」이 라는 槪念때문에 얼마나 자運한

>3 의 政策이 ]0求되 어 왔딘가를 알고 있-7니 다. 「<'獨逸[fJ」이 라는 槪念으로 소歡께]를 戰爭으로

이- 넣고 諸國民에게 무서운 품痛을 招來했단 權)J과 領/:L의 要求플 提起, 征服政策이 追求되 었Id

것 도 마찬가지로 Ii壹史 L 周%-fl되)l- 있-7니 다. 그와 유사-한 觀念올 가지고 이러한. 政策을 持續하고자
'<J-다1:-1 

이 는 아수 不幸한 일3]니 다.

P 파리 」條伊) -A위, 西獨/Ifi 의 廣4[i한 輿%3에 背廳 는 [l-il 條 ) 의 批廟,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의

N ATO))IIA으로 分斷은 骨어졌고 또한 聯邦共和國요 l<IC 스스로 Ai逸民1共和國에 대해 外國이 되

y)-7니 다. 聯邦共/삐姻은 이 리한 發展의 結果에 대해 責任을 최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입 니 다. 獨

逸民主共和國이 하니-의 主權國家이고 獨逸聯邦共和國의 i석國이 아니 라는 짓은 확실합니 다. 그리한

8-l은 견코 있을 수 없-5 니 다.

이 에 A:련하여, 本人은 聯邦錦'相 111T에게 [ ·내리J條%J아4 소 위 「Wi龜條夢)」 簿거奈에 대한 貴 r의 立

場을 명 낵히 說明해 줄 것울 요청힙-니 다. 이 第'/條> 우리 가 이 곳에서 代表하21 있는 두 國家의 關

<<가 問題되는 경우 省略%l 수도 4 1 及 되어서도 안Ell가Jl 생각합니 다, 「獨逸條夢)」 第7條에는 獨

逸1-%1共+m劇을 聯邦共和國의 社)7秩序와 國家決序에 /Of[-하고 獨逸]21共和國을 ·

'

l
· 

國1-

도] 條約體에 歸屬시키 리t 目((·J이 이-주 빠]l<1히 表1%]되 어 있)] 니 니-. 이 제까지 聯邦-西 U, 
-寅: 

r는 反復

해 서 B-리」條夢)은 %비11]限 效力을 가진다고 3-l% 해 W-8-니 디-. 그 렇지 %으1<J 貴'r가 . 오 다론 i
l

/:

場올 閨明하시겠兮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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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해서 말하자면 : r 獨逸內部 關係]라는 公式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아데나워」와 「덜

리스」 以後 實用化된, 러나 展望없는 獨逸民초x和國에 대한 聯邦%和國의 唯-代表權이라는 越

權政策의 새且운 表現%w라는 것 니다. 나 獨逸民主共和國과 A民들에 한 뼝j表權
의 要求는-그 要求가 어떠한 形態로 나타나든-敗北하게 마렵입니 다. 앞으로 唯-代表라는 越權

의 카아드를 가지려는 者는 우리가 基本問題에서 進展되는것을 妨害하는 者이며, 또한 그로 부터 琴

起되는 든 結果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합니다.

聯邦首相, 本),은 촛T에게 國際法과 不干涉의 原則을 獨逸民초X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

係 適用 않 는 破壞的인 立場을 且 할 것을 要求합 다. 와 같은 立場은 우 對話

에 있어 짐이 될뿐만 아니 라 것을 궁지에 믈아 녈을 것이 확살합니 다. 貴 政府側의 이러한 前提條

件은 우리 두 國家가 IE常的안 同等關係에 이르는 길을 溫1E시키고 있읍니다.

촛T가 최근 「아메리카J合衆國을 訪問하였을 때 뜰T는 「닉슨」 「아메리카」슴衆國 大統領의 政策

과 完소한 슴意를 보았다고 驗調하였읍니다. 現在 越南, 「캄보디 아」, 近東 또 는 其他 다른 곳에서

이러한 政策의 標傍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를 金世界가 알고 있읍니다. 諸 國民의 平和意

志와 自由意忘에 矛盾되는 이러한 侵略戰爭이 1느身당하고 었음은 모르는 자가 없으며, 또한 聯邦首

相, 貴政府가 이러한 政策에 同意하고 있는 지에 콴해 疑問이 提起되어 있읍니 다.

「닉슨」氏와 ST間의 政治的 습意에는-AT가 分明히 說明했rJ 바와 같이-歡께의 社會主義諸

國, 중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뭇主共和國4間의 關係라는 「테마」도 包含되어 있읍니다. 우

는 9을 옷T가 獨逸民主共和國 한 聯邦%和國 政策을 美國 世界戰略的안 外交政策과·

軍事政策의 르的안에 配列지켄 것이라고 評價해야 할 것입니다.

1러 나 「파리」條約과 「特殊」한 關係와 「獨逸內部] 關係라는 公式을 手段으로 歡께에서
.

獨逸뭇主共

和國을 「아메리카」숍衆國의 世界戰略에 包含시킬 수 었으리라는 希望을 가지는 것은 ei94을 릇企히

誤認
'

f는 것입니다. 우리는 聯邦共和國의 經濟的 潛在7]을 利用하 r 새且운 東方政策」의 웅을

받아 社會主義諸國豆 들 가 한 「乘車」를 할수있다 論하 51는 사람들 ,

.

나且가 결旦

P 獨逸內部라는 지붕」을. 타고 壯會主義諸國의 共同體에 「乘享」할 수 없다는 點을 分明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獨逸봇主)h和國이 그와 같은 侵略的인 텁的을 위해 도웅을 주리라고 믿고 있는

者는 現實感覺이 없고 獨逸民主共和國의 樹立과 더불어 始作된 歷史的인 轉換에 대한 理解를 못하

고 있는 것입니다.

聯 首相, 우리들의 첫 會談과 以後에, 옷T는 再三 同等資格과 無差別이라는 用語를 使用했

읍니다. 그러 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름ii이 - 致하는 경우에만 그 用語들은 의의를 자집니 다 물론

우리가 貴政府의 行動을 「에어풀트」와 「캇씰」會談의 數遇동안만 관찰해 볼때, 言行의 - 致에 관해 할

말이 없읍니다. 1 때 發生했던 일, 톡히 國際關係分野에서 發生했덴 일을 우리는 다만 獨逸民主共

和國에 대한 7[%平等과 差別을 위한 鬪爭이 었다고 특징지을 수 있읍니 다.

우리는 事實을 말하凍읍니다. 즉 이른바 우리에게
.

好意를 表한다는 口實1에 「유엔」歡洲經濟委員

會에서 貴 政府의 代表者들은 우리가 正會員%I)L을 斷念하겠다고 同意할 경우에만 獨逸民主共和國

이라는 名碑를 會議卓子 위에 세워 놓는 것을 「許可」하겠다고 했읍니다. 「유 」歡8·H經濟委員會

의 正會員이며 모든 權利를 享有하 있는 聯邦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이 의 占領地帶(東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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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差別的인 地位로 因-하여 이 러한 國際伊)인 委員命의 「혈 悟床)에 表決權없이 出席'해야 한다는

特異-한 方法으% 獨逸民主共和國에게 善,L,을 A 리고 懷.·(f니 ·가. 聯邦首相, 貴下는 「에어폴트J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 愈民[노共+메獨을 q-은 地位에 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윱니까 그 後 겨우

四遇동안에 「제네바」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者듈유 정 확히 )-와 對立퇸. 指示를 t반았유니 다. 그

씻은 差別이지 同等寶格이 아닙니 다.

-E 例를 듭시 다. 즉 貴政府는 體系的으로 高度로 發達한 保健制度를 保有한 獨逸民主共 n國이

101等한 正會員으C로 世界保健機構에 A[l)L하( 짓올 배후에서 빙-해하고 있兮니다. 친박하고 협박적 인

- 

方法으로 貴政府의 代表者들은 「제니바」에서 Si急民초共和國이 世界保健機構에 
'E[1入하는 ·것을 빙·해

하고 있7니 다. 「(」에서는 그것욜 위해 聯邦政府가 提示한 「獨逸內部7)」인 後見關係라는 條件에 獨

逸民1共%]國이 屈服하는 경우에만 獨逸聯邦共和國은 그 態度를 變更할 수 있을 것이라고 公式表明

했음은 오 해한 어지가 없읍니 다. 聯邦首相, 물론 貴政府가 有/j]하다고 생각했텐 카아드는 效7)이

없- L l 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졀고 속지 
' 

않을 것입 니다.

.

1 s1쳬 Ih邦政府의 行動方式에 쳰한 國際的인 反應.읨 分明한 것을 말하고 있윱니다. 本人은 貴
고

]·'에게 우리 /,民%, 특히 醫師을과 醫學者들이 이 러한 反人道的인 行動方'式에 관해 얼마나 분3」L하고

Q),는 -
- 지세히 5(하5( 싶지 않읍니 다. 獨逸聯邦共和國의 이러 f 

'行動方式이 
差別이지, [례

'

等資格

이 아니 라A< 깃은 疑問의 餘地가 21兮니 이..

貴)[%府의 外相온 최 근에 「아프리카」諸國의 大使들과의 特殊한 會議에서 第涓國이 獨逸民主共和國과

FE하銘1原를 樹立하지 말도록하는 越權的인 要求를 反復領는데, 그것은 貴政7f 까相의 「業務指示]

-

- 

.

'責政府가 
發足-한 4- 곧 示達懷음-가 비록 修正되 있지만, 完企히 效7J을 가지고 있다는 것올

/저%합니 다. 그보다 더한 것은, 貴下가 지 난번 우리의 對話[따에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11]國

< 對外的으로 오직 各其 自身만을 代表하며, 어느 側도 他側을 代表할 수 없더.고 말하였읍니다.
된

f]'行-E 周%fl하는 비-와 같이, 극히 +盾的입니다. 1司等資格에 판한 말은 差別(l(J 行動에 의해 Ih揚되

[iL 앴-S-니 다.
I

c-1 以上 實(께를 들지는 輪凍윱니 다. 貴7'가 1導하는 聯邦政府가 同等資格을 眞1E으로 어릴게 理

解하.고 있는가 하는 -t제가 /$1前히 重要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 - 니 디-. 聯邦政府가 主權的 獨逸民主

x.和國의 同%權11]를 거부하고 또 聯邦汝府가 잎-으로도 自6 自身만을 國際法의 主體로서 간주하는
'

L) 이 과연 同<y;資格의 原베올 -命게 理解하는 것 입 니까 聯邦 c府가 獨逸民1共和國의 同-等-한 基本

If/1+11에 잘해 論爭욜 誘發하면서 聯邦政府가 1의 國際的 關係樹立에서 國際法의 原베과 - . 致하는

-f.權國의 모든 權)f]률 要求한다는 것이 과언 同等資格의 原則을 命게 理解하고 있는 깃 입니까 聯

)'1]政)f+가 燭逸民초共和國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에 r涉하교 S d(-어 ·던 用語를 쓰든-唯-代表라

는 禽純 에 執着하교 있는 것이 同等資格의 原則을 옴게 理解하는깃 입 니까 聯邦旨相, 
-貴下는 

萬-·-

우리 :사 唯-代表權을 完소히 勸棄하라고 要求한다id - 1것은 無用한 일일것이라·W 맡하었- 니 다. 事

實을 찰할 떼, 이 러한 말들이 차지하는 比重은 과언. 얼마나 되 或兮니까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언필청 1司等資格에 대해 말은 하%닌서 실제로는 差別에 等1着한t·.l-·편 여하한 슴意% 기대할 수 엾다는

것-色- 111明함니 다.

貴 l·'는 獨逸民1共和國의 對까關係에 대한 聯邦政府의 態度는 金的으로 獨逸트 主共+D個의 對聯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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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共和國의 態度에 달렸TX 數次言及하)는데 이 말은 곧 獨逸民초共和國이 獨逸內部의 特殊關係에

屈服하라는 意味로 解釋될 수 앴읍니다. 聯邦首相, 獨逸民主14和國이 이미 그러한 越權的인 要求에
a

복종할 겻이
.

라는 希望은 완정히 沙소樓閣이라는 것은 論議할 i 要조차 없읍니다. 러한 額의 前提

條件은 절대로 受諾할 수 없읍니 다.

國際法에 따른다면 同等資格을 어毛 意味로 理解해야 합니까 유엔憲章 第2條에 規定되어 있는

主權平等의 原則은 모든 國家가 따라야 할 모든 原則들 중 첫째 原則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國家들의 主權平等의 原則은 특히 다음과 같은 規範들을 포 함하고 있읍니 다.

- 國家들은 法律上 同等하다.

- 모든 國章는 筆소主權에 內在하고 있는 權利를 享有한다.

- 모든 國家는 他國의 主權을 尊重할 義務를 잔다.

- 한 나라의 領土的 保소과 政治的 獨호은 不可侵한 것이 다.

- 모든 國家는 自由로이 自身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및 文化的인 體制를 選擇하고 發展시킬

權利를 가진다.

- 모든 國家는 自身의 國際的인 義務를 엄져히 그리고 信義와 믿음에 따라서 履行하고 또한 他

國과 平和로이 生活할 義務를 진다.

r 유엔」에 의해 확인된 國家의 同等主權에 관한 이 모든 事項들은 獨逸民초)b和國과 獨逸聯邦共和

國間의 關係에도 완전히 適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同等資格은 獨逸聯邦共)fl國이 國際關係에 있

어 自身을 위해 要求하는 것을 獨逸民主共和國도 國際法에 - 致해서 要求할 수 있고 또한 要求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이 機會에 本)<은 獨逸民主&和國과 獨逸聯邦휴+D國間의 對外經濟關係에 판해 한마디 言及하고자

합니다. 最近에 獨逸聯邦共和國과 其他 機關의 代表者들은 노 골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獨逸聯邦共

和國과의 相호貿易에서 獨逸民{A>Al國이 利得을 取하고 있다는 主張을 퍼뜨리고 있는데 실상 이러

한 臺曲된 報道 的은 무 까 本)%,은 곳 細 올 取根하-2 싶 는 않]i 단 原則的

인 효言만을 하고자 합니 다. 즉 許페節次, 割當總額, 價格制限等을 通한 通商規制의 소魏系와 獨逸

봇초/ty和에에 대한 수많은 特殊規制를'創案한 것은 바로 獨逸聯邦74和國側입니다. 지난 20年에 걸

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貿易을 分析할 경우- 런데 우리는 分析을 하였읍

니다.-바로 獨逸聯邦共和國이 헤目할 만한 利得올 얻었다는 것이 입증됩니 다. 거기에다 獨逸民主

共和國의 第3國과의 經濟關係에 獨逸聯邦共和國이 쿠i參함으로써 獨逸民主共和國이 입은 損좋를 입

증할 수 있윱니 다. 바로 이것이 現實的엔 事實입니다.

聯邦首相, 옷T가 도대체 뜰T의 政策이 무엇을 指向하며, 옷T는 어떠한 戰略的인 目的을 追求

하는가 라는 本)v의 質問에 對答을 하지 않음으로 IA은 이러한 原則的인 質問을 反虛하고자 합니

다. 우리는 옷T로 부터 直接 적절한 對答을 듣고자 합니다. 本)<의 質問을 부언셜명하는 것이 아

마도 도 움이 될 것입니다.

- 옷T는 歡洲平和의 利急을 위해서 우리 大陸의 모든 國家가 同等寶格으로 參{fl하는 歡洲安保

會議의 準備를 能動的으로 支持할 생각이 있는가

- 옷T는 歡洲의 現狀, 歡洲의 現國境線을 임保없이 궁극적으로 承認할 생각이 있으며, 不干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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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原베에 빠라 貴'下의 外交政策目的을 追求할 짓 인가

- 貴 r는 分明히 侵略的인 目的으로 設定해놓고 있는 모든 形鮮의 唯-代表權要求를 聯邦政府의

政治手段으로 使用하지 않 ,
L 代身에 同等資格의 原則으로 代置하어 이 原베에 따라 行動

할 새각이 있는가

- 貴1는 歎洲의 平和와 安企을 軍縮協 i을 통해 促進시켤 생각이 있는가
l

- 1%T는 무엇보다도 獨逸民1共+n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료:에

·판한 條 J 을 練結할 생각이 있는가
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송의 適用을 「拒$3하고 또 이 미 1969年

dR 獨逸民1共和國이 提議循딘 條約애 대叫어 「拒否」하는 것은 바로 緊張緩)n와 歡洲安保의 建設

aa인 掃置, 우리 두 國家間의 關係正常/(h와 T和스리운 未來의 確保에 4한 A間 
'本來의 

關,L·에 反

對·하는 것임을 tA은 강조합니 다.

蜀逸民主共和國은 여진히 建設的인 立場을 지 키-%1 있유니 다. 우리의 提議들은 제시되어 었-Z-·

. E/,은 人1<';會讚의 
'委(1에 

) [訓]하어, 고리고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이 름으로 宣言하는 바3]니 니-

우리는 7 PSi獨間의 同等한 國際法1'[{)인 關係의 樹立에 얀한 條 J을 練結'딛 -(비가 되어 있令니 디-,

c·] 미 처음에 
' 

旨及한 바와 같이 우리는 條約草案에 2한해 協(Ai을 始作한 것에 合意領 니 다. 
'

現 漸으로-C 政府首腦들간에 同等한 [체難>M9 關係의 樹立에 5쌘한 原剛的31 슈:盲

·11 當場 副次的인 問題나 3次的3[ 問題듣을 協議하기 위해 어떤 委員會나 代表者를 任命하는 것.-

C· ]-무i<,1 의 미 없는 짓이며 또%l- u.0題의 核,L·욜 벗어 1가개 필 짓입 니 다,

- 2·)는 兩獨·間의 正常1%(J인 關係를 위해 確固한 土臺를 따린한 眞1한 解決을 원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온 「유%」憲章을 主權的인 國家間의 1리等關係를 위-한 基本法으로 간주하고 있兮니

·소 獨逸民1共和國이 樹立毛 짓 날·부터 獨逸民主共和國은 「유%J憲章의 精神속에서 그 政策을 樹立

-했 
-

'

(

·] 
니 다. 이 미 오 래 前부터 獨逸民1共和國이 r 유엔J)liAq]請을 내고 있는 짓은 그와 符-습하는· 3

3) ]-] 디-. 獨逸쩌主共/f驕과 獨逸聯邦-)-t하미劇은 平和와 諸民族의, 理解믈 위해 에고:된 r 유$J의 原{,

的이 …1-6>w 會묘國으로 活動하기 위해 「유엔,에 /)U入하는 것이 [l 期에 적절한 깃이 아닙니까 21

. j 우 獨 魚聯邦共和國<IM]에서 어 뗘한 留保나 附帶崗件을 부과할 수 없는 主權國家로서 獨逸民1共%]

[v !파 y%i免聯邦共7미濫1이 完企히 [)j等한 會員資格을 4는 짓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젓 임은 S.明힙니 다.

獨]急民초共和國이 「-H-펜」機構의 舍員國이 되어도 좋은가에 곡L하여 訓2價하려고 하는 獨逸聯邦共7U國

의 越權1<)인 態度는 「유%J憲-章파 矛盾5]고 世界機構인 r 유 D의 普遍性의 原베과도 矛盾되는,것입

니 니-. 獨]急民主共和國 政府의 亂解에 의하·a 獨逸비1共1미戚1과 獨逸聯邦共和國의 $IL)L은 議事d程

에 라 있兮니 다. 聯邦首相, 貴'T가 貴政府에게 그와 符合하는 -準備를 하도록 오 늘 이 곳에서 指

示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歡께1의 平和와 l%企울 위해 모돈 f要-한 짓을 다 하或다는 확고한 決斷을 確認

tg 있유 다. 聯邦政府의 變함없는 拒솝且 지금 獨 1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1 圍間의 國際法(yJ

關係樹立이 不41能하게 J린다% Si愈民主共和國으로서는 이젓을 가장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初

입 니 다. 화실히 歡洲의 A民들도 이에 데해 理解할 수 없을 것 입니 다. 聯列1首相, 우리는 당신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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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우리 時代의 회要性을 고 려하고 歡洲中,L部의 平和를 위한 화고한 擔保를 마련하는데 協)3할 것

을 呼訴하는 바입니다.

本/,은 옷T가 끝까지 임意하여 들어 주신데 대해 感謝드립니 다.

<出處 t 1970年 5月 22 B字 「노 이에스 도이취란트J>
a

文 書 16

聯邦首相 r 빌리 · 브란트」가 「置셉」t體의 오후t議에서 한 演說

1970年 5月 21 B

首相 l 神+ 여러분 l

本)%,이 本論自體에 대해 言及하기'前에 오늘 發生한 事件과 성가신 일들에 콰해 여러가지로 유감

의 . 旻을 表明하고 싶웁니 다, 특히 유감소러운 것은 오늘 午後에 우리가 매우 尊敬하는 손님에게 TE

環奉里을 許容하지 않을 정도로 身邊保護掃置를 取할수 엾었다는 것입니다.

首相, 솟T는 오 늘.뚜前에 殺害使畵에 대해 非難하였읍니다. 聯邦共和國의 法務相은 IA이 指示
w

글

한 로 發表했고, 그의 觀點에서 다시 한빈 - 部의 示威的엔 意思表明을 聯邦政府의 責任으로 돌린

다는. 것이 그 얼마나 不當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V陵했읍니다. 法務相은 우리 刑法의 鑑用을 統制

하기 위해 그의 管幣權과 그의 力量에 屬한 모든 擔置를 취했다고 本/k,에게 確認했읍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點에서 法務相은 모든 )+1의 法務相의 充分한 支持를 받고 있읍니다.

그 는 이것을 群細히 밝혔고 또한 本/<은 우리의 會議와 판롄하여 좇T에비 무엇이 重要한 問題안가
l

를 말하고 싶읍니다.

首相, tA은 AT가 오늘 午前에 (本人이 이제 對答하려고 하는 바) AT의 陳述에서 語調와 形

式에 있어 且록 驗力한 抗議, 側)<的인 非難 리 責氏追窮윽로 - 貫毛 發言을 할 必要性을

된 읗 유감胡 각합 다.

tA은 本人自身이 받은 攻擊에 촨해 지금 言及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 나 本)%,은 聯邦共和國의

다른 /,+에 대한 攻擊을 反順해야 겠읍니다. 그것은 r 바르훨」과 「슈트라우스」와 같은 聯邦議會議

員에 대해서는 물론 「쉘」과 「슈미且」氏와 같은 內閣閣燈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우리의 陳述을 對照해 본 졀과 相互矛盾과 對立點들을 發見貸을 뿐만

아1-]라 - 連의 實質的인 共通點들도.發見領읍니다. 옷T는 지 난 해의 12月 17B字 옷T의 條約草案

에 대해 우리가 具體的으로 充分히 回答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非難했읍니다. 獨逸民主 t和國의 內

閣首相은 5月 7 B 聯邦政府가 아직까지 그에 대하여 하등의 實質的인 對案을 提議하지 않았다고 효

言했읍니다.

그러 나 우리에게 重要한 點은 獨逸民초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反詞하는 主張을 羅께하는 것이 아닙

니 다. 우리는 兩側이 關係正常化와 規制를 위해 提議한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머 또한 검

토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 디-. 따라서 本人은 原則的으로 協商만을 持續할 생각을 했고 또 한 생각하

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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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은 오 늘 兩側이 提示한 dc畵를 기반으로 하어 協商할 것에 合意하고 同等關係를 規制하며 동

시에 兩側의 利益에 따라 벌써부터 規制될 수 있었d 問題에 관해서 合意하기에 알맞는 時期라고
지

하는 本人의 생각을 言及했옵니다.

L와 같은 協商욜 始作하는 것이 아직Y 不 1能하다면 우리는 어떻든 - 定 期間동안 意見交換을

게속해야 하겠읍니다. 그 동안 實際的으로 緊張의 解消와 우리가 追求하는 正常化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ii免聯邦共1n國과 
v

獨 愈民主共和國間의 關係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

와 그 와 관련된 兩獨國家의 發展의 結果로써 이 어전 獨逸과 
'

獨逸5의 現狀況에 의해서 決定되는

)입니 다.

이 러한 原則에 立禪해서 獨逸의 兩國家는 그 들의 相互關係를 條約上 規制하는 問題에 슴意해야

합니 다. 兩獨國家間에 - 定&f 實質問題領域에서 特別한 條約上의 規制가 %,要하지 않는 限, - 般的

으로 承認돤 國際法의 原베듈, 特히 t權平等의 原則, 同等資格의 原베, 領土保金의 原벰, 不-주涉

의 原1'b]이 適用됨니다. 우리 가 초權平等, 同等資格 등등을 말하는 경우, 이것은 「유%J憲章 第11條

에 規定되어 있는 原에에 對立하지 않음은 自明찰니다.

獨逸民1共和國 條約草案의 檢',L·은-그리고 首相, 貴 r는 오늘 午前에 다시 한번 그것을 자세히
크

- 설명兎음-國際法(9J 承認問題입니 니.. 그러 나 이 條約草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過송 
·貴

側의 수많은 다른 示陵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비록 한 民族이 두 개의 國家內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第2次 世界大戰 p),後 獨 龜內에 形成된 獨逸民族의 關係와 將來를 %va]해야 한다는데 대한 根據을 提

供하고 있지 滄- 니 다.

우리의 凰解에 의하떤 이러한 基本觀點은 條約上의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반 시 瓦 러되지 않욜

수가 似7니다. 그 런데 이러한 基本%點은 條約.L의 規制를 위해 우리가 提示한 內容에는 包含되어

있-7니 다.

·가리-서 우리는 貴1의 條約草案과 우리의 그것을 對賜하여 協商時 - 定한 경우 우리 國家相호間

의 關係各 위해 國際法的 原베의 適用을 規定소 表現할 수 었는 現實에 符合되는 슴意가 이루어 짇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 다.

本/%,은 앞·으로도 
-貴1가 

言及-한 民族이 라는 槪念에 同意하지 않을 젓 입니다. 이 순간 1리가 서
s

로를 說得시킬 수 있다고 믿지는 않윱니다. 따라서 
'本/N,은 

다시 한빈 간질히 이에 대한 本)<의 見

解를 要約하겠으니다.

우리t 民族이라는 槪念이 단지 過송만을 包播하는 것은 아니리-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民

族이 {9- 共通的인 言語와 玄化 니.L의 젓을, 1調家秩序와 社會-f失序 以1의 것을 包招합니 다. 民族이

란 사탄들의 共同體所븟感에 立脚하고 있兮니 다. 그리고 우리 見解에 의하면 이러한 픗에 民族의 單

. 

- 性이 있윱니 다. 民'族의 單-性은 할T나 우리 들에 의해서 廢棄될 수 但- 니다.

貴 f가 한핀으로는 「나토]同盟에 다른 
-한펀으로는 r 바르 샤바]同盟에 兩獨國家가 統合되 었다는 것

을 決定的인 特徵으로 내세우AL 있으나 에 의해서 國家의 領域은 달라진 수 있지만 우리가 理解

하는 바에 의하면 民'族의 要件은 달라질 수 음1윱니 다.

한편 兩分된 民族의 實際生活이 國家的 및 社會政策的 發達에 의해 많은 領域에시 矛盾되고 相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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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變化되고 있다는 事實을 論爭할 者1-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 텀에도 게학旬하고 獨逸 (들은 오

늘날에도 共通的인 言語, 共通된 歷史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持績的인 共同體 意識뿐만 아니라, 第2

次 世界大戰과 그 結果에 의한 分斷이라는 共同運命으로 옌결되어 있읍니다. 한편 本/,이 希望하는

바와 같이-本)h,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時代로 엔해 더욱 이를 바람-平和의 確保 및 維持에 對

한 責任과 特殊한 發展意識, 그리고 諸民族들의 自決權侵害에 대한 民族保護意識으로 우리는 졀속

되어 있읍니다.

兩政府는 「에어骨트」에서 이러한 責任意識을 가지고 獨逸땅위에서 결크 戰爭이 再發해서는 안돤

다는 決意에 合意했읍니다. 그것은 不斷히 解決해야 할 많은 다른 問題의 한 局面에 不過합니다.

本人의 생각과 같이 한 獨逸國家의 法律과 其他法規가 理論上 他獨逸國家와 그 곳에서 生活하

는 삭람들과 촨런되고 있다는 것은 지 난 빈파 오늘 午前 옷T의 첫 發言에서 投判되 었읍니다. 兩獨

國家中 한 國家의 統治權限을 他國家의 市못예게 延長하고자 試圖하고 있다는 점도 言及되 었읍

니다. 
'

聯邦共和國 政府를 代身하여 本),은 그와 같은 意圖가 없다고 宣'즈할 수 있읍니다. 그 러한 提起

된 非難들은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領域에서의 歷史的 發展흔 물론이고 聯邦共和國의 좋意에 대하

여 표當性을 부여할 수 없도록 聯邦共和國의 立法을 班曲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을 差擎]할 意圖는 없읍니다. 셀상, - 連의 우리의 立法은 獨逸民主共和國

會 民에게 有害한. 것이 아닙 니다. 本/%,온 다만 兩獨交易에서 關稅를 凰除시켜 놓고 있는 1961年 7月

의 關稅法을 例示하는 바입니 다. 그 러 나 本)t은 立法上의 抵觸이 라는 모든 「콤플%스」와 相호間의

差別에 대하여 協商하고 그것을 解消시컬 준비가 되어 있음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런데 효T는 지 난날과 마찬가지로 差된]問題의 非難과 촨련하여, 그리고 同時에 獨逸民主共和國

에 대한 4혀 차當한 復%L초義 非難과 촨런해서 所謂 硏究委員會에 관한 言及을 했읍니다.

묻론 獨逸의 國家的 統-이 4大驗國政策의 한 要素였 時期에 무엇보타도 소獨의 經濟的 關係를

規制할 可能한 모 델.들을 그 硏究誥問委員會에서 檢討했덴 것입니 다. 本人은 이것을 侵略的엔 計劃

이 라 말하거나 또는 그것이 4大國의 政策과 矛盾되는 젓이라고 하는 것은 不습理하디-고 새각합니

다. 그리고 그 당시 考慮되 었딘 모델들이 獨逸聯邦共和國의 廣範圍한 政治的엔 輿論파 符습되 었음

은 升明합니 다.

그러 나 首相, 本/,은 本)h,의 說明으로 봇T를 달리 理解시킬 수도 있읍니다만 숏T가 根本的으로

誤認하 있는 學術委員會의 活動이 소體狀況의 變化와 함께, 리 방금 言及된 이러한 思考又델

에 의거한 우리 政策의 變化와 함께 展開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同 委員齒가 오 늘 알게 된 바와

같이 우리의 協力狀態를 훨씬 앞질러 간 面이 있다고 하더라도 兩獨逸國家의 學術的 體制比較를 위

해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럼에도 7[<拘하고 옷T가 언제든지 適當한 時期에 貴側의 大

學과 可究所의 專門家, 正는 밖의 어떤 사람이든 우리 fff究의의 作業을 確認하기 위해 보내겠다

면 우리는 그를 招請할 것입 니다.

本人은 이 미 「에어풀트」에서 모든 見解差異에도 不拘하고 獨逸땅 위에서 戰爭이 再發해서는 아니

된다눈 것 이 共同의 信念임을 分明히 할 것을 論調했읍니 다. 우리는 비록 뜰T가 部分的으로는 우

리 으r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우리 역시 솜T와는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었지만, 숏T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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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平和의 確固한 保陣이 %,要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 다. <리의 見解로는 決定)y)인 問

題는 平和各 確保하기 위한 兩獨國家의 特殊한 義務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이 곳에서 계속 진행뒬 우리의 對話는 바로 이 問題를 다루며 獨逸民主4t하미國과 같이 聯

邦共和國도 相互間에 歡洲平和體制를 構築하기 위해 能動的인 政策을 追求하겠니.는 意志를 제認하

는데 뜻을 같이하는 바입니 다.

우리 兩側은 「에어풀트J에서 우리가 追求하는 條約속에 뮷j]의 威脅과 行使를 樵棄하는 規制를

다길이 수락할 것을 閨明懷윱니다. 首相, WT는 國際法的인 承認과 不干涉의 原베에 판한 우리의

凰解差가 暴力擔棄問題를 '[fl害할 
수 있다고 異議를 提起했으나 本)<은 그것을 納得할 수 似- A다.

暴力操棄는 平和를 維持하기 위한 基本前提이며 만일 條約을 練結하는 國家間의 政治的, 社會7J 相

異性이 問題視독1'다면, 우리는 더욱 貴1'의 초張을 納得하지 못합니 다. 蘇聯도 聯邦共和國과의 意見

交換에서 c/제나 다른 要因들 보다도 暴/J擔棄가 우리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定의 主要部分임에 틀

림 없다는 데에 最大의 價鏡를 두었읍니다.

萬- 보다 두터운 信賴의 算圍氣속에서 條約L의 規制를 한 수 있울 정도로 旣存 見解를 克服하

기 위%f 持續的인 發展이 이루어지는 경우, 暴力勸棄와 모든 紛爭問題를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한다

는 義務가 規制되어 야 합은 疑,L·할 餘地가 械유니다.

P飮·께의 安保-設- 더욱 保障하는 문제에 있어 聯邦政府가 指向하-C 積極的인 態度는 周知의 事實입

니 다, 聯邦政府는 이에 i,要한 모든 努7]을 支持하고 있으니다. L 중에서도 우리사이에 存在하고

있는 緊張의 除송가 있AR 다. 단지 까的엔 緊張狀態가 他形態로 탈바꿈한다면 이는 歎洲安保에 이

바지 수 似유.니다. 무엇보다도 企歡洲住民올 위해 보다 現實的이고 强力한 安金保陣策을 發見하

기 위判서는 緊張의 原因이 除去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對話가 進展됨으로써, 歡洲의 安保提高를

위한 모든 努力은 成功的으로 遂0될 수 있올 것입니다. -1 경우 한 國家의 安保에문에 他學家의
2[%安이 招來되어서는 아니됩니다.

(f相, 이와 3런해서 獨 龜民主共和國{베은 聯邦軍' 戰享의 鐵橋속에 對獨逸民1共專團) 侵略計'劃이

있으머 貴側이 이 러한 귀-劃案올 )L-f하교 있다고 1張하고 있윱니 다. 獨逸民1共+n國의 內閣首相은

獨 急民主共1'n國이 이 러한 計劃을 公表할 수 있다고 發表健음니 다. 우리는 이에 反對할r판한 것을

%1허 가지고 있지 珍令니다. 우리가 屬한 同盟體의 테두리 만에서의 우리의 軍事計劃은 獨逸聯邦共

和國의 防衛를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지 獨逸民초共和國이 나 其他 나라들에 대한 侵略目的을 )盡求

하고 있는 것이 아닙 니 다. 다른 T'劃은 없i니 다.

오 늘 午前 本)N,의 發言序頭에서 本)<은 이미 領+.保企파 國境을 尊重하면서 關係를 樹호하자는데

兩側의 意思骨 表明해야 한다고 말循유니 다. tA은 國家間의 生活에 있어 - 般的으로 認定되고 있

는 이러한 原베이 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에도 拘束7J을 가진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 두 國家間의 境界[ho題 b),까에 本人은 다른 國境問題에 판해 다음의 사항만을 부언하고 싶윱

니 다. 즉 「 란드」人民共和國과 우리의 關係는, 貴 r가 아시 다시피 우리 가 이굣에서 討議할 %,要는

없으나 우리의 協商對象이며 對話가 계속 잗 進行되어 肯定的인 結論올 얻을 것을 希望합니 다.

1938年에 成立된 「뮌헨」協定 問題는 問題 體의 성격상, 獨逸聯邦共和國) (獨逸民초共和國間에
Ai街할 對象이 될 수가 없읍니 다. 이러한 問題는 Si魚聯邦共和國과 그 이웃 「체코슬로바키아J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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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商에 의해서만 兩側이 滴足할 수 있는 方法으로 規制훨 수 었다고 우리는 確信하며 聯邦政府는 그

것을 위한 準備가 되어 있다고 宣言'했읍니 다.

首相, 貴1는 오 늘 午前 伯林에 관해서 聯邦政府는 아무 것도 協商할 것이 없 다고 상당히 强硬한

語調로 말했읍니다. 聯邦政府와 獨逸聯邦共和國의 立場에서 볼때 무엇보다 同-한 貨幣制度와 同

- 한 經濟塾制때문에 한 局面만 例로 들더라도 실상 伯林問題와 關聯이 있읍니다.

그 밖에도 聯邦政府의 態度는 이미 「에어풀트」에서 說明되 었읍니 다. 現在 伯林에 대해서 特殊한

權푸ij와 責任을 가지고 있는 4大强國은 伯林의 未解決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方法을 모 색하고 있兮니

다. 이러한 協商을 방해하여서는 d·1-니됩니 다. 그러 나 이 協商이 4大强國에 의해서 - 定한 텀的을

達成하면 곧 兩獨政府가 對策을 강구하는 것을 %求하게 될 것입니 다. 러나 지금 이 問題를

더 깊이 討議하는 것은 時期尙본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歡洲平和秩序와 歡洲安保晝制가 프求하고 있는 原則的 問題에 合意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먼 將來의 問題라고 우려할 必要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에 익르기까지 歡洲의 安保는 우리

가 그것에 홍미가 있든 없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이 XI盟하고 었는 %j衛[司盟謙의 均衡
l

잡힌 關係에 달려있는 것 입니 다. 우리 相互間의 關係規制는 歡洲安保에 아주 重要하며 우리가 單獨

으로 歡에PF和秩序를 創造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前提로 旣存防衛同

盟總와 우리 가 그 同盟燈에 參與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시할 수는 없 - 니 다. 貴1가 4大弦國의 責任

反對하지만, 그 主張에는 한 가지 重要한 觀點이 缺%1되어 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 다. 즉 伯林
野

問題와 獨逸問題를 4大國 責任에 귀속시칸 것은 지난 25年間 不滿足스려운 結果를 招來하긴 하였으

L-(-, 적어도 고것이 平和를 維持하는데 이바지했읍니다.

獨逸內의 兩國家는 各其 安保의 必要性을 인식하여, 東과 西의 戰勝國의 盟邦이 되어 있읍1-l다.

우리가 歡洲의 平和를 보다 安企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 土臺, 즉 本人이 理解하는 바에 의하면 바

로 4大國의 효場에서. 出發할 수 있읍니 다.

옹T는 獨逸條約 簿7條에 대해 날카로운 批判을 %했고 本/,에게 質問을 던졌읍니 다. 옷T가 그

條文을 잘못 解析하였읍+니다. 本人은 ST가 第7條 第1項에 유의하기를 권합니다. 즉 署名國들은 그

들의 共同政策의 基本텀的이 持續的인 平卵의 기 반올 이룩하기 위해 獨逸과 그의 以前 敵對國들간

에 自由로이 슴意된 對企獨 平和條約 練結에 있음을 습意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결코 다시는 獸洲平和와 tr界平에에 대해 危險한 存在가 될 수 없는 平和스러운 獨逸4이 同 條文

의 主要內容입니 다. 그 條約의 모든 他規定들은 이 重要한 目的에 예속됩니 다.

이제 第3國과 國際機構와의 關係에 대해서 本人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 다. 즉 우리가 兩獨國家

關係에 적합한 形態를 發見했거 나 發보해야 할 경우 獨逸民主브和國의 第3國과의 關係에서 發生하

는 難關들도 점차 감소될 것 입 니 다.

우리는 우리의 友邦國이 이 러한 努力을 溫害하는 모든 일을 中+L한다면 우리는 . 것을 이러한 關

係를 平和的으르 秩序지우리는 努力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 입 니 다. 옷T도 솟T의 友邦國이

솟T의 政策을 支持할 것 을 期待하고 있을 것 입 너 다. 우리 兩側의 努)J으로 相호理解가 可能해진다

면 궁극적으로 우리 周邊國家들과의 關係도 밝아질 것 입니 다..

그 밖에 本人은 獨逸內 兩國家가 世界)p+n를 維持하기 위해 努力하는 「유엔」의 事業에 重大한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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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할 수 21다 이해하2- 있윱니 다. 런 점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7n國이 이제까

지 「유엔J會員國이 아님을 유김-스럽게 생가하는 바입 니다. 그것은 졀국 從來의 兩國家關係의 結뿌
s

라고 할 수 었으며 이 關係는 앞으로 條約에 의해서 새로 規制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努力이 成功

한다면, 他 領域에서도. 크게 成功하리 라는 展望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協)]을 規制하는데 必要한

對策을 강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우리는 이찐 두빈째로 「유엔」歡%·l·1經濟委員會에 판해 言及할 機會가 있었는데, 이 問題도 演說의

對象으로 되기 떼문에 本)<은 또 이에 관해 한 마디 하고자 Al-니다. 4月의 「유엔」歡·>)·l·1經濟委員會 會

議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協方問題에 관해 聯邦政府가 쥐했던 態度는-本/(은 「제니바」에서 表明된

어떤 文章 또는 -E)取된 
文章이나 부他의 發言에 집착하지 않고 問題의 核心에서 出發하 있읍니다.

- . 國際的으로 兩獨의 相互理解를 위한 準備段階로서 하나의 徵表를 設定하러는 意圖에서 取해전 것

입니 다. 그 當時 聯邦政+IT는 「유엔」歡洲經濟委員會 事務局의 通솝와 「제비바J에 있었던 獨逸民主共

/D國代表의 態度表5)-]을 +臺로 貴政府도 地位의 問題를 떠 나 實用主義的인 問題解決에 關,L을 두구

있을 것이라고 믿었읍니다. 유)1스럽게도 우리는 誤解하였M 것이고, 毛국 그 試園는 失敗로 끝났

,

- d다.

「유엔」歎洲經濟委員會 會議의
,

겅험으且부터 우리는 國際分野에 있어서는 中間解決은 거의 無用하다

는 認識을 얻어 或令니 다. 本/t은 그러므로 우리가 第리園과의 關係 및 國際機構에 대한 우리의 關係

를 合意하 規制하기 前애. 우신 우4 兩國家間6 政治的 關係를 規制해야 한다 結論올 내렀으

니 다. 이 러-한 認識올 1臺로 世界保健機構倉議에 臨-하는 聯邦政府의 態度가 決定되 었던 9입니다.

죽 일난 내1間解(%의 페能性이 부어되지 않 것으로 보고, 拒否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의 留保를 擇

하기로 決定하였유니다.

獨逸聯邦共和國 代表가 獨逸民主共和國이 取하는 通商利得에 판한 초張을 퍼뜨리고 있다는 貴'T

의 非難에 本/%은 당황하었유니 다. 여하간 그깃은 聯邦政>($와는 無關합니다. 聯邦政府는 貴1의 發

言에도 不拘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實質6{J으로 行動懷었고 自制하였- A다. 聯邦政府는

「과트너」의 1'l]益뿐 아니라 自6 自身의 利益에도 符合하도록 好意的으1 행동하고 있다고 確信합니

다. f']]得이 있는가 없는가에 -핀한 論爭은 이 곳에서는 不必要하다고 셍각합니 다. 經濟交流를 兩께

에게 有/'l]하도목 發展시켜 나가기 위한 前提條件을 追求해야 하며 그에 符合되는 合意를 맺어 야 합

니 다. 現在의 兩獨間 交流으1 基盤올 離說하는·것은 t-l]로令 깃이 但5니 다. 聯邦政府는 압으로 獨逸

다主共和國과 ti勉聯邦共)n國間의 特殊한 經濟1'8) 關係를. 促進시키고자 努)J할 것이 며 兩國家間의

條 J上 規制는 現存臨定, 委任事項 및 合意事項을 화인해 야 합니다.

本人은 첫 로 聯邦政府가 條約을 위헤 提議한 草案에 同等資格, 無差別, 第3國에게 侵害당하지

않는 主權17J 行爲, 暴)J操棄等의 모든 確約이-條約練結國家의 政治秩序와 社會秩序까지 考慮한-

包含되어 있다는 點과 問題의 本質上 例씨-的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際法的 慣例를 따르고 있다는 것

을 거듭 計힙니 다. 聯邦政府는 지금까지 努))해F 바와 같이 또 살제적으로 提議한 方案에 따라 協

jJ問題를 條約上 規制하면서. 國際機構에의 加入및 協力에 관해서 協議할 생각올 가지 2 있읍니 5
'

[,

따라 本人은 分明 共同利益 符合되는 우 들 y議의 核心 - 貴1는,貴]3 g腰] 「核

· L]을 
' 

旨及하Tg 있兮니다. - 貴1가 反對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或'는가라는 質問을 하게 핍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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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實側은 「에어풀트」會談 2),來 所謂 우리가 反革命的 意圓를 가지고-歡>)H와 獨逸에서-

第2A 世界大戰,a 結果로써 이루어전 現實狀況을 修正시 키 려고 努力雙다는 不信을 表明하고 있읍니

다. 이러한 告發에 - 대해 本/,이 다시 한번 强調하고 싶은 깃은 우리가 貴1에게 提議한 草案玄속에

明白히 表明되어 있는 聯邦政府의 立場 局1 모든 暴7)의 公式的 操棄뿐만 아니 라. 平和的인 協力

意思의 公式的인 表明, 領土保소과 境界線尊重等이 貴側의 告發과는 矛盾되고 있다는 事實입니 다.

이것이 條約上 拘束的인 內容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4

第2次 世界大戰後에 成立된 獨逸과 獨逸人의 現實狀況에서 出發하여 本人은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겠읍니 다. 매우 尊敬하는 首相, AT는 우리의 狀況에서 獨逸과 伯林에 판한 現存 4大國의 合意

를 尊重한다는 겻을 습意하지 않은 兩獨間의 條約이 練結될수 있다고 믿읍니까 그리고 또 歡洲의

同盟體들과 우리를 에워싼 同盟體 밖에 있는 國家들에 의해 그런 條約이 환영받을 수 있고, 수락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어잔 狀況속에서 이루어毛 슴意가 佛蘭西, 英國, 美슴衆國 및 蘇

聯을 相寒1로 . 우리가 받아 들인 義務條項을 i수外하고 또한 獨逸과 伯林과 伯林에 대함 이들 驗大國

들의 特殊한 權利와 義務를 바탕으로 한다는 保障條項이 除外된 條約이 무슨 價値가 있或읍니까

兩國家는 그들의 戰後史를 政治的 社會的으로 主導하려는 政策텀標의 結果로. 그리고 各其 自그安

保의 利害關係를 바턍으로 各其 自크側의 立場에서 東西戰勝國들의 盟邦이 되었읍니다. 萬- 우리

가 歡洲7和를 보다 安金한 기뱐위에 세우 자 한다면 우리는 반 시 이러한 原則에서 出發해야 합

니 다.

本人은 오 직 옷T의 條約후案에 立脚하여 우리 關係를 規制할 수 있다는 貴1의 立場을 계속 固

守하는 것이 無意味하다고 옷T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접에 판해서는 우리도 옴T를

이해하고자 하며 또 회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關係의 諸 形態가 法的 拘束力을 지 난 文書로만

이루어 지는 것은 
'

결코 아닙 니 다. 首相, 本人으로서는 옴T의 條約후案에서 우리의 協商對象인 兩獨

國家의 市民 輝 獨逸/v 相互間의 y]益을 위해 實際的인 協)J과 關係樹立을 위한 決意를 認識할 수

있겠는가 하는 疑問 생 다. 우e] 가-本/,은 이것을 알기 원합 다. - 獨逸人들 제 쁘家

的인 分斷에도 不拘하고 共同生活에 秩序를 찾고, 이것이 歡洲旱和를 보다 安企하게 할 것이라는

點을 國民들에게 認識시키지 않고서도 條約協商에 合意할 수 있겠읍니까 貴側의 條約草案에석는

- 살제적 槪숨은 여기에 의거함-그 點을 거의 認識할 수 없을 것 이 라는 점이 本人을 不安하게 합

니 다. 具體的 內잡에 관해 T分明하고 극히 간단히 서술하고 었는 第6條의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듣

이 숨어 었으며, 부분적인 貝域에 대한 습意도 파能한 것인지가 疑問視 니 다. 것은 과연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그로 부터 獨逸의 現實狀況과 ),間을 위해 얻을 수 있는 結果는 무)입니까

問題는 歡洲-平和의 確保를 위해 우리가 공힌하기를 度外視한다면 우리 두 國家의 市民間에 보다

강한 結束을 가져올 수 있虛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이 質問하고 싶은 것은 : 首相, 솟T도

우리 國家間의 條約이 - 般的엔 目標만을 公布할 것이 아니라 오 직 우리들간에 存在하는 問題點들

을 解決하기 위해 拘束力있는 推置를 取하는 경우에만 어 려운 關係狀況이 改善된다는 見解를 가

있 냐 하는 것 다. 例를 들 옥늘 午前 要約했던 과 같 아 다른 많은 問題들,

즉· 離散家族에 관계되는 問題, 共同境界線에 沿한 郡.面의 問題들은 더 말할 것도 없 2 相互間의 旅

行往來를 擴大시키는 具體的인 巷置들을 우리 國家間 條約에서 規制한다면 그것o) 우리삭역에 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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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지울수 없는 政治的인 對立, 社會的인 對立, 1리 31 이데올로기적인 對立욜 侵害한다 보는

것입니까

首相, 貴側의 막언한 推測으y서 共同生活과 共同課業을 發展시키기 위한 具體的인 推置를 원하는

우리 國家의 市民을 失望시%1다1-tI 우리가 어7 責任을 질 수 있는가를 옷T는 熟考하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오늘 午前에 言及한 分野에 있어서 實際的인 協7]의 與件을 發展시키거 나 혹은 이미

臨1/)이 이루어지고 있는 分野에서 이깃을 雖化시킬 準備가 료1어 있으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1러한 責(1을 질 準備가 ·피어 있는가를 兮고 싶읍니다. 우리가 追求하는 條約에는 結局 il耐)l]問題

의 協商에 까지 着手승f고 그 協商結뿌를 가까운 [l-el內에 兩國家의 國民들에게 共1司的으로 報告한

수 있도록 알가F 內容의 合意事項이 包含%-1야 
-%1다고 

생각합니 다.

兩國家問의 條夢)속에 包含시켜 야 한 內容에 콰해서 우리는 이 미 方案을 提示한 바 있고 貴1는 또

貴 r의 생각을 展開하였 A다. 우리의 見解가 어러 面에서 不-致하다는 깃은 分明힙-니다. 1러 L+

이미 意見-致를 確認할 수 었는 事項도 있兮니 다. 이제 兩側이 言及한 原베的인 問煙를 論議해야

할 것입니 다.

首相, 아마도 
'차T는 

IA도 그 런뎨로 理解할 수 있는 바이지만 本人이 提議한 方案에 잣T의 公

式立場을 表明할 형펀은 아직 못서는 짓 같2니 다. 아마4 
-났T는 

디 
-檢찬하 

相議하는 것이 A,要/]-

다고 생각하는 것 같윱니다. 本人은 물론 萬- 貴"Ir가 오늘 兩側이 提示한 原則的 問題에 환해 協商

을 始作하겠다는. 決 i을 하지 않는다면 유김-으로 섀각힙-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피어 와으

며 또한 協商의 形態에 판해서도 양해할 수 있유니 다. 그리고 同時에 이러한 形態의 豫備的 對話가

우리의 決斷을 결6d- <51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틸,解와 判斷에는 물론 差異

點이 언제나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 러나 어느날·%가는 이루어져야할 合意點과 i%定올 위·한 基

礎는 2-L 解決可能性을 事前에 模索하고 그와 같은 形態로 事實上의 對立點들을 佛消하는 것이 建設

的이 라고 생긱-합니다.

관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tA이 序頭에서 言及한 대로 오늘날의 어러가지 附隨的인 現象에서 I

는 失望에도 ) r拘하고, 그리고 우리의 뵤解差들이 매우 深刻하고 根本的인 性質의· 것임에도 不拘하

고 , 本人은 우리가 對話의 실마리를 僧어서는 아니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윱니 디. 
'+A은 

이것이

歎洲 및 우리 兩國家住民의 TIn와 安保에 데한 關,L에서 비롯되는 것이 L-% nJ IL 싶읍니다.

本)<은 우리가 對話를 進展시키는데 있어서, 努 J 할 수 있는 - 達의 共同點이 있다는 것도 믿兮

]J 다. 우 는 우리 두 國家間 關係가 規制되기 前에, 이루어저야 할 協商에 관해 言及했 니다.

本人은 러한 協商이 前提條{/p에 의해 負擔올 지게 되어서는 아니毛다는 점과 兩側의 提議들이 1

와 같은 臨商의 土臺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 4해 서로 엉·헤하는 것이 -주히 어 려운 일은 아니라TL

생각합니 다. 그 러한 協商을 通헤서 兩國家의 國際機構에 었어서의 協7)과 會員%L<은 뮬론 國際關

係의 問題를 規制하는 젓도 試圖할 수 있2니 다. 그깃이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 베 國際法의

1原則위에서 이루어저얘 한다는 깃을 나눈 再次 反復하여 强調·하였기 때문에 더 言及할 꾀要가 없유

니 다. 우리가 「에어풀트」에서 金權代表者를 任命할 짓에 合意減더라먼, 이 點에 었어서 進展이 이

-7 어졌욜 것이 확살하다고 tA은 이 미 오늘 아침에 3>陵한 비. 있5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條夢)J<의 規制에 관한 協商올 進(i시키기 워해 우리 兩政府間의 接觸을 進行씨씰 Ai%에 대해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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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야 하겠읍니다. 튼 問題點에 不拘하 우61의 發言에 共通퇸 利害關係가 있다는 事實은 本)%,

을 고 무해 주고 있읍니다. 暴力操棄, 領土保소과 國境尊重, 相互조干涉과 兩國家의 統治權의 尊重

等의 原則이 바로 그 것입니다.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努力도 그 에 屬하는 原則입1-]다. 또 한-本

),이 이미 指摘하였읍니다-特히 뜰T가 驗調하는 相互間의 立法上의 抵觸을 排除하 이러 方

式으로 差別規制와 좋擎]이 라 느기는 規制를 廢棄시키는 문제가 解決可能한 지의 問題를 놓 兩國

家의 호法問題를 檢한하기 위한 努方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意토差異에도 不拘하고 옷T의

- 達 政治的 質問 1 肯定的 對答 可能하다 A각합 다.
고

이와 關聯해서, 聯邦政府는 얼마 前부터 論議에 들어간 歡洲安保會議를 위해 愼重하게 準備中에

있읍니다. 聯邦政府는 歡께國境을 尊重하고 었고 歡洲平和와 安保를 위한 努7)에 있어서는 누구에

혀 變更시킬 수 械읍니다. 옷T는 우리의 本質的 問題를 놓고 계속 兩者擇-의 효場을 固守하고 있

으 나 과열 聯邦共和國파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關係라는 事實로부터 어떠한 肯定的안 結果를 兩

獨逸國家의 住民들에게 줄 수 있다고 섕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鮮明한 311象을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w

옷T는 우리들이 追求하고 있는 것처럼 獨逸民主共1D國 政府도 )<·間의 利害關係에 의해 主導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制와 관련하여 意味하는 바

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具禮的으로 抱擔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首相, 옻T는 우리의 이 質問에 對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에 대한 對答을 얻는 경우,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옷T가 獨逸
T

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이라고 驗調하는 그 問題 역시 解決可能性이 있다고 確信합니다. 本/%은

다시 한번 우리의 條約이 우리의 企般的 相互關係와 관런시킴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고 그 條約이

純 形式的인 法律行爲로만 고찰할 수는 없다는 點올 강조합니다. 獨逸民主共+fl國側에서 이 . 問題를

c]-P M度011Ad Y%한c]-Y 本)%,은 9을 理解@I 수 4을 >·dO . 本),은 우4 E·l 우4P 實

際的 關係改좋을 
' 

가져오게 될 모든 規制를 支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보장합니다. 우리 政府

역시 모든 態勢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 本/%,은 읖T 貴 12 호場을 再檢칸하 - 定한 時期 우 兩政府間 對話를 속 하

기 위해 서로 接觸할 것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中斷하지 말고 페能한 모든 問題

解疾方案을 찾기위해 努力해야 합니다. 비록 것이 사소한 問題일지라且 어떠한 進展이 i 要하다

고 섕각하기 때문입니다.

<出處 2 1970年 5月 23B字 公報 71號>

文 書 17.

獨逸뭇主共胸虛 內團首相 「빌리 . 슈토凰」가 「置실」音謁의 오후 t議에서 한 瀆謁

1970年 諸 21 B

聯邦首相 !

本<은 읒T가 序頭에서 提起한 여러가지 質問과 방금 發言한 質問들이 根本的으로 本),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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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실상 對答에sl 問題들이 었음을 l&하고 싶읍니다. 띠-라서 
'本人은 

이제 1자問이 許諾하는 程度에

서 - . - 達의 質問욜 반아 들이$.유니다.

CL런테 fr의 質問中 몇가지 問題에 +A이 答辯하지 않는다2rn 해서 L것이 졀코 우리가 答辯을

하지 않으리고 했다거 나. 貴側의 凰解에 同意히-는 /우. 이 니며 오히 리 相互間의 보解差異를 -對1b힌·

必要性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레서 本/,은 다시 한번 종팔적으로 몇가지 基本的인 생각을 表明하겠윱니다. 그 中의 몇가지는 
'

이 미 本),의 V 演說에 包含되어 있윱니 다.

獨逸民1共111國은 主權國家듈간에 通用되고 었는 비-와같이 歡·%IPF和와 安企에 關,L,을 가지교 獨

逸1고cf.共和國과 Ii魚聯邦共和國間에 W]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提議를 하었윱니다. 獨

逸民主共和國온 모든 基本問題에시 具魏的인 事項을 화징하기 위헤 獨逸쩌1共+11國과 聯邦共和園間

의 10]等關係樹立에 판한 條約莘:案을 提示한 바 있令·니 다. 獨逸民1共和國은 IIi逸바1共和園과 獨逸

聯邦共+l]國의 죽각적인 유엔 AflA파 그 의 MT機構加入을 위해 努力해 왔 - 니 다.

Zi急民1共和國은 兩國家 政1(·f首腦間의 對話를 위한 提案을 東- 니 다. 獨逸民主·)k和國은 會談場

Ii){외. 其他 問屬에 있어 恒뻐i -관 好4S를 WAS態느1, 밍울 忍1耐·룰 發·EIr한 비6 있- - 니 다. - 1것은 
- A 늘 이

-)T r' 갓셀J 本會談에도 해 당묑니 다.

獨逸民1.共和國 政府代表團의 B(사1」旅行이 「네 오 나치즘」적 인 ·挑發과 1春殺陰謀에 의헤 빙-句룰 t난교

있기는 하지1난 우리는 問題에 레한 關,L파 本舍談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에 오기로 ()t定領 - - 니다.

本),.e 貴'T가 이에 대-한 울비-른 評價骨 해출 깃을 비-랍니 다.

獨逸1·VI共和國은 獨 愈聯邦共和國 政府도 認定하-E 비.파 같이 社會體制의 根本的인 ·對立性과 員
爛

質性에도 계쳐/·J하고, 社會主義的인 獨 急民主共和國파 後期資本主義的인 獨逸聯邦共%'[1國間에 平和的

共存關係릉 達成하는 方法을 모색하기 위헤 모-C /L導的인 努)]욜 하고 있 · 니 다,

그러 나 -f리는 1各 根本17·J인 問題에 ai어 獨 )데靜邦共+l]國 政>(·f의 否定的 態度에 直面하고 있다

는 것울 認定하지 않을 수 6.-8-니 다. 이러가지의 異讚, 留保, 條件들로 인하여 獨逸民1共和國파 獨

逸聯邦共和園間의 同等한 國際jElyJ 關係樹 /:을 위한 긴이 지급까지 차단되었-1니다. 유4-스렴게도

本/,은 AtT의 A- h-의 發言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 政/(·l'가 계속해서 이 런 破壞的인 態度를 공공언히

jk明하<11 있다는 깃욜 看破하었윱니다. 獨逸1AJ C.yn國과 獨逸聯邦共和國問의 關係規制를 위해서

l!(· P가 提議한 原베들은 단지 渥2i魚民主共111圖과 獨逸聯邦共+11國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

데한 (%裝핀 그 러 나 分明한 拒絶이 라그c 볼 수 있-ii-니 다. 貴下가 言及한 多數의 項目에도 기%I]하고

本人이 
-vrp의 

/G(에서 看取한 수 있5),tJ 것처 ·a 貴 r는 (R定的인 JIlL)이 라 칠 수 있는 獨 急民1·共

和1園파 獨 魚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Il·) 關係林·l.t [에 必要'란 俠,L율 빠뜨리교L 있융니 다.

-i!rr가 
우신 第1次7)인 構置플 먼지 取해야 힌-다교 1순한마r{] f%.實狀況에 비추어 볼 에 그것은 오

저 獨逸民 h共+[1國피w 3%i龜聯11()Mu國間의 y森難法1'l/·J 關係를 核'f'W:히-X 것입니 다. 바로 이것이 T和외-

人間을 위헤서, 그 리고 歡洲安保各 위해서 긴兮히 
'1要求·되고 있는 것입 니 다.

우리는 獨逸聯邦共{1]國 政府가 아직 도 變합없이 fe)W際(A-의 原1'Il]에 입자한 獨逸民1共墳 園파의 關

係樹규:울 拒'%하는네 A]착하 EL 있음을 -7진스1 게 새각하-h- 비-h] 너 1J. 歡·9·IPF11]라-f 긴그한 問題가

비.로 1 때문에 未解決로 남게 되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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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政府의 몇가지 宣흠中에는 聯邦政府도 現實的 기반위에 서려는 것을 보여주는데, 例를 들면

獨逸民主4k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對효的인 兩體制를 서y 混슴시킬 수 없다 宣言한 것이 바1

것입니다. 「民族의 單-性]이라는 槪念은 이러한 효言을 T 공공연히 否定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어풀트]에서의 對話와 「캇셀J에서의 오늘의 對話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아적 現實的인 狀況에 입각하여 唯-한 可能性있는 結論을 導出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를 수립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表明하였읍니 다.

뜰T는 수락할 수 없는 「獨逸內部關係」를 立證하기 위해 獨逸못초共和國과 獨逸講邦共和國間에 必

要한 國際法的 關係 代身에 「民族의 單-性]이라는 槪念을 여러毛 使用하였읍니 다. AT는 확실히

本人과 마찬가지로 것을 社會的 現實과 R治的 現實에 - 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i% 있읍니다.

本)t은 이와 관롄해서 政治的 現實들을 상기시켜 立證했던 本/,의 發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首相

렬T는 獨逸聯邦후和國이 . 憲法上 r 허族의 單-性」에 拘束되고 있는 것처 럼 獨逸뭇主共和國도 憲法

上 그것에 拘束되어 있다고 閨明하였는데, 聯邦共和國 基本法과 獨逸民主共)D國 憲法을 이처 럼 比較

하는 것은 正當하지 못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은 實上 周知하는 바와 같이 聯邦共和國 代

表者에 의해서 制定된 憲法이 아니라 西方論大國, 특히 「아메리카」슴衆國의 代表솜들에 의해 成案되

어 西獨住民에게 分斷의 憲法으로서 강요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은 民族團습에서 分離되었고 單獨國家로, 「나토J의 tyl盟으로로 되어 있읍

니다.

獨逸民主共+[1國만이 저주스러운 獨逸歷史로부터 참다운 찬訓을 받았다는 事實, 獨逸뭇主共和國에

서만 r 포츠담J協定의 根本的인 規定들이 決定的으로 實現되었다는 事實, 1리 2 獨逸못초A和國만

이 人民이 統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獨逸民主共和國은 

社會초義的 獨逸民族國家입니다. .

獨逸民초共和國에서는 戰爭의 根源이 除去되었고 또한 獨逸/,民의 平和國家이기 때문에 그 存在

와 政治는 國際法과 - 致합니다.
.

.

그러므로 犯罪的인 獨逸「파시즘」에 대한 反「히틀러J聯습의 勝利의 結뿌로 이루어전 歷史的 變化와
a

帝國主義로부터의 獨逸民主共和國人民의 解放을 白紙化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소 위 獨逸內部의 特殊關係를 樹立하려는 모

든 試그는 오 직 唯-代表라는 越權 7爲를
'

유지하며, 獨逸民초Ab和國을 後見하려는 目標를 追求하는

것 입니다. 本/,은 다시 한번 아주 明白히 와 같은 方式이 결코 모든 差別을 止揚한 獨효民主共和

國과 獨逸聯邦푯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原則일 수 없고 따라서 受諾필 수 없다는 것을 강조

합니다.

聯邦픔相, 옻T는 오늘의 뜰T의 發듬에서 결旦 다시는 독일땅 위에 戰爭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

驗調하뎐서 1945半以來 反「파시즘」勢力이 追求한 原則을 再引用하였읍니 다. 바로 o 것을 保陣하는

것이 「포츠 담」 協定을 체결했던 反「히틀러」 聯습에 屬한 主要驗大國의 초目標였으며 同協定은 國際

法上 拘束力을 가지고.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逸聯邦 k和國에 대해서도 그 義務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獨逸民초共和國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파시즘」과 軍國초義를 帝國초義의 뿌리와 함께 완전히 根絶
w

하고 社會生活을 基本的으로 民主化함으로써 再論의 여지없이 保障되었읍니다. 따라서 獨逸民主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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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國은 歡洲에시 平和와 安保-趾 위한 1要國家가 되 敍고 따라서 自主7J인 獨立國家로서 195S年 9J]

205字의 Wi龜民主共+11國파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끽姻 聯邦間의 國家條約에서 國]定된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園을 포 함하여 오든 國家와의 關係를 完소히 自由로이 樹 w 수 있읍니다. 獨逸民主共

111國괴.의 國際法的 關係를 거부한에 있어 4大驗國을 방패로 삼는 것은 誤導이며 그룻된 處事입니

다. 하어 獨逸聯邦共+l]國에시는 「포 담」協定의 基本的 規定들이 오 놀날까지 압ii되지 않)L 있

윱니 다. 「나치즘」이나 軍國主義도 根絶되지 않-%l- 있을 뿐믿 아니라 오 히려 다시 대두되고 있읍니

다. 바로 오늘 會談과 관인하여 우리는 t로 枝葉1%t) 現象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克服되지 못한

過去를 政治的으로 表現하는 것을 問題視하는 것이며 우리의 相面이 바로 「네오나치즙J지인 策動의

S擊場으로 되어야 한다는 짓입니다.

그럽기 떼문에 Er히骨러J聯合의 主要論大國듈은 여진히 獨逸聯邦共和國에서 「포츠r /J協定을 實現

할 
'權利와 

義務를 지고 있윱니 다. 그러 나 聯邦首相, 貴']c가 오 늘. 4大驗國의 權+l]와 責任을 t&健욜

때 分8)]히 바로 點을 셍각하지 않은 겻 같윱니 다. 
-f]c의 

提案의 디的은 오 히 러 왔斷욜 고차시

키-% 聯邦共+11國을 「나토11에 統合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의 合信.을 或求하고 있눈 r 파리」條約에 獨逸

民主共{11國욜 骨어 1으려는 것입니 디-.

-貪-T는 
오뉼 午後 이곳에석 「피.리」條約 第7條 第1께(을 91用하였.으나 그 項目은 윈래 問題되는 項目

은 이·니머, 침-으로 問題시는 項目우 引用하지 않았다는 것을 補充·하이 부인하고 싶유니 다. 本),은

第2項올 생각하고 있는에, 여기에는 다음파 t·이 明示피이 있兮니 다. 「講和條約練結閨 까 l 署名國

家듈운 平+n的인 方法으로 그의 共同 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協)한 깃이다. 즉 聯邦共1tI園의 고것과

유사한 自111民초소義 憲法을 가지고 또한 歡洲共10]魏에 統合된 再統-된 獨逸이리-는 共興]目的율 實

)J[시키기 위헤 努力할 것이다4라고 한 42 바로 하나의 政治(f(J 目的인 것81니다.
람

tA의 見解에 의하면 第기幽 2項은-條約을 울바르게 이해한다%tI-本 第7條 1項과 同-한 意義

를 가지그L 있읍니 다. 이 條文은 아직 完企히 鶴7]이 있윱니 타. 그렁지 않으띤 우리가 갖고있는 이

條約玄書가 舊版있지 7 T-레서 그 동안 이러한 項目이 삭제되9%는지 萬- 그렁다면 AA은 本人의

發흡'을 정정하겠유니 다. 고$] 나 
' 

유간스기게 도 本人-E 이 제까지 그에 관헤 아무 겻 도 둘은 바가 없.

- 8 니 다. 故로 本人은 第2項이 어진히 存在하-a 있 2 앞으로도 署名國家돌이 그 條玄6 勉力이 있는

것으로 볼기이라교 셍각합니 다.

聯邦首相, 獨逸民主共和國이 本 第7條에 메해서 1어떤 諒解를 한것이 라고 기 대하는 깃은 근기없,

는 일입니다. 1러한 일은 질코 없,을 깃입니 다.

聯邦首相, 貴1는 오늘 獨逸따主共+n國이 聯邦)t-1이i劇의 他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방해하A( 있

다고 1張하였兮니다. 이는 本)<에게 i시초2이 며, 聯${디8[1國의 對2t舍主義國家와의 關係骨 妨害

하는 者가 있다16, 우리의 見解로는 것은 . 바로 貴政府1<]體31-W고 솔직히 말하或윱니다. 第2次世界

大戰의 結果를 無條{/l· 반아듈이는 것을 ·拒否하는 쎄은 비4로 聯邦政府입니 다. 聯+l;i c府는 獨逸民主

共+11國의 國際法的 承認을 拒否하고 와兮니 다. tkT는 것이 우리의 對話의 目的이. 아니머 艮 우

리가 規制해야 한 事項이 아니 라고 림·하먼시 他21<會主義國家와의 
'

關係를 言及하었지만, L것은 聯

)1;政}(·f가 다봄아닌 「오 르 . 나이세」境界의 承,i:f/,올 거부하고 있는 깃을 ·t[-하는 것입니 다. 貴政}ff3

처음부터 오 늘 까지 193여1<의 「뮌毛」協定의 無鶴를 ]'D否해 왔윱니 디.. <L리므로 獨逸民1共+l]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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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회和國의 對社會초義國家와의 關係를 妨害하고 있다고 不平한다면 本)%,은 솔직히 말해서 옷T가
霧

a

그릇된 情報에 의하고 있다고 말하겠읍니다. 우리는 모든 國家가 同폭한 기반위에서 國際法의 原則

에 따라 모든 差別을 떠 니- 正常的안 關係를 갖는데 찬성하고 있읍니다. 물各 그것은 우리가 1970年

現在 이곳 歡洲에 살고 있는 時點에서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完소히 認定하는 것을 前提로 합니

다. 그겻은 달리는 이루어 질 수 없읍니다. 왜 냐하면 第2次世界大戰이 終1된 지 25年이 된 이제

關係正常化와 歡洲緊張緩和에 판해서 잔지하게 論議하고 現實的인 R治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
a

엇보다도 現狀認定부터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聯$涉陷, 옷T는 演說에서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한 貴政府의 態度에는 後見도 越權도 없다고 초

張하拳 , 나아가서 옷T 自身이 相포間의 모든 差別이 排除되어 야 한다 말혔읍니다. 우리는 最

近의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態度를 注意깊게 지켜 보았는데, 貴政府는 여러 方法으로 獨逸民主共

和國과 그 /,民에 대한 後見과 差된]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것을 驗化시켰다는 사실을 발

' 

묘' r 
"

묘 / 
't

關係를 몹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겠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

和國이 서且 獨立國家 즉 國際 的 主體로서 存在하 있으且且 兩 國家의 相互關係는 第3國과의

關係에 있어서와 같이 同等寶格과 無差別의 原則을 無制限 適用할 것을 要求하고 있읍니다.

主權國家間의 關係에서 本質的 基準이 되는 이러한 規範을 무시하는 貴側의 態度는 本人이 이g]

言及한 바와같이 獨逸民主 A和國의 「유 J 歡洲經濟委員會 및 世界保健機構에의 同等한 1[L)L을 妨솜

하는데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本)s,은, 聯邦首相 촛T가 오 늘 午前의 演說에서 獨逸묵主共和國이

Ti愈聯邦共和國政府의 態度에 言及하면석 그것이 差別的인 것이라고 特徵지운데 대하여 옷T의 淺

理解를 드 러냈 ] 때문에 다시 이 문제로 되돌아 가야 하겠읍니다.

r 제녜바」에 있는 r 유엔J歡洲經濟委員會의 촛T의 代表가 말한 것처 럼 獨逸民主共和國을 主權國으

로 서가 아니 라 r 占領地帶」로서 대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獨逸民主14和國과 /,民에 대해 L-j무

無理한 要求가 악니겠읍니까 이에 대한 論據는 玄畵 提示되어 있읍니 다. 貴政府가 獨逸民초

A和國의 參席과 活動에 대한 前提條件으로 풋示한 텀錄 國際關係에서 한 國家를 差別하기 위한

典歷的인 例 다. 聯邦首相, 本人은 뜰T가 유감 t 獨逸民主共和國과 人民을 差別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法令을 廢止하라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正當한 要求에 대해 對答을 하지 않

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代身 ST는 本/,에게 聯邦政府 公報省의 公表된 資料를 전

해주었으나 1 資料는 獨逸民主共和國의 
· 

法律에 판한 知識이 缺芝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誤解투성

이 였읍니다.

이 資쏴는 西獨 효法과 司法이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逸못초共和國과 其他 國家들의 領域에까지

擴大되 2 있음을 確認하고 있고, 또 한 越權的인 方法으로 이러한 法律上의 侵略을 「法의 平和와 法

의 安保」라고 宣布하14자 試圖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은 現政府가 20年前부터 基民흐/基社흐에

의해 追求된 西獨 효法과 司法의 動)j圈을 獨逸民主共和國과 其他 國家들에기까지 擴大시키 려는 復

f[[,초義的인 政策에 執着하고자 意圖하고 있음을 뚜렷이 表現하고 있읍니 다. 실제적 動機를 가지고

主題를 다루는 것이 언제 나 슴理的이기 때문에 本人은-오늘은 5月 21 B 입니다-言及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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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한가지 事實율 말하고자 합니 다. 여기 本)<은 W 27H부터 6月 6H에 이르기까지 聯邦共和

國에서 實施되는 人 1調査를 위한 質疑畵를 가지고 있 니다. 本),이 아.는 한 이 質疑畵는 5月 20H

그리니까 우리가 오늘 會談하기 하루 前에 住民들에게 分配되竝유니다.

本)<은 특히 그 質疑畵의 第19項과 第20項에 유의하면서 깃을 어기 引用하臧윱니다.

「第19項 r 本面은 獨逸園籍을 가%1 者만이 記/L하시오 : 족 1939年 9月 1 fl (戰爭勒發)B),後의 住所가

Eff)林, 蘇聯占領地帶 또는 東伯林, 獨逸 東方地域, r 체코슬로바키아]플 포 함한 r 슈 fl란트J 東南

'歡·[쌔와 
기타 地域의 갖i方 이웃 나라돌욜 포 한헤시 西獨地域에 있는 者

築20項 z 貴1는 終戰後, 蘇聯占領地帶 또는 갓71林에서 M어 왔는가

11것올 記入하신 어떤 條件들이 記銀되는가를 알 수 2(윱니다. 즉 例를 듈껸 蘇聯占領地帶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本)A,은 그와 같은 일이 더 以上 일어 수 없다는 깃욜 貴1에게 말씀드

리는 바입니 다. 本人은 5月 19fl 그 質疑畵를 報告반았을 때, 「브란트J聯邦首相이 한핀으로는 10月

그 의 施政演說에서 獨逸民主 %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을 두개의 獨逸國家라고 言及하고 또 한핀으로

. 는 上記 質疑畵를 發0한다t된 5月 21 f] 會談에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해

무잇이라고 믿·할 지 모르겠다고 自問減11다는 것을 貴1께 맏·헤야겠윱니 다. 결% 어떤 IA的
.

行動

이 商題가 되t 깃은 아h]니다. 우리가 問題로 d]·-h것은 s·은 政策의 持續을 어떻게 評價헤야 %:

지 알 수 없다는데 있兮니다.

tA은 그깃올 달리 表現할 수 21兮니 다. 조금 전 보nc의 發言에서 고에 판해 言及據을 本/%,

의 發旨表現이-本)<은 RI%'가 어띨개 表現'臧는지 기 이하지 못합니다-挑戰的이었기나 攻擊的이

었타고 한다면 貴1-b 原困과 結果를 i祖同하고 있다그 말할 수 있2니디.. 그 原困은 묠론 단순히

%1어지지 않는 이곳 西獨의 事情에 었兮니 다.

t+흐 問題骨 例로 · 다먼 - 連의 法律問題인 TA은 Al래 貴1에게 잔 제본%1 法律集을 傳達하

고자 T윱니다. 그러 나 本人이 2L것욜 포 기하지는 깃은 貴側의 法律은 
·효T가 

미 잘 알고 있굘 것

이기 떼문입니 다. 디-7기 本人은 오늘 L%이 資料銀 i'에 保管시이 있다는
.

것을 일았읍니다. 것

올 개갇하는 것은 도움이 될 깃입니 다. 最近의 法律을 例로 둘자면 聯邦法律集 1970年 1)'d號 第2面

6b에 있는 1969年 12月 2251字 公布 貨物自順미ct通法을 보臧윱니 다. 즉 越境의 道路貨物交通에

있이 外國 또는 1937年 12서 31 51 욜 기 준으로 한 外國)<管0rr의 獨逸帝國領域에서 交通이 許容되

어 21는 貨物車의 겅-F 境께通過地點의 地)j'當局이 그 :t務官廳이 괸다.

聯邦共{l'1國에 所屬하지 않으니- 1937年 現.([]로 獨逸帝國領域에 ]1所地를 둔 C]動화f에 레한 管輸權

은 國境通過地]或의 地方當局에 있다. 獨-i龜國境올 1[(j]III·l 通過한 경우에는 칫 ta 通過地點의 地方

當/헤이 主務官廳이 된다. 園內에 fAl:둘 갓지 않은 企栗體:ry圓에 대헤서는 圖境稅關이 所+[2하는 께

交通官廳이 까國으로 부터의 칫 輝%'時에 …… 를 決 i한다. 等等……입니다.

fL리하여 이 分9!1·에는 L밖에 - 連의 어리가지 法律들이 있유니.다. f께를 듈먼 「內國」 r'獨逸航空

機」라는 개념욜 - 般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1969年 11月 6 5 에 111bi인 移轉法, 196여( 11月 16日字
I

의 航空交通法이 있兮니다. 그 런데 거기에서 再三 言及되고 있는 內國이란 7엇을 의미합니까 이

들 立法에 의하면 內國이 란 1937年의 獨 魚帝1i渥의 領域을 뜻합니 다. 
'

1것은 -壯룐 3L < 잘못돤 것 입니 다. 聯邦共和國의 內國은 어기에서 獨逸民1共和國을 包含하어 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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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共和國의 이웃 國家들과 境界를 하고 있는 聯邦共和震의 領域을 指稱하는 것입니 다. 그 러므로 本

/,은 오늘 츳T의 政府 代表者가 새삼스럽게 分界線(Demarkations1inle)에 대해 말혔을 때 그것이

命지 못하다고 言及혔뎬 것입니 다. 서로 獨立한 두 國家間의 國境이 問題되고 있으며, 그것이 누구

의 마음에 든다든가 그렇지 못한가의 與좁는 전혀 중요하지 아니합니 다. 事實上의 國境이 초要한 問

題입니다. 그런데 貴側은 우리가 「에어풀트」와 「캇셀J에서 가잔 對話에서 하나의 分界線을 만들고

그것을 命名혔을 뿐 아니 라 r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線이 지워진 f 에어 풀트」-

r 캇셀」4이 라는 歷史的엔 記뇨銅錢을 發行하고 있읍니 다.

本),이 「에어풀트」에서 라디오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비 열한 보도를 들었다고 귀하에게 말한

바 있지만 그 러 나 이것은 너무 지 나천 것 입니 다. 낡은 동전에는 아직 도 - 種의 境界線이 가늘게 1

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完소히 사리-졌읍니 다.

本),은 그것이 算圍氣改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옴T에게 그것을 임意해줄 것을 바

라는 바입니다. 貴側이 무엇이라고 하건 語調에 있어서 攻擊的인 것은 우리 側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는 基本的엔 問題가 重視되고 었는데, 過송의 모든 累犯-우리는 이를 愼重히 記錄할 것이고 또

記錄해야 합니다-과 그와 유사한 i 爲들은 부득이 不틈을 意起할 것엄에 틀림없읍니다.

獨逸뭇主共和國은 그 프i象과 司法에 있어 - 般的으로 초定된 엄격한 國際法的 原則에서 出發하고

었고 이것은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에도 해 당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어떤 方法으로튼 결코 獨

逸聯邦화和國의 主權的 權利를 侵害할 정도로 越權하고 있지 않읍니 다. 獨逸民主4和國은 한 國家의

統治權이 根本的으로 自己領土의 境界內에 限定한다는 原則을 決定的으로 固守하 있읍니 다. 獨逸

聯邦共和國이 이러한 原剛에서 出發하지 않는다는 것은 同等資格을 認定하는 것이 아닙니다.

읒T는 옻T의 演說內容에 비추어 볼 때 分明히 反革命的인 OW色的인 計劃」을 持續하고 - 聯邦

政府의 閣慷들의 公式的 효言에서 確認하 있듯이- 計劃을 擴大지키는 努力을 集中하고 있다

는 本人의 見解에 對答하지 않고 있읍니다.

貴 F는 오 늘 이곳에서 우리의 專門家와 學者들이 資料에 精通하지 못하다고 批判하였윱니다. 1

러 나 우리는 이미 오 래전부터 이러한 資料에 精通해 왔고 不斷히 이를 위해 努力하고 있기 때문에

효T의 主張은 無根據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p,手可能한 새로운 資料를 상세히 分析함으로써

얻은 結論입니 다.

復%l,主義的얜 結社와, 「후프카J(Hupka)氏와 같은 聯邦議會의 社會黨 所屬 議員까지도 여 히 歡洲

平和를 위협하는 그 들의 目的을 公言하고 있읍니 다. 「뎨오나치즘」은 계속 擴大되고 있으며 특히 獨

逸民초共1D國과의 平和共存을 決定的으로 拒否하고 
·最近 그것을 강조하는 基民黨/基社黨과 그 指

導者의 周邊에 계속적으로 雲集하 있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支配勢力들은 反「파시즘」的이며, 
·

民主的인 길을 걷는 것을 공공연히 拒否하고 있읍니 다. 反對로 그 들은 「녜오나치즘」을 寬容하고 그

들을 무시 且 있읍니다. 「칼셀,會談과 런해서 우 가 늘
'

여 번 言及한 바와 같이 獨逸聯邦

共和國政府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과시즘」的 殺),陰謀가 활기 있게 움직 였읍니다.

本人은 그 동안 용T로부터 貴政府가 而法相과 檢察廳에 指示하여 몇가지 推置를 取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tA은 그 것이 報道되지도 않았고 우리 自身에게도 알려져 었지 않

았다는 것을 指摘해야 
.

凍읍니다. 反對로 言論界에서는 방대한 經費를 들여 新聞, 특히 特定 新聞「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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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聯邦共+D國의 歲出은 - 本/,이 이미 
-한번 

言及했지 f%]<-.‥. 史上最高의 金額에 達하%1 웁니 다.

執權黨인 i[바黨黨員의 領導1에 있는 聯邦軍은 獨 急民主共和圖파 其他 社會1義國家에 대한 前進

戰略의 精%으로 찬育받 있윱니 다. .

貴 ]·'는 오늘 午後, 貴 f의 軍隊를 防衛目的으로 PiT하 있다 閨明했윱니 다. 러 나 우리는

公表된 r 나토」文書, 決議玄, 「콤뮤니케」 및 其他의 文畵資料各 想起할 수 있으머, L 어느 곳에도

소위 前進戰略이 포 기되 었다고 旨及되어 있Tx'1는 않읍니 다.

우리는 最近 - 2MA은 그것을 이곳에서도 言及하고 <J윱니다- r 캄보디아J에 대한 美國의 공격

이 軍事.L %,然的인 것이었다고 한 貴政府 싸相의 백明을 留意해야 합니다.

周1D하는 바와 같이 말과 行動이 엄청 난 7-盾에 삐.져 있-SA 다. 獨逸聯邦共和國이 T.和를 말했으

언 行動이 빈드시 뒤 따라야 歡洲5民에게 寄與하는 것이 됩니 다. 獨逸民1共+D國 政府는 聯邦政府

에 게 反復하여 1와 같은 行動을 促求하였읍니다.

q]-라서 獨:漁民1共和國 政府는 가능한 限 곧 獨逸民초共和國파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的

關係롤 수 J할데 관한 條約을 練結한 必要性이 있다고 생가합니 다. 그러한 條約은 兩國家의 住民들

에 데 해서는 물론 歡깨安保를 워 해서도 디 단히 有益할 것1니다. 現國境의 承認피- 歡洲의 寧<h的
I-미!X으로부더 出發하이 이 條約이 完소한 同等資格과 不干涉의 W I臺 위에서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를

할 수 있도록 基本前提를 마런한다껸, 獨逸民/Dt 마圍으로서는 이를 베刻, 練結할 수 있을 것입니

다. 0 1 로 써 本人은 貴 r가 - 7-늘 d
r·後에 條約1척容에 핀해 提起領던 였問에도 對答한 것으i크 셍각합

니 다. 賜-逸民1共:割劇과 獨逸聯邦共和國이 라는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를 위해 基本前提를 마현하는

젓이 무엇보다도 重要합니 다.

聯邦'W/U國 市民多數의 利害關係에 따라 이 - · 제·룬 거롬한다인 獨逸民主共+11國斗의 國際法的 關

r<樹교을 拒否할 하등의 理由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힙-니 다.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10]-l:7關係律·f立을 위한 條約練結에 관한 聯邦·R.+D國 政府의 從來의 
'否定的인 

立場은 獨逸聯邦)V和國

[C)'5의 Id]害關係가 決定'權올 갖느냐, L렇지 않으면 基民(/基社黨괴- 美國의 支配集團의 利害關原

가 決定權을 갖느냐하는 兩者擇-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윱니다. 獨逸民主共5[]國 政府는 獨逸民主共

fB國과 獨 愈聯邦共和國이 肩]刻 「유엔」에 /)U)L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었읍니 다. ti魚民主共+11國은

이 짓올 그 條約草案 第8條에서도 강조하였읍니 다. 쌀i逸民1共)fIl國政府는-그리고 
-&A은 

특히 이

을 指摘하고 싶읍너 다.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思考에 根據합니 다. 즉 「유%」憲車에 明文化된 바

외- 이 「유앤」創始者들은 大戰은 꼼났으나 P파시兮」적 獨逸에 의해 勒發盲1能性이 높아가고 있는 戰
' 

爭 對備하어 앞으로의 새 世代를 戰爭의 災}i央으로부니 保護하려는 諸國民의 意忘에 의 해 繼承될

수 었兮니 다.

]蜀逸帝國1義의 侵내政策에 의해 兩次世界大戰이 일어 났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獨逸民主共:[-n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 니 다-r유엔」憲車과 「포A 담]協定이. 이처 럼 숭고

한 目1y)에 符合되게 함으로써 獨逸땅으로부터 걸코 世界 / l<fD를 威脅하는 일이 셍기지 찼게 할 特까

한 責任을 지고 있兮니 다. 獨逸民초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과 i蜀逸聯邦共1n國의 「유 1」))fl)L이

歡·>)·l·1協)J, 國際的 協)J · 피리고 [-나u를 위'해 오 래>안 기 다러온 i&須[1() l'崩置라고 간주합니 다,
"

唱 138 劍



「유앤」은 벌써 4羊世紀동안 機能을 다해 왔읍 다. 世界의 거의 大部分의 國家를 會員國豆 하

있 , 獨逸못主츠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世界機構 活動 參1fl하 있지 命다는 4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이미 1966年애 「유엔」trL)L申請을 한 바 있兮니다. 聯邦政府도

쳬]刻 會員{fL)L申請을 해야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의 會員3[L%을 妨害하는 違法行爲를 中止하고 또한

r 유엔」憲章의 精神에 따라 建設的인 協力을 할 意思가 있다는 것을 宣言해야 할 것입니 다.

聯邦首相, 옷T는 - 面 聯邦共和國이 主權國이라 主張하 잇으며 他面에서는 獨逸聯邦共7D國

과 獨逸民主共和國의 「유엔」機構%fl入申請을 共同聲明에 包含시킬 것을 反對하면서 特히 그 理由로서

美國의 反對意思를 말하였읍니다. 이로써 聯邦共和國의 政策은 獨逸聯%X和國 國허의 利益에 의해

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美國의 

利益에 - 致하고 있다는 結論이 導出됩니 다. 獨逸聯邦共和國이 아

직까지 同盟國의 反對를 理由로 그렇게 간단한 指置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獨逸民主共+l]國과 獨逸

聯邦共和國의 r 유엔」WIVL 申請에 同意한다고 園明하지 않으면서도, AT는 지엽적인 질문에 答辯하

는 테만 중점을 두어 왔읍니다.

獨逸못소共和國 /,못은 아적도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妨害하고 있는 保守的이며

反動的인 勢力이 逐出될 時期가 오리라고 확선하고 있읍니다.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r 유엔J會員國이 되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p和國間에 外3(關係가 樹立될 시기가 도 래하고 있

다는 것도 또한 確듬하고 있읍니 다. .

聯邦首相, 우리는 獨逸聯邦 Rfl]國 政府가 「캇셀」에서 進行되는 協商에서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

關係의 樹호에 同意하고 에 관한 條約을 練結할 準備를 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 다. 이러한 非現實主義的안 態度는 獨逸民主共和國 A民의 利害關係는 물론 獨逸聯邦共和國 住

民의 f!1害關係와 矛盾되는 )입니다. 그런 態度는 歡께,L藏部의 緊張緩·to와 安保를 료求하는 모든

歡洲/,民의 努力과도 對호되고 있옵니다. 우리 大陸의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초共和國에 對한 수 10年間에 걸친 敵對的엔 흐場으로부터 現實올 承認하는 理性的인 政策으

로 轉換되고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 쟁긴 現狀을-獨逸뭇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와
윈

x

「오데르 . 나이세」境界를 포 함해서-궁극적으로, 留保함이 없이 承認.함을 要求하고 있읍니r+.
I

獨逸못主%和國 /,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리 內閣의 이름으로 tA은 다시 한번 結論的으로

다음파 같이 친명하는 바입니다.

- 獨逸못초共和國 政府는 獨 聯邦共和國과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수립하는데 판한 條約을

輝치 練結할 준 가 S(읍 다. 獨逸못主共和國 內閣首相은 合當한 후案을 提出했

' 

며 그 草案은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關係規制를 위해 要求되는 모든

內容을 省含하고 있읍니다.

-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유앤J機構에 同等한 會員國으로

죽각 ty 하는

� 

推置를 取할 것입니다.

루엇보다도 「에어풀트」와 「캇셀」에서의 우리의 對話經過를 고 찰해 보건데 유감스럽게도 聯邦政府

는 아직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 D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할 意圖를 가지 Z 있지 않다는

結論에 도 달하였읍니 다. 그 런데 바로 그와 같은 關係 規制속에는 - 達의 其他問題들의 規制가 종속

되 2 ti 앞으7 무엇을 解決해야 할 것 인가의 問題가 게기되고 있읍너 다. 獨逸聯邦共)D國 政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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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身의 態度에 콴해 熟考할 수 있는 - 定한 時間을 必要로 하31 있令은 分明합니 디..

聯邦首相, 本).은 獨逸民1共和國의 提議가 兩國間의 平和共存올. 達成하기 위%F 最善의 걸욜 提

供해 준다는 것을 貴政府가 認識하기를 希望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i政府가

이러한 보-本問題에 있어 現實主義的 態度를 보일 때에는 언제든지 곧 政府首驅들의 對話를 持續할

새각입니 다. 어민 경우든 W逸民主共和國파 獨逸聯邦共和國은 베%l] r 유CA」에 [리等한 會員國으로 trl

PL判야 하며, 1것은 獨逸民초共和國 )·,民과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에게 利益이 됨은 물론 모든 國家

의 
·許遍的, 

平和的 協力을 追求하는 世5W構의 利益에 寄與하기도 tI-니 다. 獨逸民소共和國 政府는

r 유CLI憲章의 崇高한 目的율 尊重하고 世1f,民 相호間의 理解에 공힌할 기임올 다시 園明하는 바

입니 다.

獨逸民초共)[]國은 의 so年閨에 걸친 - 貫性있는 平+11政策올 졔속 推進하먼서 將次 )%間올 위헤

歡洲의 平和와 安金에 寄與할 수 와는 모든 努7]을 다할 것입니다.

<11rn,處 3 1970年 5月 23B字 東伯林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玄 書 18

獨逸聯邦奐掌1s 政+IT와 獨逸繩소共戰1國 政膚閨의 습t에 완한 Irn邦政虛

公報局의 a告

4

1970年 10月 29H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초共和國 政府는 驛:if1]L藏部에서의 緊張緩和를 規制하는데, 寄與하

며, 兩國家의 共同關,L事로 되는 sa에 데해 公式的 經路를 通한 意見交換올 가질 것을 合意하

였, 다.

<E6處 r 1970年 10月 31 日字의 2·報 150號>

文 書 19

國務次音 r 뽑JW+와 國務次官 「바르」閨의 意見交換에 과한 r 儒뮤니케]

]970年 11月 27 [3

獨逸民主共{n國 內閣의 國務次官 「미 카엘.콜」博+와 獨逸聯邦共+D國 聯邦首相廳 國務次官 「에곤·

삐-르」는 1970%f, 11月 27 H 公式的 意見交換을 위헤 (7談하였디-, 同 會談은 獨逸民主共和圖 閣線會

,隨 廳숨에서 開催되었 타. 雙方은 意見交換욜 계속한다는데 서로 合意되 었다.

<出處 2 1970年 11月 28 B字 東/It]林의 「노이에스 도이취 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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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書 20

4大國協定과 附羅文書

1971年 9月 3 다

1) 4 大 國 協 定 (번역]

佛蘭西共和國; 「소 비에且」社會主義 聯邦 %和國, 大英聯邦조國 리 1 「아메리카,슴衆國의 政府는

伯林의 美國管理地域에 있는 舊聯습國管理理事會의 建物에서 各側의 大使를 代表로 하여 - 連의

會議를 開催하고,

今後에도 存續될 4大國의 權71]와 責任 및 그에 相應하는 戰時 및 戰後의 4大國의 協定과 決定에

依據하여,

關聯地域의 現狀을 考慮하고, 現狀의 實際的인 改좋올 위해 貢獻하려는 念願에 따라, 4大國의 法

的 地位를 損傷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슴意하였다.

容 1 協 - 뾰 f幽 項

1. 4大國 政府는 關聯地域의 緊張을 - 揚하고 紛爭을 防1E하기 위해 努]l]한다.

2. 4大國 政府는 「유엔」憲章에 띠-라서 4大論國의 義務를 고려하여 關聯地域에서 武力行使 및 그

威脅올 止揚해서 給爭을 平和的 주段으로 解決할 젓에 슴意한다.

3. 4側政府는 變함없이 持續될 그 들의 個別的이며 共同的 權利와 義務를 相互 尊重한다.

4. 4個政府는 法的 見解의 相違에도 不拘하고, 이 地域에서 發展된 現狀 및 本 協定과 本 協定이

쥐用하고 있는 他協定에 規定된 現狀을 - 方的으로 變호하지 않을 것에 습意한다.

第2部 西伯林地域에 關한 規定

A. 「소비에트」社會主義 聯邦共1D國政府는 獨逸民초共1D國의 領土를 經由해서 西伯林地域과 獨逸

聯邦共和國間을 if來하는 民間), 및 物資의 道路, 鐵道 및 水路에 依한 交通이 陣壽를 받지

아니하멱, 이같은 通行은 가장 簡便하고도 i보速한 形態로 行-해지도록 便효 및 緩和推置를 取

할 것을 宣言한다.

上記 목間人交通에 판한 細텀은 附屬호書 1 에서 言及되어 있듯이 兩獨當局에 의하여 슴意

된다,

B , 佛蘭西共和國, 
'大英聯邦포國과 「아메리카」슴衆國 政府는 西伯林 地域익 계속 獨逸聯邦共和國

의 構成部分이 아니며 同國에 의해 統治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考慮하면서 西伯林地域과 獨逸

聯邦共和國과의 級帶關係가 維持, 發展될 것임을 宣言한다.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孝0國과의 關係에 판한 具塾的 規制는 附屬<좋 s 에서 힐述된다.

C. r 소비에트」社會主義 聯邦共)U國政府는 西伯林과 이 地域에 隣接한 地域 그리그 이 地域에 隣

接하지 않은 獨逸民소%和國地域間의 接觸이 改善될 것임을 宣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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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伯林地域의 居住者는 이 地域욜 旅/j·하A 사람듣에게 適미되는 깃과 同-·한 條件"f에 j%,

道的, 家事的, 宗敎的, 文化的, 商業的 트的으로 혹은 觀光目的으료 이 地域을 旅行12 訪

問할 수 있다. 「·7티-인슈튀31」(Steinstdcken)을 包숨한 ·]·심領(EnkIaven), 기타 小地域의 문

제는 領土交換으로 AiAi%될 수 있다.

旅行, 通信 및 領土交換에 1간한 具體的 規制는 防屬文書 U[ 에 記述된 데로 該當 兩獨逸官廳

間에 잡意한다.

D. 西1미t地域의 Pl益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問題, 「소비에트J社會主義 聯邦共和國의 한西伯林

領事館 活動問題는 附屬文書 N에 記述된대로 施行된다.

第111部 最 終 規 定

本 4大國協定은 今後 練結될 4大驗國 最終議定畵에 定해진 Hli寺, 즉 本 4大國協定의 第2部 및

附屬:%:畵에 記述된 惜置가 合意될 매 發效한다.

1971年 9月 3 B 伯林의 美國占領地域에 있는 前 聯合國管理쁘事會 建物에서 英語, 佛語, 露語로

作]亥%l 와 4個의 原[%에 調印되 었으며, 各 原文은 다같이 同等한 拘束)]올 지 닌다.

「아메리카J合衆國 i%府를 代表하이

「케니스·릿쉬J(Kenneth Rush )

佛蘭西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P 쟝 · 소바냐르且」Gean Sauva gnargues ) .

「소비에트」社會t義 聯邦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표트르· 압라시모프J(Pjotr Abrassimow )

大英聯邦王國 政府틀 代表하여

「R. W, 잭3링J(R, W, Jack]ing)

2) 耐 驅 玄 書 I

C 佛 · 英 · 
·美 政府에게 보씬 蘇聯政府의 通知3o

소롄政府는 今6 緖結된 4大國臨定 第 2 部 A項과 關聯하여, 獨逸民1共+C]國政府와의 協議 및 습

意에 基礎해서 佛蘭西 . 英國 및 美圖政>ff에게 다음과 같은 事項을 通知하는 榮光올 갖는 바입니다.

1. 獨逸民1共和國 領土各 通過해서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鷗司을 往來하는 民間/,과 物,담의

道路, 鐵道 그리고 水路의 交通은 緩和되고 妨害받지 않을 것이 다.

上記 캘ij天通은 圖際的 慣例에 準해서 가장 簡略하고 ·ill速하며 또한 가장 有利한 方法으로

處理될 것이다.

2. 이에 따라서

a)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道路, 鐵道 그리고 水路骨 通해서 輸送되는 - 緯 物品은

出發前에 封印裝置를 해서 發送할 수 있다.

檢問節次는 封印裝置와 送荷狀욜 調査하는 것으료 끝씸다.

b) 에킨대 無蓋貨卒의 경우처 럼 封印이 不百1能한 輸送·r段에 대해서는 送荷狀만을 調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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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疑,L.할 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特別한 境遇에 限해서 封印裝한가 되어 있지 않은

輸送手段의 內容物을 調査할 수 있다. 이와같은 境遇의 處理節次에 관해서 兩獨할府의 當局

은 相互 슴意한다.

c)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陶놀 XfI%sh는 사람들은 直行 rt와와 「버스J를 利用할 수 있다.

檢問節次는 身分證 調査에 限한다.

d ) 通過旅行者임이 確謝된 사람은 個)L交通手段을 쳄用하여 指定된 通行經路를 따라 西伯林地

域과 獨逸聯邦共+D國 사이를 iE來할 수 있으며 通行經路 利用에 대한 公課쇼 또는 手數料를

支拂할 i$要없이 텀的地에 到着할 수 있·다. 이와같은 通過旅行者들에게 適用시킬 節次는 遲

潛없이 마롄될 것이다.

旅行者들과 그 들의 交通手段 및 個/%所持品은 按索, 拘留의 對象이 되지 않으며 通行經路

의 使用이 保障돤다.

그러 나 다만 特殊한 例外的 境遇, 예킨대 西伯林캔域올 it來하는 것과 直接的으로 無關하

고 또 公共秩序의 - 般的 法規를 違反하는 不純한 目的에서 通行經路를 惡用한다고 탓L할

만한 充分한 根據가 있을 境遇에는 雙方의 關係當局의 슴意에 따라 이를 規制할 수 있다.

이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을 達結하는 通行經路의 使用에 따른 公課金,

手數料 및 기타 費用과 通行經路의 維持, 工喜 및 施設利用 等에 따른 應當한 補償金을 年

間 總決算 形態로 獨逸民主共和國에 支拂할 수 있다.

上記 1項 및 2項의 規定을 執 , 補完하기 위한 規制事項은 兩獨의 關係當局間에 슴意

한다.

3) 贈 羅 文 . 書 2

「
쇠혈政府에게 보넨. 美 · 英 . 佛 政府의 通知文」

美 · 英 · 佛 政府는 EB 縮結된 4大國 協定 第2部 B項과 관런하여.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의 協

議 및 合意아 基礎해시 다음과 같은 事項을 소형政府에게 通知하는 榮光을 갖는 바입니다.

1. 美 · 英 · 佛 政府는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結束關係를 維持 .

- 

發展시키기 위하여 1

에게 주어진 權헤와 義務를 
'

建行할 칫이다.

이 境遇에 美 · 英 · 佛 政府는 西伯林地域이 如前히 獨逸聯邦共和國의 (領土的) - 部가 아니

며 
.

同時에 獨逸聯邦共和國의 支配를 받지 않는다는 喜實에 留意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의
.

基本法 및 西伯林地域에 適用되는 憲法의 條項中에서 本項과 背驗되는 規

定은 임保되며 앞으로 效力을 發 하지 못한다.

2. 獨逸聯邦共和國의 大統領, 聯邦政府, 聯邦議會, 聯邦上院, 聯邦1院, 聯邦議會의 各委員會 및

各黨派 리고 其飽 聯邦政府機構들은 西伯林地域에서 前項 1에 違反되-t 憲法的, 行政的 指

置를 取하지 못한다.

3. 獨逸聯邦각和國政府는 西伯林地域에 있는 美 . 英 . 佛 政府와 西伯林當局(Sena데에 대하여

곳에 常驗達絡事亭所를 두어 代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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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耐 驅 玄 書 麗

「美 . 英 . 佛 政府에 보낸 소련政府의 通$f며0

소련政府는 今 B 縮結된 4大國協定 第 g 部 c項파 촨료1하여 獨逸民1共和國政府와의 協향 및 合意

에 基礎해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美 · 英 . 佛 政府에 通&l]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I. 西伯林地域파 이 地域에 接하고 있는 地%ie 및 이 地域에 接하지 않는 獨逸民主共和國 地域間

의 交流가 改善될 것이다.

2, 西伯林地域內에 現住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A省的, 家族的, 宗敦的, 文化的, 商業7J 또는

觀光旅行의 目的을 띠교 上記 地域올 旅行하거 나 訪問할 수 있으며 同 地域을 旅行하는 다른

사림-둘과 同-한 條件을 保障받는다.

西伯林地域에 現住所를 둔 사란들의 이러한 訪問 및 旅行올 緩和하기 위하여 通過地點을 追

%[1로 開設한다.

3. 小包領(Enk1aven)과 看石地帶 그리고 다른 小地域問題는 領+,交換을 通해서 解決한다.

4. 西伯林地域파 까部와의 電話, 電信, 交通 및 기타 連絡手段이 擴張될 것이다.

5. 前項 1에서 4까지의 規定을 執行, 補完하기 위한 規制內容은 兩獨政府의 촨계當局間에 습意

한다.

6) 附 驅 玄 樓 If

A. r 소련政府에 보번 美 · 英 · 佛 11吹府의 通知3<J

美 · 英.佛 政府는 . 수B 練結된 4大國協定 第 2 部 D項과 관련하어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의 協議

및 숨意에 基礎해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소련政府에 通知하는 영광올 갖는 바입니다.

1. 美 . 英 . 佛 政府는 西伯林地域 및 西伯林地域에 居住하는 사람들의 利益을 對차的으로 代表하

는 權+11와 義務를 保有하며 同따에 國際機構 및 다른 나라돌과의 관게에서 西伯林地域의 安企

파 地位問題에 대한 그의 權711와 義稿를 保有한다.

2. 美 · 英 · 佛 政7f는 前項의 內容이 保障되고 同時에 安全保陣과 地泣問題가 侵害받지 않눈다논

前提條{/pT에 다음파 같이 습意하고 閨明한다.

a]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1也域內의 居住民骨에 대하여 領事保護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b) 獨逸聯邦共和國이 練結하는 모든 國際낸的 協約과 協定은 明3Gh된 節次規定에 따라서 酉伯

林地域까지 擴大하여 適用할 수 있다. 但, 이 境遇에 그와같은 協約파 協定의 擴大適用에

관해서 具體的엔 內容올 일엘이 明示해야 한다.

아 獨逸聯邦共和國은 泗蒙機構 및 國際會議에서 西伯林地域의 +l]益을 代表-한 수 있다.

d) 西伯林地域內에 居住하는 사람돌은 獨逸聯邦共/마國 國民듄과 함께 國際的 交流와 國際的 展

示會에 參bn할 수 있다. 國際機構의 集會, 國際會議 그리고 各種 國際展示會 等올 西伯林地

域에서 開催할 수 있다. i 事의 主催는 西伯林當局이 나 또는 西伯林當局과 獨逸聯邦共1TI園

이 共同으로 할 수 있다.

3. 美 · 英 · 佛 政府는 소롄政府의 i西伯林 總領事館設置률 許패하며, 同 總領事館은 今 51 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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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協定文書上의 諸規定 範圍內에서 美 · 英 . 佛 政府의 各 總領事館에 適用되는 同-한 節次

規定에 따라 領事保護業務를 遂行할 目的으로 領事權을 行使할 수 있다.

B: 「美 · 英 · 佛 政府에 보언 소련政府의 通知文」

소련政府는 수B 練結된 4大國協定 第2部 D項과 관련하여. 그리고 西伯林地域 및 西伯林地域 居

住봇의 利益을 對혐h的으로 代表하는 문제에 대한 美 . 英 . 佛 政府의 通知文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事項을 美 · 英 · 佛 政府에 通%하는 영광을 갖는 바얍니다.

1. 소련政府는 美 · 英 · 佛 政府가 西伯林地域 및 西伯林地域內 居住民들의 fl)益을 對外的으로 代

表하는 權利와 義務를 가지며 同時에 국제기구 및 他國과의 판계에서 西伯林地域의 安金과 地

位問題에 대한 그의 權利와 義務를 保有한다는 事實에 留意한다.

2. 美 · 英 · 佛 R府는 西伯林의 安소과 地位問題가 侵害當하지 않는다는 前쌀T에 다음과 같은

事項에 異議가 없다고 하였다.

a) 獨逸聯%X和國은 西伯林地域의 居住民들에 대한 領事保護業務를 建行한다.

b) 獨逸聯邦共和國이 練結하는 모든 國際法的 協約과 協定은 그 擴大適用을 위한 具體的內容올

明示하는 條件에서 別途의 明文化된 節次規定에 따라 西伯林地域까지 擴大適用할 수 있다.

이 獨逸聯邦共和國은 國釋機構 및 國際會議에서 西伯林地域의 헤益을
1

代表한다.

d] 西伯林地域內의 居住民은 獨逸聯邦共和國 國民들과 함께 國際的 交流와 國際的 展示會에 參

to할 수 있으며, 國際機構의 集會, 國際會議 그리고 여러나라가 參%]하는 展示會 等을 西伯

林地域에서 開催할 수 있다. 同行事의 초催는 西伯林當局이 나 또는 西伯林當局과 獨逸聯邦

X和國이 共同으로 할 수 있다.

3. 소런政府는 美 . 英 . 佛 政府가 西伯林地域에 驗在할 소련總領事館의 設置에 同意했음을 임意

한다. 同 總領事館은 上記 3個 政府의 通知文 및 今5 練結된 協定文書에 明示된 諸規定과

的에 맞게 美 . 휴 · 佛 政府의 總領事館을 相對로 領事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飜 譯)
'

1971年 9月 3 R

美 . 英 . 佛政府 大使는 今5 練結하는 4大國協定 PIT文晝 a 에 規定된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

和國間의 판계에 대한 說明과 콴렵하여 소련政府 大使에게 다음과 같은 우리들의 意思를 通솜하는

영촹을 갖는 바입니다.

즉, 우리들은 4大國協定이 署名되는 즉시 同 4大國協定 隋-a文書 2에서 밝현 美 · 英 · 佛 政府의

立場을 거듭 確認하는 說明과 解釋이 답긴 書輪을 獨逸聯邦共和國政府 首相에게 보닐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 首相에게 보 낼 書輪의 寫本을 여기에 
' 

添付합니다.

美 · 英 · 佛 大使는 이 機會에 다시 한번 소런大使에게 높은 敬意를 表합니다.
' 

r 쟝 · 소바냐르끄J

「R. W, 잭크링」

r 케니스 . 럿쉬」

(飜 譯)

1971年 9月 3 B

- 145 -



1인政府 大使는 美 . 英 . 佛政府 大使의 1971年 9月 a r1위 覺書의 接受를 確認하며 同 通솝內容

에 留意합니다.

소런大使는 이 機會에 다시 한번 美 . 英 . 佛 大使들에게 높은 敬意를 表兮니다.

「아브라씨모프」

<出處 : 1972年. 9月 15 H字 聯邦政府 公報 174號, 附錄>

文 書 21

美 · 莫 · 佛 政膚大使와 T逸 邦首相파의 書輪交換

0971年 9月 3H)

1) m邦政虛 밥相에게 보낸 繩 · 萬 · 佛 政磨犬俠의 한s

(飜譯文)

獨逸聯邦共和國
4

聯邦首相 허T

「본」 
'

1971年 9月 3B

져T

/ 
' 

입 .

'

L 업 r 猛7 ['섭]
練結된 것입니다.

- 리는 4大國協定과 今後 同 協定의 發勉6字 및 內容에 合意할 最終議定솜에 따라서 우리들의

權利와' 義務가 侵害當하지 않고 또 變更뫼지 않을 깃임을 確信합니다.

우리들의 政府는 앞으로도 伯林 企體에 該當하는 4大國義務의 限度內에서 西/白林地域에 대하여

最高權限올 行使할 것입니다.

4大國協定 第2部 A項에 따라 兩獨政府의 관게當局은 民間人 交通問題의 執行, 補完을 規定하논

관졔協定에 슴意할 것 입니다. 4大國協定 第1U部의 規定에 의하먼 同 協定은 兩獨政府當局間에 1

記 交通協定이 縮結된 즉시 署名될 4大國의 最終議定書에 明示된 B字에 發勉할 수 었게 되어 있윱

니다.

-(리 政府눈 이외.같은 協商이 西伯林地域 當局을 包含한 獨逸聯邦共7n國 當局과 獨逸民主共和園

當局間에 곧 始作되기를 바랍니다.

4大國協定의 Aff部 8項, D項 및 附팔文書 Il , fl는 西伯林地域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관계를

規定하고 있윱니다.

이와 과롄된 主要한 3(書를 指摘한다 다음파 같兮니 다.

- 西方3側國 軍司수官이 議會 委員會에 보tA 1949年 3月 2 fd, 4月 22 5 및 5月 12 H추 通告文.

- 3側園 高等辭務官이 伯林에 대한 聯습園들의 特殊權利 ie使와 관련, 聯회政府 首相에게 보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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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年 10月 23르字 書輪 10號 및 聞-한 內容의 1952年 5月 26터字 書輪.
V

w

- 1966年 1月 SOB字 「니이키쉬」(Niekish) 事件에-대한 獨逸憲法裁判所 判決과 관련한 3個國政

府의 1967年 4月 18B字 備忘銀.

우리 政府들은 이 機會에 獨逸聯邦휴和國과 3·簡聯슴國間의 1954年 10月 23B字 條約文 및 同-한

1952年 5月 26B수 條約 第2條에 規定된 伯林에 대한 權利와 義務를 遂行함에 있어 獨逸聯邦共和國

과 西伯林地域間의 관계를 規定한 4大國協定 第4部3B項, D項 附屬文書 u , rI가 앞에 指摘된

玄쵤에서 밝힌 有勉한 立場과 完企히 - 致한다는 것을 確認합니다.

獨逸聯邦共+[1國과 西伯林地域間의 旣存 촨계에 대한 우리 政府들의 確固한 호場은 4大國協定 第
된

tr 部 B項 1에 規定된 同 結束관계가 伯林에 대한 聯合國들의 特殊한 權利行使와 관련하여 3個國

高等辯務官이 聯邦首相에게 보했 1952年 5月 26B字 좋輪 및 同 內容의 1954年 10月 23B 書輪과

符슴되며 아울러 伯林의 聯습軍司令官의 決定과 符습되도록 保障되고 發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렵T에게 거듭 높은 敬意를 表합니다.

佛蘭西당C府 代表 r 쟝 · 소바냐르끄」

'

.

'

l( 1m
2) w · 萬 · 佛 政磨大懷에게 보넌 獨뉼a邦政磨 i種의 圈替書驗

1971年 9月 , 3B, r 본」

된

몇T

本5은 1971年 9月 SB에 伯林에서 署옴돤 4大國協定의 原玄을 同封하여 獨逸聯邦4t和國 政府에

傳達한 美 . 英 · 佛 大使의 1971年 9月 35추 書輪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아울러 本)(,은 貴 政府가 獨逸聯邦共和驕과 西伯林地域間의 콴계에 대하여 4大國協定 附屬文畵

· 

u 項바서 取하고 있는 立場을 거듭 園明하고 解說한 內容의 同酉字 書輪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합

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4大國協定 ta部 A項에 規定된 民間人交通에 관한 具體的 協定을 체결

하기 위하여 곧 協商을 始作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伯林에 대한 權利와 義務를 遂行하기 위한 멸T의 書輪內容에 留意하는

바이며 同 權利와 義務는 獨逸聯邦共和國과 3個聯슴國間의 판계를 規定한. IS52年 5月 26B字 및 同

- 內容의 1954年 10月 23H字 條約 第2條에 따라서 保障되고 더나아가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 의

해서도 遵守될 것입니다.

Si急1醉邦4)D國 d府는 J(白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結束關係7]- 保陣되고 發展되어야 한다는 멸T

의 見解와 決意에 대해서 立場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本人의 높은 敬意를 喪하면서

r 브란트J

佛5iS西 大使 「쟝 · 소바냐르끄」 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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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J. oi l-드 · 곧데스벧크」 53. 「카펠렌」街 la

英國 大使 「R.W, 재크%Su경 띠T

「본」. 53 r 프리드리히 에毛트」街 77

英國 大使 P 케니스 · 럿쉰」리T
「본」, 53 「바드 · 곧데스벨크 메르메」街

<出處 : ]972年 9月 155i字 獨逸政府公報 附錄 174號>

文 T 22

獨逸얠邦共胸國 遍儒省 代表와 獨逸못主共8S 遍儒省 ft表閨의 協商에 관한

議走書

l . 1971年 9月 3015부터 獨逸聯邦共/n國 遍信省 代表와 獨逸民主共+l 福 選信省 代表가 協商
m

을 進0하었다.

獨遠니絲邦共和國 遍信省 代表團은 同 局長 「에크서」(Bckner)博+에 의해 인솔되 었다,

獨逸民1共+ 圍 遍信省 代表團은 同 局長 「L] l]」(Lemke)博+에 의해 인손되·었다.

協商結果 다음과 같은 合意가 이루어4디-.

2. 獨逸民主共{D國 遍信省이 19661r 12月 31 H 까지 遂 한 . 超過業務에 대한 補償올 獨逸聯邦

共和國은 - 時拂 總額淸算으로 履行한다. 補償할 1.記期間의 ·總額은 2億 5千萬「마르크]에

達한다.

金額은 1971年 16 5 H 까 獨逸聯邦銀行[1座 4003/UK3 있는 獨逸民主共和國 國家

銀行 計定을 通해서 獨逸民主共和國 遍信省 앞으로 送쇼된다.

2. 1. 獨逸民主共和國 遍信省 代表는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우리는 . . I,記 總額淸算%에 5%i逸郵便局의 對3i伯林市當局 債權도 함께 淸算될 겻을 要求

한다.

3, 獨逸民主共和國 遍信省 代表는 獨逸民1共和國이 郵便과 電信交流를 i汝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構置를 取할 것을 通告한다.

3. 1. 1971年 12月 31 5 까지 長距離電話를 위해 소方[%]으로 3Wil線욜 더 架設하고 半-自動式 運

營方式올 導入한다.

3. 2, 1972年 3月 31 H 까지 長距離電話 1히面線이 增設된다.

3. 3. 電信交流는 1971年 12月 31 H까지 自動化된다. 이를 위해 金方向으로 45回線을 增設한다.

3. 4. 1972年 6月 3051 까지 「 렉스고(流의 1夏1線數는 숟方向으로 12線이 增設된다.
고

3. 5. 周波數 +l]用은 相互 協議해서 해졀한다.

3. 6. 完소自動式 長距離電話%i>It는 1974年 12月 31 H 끼.지 단게적으로 開通된다. 이를 위해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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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要한 回線이 開設된다.

3. 7. 卦規 電信施設을 設置運營한다. (長組離電話를 위한 指向性放送交流는 1973年 12月 31 H까

지, 擔送주파수「케이블J은 1976年 12月 31 B까지)

3. 5. 無線 中繼放送의 質을 改善하고 回路를 變更한다.

3. 9. 書輪, 手荷物 및 /J·包의 配達時間을 단축한다.

3. 10. 獨逸聯邦共和國 遍信省의 代表團툐은 2. 1項과 3項에서 表明된 獨逸民主共和國 遍信省 代

表團長의 聲明을 麗知하고 同意한다.

4.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聰國間에 指[6]性 「칼 8 젼」放送區間 設置에 관한 合픔

書가 調印되었다.

5. 獨逸民主共和國 遍信省 代表는 아래와 같이 聲明한다.

郵便을 통해 騰物을 發送하는데 따른 發送規定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內法的 
'

規制의 對象

이다. 이 問題의 解決올 위해서 背定的인 規制를 目的으로 계속 協議한다.

' 

6. 獨逸民主共和國 選信省 代表는 獨逸民主共和國이 西伯林'地域의 郵便과 電信交流를 改좋하
4

기 위해 다음과 같은 指置를 取할 것을 通告한다.

6. 1. 1971年 12月 15H 까지 長距離電話를 위해 60閏線이 金方向으로 增設되고 이로써 總 150回

線이 運營된다. 獨逸民1A和國의 獨逸郵便局은 部分的으로 完金自動式 運營方式으로 改

善한다.

6. 2. 電信交流는 1971年 12月 31B 까지 自動{b퇸다. 이를 위하여 소方向으로 12回線까지 增設

된다.

6. 4. 周波數의 利用은 協議 · 謁整한다.

6. 5. 泉距離電話交流는 完金自動+b된다. 이를 위해 i,要한 回線과 「케이블」連結조事는 1974年

12月 31 B까지 施工된다.

7. 獨逸聯邦共和國 遍信省의 代表團長은 6項에석 언급된 獨逸民主共和國 遍信省 代表團료의

通솝를 認知하고 承認한다. 
'

,. g]y,fWF WiE .] way]- 1@dAR)FFc] 하20-tWAiliWAh-.
技術的 推置에 회要한 對話는 Ril 的안 次元에석 兩側의. 代表가 議定書에 調印한 後 1遇

以內에 갖는다.

9.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 있어 相互 建行한 業務에 대한

支拂 및 淸算에 관해 1970年 4月 29B 「본J에서 이루어진 總額습意는 우선적으로 1976年까

지 적용된다.
1971年 9月 30테. 伯林

獨逸聯邦共和國遍信省을 獨逸民主共和國遍信省올

代表하여 代表하여

「에크너」博+ 「렘케」博士

<出處 : 1971年 10月 2 테字 公報 14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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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書 23

獨逸聯邦共騎1國과 獨逸民소共40國閨의 指向性 r 醫러J放送閨 置置 盟 運醫에

판한 協定

1971年 9月 30그

獨 急聯邦共和國 遍信省과 獨逸民1共和國 遍信省은 다음과 같은 協定에 슴意하였다.

第 1 條

0) 「길-토브J(獨逸聯邦共和國) 放送局과 「데크베데」(獨逸民:t共和國) 放送局 사이에 指向性

無線放送區間을 設置하이 19'/2%r: 6月 I H부 운 한다.

(2) 放送4側1-l< FM 960/750紂 $]性 l" 시스벰」오로 한‥]-. (施고者는 「시·w스」社)

(3) 指1Ci]性 放;·融通信욜 實'/i[[(하기 위Al- 細部事項(周波數, 
-歲備「스위칭 

시스템J, 業務用回線 等)

C 指1$]性 區間의 ;+劃 1깃 實施를 委任빌·운 雙方의 機關間에 슴意한다.

第 2 條

(1) 「갈토브2」-r데크 데」區問에 實'/i忽필 /i(C送容敏은 다음과 같다.

a) 映像 및 音響中繼施設 1닐 100傷의 豫備施設을 갖춘 두개의 「테레비젼」 通信綱

b) 雙方의 中繼所間 및 常勤者가 ti:1/J2하는 雙方의 最短거리의 r 테레비젼J 中繼所間의 한개의

業務用 f미線

(2) 中繼「체넬」用 自動 豫])r스위칭J(Ersdzschaltun )은 獨逸聯邦체진국 領域內에서는 中間

周波帶로 하2고 獨逸체신국 領域內에서는 基本周波帶(Basisband)로 한다.

第 條

에) 中繼放送 「채 1·d 
」의 中繼 파라미 터 」는 雙方의 委1機關을 통해서 습意한다.

(2) 映像 및 音響通信의 運營 s 測定은 雙方의 委任機關에 의해서 今後 合意되는 協)J原베에

띠 라 r f-로비 젼」(Eurovision) 및 r 인터 비 1」(Ultervisit)n)의. 規定을 參쫠·헤서 實'/i2한다.

熹 Eurovisi011-西歡內 放送交80蟲)]圈

Intel'vision-東歡內 放送交流協)J圈

)·[b 4 條

0) 本 指向性 區間은 獨逸聯邦共1n國과 獨逸民1共+n國間의 「프로그램」交流뿐 아니라 「유로비

견J과 「인더 비 젼J間에 合意된 r 라디 오」 및 「테 레 비 전J]iic送機關間의 「)LY 1%J)(流를 위해

서도 利用된다.

(2) 「인터 비 젼교i((送綱을 위한 指向性 放送구간의 延長「스위칭」은 獨%i民主共和國內의 「데3A

데」-‥伯林間 放送帶를 經由해서 實施한다.

0蜀爐헤繹邦브<和國) 「집-토브J 中繼所룰 經1-l:1하는 指向性 
-y간의 

怒長「스위징」은 「프랑크풀

트 암 미-인」 또는 「함불크」의 「유로비 毛」永續放送絹을 連%>,Ii-해서 實施한다,

峯 5 條 「테 레비 젼」 및 「라디오」 放送은 디-음의 機關에 委(T,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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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聯邦共和國側 2 「푸랑크풀트 암 마인」 所在, 獨逸聯邦체 국의 中央「테리비 쳔」 및 「라디오」中

a所

獨逸民호共和國側 2 伯林 所在, 獨逸체신국 中숏放送局

第6條

(1) 本 協定은 無期限으로 練結하며 署名後 發勤한다. 本 協定은 2部를 作成한다.

(2) 本 協定의 修正, 補完은 雙方의 合意와 文書化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文書化된 것은 本
고

協定의 附屬玄書로 添付된다.

第7條

(1) 本 協定의 滴期는 雙方間의 슴意에 依한 公表 또는 相互 通告로써 이루어 짠다.

(2) 本 協定은 어느 - 方이 他方에게 文書로 通솜한지 6側月 後부터 勉力을 喪失한다.

1971年 9月 30, 伯林

獨逸聯邦共和國政府 遍信省을 代表하여 「에크너J 박사

獨逸民초共和國政府 遍信省을 代表하여 「렘케」 박사

<出處 2 1971年 10月 2테字 公報 第142號>

玄 書 24

r 본」단간 罷)y 3大國 大使허1거1 보낸. m邦蠶대부首相의 書쁘

1971年 12月 14터

혀T

本)<은 1971年 9月 3E字로 本5에게 보낸 美國 · 英國 . 佛蘭西政府 大使의 書輸과 관 하여 펴T

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즉 우리 聯邦政府로 부터 獨逸못主共和國 政

府와의 協商代表로 任命된 聯邦픔相廳의 「에곤·바르」次官은 1971年 u月 lI B 獨逸聯邦共和國과 西

伯林間의 民間人 및 物品交通에 關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b和國의 協定에 署名하였읍니다.

本 協定의 原文 및 附屬文書를 여기에 同封하는 바입니다.

높은 敬意를 表하면서

r 브 란트」 首相

佛蘭西政府 大使 「쟝·소바냐르끄」

「본」 53 「바드 곧데스벨크, 카페르」街 la

英國政府 大使 「R.W 잭크링」경

「본J 53 「프리드리히 에벨트」街 77

美國政府 大使 「케니스·럿쉬」

「본」 53 「바드 곧테스벨크 메레머 아우에」

<出處 2 1972年 9月 15B字 聯邦政府公報 174號 附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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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 26

獨逸聯邦共胸國과 西伯韓閨의 交通柱來에 따른 民閏2<物資의 送苗歎 作成 .

處題에 판한 獨逸聯邦共胸國 首相應 r 營리히.사압J周長과 獨逸民主共胸國 P
l
s

團뿌 r 카雷 · 사이벨J 局長閨의 書輪交換과 書式, FftT文書 
'

및 儒寡錄

1971年 12月 15 f-l

1) 「營리히 · 사암J憐士의 으輪

聯邦首相廳 局長 「울리히 · 사임-J陣:I

伯林, 1971年 12月 15 B

r 카알 . 사이뗀J 局·艮 기하

伯林

本)(,은 委任에 의하여 귀하에개 우리들의 協商結果와 과린한 獨逸聯邦共'+11國 i應(府의 諒解事項을

다음과 같이 알리드리는 바31니다.

1. 獨 急聯邦共'+미屬과 西伯林問의 I-V間), 物資交通涉,定이 197 年'3月 ·I H字로 發動'힙·에 따라 여기

에 Ni用될 送荷狀·은 同封한 과式으로 i한다.

送荷狀의 f/p成 · 處理는 IIf]'屬文畵에 規定된 (fri次에 tIl·른디-.
부

2, 修正온 雙方의 合意를 必要로 한디-.

敬意를 表하먼시

「율리히 · 사압J 비·사

添附. 書式 1닐 附屬3c畵

2) 「가알 . 사이習」 局長의 書輪

獨異民主共和國 內閣廳 r 카안 · 삭이멘」 局長

fFl林, 1971年 12月 15 f]

r 울리히 · 사암」 局長 키하

1미f

')A은 
委71,에 의하어 귀하에게 우리들의 協商%5果와 핀·린한 獨逸民1共和國 政}fl-의 諒解事3i을

아레와 같이 알리드립니 다.

1. 獨逸聯邦共和國과 西11林問의 民問/%,物資 交通協定이 197%l< 3)c] 1 日字로 假勉骨에 따라 어기
'

에 使用될 送荷狀은 同封한 書式으로 定한디-.

送荷狀의 作成 . 處理는 附屬文활에 規定)릴 節次에 치 뉴디-.

2. 修正은 雙方의 . 合意를 i,要로 한다.

敬意를 表하진서
r 키-일' · j아이t일」

·維附, 書式 및 i;f·u廳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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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 狀 
'

w 驛團關腸團闢霧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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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耐驅玄書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t物資 通行에 따른 送荷狀의 (F成 · 處理 節次

1

1. 物資의 通行交通에는 每發送때마다 別表 害式의 送荷狀을 提示한다.

2. 送荷狀은 申告者에 의해서 作成한다. 申告는 發送/<이 하거나 - 般的엔 民法上의 規定에 따라

發送/,으로 부터 委任 또는 委認받은 輸送人이 한다.

發送人은 本)%, 自身이 直接 發送·하거나 第3찹를 通해서 發送하는 自然人 또 法人욜 밀한다.

3. 送荷狀은 비록 輸送手段이 物品을 積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封印되어 있욜 겅우에는 提

出해야 한다. 이에 送荷狀의 輸送手段欄에 「積載物 없음」이 라교 載한다.

. t. 發送地의 稅關은 獨逸聯邦共和國內에서 - 般的으로 實施뇌는 規定의 範圍와 方式에 따라 發送

)
(, 과 物品輸送人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諸義務룰 蜜行하는지 與否를 檢査한다.

a

1. 다응의 경우에는 送荷狀 提示가 Ti$要하다.

a) 휴대용 旅7'J-用具, 旅行消純品 및 휴대하는 譜物 : 어기에는 에컨대 附驅品을 省숨해서 다음

과 같은 品目이 해 당된다.

- 「캠 핑」用具, 자전거, 「-8-且」,
.

「스 키」 等 運動器具

- 「라디오」 및 휴대用 r 테 레비 진Al트」

- 사잔기, 영사기 및 r 필름], 녹음테프, 자료테프, 印畵

- 各種 樂器類

- - 般7J 個人의 職業上 휴대品으로서 無料 見本, 模靈品, 효傳印刷物, 기타 宣傳物, 그리

고 예毛대 組立. 施工, 整備, 修理 等 作-蒙에 必要한 機器들을 휴대할 수 있다.

b ) 其他 移徒짐. 遺産 等 商品이 아닌 휴대용 物品

c) 通過地域을 自身이 運轉헤서 타고가는 01)·a-은 陸路. 交通手段

d) 消費用으로 3(通手段에 싣고 가는 食品 및 기호품

이 旅行期間中에 同停하는 動物에게 % 일 휴대용 創料
J

o 設計圖, 技術圖表, 計劃畵, 說明書 等의 事業計劃

g ) 便郵物

h ) 商털1이 아닌 急行貨物, 個)<,用品(移徒짐, 遺産 等 包含)

i) 死 者의 棺, 死亡者 遺該 等으로서 檢麗證 正는 이에 準하는 證明書類가 添付된 것. 1리 T

墳墓裝飾用 花環 等

2. 上記 1 項 a) 및 b)에서 말한 物品의 휴대는 貨物輸送用으로 規定된 交通手段에 積載되지 않

은 境遇에 許可된다.

3. 物品送荷狀의 提出義務가 凰除되 었다고 해도 物品휴대와 物&l 및 독물의 輸送에 따르는 諸般

規定은 준수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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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 a 惠 繼

· 다읍과 같이 슴意한다.

- 獨逸聯邦共專1國에서 封印되 送荷狀이 添附될 경우, 獨逸聯邦共和國의 物品을 鄒3國의 輸送手

段으로 運送하는 문제도 通行協定에 따라 處理된다.

- 獨逸聯邦共+D國에서 封印되 送荷狀이 添剛-될 경우, 第3國의 物品을 獨逸聯邦共和驕의 輸효
된

' 

手段으로 遲送하는 문제도 通行協定에 따라 處理된다.

- 送荷狀은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의 許可를 i 要로 하지 않는다.

<E6處 기972年 9月 15터字 聯邦政府官報 第174號 附銀>

文 i 26

聯邦政磨首相에게 보낸 3大 政磨 大使의 園替會輪

1971年 12月 16B

(번역문)

獨逸聯邦'共和國 首相 져T

r 본J

우리는 1971年 12月 145字 명T의 書輪과 同 畵輪에 同封한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Q

및 物品通行에 관한 兩獨政府協定原文과 판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호場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들 政府는 同 協定의 諸規定이 同 協定의 解釋과 適用의 基準을 明示한 1971年 9月 3B字 4大

國協定과 -致한다고 생각합니 다.

同 協定이 縮結된 다음에 伯林驗在聯슴國 當局은 西伯林地域에서 同 協定을 施行합에 있어 西伯林

當局이 管掌해야 할 任務遂行을 委任하고 要求할 것입니다.

거듭 높은 敬意를 表하는 바업니다.

佛蘭西政府 代表 「쟝 · 소바냐르끄J .

英國政府 代表 「R.W, 잭크링」

.

美國政府 代表 r 케니스 · 럿쉬」

<th處 2 1972年 9月 15티字 聯邦政府官報 第174號 附銀>

文 書 27

獨逸聯邦共7D國과 麗伯材閏의 濁閨2< 밋 物資의 遍行에 판한 獨逸聯邦共8國
4 타

政磨와 獨逸民초A淑圍 政磨閨의 篇定, 附羅玄書 罷 議定書 贈繩

' 

1971年 12月 17므

1) g 定 文

獨효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못主共和國 政府는 默洲의 緊張緩和에 이바지할 텀婢으로 佛蘭西, 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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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 英國, 美흐i政府間에 緖結된 1971年 9月 3 日字의 協定規定에 따라 本 協定욜 縮結할 것에 合意

한다.

第 1 條 이 協定의 適用對象은 道路, 鐵道, 水路를 통한-獨逸民1共和國의 ·統治地域올 通過하

여-伯林의 西方地域(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閏의 民間/( 필 物資의 通(i이다. tcr 通行交通이

라 略稱한다.

第2條

1. 通行交通은 畢和되며 妨害받지 않는다. 이것은 國際慣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簡便하고

凰速하며 便5R]한 方法으로 이춰어 져야 한다.

2. 이 臨定에 別途의 規定이' 없는 한, 通行交通에 있어서는 - 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民1共和

國의 公共秩序에 관한 法規를 適用한다.

第3 條 通行交通은 指定된 國境通過地點과 通行區域을 fl]用한다.

第4條 通過旅行者를 위한 r 비자」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通過地域에서 發給된다:

이 協定 適用上의 몇가지 例끼-를 除外하-V는 急行「버스」, 急行列車 등의 交通手段을 利用하는 通

行에 데句서는 最大限의 凰速을 保障한다. 「버스」業者나 혹은 그들로부터 委任을 받은 者가 必要

한 團體旅行者 위簡를 提出하는 경우에는 急行「버스」를 利用하는 通過旅行者에게 團魏用「비자」가

發給될 수 있'다.

第5條

2. 이 協定 適用上의 몇가지 例外를 除外하고는 獨逸民1共和國 當局은 物品, 通行手段과 그

物品自體에 데한 檢査를 實施한다.
a

3. 運送手設 또 는 貨物이 지 넨 特殊한 性格으로 困해 通行地域內에서 公式7J인 保護掃置를 할

必要가 있을 경우,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 般1%{J으로 通用되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公共秩序

에 판한 法規에 依據하여 運送業體의 經寶負擔 r에 物品運送을 護送할 수 있 다.

4. 物%%運送時 出發地의 該當稅關은 -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聯邦共+[]國 該當 法規에 規定된

範圍1청에서 該當物品이 運送書類의 內容과 符合하는가의 與否를.檢査한다. 出發地의 稅關은

關係衝類에 病1印으로 된 官印올 쩍어, 위에 說明한 義務를 완벽하게 履行했다는 깃을 表示

한다.

運送書類가 여러 장일 경우 - 1 중 한 장의 書類에 나%-l-1지 畵類의 數가 表示되어 있을 때에

'

금 ],킵" 합 1금 
'

.., ... .3,, .. .
'

用權을 委任한 業體의 持印은 出發地稅關의 官印과 同等한 動5[]올 가진다.

第6 條 .

L 通行交通에서 民間物品의 運送을 위헤서는 輸送手段(貨物自動:寧, 貨物%]享, 內陸水路用貨物

船, 容器)올 使用할 수 31다. 이 i險送手段은 fh發前 稅關의 封印, 鐵道當局 正는 郵便局의
테

封印, 또는 該當官應으로 부터 委任된 公式封5[](以1 封印이라 부른다)節次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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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許패롤 얻어야 通過할 수 있는 物品과 獨逸民主共和國이 輸1L을 禁止하는 物品의 通

過時에는 封印輸送이 特히 要請된다. 物品을 진혀 싣지 아니한 輸送手段 역시 封印될 수

1
v,

通行交通의 節次틀 가장 簡素하고 凰遼하며 正確하게 하기 위하여 獨 賊弊邦共和國 當局은

稅關이 封印하기 좋도록 構造上 i,要한 裝置 또 는 設備를 함으로써 運送手段을 可能한 最大

限의 封印形態로 만들도록 推置한다. 獨逸民초共和國 當局은 이러한 輸送手段에 대해서는

通行手續에 最大限의 便宜틀 提供한다.

2. 技術的 與件을 감안하여 指定돤 모든 部分에 ik要한 數의 封印裝置를 하며 同 施行機關은 다

음과 같다.

a) 出發地稅關

b) 鐵道交通에 있어서는 獨逸聯邦鐵道局과 獨逸聯邦郵便局

c) 該當稅關으로부터 封印業務를 委任받은 - 定한 쇼業健, 이 協定의 節次와 規定을 合法的

으로 遂行하기 위해 該當稅關은 委任받은 企業畿에게 必要한 貴任을 부여하고 業體에개

委任된 封印이 슴法的으로C施行되고 있는 지를 監督한다.

獨逸聯邦鐵道局, 獨逸聯邦郵便局 또 는 委任쇼業體가 封印을.했을 경우에도 該當稅關은 稅關

自禮가 封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本 協定에 의거하여 모든 責任을 잔다.

3. 第2項에 依하여 封印權限을 委任받은 機關(獨逸聯邦郵便局 p)J의)은 運送書類에 封印한 部

s-의 數와 封印標識, B字를 記入, 署名하고 評印으로 돤 官印 또는 官에서 委任받은 「스템프」

를 찍는다. 運送書類가 여러 장이 , 중 한장의 書類에 니-머지 書類의 數가 表示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한장의 書類에 위의 事項을 記2L하는 것으로 充分하다.

4. - 般的으로 通用되는 國際慣行에 따라 稅關의 封印節次를 거쳐 物品을 運送할 수 있는 輸送

手段은 모 두 稅關封印에 적합한 것으로 認定된다. 道路車朝과 內陸船의 경우에는 稅關封印

承認書를 封印安企度에 대한 證明으로 인정하며 容器의 경우 許51醫를 회印 安소度애 대한
x

證明으로 인정한다. 封印權限을 委任받은 者는 自身의 權限의 範圍內에서 輸送手段이 稅關

封印에 적합한 지를 檢査한다. 이 때 는 유효기간이 지 난 稅關의 封印承認書가 使用필 수

없다는 점-파 그 輸送手段의 封印安企度에 관계되는 規定에 輸送手段이 符슴해야 한다는 점

을 유의하여 야 한다.

5. 獨逸民초共和國 當局의 檢査節次는 封印과 運送書類의 調査에 국한퇸다.

6.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封印을 더 安企하게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別途로

封印裝置를 c-]할 수 있다. 그로 엔해 通行交通이 遲延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설치한 封印裝置가 破損되거 나 
'

또는 겻他 事由로 封印의 安소度에 이상이 發生했을 運送

責任者는 즉각 이 事實을 獨逸民초共和國 當局에 申告해 야 한다. 不意의 사고나 기타 절박

한 動機로 物品을 他輸送手段으로 옮겨 실어 야 할 경우, 運送者는 이 사실을 獨逸民主共和

國 當局에 申솝해야 한다. 物品의 轉積은 반드시 當局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박한

위험으르 즉각 物品을 내 리거 나 積載場으로 들어 가야 하는 우 運送좋는 긴兮히 安소指置

를 취한 후 輸送手段을 停]L<i d 채. 이 사실을 獨逸民1共和國 當局에 報告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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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運送責任者의 人的事項, 輸送手段, 事件槪要, 緊急推

置內容 그리고 임시로 設置한 封同]裝置에 관한 調書를 작성한다. 運送責任者는 그 調畵의

1部를 휴대한다. 其他事項에 대해서는 7條를 適用한다.

第7 條

1. 無홀貨物車와 같이 第6條 1項에 따른 封印裝置를 할 수 없는 輸送手段에 대해서는 檢査節次

를 運送書類 調査에만 국한시킬다.

2. 輸送手段이 1項에 따라 輸送途내1에 내리 놓올 物資를 실었다거나 혹은 그 안에 도 중에서 싱

은 사람이 나 物資가 있다는 혐의가 있는 特殊한 경우에는 封印되지 않은 輸送手段의 內

部를 調査할 + 있다. 獨逸民1共和國 當局은 - 般的으로 통용되는 公共秩序에 관한 獨

逸民主共和國 i%規에 의거하여 c·要한 ii圍內에서 調査한다. 第16條의 關係規定이 適用

된다.

第8條

1. 通行路틀 運行하는 貨物車는 責任保險에 tI)L해야 한다.

2. 貨物車와 「트 레일러」의 運行 및 運轉士의 尾許證은 相互 認定된다.

3. 車輔의 形態와 裝엽가 그' 車輔의 運行욜 許패한 地域의 該當法規에 抵觸되지 않욜 때. 이'것

은 他地域에서도 講定된다. 짐을 실었을 때의 貨物車와 r 트 례엘러]가 獨逸民主共和國의 規定

에 明示된 은T 및 t量規格율 벗어나는 경우, 이것도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의 特別許패를

必要로 한다.

第9條

1. 쇔ii交通時 自家用 輸送手段도 利用페能하다.

2. 이 協定에서 말하는 自家用 輸送手段운 規定에 의거하여 許可를 받은 貨物車틀 말하며 貨物

輸送車輔이나 急行3스」가 아난 것을 早稱한다. 道路, 鐵道, 水路用 輸送手段의 여러 部分

中貨物積댈用이 아닌 部分파 急 hi버스의 - - 定한 部分中 乘客用이 아딘 部分온 個人用 輸送手

段과 같은 系列에 속한다.

3. 自家用 輸送手段을 이용하는 旅行者에 대한 手續은 遲延되지 아니한다. 선, 本協定의 施行

上의 例外는 別途로 定한다.

4. 旅行者, 그의 輸送手段과 그의 個人用 手荷物은 接索 및 遠捕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며 도중

에서의 使用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但 1街畵에서 規定하는 바와 같은 特別한 경우는 예외이

다. 특멸한 경우란 西伯林욜 향해 또 는 西伯林으로부터 直行하는 旅行과 無關하고 또 - 般

的으로 通用되는 쓰共秩序에 핀한 法律에 tr 되는

� 

目的을 위해 通行路를 惡用할 의도가 있

거 나, 惡用할 bI能性을 疑,L할 충분한 根據가 있을 때를 말한다. 이 原則은 各喜例別로, 個

) <別로 適用된다.

5. 貨物輸送手段의 運轉手 및 그의 手荷物에 대한 手績은 自家用 輸送手段올 fl]用하는 旅行者

에 대한 섰과 같다.

>驛1이畵

L 通7i交通時, 움i 「버 스 」의 使用은 패能하다. 이 協定이 뜻하는 r 버스」는 車體의 構造와 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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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로 보아 9名5),上-運轉士포함-이 乘車하기에 적합한 車輔을 의미한다. 直行버스는 4項

의 例外의 경우를 게외하고는 通過地域間의 獨逸民초共和國 領土를 한번도 停止하지 않고

運行하여야 한다.

2. 獨逸民초共和國 當局은 탑승자의 身分確認外의 어떤 檢問節次도 要求하지 아니한다. 이 協

定의 施行上의 例外를 除까하고는 「버스」의 탑승자는 享內에 앉은 채로 越境手續을 밟는다.

3. 通行地가 료距離일 경우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急行(버스」휴게소를 設置하며 獨逸聯邦%和

國當局은 휴게소와 휴게소 外部로의 통행금지에 관해 계몽한다.

4. 不意의 事故, 엔짇故障 또는 天災地變등의 비상사태가 돌발하여 「버스」가 停車했을 경우,

運轉士와 旅行者는 獨逸民초共和國 當局의 許百1나 要求에 의해서만 「버스」와 指定된 休憩

所를 떠 낳 수 있다. 「버스」運轉士는 비상사태로 인한 運行中+L와 그 理由를 獨逸民主)A和國

當局에 報告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獨逸뭇主화和國 當局은 運行中1E의 事由와 旅行者,

乘務員의 身分을 再調査할 수 있다.

5. 4項에서 記述한 理由 MPi의 다른 理由로 急行버스차 停車할 때는 탑승자들과 그들의 手荷

物과 버스는 이 協定 1허察의 規定에 의해 指置된다.

第11條

L 鐵道交通에 있어서 協定 雙方의 中숏官應은 交通量을 감안하여 定期 및 臨따列車의 運行 時

間表를 슴意에 의하여 定한다.,

2. 交通量이 非正常的으로 增)%1할 경우, 鐵道의 可用限界內에서 케車를 增方[1하여 運行하는 問

題를 協議 · 解決한다.

3.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의 境界線의 두 驛間의 鐵道運行을 위해서 協定雙方의 該

當 中央官廳은 슴意에 의하여 關係規定을 정한다.

4. 協定 雙方은 相호主義原베에 효脚하여 케享乘務員과 機關+의 身分證明書를 서로 認定한다.

第12條

1. 通過交通에는 음i 께車를 섈i국할 수 있다. 이 旅客列車는 - 乘用享積載列享를 包含하여-

通過地域間을 獨逸民主共和國 領土에서 停車하지 않고 運行한다. 특별히 指定된 驛이나 쇼式

的인 運行計劃에 明示된 獨逸民초共(1國의 驛에서는 通過旅行者를 제외한 旅行者의 T享가 許

容된다. 國境通過時의 停車와 其他 있을 수 있는 停車는 꼭 i$要한 경우에 한하여 許可된다.

2. 獨逸民主슈和國의 檢問節次에는 乘客의 身分確認 以外의 다른 節次는 포 함되지 않는다. 이

協定 施 上의 例外를 외하 乘客에 대한 檢問은 y1]車內 서 實施된다.

3. 通過旅行者들은 不意의 事故, 機關故障 及 는 天災地變과 같은 非常事態1에서 獨逸民主共和

國 當局의 要求나 許페가 있을 경우에만 急行列車에서 T車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 獨逸

民主共和國 當局은 乘客의 身分調査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4. A- 通過旅行者가 3項에서 기술한 理由와 다른 理由로 急行列草로 부터 이 탈할 때 이 旅行

者와 의 爭荷物온 이 協定 16條의 해 당 規定에 의해 指置된다.

第13條

1. 物品運送욜 위해서 內陸水路船韶을 利用할 수 있다. 通過運航되는 內陸水路船船은 獨逸民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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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n國의 l>8陸水路 交通規定에 規定된 要件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特殊船韻, 諸

般水泳器具, 그리고 新造船船의 移送도 해 당된다. r 스 포츠」用「보트」, 競瀆「보트J, 기 타 個

人用 船船든은 積載하거 나 喪 1船으로 끌고 갈 수 있다.

2. 船船證明書 및 r 엘베」$I-과 內陸運河에서 運航올 허 가방 運航證, 內陸水路船의 乘船/<員에

관한 證明晝類는 공식적으로 認定받는다.

3. 1項에'서 기술한 內陸水路船은 獨逸民1-共/미國 當局이 指定한 휴게소에서 貌泊할 수 있다. 이
4

겅우 內陸水路船의 船員은 특별히 許51된 휴게소에 上陸할 수 있다.

不意의 事故, 機關故障, 疾病이 나 天災地變과 같은 非常事態가 발생했올 겅우와 獨逸民主

共+마國 當局의 要求나 許페가 었을 경우, 船員들은 運航을 中斷하고 다른 적절한 場所에 1

陸하도록 許711된다. 이 경우 船長은 非常事態로 運航올 中斷하게 된 경위와 그 事由를 獨逸

民主共和國 當局에 報告해야 한다.

4. 水[%, 船憩用起重핼, 船韻休憩所를 포 함,한 水路의 利用에 대해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獨逸

民主共和國 法規에 의거하여 稅金과 使用料를 징수한다.

第14條

1. 獨逸비1共和國은 그 領域에서 輸送手段과 通過旅行者들이 不意의 災難, 機關故障과 水노事

故를 당할 경우, 故障修理, 喪引作業, 醫廉奉仕, 造船所 및 工場「서 비스」등의 깁급구조를

·提供할 것을 보증한다.

2. 災難과 事故가 發生할 경우 그에 대한 조 사와 필요한 조서를 작성하는 테는 獨逸民主共和國

의 規定을 적용한다. 獨逸民초共和國 當局은 피句복구에 필요한 調書를 獨逸聯邦共和國 當

局에 送付한다.

第15條 獨逸民1共和國 當데은 道路의 狀態, 水深, 水位, 水門開閉( i間, 船館運航禁止區域 등에

촨한 慣例的'인 通%D事項과 通行에 必要한 프回路를 포 함하여 관린된 기 타 情報를 獨逸聯邦共7미國

當局에 通知한다.

第16條

I. 이 協定의 發勉以後, 通行路를 利用하는 通行者가 - 般的으로 롱용되는 獨逸民主共7D國의

法規에 저촉되는 違法行爲 及는 犯法行爲를 할 떼에는
'

이 協定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한다.

다음의 各 項目이 그러한 行爲에 해 당한다.

a) 物資를 配布하거 나 빨aiR하는 行爲

b ) 사71-W을 우는 行爲

c) 不意의 災難이 나 疾病의 특수상촹이 아닌 경우, 獨逸民초共和國 當局의 許百1없이 指定된

通行路를 이 탈하는 行爲

d ) 기타 犯罪行爲를 저지른 경우

e) 道路通行規定에 저촉되는 不法行爲를 하는 졍우

이 協定의 發動以後, 혐i 路룰 fl]用하는 사람이 違法的으로 犯罪행위를 하거 나 혹은 掘
'

던

通行旅行者의 違反行爲에 同調者, 선동자, 공범자로 l)[1擔한 경우에도 억시 이는 違反行爲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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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協定 말하는 할만한 充分한 根據란 특 한 우이 떤 - 定한 事實, 正는
'

具燈的

根據를 土臺로 하여 볼 때 위의 1項획 目的을 위해 通行路를 惡用하려 했거나, 惡用하고 있

거나 惡用했을 가능성이 있다 判斷되는 경우를 말한다.
,

通行路 使用違反에 대한 의심할만

한 根據가 있는 우에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 았的 且 通用되는 公共秩序 촨한 獨逸

民主부和國 法規에 依據하여 旅行者들과' 듈이 y]用하는 輸送手段파 들의 手荷物을 調査

하거나 旅行者를 退솟시칼 수 있다.

3. 鍾疑事實이 確認되면 獨逸民호P4和國 當局은 通行路 使用違反行爲의 輕重에 따라 - 般的으

且 通用되는 公共秩序에 환한 獨逸民초%和國 法規에 依據하여,

a) 견책 正 은 反秩序犯으로 처벌하거나 警告와 벌금을 과하거나 對象物을 몰수 한다.

b) 對象物을 差拜하 나 評收한다.

c) 犯法者를 退去시키거 나 - 定期間%i 路의 fl]用을 不許한다. 
'

이 犯法者를 遠捕한다.
w

4. 過去의 2i 路 利用時에 저지른 犯法行爲에 대해서도 3項에 기술한 推置를 취할 수 있다.

5. 3項에 기술한 推置를 取할 경우, - 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民主9%和國의 公共秩序法規에 의

거하여 작성한 調書를 해 당자에게 교부한다. 對象物을'抑留하거 나, 差拜, 몰수하면 해 당자

에게 對象物의 明細좋를 旦부한다. 獨逸民主4t和國 當局은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에게 XiI者

한다.

6. %i 路를 惡用한 者가 獨逸民主共和國 領土의 通行地를 通過한 뒤 通行路 惡用의 사실이 發

見되뎐 獨逸民生共卵國 當局은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에게 惡用行爲, 證據資料 및 處懼對象者

한 事項을 通報한다.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은 - 般的 且 通用 는 獨逸聯邦共和國 쓰

共秩 法規에 의거하여 슴當한 譜置를 取하고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에 그에 촨해 通報한다.

第17條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이 協定 16條에 기술된 通行路의 惡用을 豫防하기 위하여 가능한

範圍內에서 i$要한 豫防推置를 강구한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히 임意한다.

.) 通行協를 利6하는 사람과 쇼業魏 協定의 內容을 절한 方法 且 周知시컨다.

b)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이 通行路의 惡用쇼圖를 事前에 認夫0했을 때는 - 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公共秩序法規에 의거하여 가능한 범위內에서 通行路의 惡用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推置를 取한다.

이 輸送手段이 運行에 安企하지 못하다는 것이 明白히 러 날 때, 輸送手段의 國境線通過

는 許可되지 아니한다.

第18條

1. 稅金, 使用料, 通行路 및' 그 施設과 設備의 維持費등 기타 費用은 1年單位의 總額淸算方式

으로 獨逸聯邦共 D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卑拂한다.
2. 獨逸聯邦共和國이 支拂해야 할 總額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包含毛타.

a) 道路使用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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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 비 자J發給 手數料

d) 「버스」의 定期運6 許51取消와 內陸水路船船에 디한 運行許可 發給取消로 因한 獨逸民 E

共%J國의 財政上의 損害와 이에 콴롄되는 기타 財政上 損害에 대한 補償金,

1972年부니 1975<까지 年間 支拂總額은 2億3,4%萬「마르크」로 확정한다.

3. 獨逸聯邦共+l 國은 每年 3月 31 B까지. 칫최는 1972年 3月 31 B까지, 獨逸民主共和國이 指定

한 獨逸聯邦브-ID國 銀行의 計定을 通해서 伯林所在 獨逸對外貿易銀行 앞으로 該當年度의 支

拂總額올 휘替한다.

4. 1976年 以後에 支拂할 總額의 規模와 그 總額淸算期間은 19751f-度 後半期에 그 동안의 通行

量욜 감안하이 確定-한다.

第19條

1. 協定 雙方은 이 協定의 解釋이 나 시행과정에서 일어 나는 難點과 見解差를 해결하기 위해 委

員會를 設置한다.

2. 同 委員會는 獨逸聯邦%和國의 交通相이 金權을 委任한 代表와 獨逸民主共和國의 交通相이

企權을 委任한 代表로 構成된다.

3. 同 委員會는 協定雙方中 - 方의 要請으로 召集된다.

4. 具體的인 &i次內容은 委員會가 確定한다.
히

5. 委員會가 그들에게 委任된 보解差의 調整을 解決하지 못할 때, 同 問題는 雙方 政府에게 넘

겨지고 兩政府는 이틀 協商을 통해 謁整한다.

第20條 封6[]裝置를 하기에 適合하고 또 封印을 t- 수 있있음에도 不拘하고 封印을 하지 않은 輸

送手段에 대해서는 第7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1條 이 協定은 19게年 9月 3 H의 佛蘭西共/[]國,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 大英聯邦포

國, 그e-1고 「아메리카」슴衆國 政府間의 協定과 한께 동시에 勤力올 發生하며 그 協定파 함께 게속

有%/J하다. 1971年 12月 17Ei 「본」에서 獨逸語로 돤 2통의 原本을 作成하였다.

獨逸聯邦共+미國 政府를 代表하에

「에굔 · 바르)

Ti龜民主共+[1國 政府를 代表하여

「미카엘 · 골)

2) 附 麗 玄 한

l . 獨逸聯邦共70國 經濟 및 財虛相은 獨逸民主共和國 關稅局에 T記事項을 通)[]한다.

1. 第軻畵 2項에 依據하여 權限을 委任빌은 企業魏와 그 企業燈에 r達한 行政指示.

2. 第6條 3項 및 4項에서 기술한 封印裝置, 官印, 稅關封印承認書의 보本. 이 見本은 本 協定

에 依據'한 랠ii이 始作되기 前의 적절한 時踐에 公表되어야 한다. 獨 愈聯邦共和國의 封5[]裝

置, 
'齒'印, 

또 는 稅關封印承語書를 變更하러고 할 때는 이 事實을 적毛한 時機에 獨逸民초共

和國에 通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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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獨逸民主共+D國의 國境地域 管理喜務所는 페能한 限 이미 관置해 둔 封印裝置가 破損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履. 獨逸民主共和國 關稅局은 獨逸聯邦共和國 經濟 및 財務相에게 本 協定의 發勉以後 特定物品

및 살아 있는 動物의 携帶 및 運纖에 대해서 適用할 條件들을 通知한다. 獨逸못초共和國關稅

局1 獨逸聯邦共和國 經濟 및 財務相에게 將次 必要한 變更事項을 適時에 通知한1 그러한

變更內容은 通行協定의 精神과 字句에 符슴하여 야 한다.

3) 議定書 贈쁘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民間物資通行에 관한 兩獨間協定의 添附物

L 獨逸民主共和國側의 委員會代表는 第3條에 關係되는 事項으로서 通行을 위해 指定된 通過地點

과 通行區域에 관한 事項을 通知한다. 本 協定의 發勉以後에 가능해 질 通行上의 改善內容은

다음과 같다.

鐵道部門 r

a) 交通호으로 보아 i 要한 경우, 「구덴퓌르스트」 國境通過地點으로 定期旅客 및 特別旅客列車

가 往來하며, 이 地點을 통해 살아 있는 動物을 輸送할 수 었고 直行貨物케車가 이 地點을

通過한다.

b) r 게르스퉁엔] 國境通過地點을 利用하여 살아 있는 動物을 輸送할 수 있다.

c) r 마리엔보룬」 國境通過地환을 往來하는 列車의 수를 같은 比率로 쥴인다는 條件1에서 「외

비스펠데」 國境通過地點으로 列車를 運行한다.

d) 交通量으로 보아 i 要한 경우 「쉬반하이데」 國境通過地點으로 直行貨物列車를 運行한다.

이 貨物草만을 達結한 急行貨物列車에 定期運行客車를 達結한다.

陸路部門 2 「바且타J 國境通過地點으且 營業用 r 버 1 와 營業用 貨物享의 通行 리 動物輸送

을 할 수 있다.

水路部門 2 企體 길이가 90震以上인 船9이 r 하벨J江流를 利用할 때 적용하던 統制推置를 徹廢

한다.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은 불가피한 變更事項을 적절한 時期에 獨逸聯邦共和國

當局에게 通知한다.

2. 通行에 使用되는 運送手段, 運送되는 貨物, 그리고 通行者가 携帶하는 物品에 대해서는 關稅,

通行稅 또 는 그와 비슷한 性格의 요금을 徵載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保安推置도 要求되지 아니

한다.
.

3. 協定 雙方은 第4項에서 言及한 原則을 互표主義에 立禪하여 적용하기로 습意한다. 그것에 相

應하는 規定은 通行問題에 관한 兩獨條約에서도 採擇될 것이다.

4. 第7條의 規定은 通行時 特定物品 및 살아 있는 動物을 運擔 또는 携帶할 경우에 수반되는 條件

을 기술한 通知事項 麗摩 2-4項 및 11節 2項의 特別調査를 排除하지 아니한다. (附 文書 羅)

5. 協定 雙方은 通行에 利用되는 모든 運輸手段이 반드시 第6條와 第7條의 規定을 준수해야 한다

는데 슴意한다. 第20條의 內容은 여기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6. 協定 雙方은 가능한 한 빠른 &B內에 國際慣例上의 形式을 갖춘 責任保險問題에 판한 規定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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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民1共和國파 獨逸聯邦共7n國 當局의 合意에 의하이 制定하기로 양헤한다. 이러한 새 規

定이 마런될 에까지는,쩨行制度틀 게속 適用한디.

7. 獨逸聯邦共171國은 獨逸民초共{끼國 當局이 發給한 交通手段과 P트 레일러」의 運行證 및 運轉1

의 運轉·凰許讚올 Ti急聯邦共+l]國이 인정한다는 內容의 規定을 CE i吏義의 原則에 立禪하어 通

行問題에 곡1.한 兩獨間의 條約속에 包含시키기로 양句한다.

s. 條夢) 雙/1은 貨物輸送用이 아닌 家羅車(家屬으로 
-p]用시는 

率)와 「트 레일러J 그리고 이와 비

숫한 性格의 交通手段을 第9條 2項의 內걱Lo]1 包含시키기로 양해한다.

9. 通行 達1에 配布한 것이 아니 通行者 側/,이 使用힐· 畵籍,. 新聞 빛 기타 f<]刷$의 携帶는
w

通行路& 惡用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0. 獨逸聯邦共71]國은 通行協定 發勉以後부 는 內陸水路船 許可手續 獨逸民主共和園 所

管事項이서 除처-된다는 것을 閨1到한다.

11. 自家用 交通手段으로 通行하는 第3멸A에 데한 「비자J發給 1-數料-E 第18條 2項에서 기술한

「비자」瀆給 手數料에 包含되지 아니한타. 3個月 L),J<의 潛在許可를 받았고 그 자bf를 證明한

수 있는 第3國)도의 경우는 여기서 除外핀다.

12. 臨定 雙方룹 第19條에 依據하여 지 당한 時期에 構成될 委員'會問題와 通行計劃 및 그 實踐에

관한 問題를 서로 臨議하기로 양해한다.

된

3t 晝 as

伯林吉長에게 보낸 聯合軍'司令部의 書輪

1971年 12月 185

(언역문)

發信 z 伯林 聯合軍司令세

BKC/L(71)3
고

1971年 12月 IS B

件名 : 1971年 9月 3 日字 4大國臨定 및 1971年 12月 17 f]字 獨逸聯邦共君1國과 西伯

林問의 바問5 및 物品通行에 판한 兩獨政府間의 協定의 履行問題

受信 z ffl林市長

존경하는 伯林市長 귀하 l

聯合軍司令部는 1971{f- 9月 3 R 4X國協 i피- 권.천하어 이 需輪令 보&1너타,

同 協定 第 11 部 A 附屬文書 1 3項 하fy 兩獨政府직 관 當局은 Xi逸聯邦共和國과 西伯

林間의 通行을 執行, 補完하기 위,한 協定을 체실하도록 規定하고 있윱니다.

.

獨逸聯邦共+n國의 촨졔當局이 同 協商에 着·1·하]1 아울 伯林當局과 이를 進行할 것을 要求한

1971年 9月 ·3 R宇 聯邦-雌'相에게 보넵 3大國大使듄의 晝輪에 띠·라서 獨逸聯邦政府의· 代表는 1971年

12月 1713 1司 協定에 署名하였유니다. ,

·

.

聯邦政府鶴꽈11은 3大國六61i에게 보낸 1971年 12月 14 [1字 畵輪에서 同 協定의 原文을 提示하었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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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大國 大使는 1971年 12月 16B字 回答書輪에서 同協定의 諸規定이 同協定의 解釋과 適用의 基

準을 明示한 1971年 y 36추 4大國協定 內졈과 -致한다는 3大國政府 立場을 밝힌 바 읍 다.

1971年 12月 17 H字로 체결된 同 協定은 4大國協定의 最終議定書가 調51]된 날로부터 西伯林地域에

發勉되 때문 우 는 西伯林地域에서 同協定을 實施함 있 西伯林當局 執行해야

할 任虛遂行을 委任하 파能한 協調를 要또합 다.

1971年 12月 17B字 協定副本을 附屬文書와 함께 여기에 同封하는 바입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M · 루띠에J 大將

聯습軍司令部 W長

(i6處 t 1972年 12月 15테字 聯邦政府公報 第174號 附銀)

4

文 간 29

族 i 및
'

訪閏交流의 緩麻1와 散善에 관한 獨逸民초푯胸國政114와 麗伯히AT局

의 篇定 罷 獨逸民主奐胸國 外務省 「코을트」次當꽈 麗伯韓吉議 「懼러」局長

閏의 議定書耐歸과 書輪&w

1971年 12月 20테

1) 協 壹 玄

1971年 9月 3B추 美國, 英國, 佛蘭西, 蘇聯政府間의 伯林協定의 規岸에 따라, 리 2 緊張緩和

에 기여하려는 努力의 - 環으로 獨逸民主共和그政府와 W林市當局은 伯林西部區域(西伯林)市民의.
習

旅行 및 訪問交流를 다음과 같이 緩和하고 改좋하기로 슴意하였다.

第1條

0) 西伯林에 常住하는 市民은 1年에 1回 또 는 數回에 걸쳐 30B以內의 限度內에서 訪問을 텀

的으로 西伯林에 隣接한 地域과 隣接地域이 아넨 獨逸民主4k和國內의 地域올 旅行할 수

있다.

(2) 1項의 旅行은 그 喜由가 A道的, 家族的, %(h的, g光的인.動機얼 때 許可퇸다.

驛2f幽

0) 西伯林에 常住하는 者가 東獨을 )L國할 때에는 $A의 身分證明書와 通行證이 i 要하며 出

國時에는 獨逸民초A和國의 出國 許9가 要求된다. i 要한 證明書는 獨逸民主共和國의 該

當官廳에서 發給한다.

(2)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保護者의 身分證明좋에 1 어런이의 人的事項이 기재되어 있거

나 혹은 어런이 自身의 證明좋나 사짇증명서를 소자해야 한다. 例外의 경우(家族的 理由,

休暇{9 潛在) 16 까 保護者 Pi4 2L國 許可된다.

(3) 身分證明畵를 所持하지 아니하고 西伯林에 常住하는 者는 IL國時 西伯林이 규정한 節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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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다라 發給딜 證明晝類를 휴대해야 한다. 旅行者의 身分이 確實할 때에는,獨逸民主共和國 當

局도 그에 該當하는 晝類를 申請에 띠-라 -F數料- 徵11%하고 發給할 수 있디-.

第3 條

0) 西伯林常住者가 東獨에 A國할 겅우에는 指定된 國境通過地點을 通過해야 한다.

(2) 旅行許·AI書나 獨逸民主共和國 當局이 確認한 電報를 根據로 酉伯林 常住者는 國境通過地域

에서 A國許$1를 發給받올 수 와다.

第 4 條

(1) 긴兮한 家族的 用務나 A適 的 問題가 發生하먼, 西伯林 常住者는 1條에서 許페한 訪問許容
된

期間이 이미 끝났욜 겅우라도 A國할 수 있다. 入國에 2,要-J 許可는 該當'A'廳에서 ii宿認한

電報를 根據로 하여 國境通過地點에서 發給될 수 십다.

(1) 1條에서 言及한 경우 니까에 社會的
'

. 學術的, 經濟1f), 商業的, 女化的 用務가 있을 경우에

도 A國은 許브r된다.

(3) 1項에서 記述한 旅行은 獨逸民초共和國의 여러 지역을 訪問'하는 겅우에도 - ·d鉅的인 申請이

可能하다. 3側月 以內에 완진히 팔1d 수 4는 旅5'의 겅우에는, 어 러 차베에 나누어 實'施

· 

할 旅0을 11豆1에 申請할 수 余다.

第5 蝶

(1) 西伯林 常住者는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와 獨逸旅行社(西獨)間에 맺은 合意에 根據하여 觀

光客의 자격으로 個%j[d{J으로 혹은 團體로 旅<0'할' 수 있다. 그들은 數H間의 周旅行, 當

101)%0, 遇未旅行을 할 수 있다. 休養旅0, 溫끼廉養, 특별행사참촨도 y 수 있0가.

(2] 西伯林 常住者가 觀光客으&서 旅行社의 觀光計'劃과 판계없이 當6觀光만 하고 되돌아 3<.

2 기- 하는 겅우에는, 西伯林에 있는 訪問 및 旅行事務所에 직접 또는 우벤으로 旅行許5f書

의 發給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겅우 旅行社는 旅行許%1솜를 作成하여 우펀으로 또 는 직접

傳達한다.

(3) Wilt9林 常住者는 巡選旅0用으로 許可된 「버스,-)순 利)f]할 수 있다.

(4) 西伯林의 「버스」會社눈 이를 實/i忽하기 위해 國境通過兮 許)il받을 수 있다.

第6條 이 協定을 施行함으로 얻은 겅힘을 토대로하여 il來의 事情을 디욱 好轉시키기 위해 雙

)3'은 이 協定을 1대로 하어 Jt다 前進的 1&ii緩和推隊에 合意할 수 있다.

第7 條 雙)j은 本 協定과 本 協定의 
'/it

p細베을 各自의 住民에게 직절한 方法으로 周%l]시키머,

協定과 ]it行細貝1]이 合>)<的으로 施行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第 8 (畵

0) 雙方은 各其 代表를 임멍하]i 同 代表들에게 本 協定의 適用과 施行過程에서 ] 떼 % 1서 일

어 나는 見解差와 難謁13을 해절하도록 위임한다.

(2) 同 代表會議의 召集은 - 方의 要請으로 이루어전다. 雙方代表들은 補佐官을 동반한 수 있

고 또 이들에게. 權限욜 위임할 수도 있다.

(3) 雙方代表들이 解決할 수 없는 問題는 獨逸)J<共1미國 政府와 西/C·1林3>當局에 넘거지며 이

·베 兩側은 協商으로 이 問題를 解決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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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本 協定은 1971年 9月 35字의 佛蘭西, 蘇聯, 英國, 美國政府間의 伯林協定과 동시에 發

勉하며' 그 와 同-한 有勉期間을 가진다.
4

1971年 12月 205 伯林에서 獨逸語로 된 2통의 原本이 作成되었다.

西伯林市 當局을 代表하여 獨逸뭇主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r 울리히 . 뮐러」 「{터 · 코올트」

2) 施行 및 訪聞交篇의 繼胸 및 軟舊에 관한 獨逸肩血奐聰國 政磨와

醫{龜韓宙7t肩閨의 s定을 위합 臟定霧 贈歸

1. 1年에 305의 總潛在期間의 법위내에서 (슴효書 1條 1項) 西伯林 常住者는 制限없이 東獨에

/L國할 수 있다.

2. 1年에 306의 總訪問期間이 이미 消盡되었을 경우에도 킨급한 家族的 用務가 있올 때에는 PL

國이 許페된다. 
'

3. 특별한 경우에 限해서 獨효民초共和國 當局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 當局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fl 및 改善에 관한 協定0條 1項)에 定해진 潛在期間을 초과하여 潛在를 연

장시킬 수 있다.

4. 西伯林 常住者가 東獨에 IL國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申請節次를 밟는다.

a) A道的, 家族的, 宗敦的 혹은 文化的 用務로 旅行하는 경우, 訪問하려는 者는 市, 郡의 當

局이나 獨逸民主共和國의 通行證發給 및 申請事務所에 각각 申請한다.

b) 集합, 學術, 經濟 및 商業 또 는 文化的인 用務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獨逸民主共和國內의 招

請機關이 該當 通行證發給 및 申請事務所에 申請한다.

이 西伯林 常住泰가 觀光旅行을 할 경우에는

- 西伯林의 獨逸旅行社(0fiR 를

� 

통해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에 申請한다,

- 當6로 돌아으는 觀充旅行으로서 旅行社의 수속이 i 要하지 않은 경우, 西伯林의 訪問 및

旅行事務所에 申請한다. 申請은 우펀으로, 혹은 本)L이 직접할 수 있다. 許페手續은 지체

되지 아니한다. 發給된 旅行許可書는 申請좋에게 직접 교 부되거나 우편으로 송부된다.

b) 潛在期間이 2B 以內인 旅行의 경우, 出國許可證은 入國時 國境通適地域에서 發給된다.

5. 旅行이 3儒月 以內에 끝나는 경우에는 數回에 걸쳐 살시할 旅行을 - 鉅的으로 申請할 수 있으

며 獨逸民主共和驕의 여러 地域에 潛在하려는 旅行도 한꺼번에 申請할 수 있다.

6. 許可 申請에는 同-한 內容의 申請書 2통이 必要하다. 申請은 放行豫定時期 3個月前부터 할

수 있다. 申請 事務節次는 -般的으로 6B이 소요퇸다.
m

7. 2 B 以上의 潛在旅行時, A驕과 出國때는 相異한 通過地域을 利用할 수 있다.

. 8. A國時 SA을 인도하는 개 (A)를 데리 兄 갈 수
.

있다. 이 경우 獸醫師의 집단서가 i 要하다.

9. 다음과 같은 절박한 경우에는 自家用車를 타고 IL國할 수 있다.

-旅 告審가 身體障壽로 인해 自動享를 利用해야 할 경우

- 긴급한 用務가 있는 경우와 大衆交通手段 요 旅行 的을 &B內에 達成할 수 없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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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歲0,T의 어 린이를 同律하는 경우

- 目的地의 交通이 不便하거 나 屈紂白林에서 100bt以L 밀어져 있는 경우

이 외에도 獨逸民1共和國 政府와 西伯헤當局間에 체결된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 및 改善

에 관한 合意(4條 2項)에 해 당하는 事由가 있을 경우에는 自家用乘用車의 fl]用이 許페된다.

「오토 바이」. 1歷「오토바이」, 自轉車를 使用하는 旅行은 許可되지 아니 한다.

10. 患者輸送은 종걷과 같이 雙方의 赤-r字할에 의해 셀시된다.

11. 雙力'은 예상되는 訪問者의 數를 算出할만한 實績根據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通行證 發給手

數料의 淸算總額욜 아직 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雙方은 短期旅行(IH)에 대해서는 手數料

骨 技除하기로 음意한다.

3) 飜 蜜 으 耐 쁘

雙方은 訪問 V 旅行事務所가 수행할 業務에 대해 다令과 같이 合意한다.

i. 本協定 5條(2項)에 의거하이 切께19林市當局은 5개의 訪問 및 旅行事務所를 섭치한다.

이 事務(i>Y의 管理權은 西伯林南當局이 指定한 官吏돌이 행사한다.
J

2. a) 西伯林市·'盾局은 本協定調6[]後 8遇니.內에 事務所의 豫想 規模를 獨逸民主共和國政府에 通報

한다.

b) :事務所즐 開設하기 前에, 雙方의 委任 代表團은 事務所를 시찰하며, 問題點은 協議를 릉.해

解(It한다.

이 事務所의 場所 選定, 찬備 및 그 變更事項에는 雙方의 合意가 z·要하다.

3, M CI林市當局은 이 事務所의 현괸에 r 訪問 및 旅行事務所」(「Rro fOr Besuchs-und Re{sean·-

ge legen heiten ) 12 쓴 간판을 붙엔다.

事務所의 우판표시도 r 訪問 및 旅行事務所4로 하며, 그 때 그 때 該當되는 우체국의 住所를

記2L한다.

4. a) 獨逸民主共+미園의 職員數는 各 客務所에 6人으로 한다. 職員의 數는 it要에 따라서 增減될

수 있다. 이 경우 職員中의 代表者는 酉伯林當局이 指定한 該當 官束에게 適時에 이 사살

을 通)D한다.

b) 同職員 및 %,W品의 輸送에는 獨 愈民1共'+u國側의 民間用 自動車를 使用한다.

5. 이 事務所의 執務)따間(公</{히[1은 除9D은 )d, 火, 木, 金隱15은 9시부터 13시까지, 14시- d

17시까지로 하멱 水요일은 10시부터 13시끼.지, 14 부니 18시까지로 -란다. 
고. B 2일과 公休

[] 에는 적어도 2개의 事務所가 3時間 執務-한다.

6. 事務所에서의 許1J申請은 申請者의 居住地와 關係입,이 西伯林에서 할 수 있다.

男便은 夫人과 16歲[),T의 子息의 ]i%行許매를 f- 身 申請하어 
'旅行許al書兮 

發給1-J을 수 있

다. 이 때 - [는 夫),과 子息의 身分證을 提示-해야 한다. 어떤 헝 대로든 代理申 涉陳을 받았다

는 證1%蕩룰 提示하는 第3者2, 本人을 代班凶 
-旅1A'Er'IiI를 

申請하어 旅7%f.'01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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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事務所에 배치된 獨逸民主共和國 職員은 獨逸民초共和國 當局이 委任한 業務를 取根한다. 그

들은 執務時問에 訪問 및 旅行事務所의 職員임을 表示하는 制服을 일률적으호 놓用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職權을 가전다.

- 치國에 i 要한 申請書 및 기타 書式을 제공하여 西伯林市當局이 指定한 官호로 하여금 그

- 訪問 및 旅行交流와 촨런된 案內事項을 訪問者에게 通知한다.

- PL國申請晝를 접수하고 접수한 申請書와 身分證의 記載事項을 對照한다.

- 旅行許페書를 發給한다. (날인과 서명포함)

- 申請者와 申請을 委任받은 代理/%,에게 旅行許패書와 기타 旅行에 必要한 좋類 및 旅行指針

書를 직접 교부하거나 郵便으로 發送한다.

8. 西伯林市當局이 임명한 事務所官吏의 職務

- 事務所出)L의 秩序를 規制한다.

- 訪問者를 案內한다.

- 申請좋와 기타 書式用紙를 配付할 수 있다.

- 申請者의 書式記)L을 도와줄 수 있다.

- i$要한 案內事項을 傳達할 수 있다.

9. 事務所에서 근무하는 雙方의 職員은 서로 相對方의 業務를 간섭할 수 없다.

10. 西伯林市當局은 事務所에서의 마찰없는 業務遂行을 위해 
'

다음의 사항을 보 장한다.

事務所와 事務1 주위 安企과 秩序維持, 西伯林市當局은 事務所 施設과 業務遂行
'

害且운 且 行爲를 禁止 .

- 獨逸民主共和夢 職員과 들의 i 需品 運送의 安소保障

- 事務所의 維倫 1 i 要한 3 」提供 施設, 物品트備(例 2 난방장 , 전 설, V

- 雙方을 언결하는 電話架設

11. 雙方은 각자의 業務遂行에 i 要한 費用을 각자 부담한다.

l) 한 輪 交 W

i) g逸民血曲胸로內鷗 外務省次曹의 靈량

'

獨逸民主共貧]國 內閣 外務省 次官

1971年 12月 20티, 伯林

西 伯 林 市 廳

「울리히 · 뮐러」局長 옷T

尊敬하는 局툐 !

ry(fr 및 訪(p 交流의 緩和 및 改善에 관한 獨逸民主共+D國 政府와 西伯林市 當局間의 協定」과 관란

하여 本),은 소權 任代表且서 숍T에게 다음의 客項을 전달하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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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民1共和國은 西伯林 常住者의 旅行 및 訪問交流를 위해 다음에 열거한 國境通過地點의 통과

를 허가한 것입니다.

s 鐵道, AT鐵, 急行列車를 이용한 東獨地域 入國의 경우(國境通過地點) c r 프리드리히J街 驛

(Bahnhof Friedrichstra 19아

6 徒步者의 入國의 경우(國境 通過地點) c 「보른홀머」街(Bornholmer StraAe)

「쇼세」街(Chausseestra%e)

r 인&리덴J街(Invalidenstrap아

「오버바움]橋(Oberbaumbrdcke)

r 존4알레)(Sonnena11ee)

「드레뷔쯔J(Drewitz)

r 슈타켄J(Staaken)

「루且18 쇼세」(Rudower Chaussee)

卷 ]動:率를 利用한 入國의 경우(國境 通過地點) c r 보른홑머」街(Bornholmer Stra is 이

「쇼세」街(Chausseestra%e)

「인할리%0街(Invalidenstra%이

「존넨알레」(Sonnena11ee)

「드레뷔쯔」(Drewitz)

「슈타켄J(Staaken)

「루도버 쇼세」(Rudower Chaussee )

敬意를 表하며

「코올트」 次官

ii ) 麗伯韓吉廳 「觀러])鷗騷의 으s

西伯林市廳 「묄러」 局長

1971年 12月 20B, 伯林

次 官

「권티 . 쿄볼트」 읒T

尊敬하는 次官 !

「旅行 및 訪問交流의 緩和 1길 改善에 %.한 獨逸民主共%]國 政[(1와 西伯林市當局間의 協定」練結과
' 

毛덴하여 本人은 貴 r의 今 字 광輪을 잘 1관았윱니 다.

本人은 이 書輪을 통해 西伯林常住者의 旅行 및 訪問交流 위해 다음의 國境通過地點이 開放되

었다는 것을 認夫[]했윱니다.

) 鐵道, 밴 r鐵, 急行끼享를 利用한 東獨2L國의 겅<(國境通過地點) z 「프리드리히」 街 驛

(y 徒)-s者의 入呵의 경우(國境 通過地點) : r 보른홀머」街

「쇼 세J 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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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발리던」街

「오 버바움J橋

「존넨알레」 .

「드 레.뷔쯔J

「슈타唯」

r 루도버 쇼세J

s 自動車를 使用한 入國의 경우(國境 표過地點) 2 「보른홀머」街

「쇼세」街

r 인발리(1街

r 존덴알레J

「드레뷔쯔J

r 슈타렌J

r 루도버 쇼세J

本人은 通過地點의 數가 앞으로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西伯林市1隱

r 울리히 · 묄러J

6) 飜 蜜 T 圍1 쁘

雙方은 通信올 改좋할 것에 ·슴意한다. 이에 i 要한 協商은 獨逸民主共和國 政府當局과 西伯林市

當局鬪에 進行될 것이다.

<出處 t 1972年 9月 155字 聯邦政府 公報 附錄 174號>

文 書 30

院內 墓民흐(0DU)//畵敎호(080), 趾課호(SPD), 幽翼호(FDP)의 共閏快議

우繼[i

1972年 5月 lOB

a) 獨逸聯邦共+D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間의 1970年 8月 12B字 條約과 관련하여 聯

邦政府가 提出한 法律후案 및

- 油印物 }l-3156, il-3397 中 질-3397-

b)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7D國間의 相互 關係正常)(b原則에 관한 1970年 12月 7B字 條

約과 관런하여 聯邦政府가 提出한 法律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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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油印物 TI-3157, %l-3396 中 XI-3396-

에 대한 두번째 勸솜와 最終表決로서 聯邦議會는 다음과 같이 항議한다 r

獨逸聯邦議會는 獨逸聯邦共+n國파 「소비에트교1會1義共和國間의 1970年 8月 12H字 條約 및 獨逸

聯邦共和國과 「폴란 ] /,民共和國間의 +U互 관계正常化原則에 괸한 1970年 12)v] 7H宇 條 J 을 表決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宣言한다.

1. Ii吹洲平和 및 獨逸聯邦共和國의 安企保陣은 우리의 對外政策이 追求하는 基本目標다. 條約當

事國들이 暴)J使用 및 暴)]威脅올 엄숙히 그리고 철저히 操棄할 9을 宣'言-tE 獨 . 소條約과

獨 . 波條約은 와같은 標에 寄與할 것 다. 同條約 獨逸聯呵共1n國 東歡羅巳 웃나

라듣과 맷으려고 하는 暫定協定(Modus v [vendi )의 主要要素다.

2. 獨逸聯邦共+D閏은 上記 두 條約練結로써 賦與반는 諸般 義務를 自發的으로 履行할 것이다.

同條約의 Ill-탕울 이루2- 있는 것은 오 날 事實上 存在하는 國境線의 認 i이며 同· 國境線의

- 方的 變更올 拒否한다는 것이 다. 同 條約둘은 獨逸에 대한 平和條約的 規制의 先例가 되

지 않으며 現存하는 國境線에 대한 法的 根據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3. 1記 條1$J-趾은 양보할 수 없는 自決濯을 侵害하지 못한다. 歎·F·l·1의 現狀속에서 民族的 再4it
%

- 을 平和[l{J으로 追求하러는 獨逸聯邦共1D國의 i政策은 獨逸問題의 正當한 解決을 溫害하지

않-E 1司 條約과 %·盾되지 않는다. 獨逸聯邦共%[야圖이 自決權의 實行을 要求한다고 해도 그것

이 領土와 國境線의 變更을 要求하는 것은 아니 다. 
'

w

4. 獨逸聯邦議會는 1954年에 체절돤 獨逸條約 및 그에 附隨돤 合意事項, 政策宣름'파 1955年

9月 13H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 間에 체결된 協定이 上記 두 條

約파 背驗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完金히 有勉하다는 것을 確麗한다.

5. 獨逸소體 및 伯林에 대한 4大國의 權{'l]와 義務는 同 條約으로 侵害받지 않는다. 獨逸聯邦議

會는 獨逸問題 2츠隱 한 最終1yJ 解決 留保 % T 있다는 事實 立禪해 上記 . 權+l]와

義務가 存績되는 것을 重要視한다.

6. 니 條約의 重大意義와 4띤하이 獨逸聯邦議會는 聯계政府가 獨 · 소 및 獨 · 波條約의 詠離案

과 함께 立法機關에 提出한 覺晝를 支持한다.

7, 獨逸聯邦共和國은 게속해서 安企과 自由의 支柱가 되고 있는 大西浮同盟에 充實할 것이 다.
릴

8. 獨逸聯邦共和國은 歡洲共同體를 정차 政治7J 統슴體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이 地域 同盟國들

과의 協調1에 歡洲統合政策을 계속 推進해 나간 것이 다. 獨 愈聯邦共和國은 이를 위해 소임

과 其他 社會主義國家들이 歡洲經濟共同魏와 協調를 중진하기를 바란다.
고

9. 獨 龜聯邦共和國은 4大國協 i 및 獨逸問題協定에 따라 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結束판

계를 계속 維持 . 發展시킬 것이라는 確固한 決意를 다짐한다. L리고 獨逸聯邦共和國은 將

次 西伯林의 生活能'力과 곳 住民들의 生活向上을 위해서 
'努7]할 

것이다.

10.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民초共和國과의 關係12常化를 推進한다. 이와같은 關係正常化의 基礎

는 緊張緩和 및 善隣關係의 原則이 兩獨間의 人間的, 制度7J 關係發展욜 위해서 最大限 具

現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

1972年 5月 10테, r 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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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內政호代表 r 바 르 셀」

「스 튀헬른J

「베 너J

r 미슈니크J

<出處 @ 1972年 5月 18터字 쓰報 第72號>

文 書 31

獨逸聯邦共歌1圍과 獨逸民초共胸國閏의 交通閏題011 관한 條約과 問 約과

am합 a定란耐歸, 書輪초a, 國務省 「바르」次當 罷 「롤J次盲의 T明

1972年 5月 26B

1) a T% 3C

獨逸聯邦共孝[1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獨立國家 相호間의 - 般的 慣例에 따라 歡洲에서의 緊張緩和

에 기여하 兩國家間이 j표常的 善隣關係를 發展시키기 한 努力으로,

兩國家間의 領土內의 또 는 領土를 通行하는 人的 및 物的交流 問題를 規制하려는 텀的에서 本 條

約을 練結할 것에 슴意한다.

I .

- 般 規 定

第 1 條

1. 이 條約의 對象은 이 條約이 有勉한 領域內에서 許可되敍거나 登錄된 交通手段을 利用한 道

路, 鐵道 및 水路에서의 相互 往來交通과 通過交通이다(MT x通이라 略稱한다).
T

特定한 輸送手段의 利用에 관한 內國法規는 저촉받지 아니한다.

2. 條約國은 相互主義와 無差別의 原則에 立禪하여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慣例에 따라 그들의

領土內의 또 는 領土를 通行하는 交通을 最大限의 範圍內에서 保障하고 緩+[1하며 가능한 한

습理的으로 處理할 義務를 잔다.

第 2 條

이 條約에 別途의 規定이 없는 限 交通은 該當地域國家의 關係法의 規制를 받는다.

第 3 條

1. 交通當事者는 他條約國內에서 許패된 公共交通施設을 +11用할 수 있다.

2. 한 條約國이 自國領土를 通行하는 特定한 通行路線을 指定·하는 경우에는 그 國家는 그것을

가급적 습理的으로 調整한다는 觀點에서 施行한다.
u

第 4 條

交通은 指定된 國境通過地點에서 이루어 진다. 이를 變更하기 위해서는 獨逸聯邦共)D園의 天通省

과 獨逸못主共和國의 交通省이 事前에 妥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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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條

交通手段의 運行을 讚明하기 위해 買方條約國이 향ii한 官認畵類와 그 국가의 領土에서 運

行이 OJ되 2 f 登錄된 交通手段을 위句 發0된 官認書類는 20條에 別途의 規定을 두지 않는

限, 相互認&i한다.

交通當事者의 身分은 條約國의 關係機關이 國境通過룰 兮명하기 위해 公的으로 瀆給한 身分

證明에 의해 證明돤다.

第 6 條

1. 交通파 관련되어 정수되는 公課쇼과 手數+-2+는 總額淸舞:으로 處理릴 수 있다.

2. 交通當事者가 携帶하는 旅行用品 및 i寢費品에 대해서는 入國 및 出國公課金과 其他 유사한

手數料가 榮,除된다.

交通手段이 通常的으로 使用하는 燃料 및 촬유의 豫備品과 裝備附屬, 代用品 및 其他附

a品에 대해서는 )L國 및 出國公課쇼과 其他 유사한 手數科가 兎除된다.

第 7 條

1. 條約國 雙方은 自己側의 領土에서 不意의 災難과 水上事故가 發生하는 겅우 故陣修理, 喪引

作業, 醫廉奉仕, 造船所 및 工場「서비스J 등의 긴·g구조를 提供한다.

2. 災難과 事故가 發生할 경우, 그에 대한 조 사와 꼬,要한 조 서作成에는 災쀼이 發生한 地點의

法規를 적용한다. 損害評價에 꼬·要한 조서는 相互通知한다.

第8條

交通運行-과 관련된 道路의 狀態, 高速道路의 지 나친 長距離近]睡簿區間, 중요 長距離道·路, 21 路의

水深 및 水位, 水門管理時閨, 船船運行禁도, 기타 情報에 관해서는 相프 通報한다.

第9條

가능한 한 交通을 簡素하게 습理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條約國은 +木1事를 計劃하고 이를 
'施

行함에 있어서 이것이 他條約國의 越境交通에 영향올 주는 경우, 이를 事前通솝하고 이에 必要한

推置에 關해서 相互協議한다.

麗. 鐵 道 交 通

第10條
m

디

1. 列事交通에 있어서 定期列車 및 臨待列享 運行計劃과 旅客用 列享配定 및 車幅配定은 國際

列享時間表協%J에 기초한 天通[i路定을 iL 리하어 相互 解決하거 나 條6J圖의 該當+央官應問의

合意로 이루어 J다.

2. 交通量이 1께까(ICJ으로 過大할 경우에는 鐵道의 運營能力의 리위내에서 增'寧틀 合意할 수 2),다.

第11無

1. Ai 者와 手荷物 運送에는 If'鐵道旅客手荷物 運送에 관한 國際協定4(CIV)과 1의 追11]協定

이 적용된다.

2. 貨物運送에는 「鐵道貨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M)과 그의 追加協定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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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12條

1. 이 條約에서 말하는 國境區間이란, 條約國의 國境地域의 두 鐵道驛間에 었는 急行列享路線

區間을 말한다. - 부차적으로는 그와 隣接한 鐵道運營地域도 包습. 이 地域에서는 兩條約國

의 法規가 適用된다. 鐵道運營法規도 적용돤다. 例까的입 事項은 슴意필 수 있다.

2. 雙方의 鐵道行政 當局은 自己側 地域內의 鐵道施設과 裝備를 維持, 修理, 改善한다. 이 條

約에 規定되지 않은 例까的인 事項은 습意에 의해 決定될 수 있다.

3. 條約國의 該當 냐1央官廳은 施設의 變호計劃이 나 國境區間과 國境鐵道驛에 있어서의 技術上

의 變호이 交通運營에 영향을 미치는 한 이를 相互 通솜한다.

4. 鐵道 1政 當局은 交通에 영향을 /치는 경우에는 國境區間에서의 施設維持, 修理, 改善(8業

의 時期를 슴意한다.

5. 雙方의 鐵道行政 當局은 他條約國의 領土위에 있는 安企 및 電信施設의 維持, 修쁘 및 改修

作業에 판해 合意한다.

6. 兩 條約國의 鐵道驛間에 設置된 電信線은 오 직 鐵道業務上의 通信用으로서만 使用될 수 있

다. 이 線은 鐵道自體나 公共的인 通信綱에 연결될 수 없다.

7. 國雙區間에서의 鐵道交通에서 發生되는 때 때의 問題는 별 로
,

슴意, 解決한다.

鄭13條

1. 乘務員의 證明書는 相호 認定한다.

2. 相對便 條約國의 領土에서 근무할 鐵道行政當局의 從業員은 制服올 着用하여야 한다. 그들은

相對便 鐵道行政 當局의 樂務規定을 준수해야 힌다. 들의 業務建行에 꾀要한 消늅品이나
u

生活用品擔入에 대해서는 公課쇼이나 手數料의 徵收를 凰除한다. 國境通過地域 鐵道驛에는

들을 위한 휴게소가 셜치된다. i 要한 경우에 들은 醫廉의 惠澤을 받는다.

簿14條

1. 獨逸民초共和國은 獨逸帝國鐵道區間엔 「젤 퉁젠J(Gerstun en)과 「당旦말 하우센」(Dank-

ma 1shausen )地域에서 「카리J生産品을 輸送할 경우 獨逸聯邦鐵道局의 r 헤링겐/베라 i

(Herin en/Werra)it來列車가 逸獨民초共+D國의 同 領土를 通過하는 것을 許容한다. 이 交

通에 꼬,要한 無業上 효營技術上의 條件은 wy 습意한다.

2. 「헤렁겐/베라」路線으로 「카리」를 獨逸民초共和國에 輸送하거 나 그 地域을 通過하여 第3國으

로 輸送하는 경우에 同 「카리」케車는 國境區間 鐵道驛인 「곌스퉁갠」을 直接 通過한다. 「곌

스 퉁 」에 있어서의 越境手續은 獨逸聯邦共7D國의 「베브라」(Behra)와 獨효民主共和國의 「젤

스 퉁毛」 通行方式과 같다.

鄲15(畵

1. 獨逸民초共 D國은 獨逸聯邦鐵道局의 列享가 國의 領土를 지 나 國境通過地域을 경유해서 獨

逸聯邦共和國의 「오 버슐」(Obersuhl)驛을 i뇨來하는 것을 許容한다. 이 許패內점에는 이 地域

의 建築物파 附帶施設에 %,要한 敎地의 無償利用이 包含퇸< 獨逸帝國鐵道局의 同 地城은

獨逸聯邦鐵道局이 自費로 補修하고 管理한다. 「베브라」(Bebra)-「곌스퉁겐」(Oerstun en)

間의 越境通行은 이로써 侵害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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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逸民초共+n國은 獨逸聯邦共和國의 「쉬 벱다」(Schwebda)驛과 「헬 라」(Heldra)驛間올 運

行하는 獨逸聯邦鐵道局 y'l]車가 上記項에서 合意된 것과 1례-한 條件으로 國의 領土를 通

過하여 國境通過地域을 경유하는 것을 許容한다.

第16條

獨逸聯邦共{tI國은 혈i慾帝國鐵道局이 앨i 하는 71]車가 復線으로 自國의 領소를 지나(Ii愈民志共和

國에 있는)「비-르타/베라」-「게르스퉁」地域을 通行하는 리을 허락한다. 獨逸帝國鐵道局은 이 地域

을 自그側의 )%,員과 費用으로 運營, 補修, 維持한다. 이 許可內容에는 이 地域으] 建築物파 t<f·1帶1iA

設에 必要-한 歡地의 無償헤)A이 包숩된다.

21. 內陸 船船交通

第17條

1. 兩 條約國은 그듈의 領土에서 爲速하고 經濟的인 船船運0율 위한 謂般與件이 마런되도록

努초]한다.

2. 相互主義의 原21j에 立脚하여 水路팸id을 위한 許可制는 fit要하다.

第18條

1. 相對便 條約國의 땜G와 積荷테蜀에 物品을 運送하기 위해서는[該劉禍關 - 는 主務當局의 特

別許可가 i,要%다.

2. 通過運航의 歸路에 相對便 條8J國에 物品을 運送하는 경우에는 許41가 必要하<] 않다.

鄭19錄

1. 確泊所가 指定되어 있는 경우에눈 17條1項이 적용된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許可된 破泊所

에서는 內陸船劃의 乘務員의 上陸이 保陣된다.

2. 破泊所가 規定되어 있더라도 不意의 事故, 언行故陣, 疾痛, 自然災害와 같은 特殊한 事件이
奪

發生한 경우나 正 는 現地 條 ) 國의 該當官應의 許可와 要請이 있올 겅우에는 다른 適當한

場所 運航中1E나 上陸 許可된다. 船長은 特殊한 事件 發生한 우, 運航中1L

기 타 合當한 理由를 초務當局 또 는 관계기콰에 通告해야 한다.

3. 高水位, 低水位, 凍結, 水上事故 等으로 因하이 繼續運航이 75브[能-하거 나 運航制限올 1산는

겅우에는 物品을 옮겨싣거 나 內陸船韻의 집을 輕減시킬 수 있다. 物品의 移積 또는 輕減온
I

該當 機關에 報告되어야 하며 펜게자의 立會1에서만 可能하다.

第20條

1. 簿5條에 의기하여 請證)y]書를 相프 認定하는 것은 內陸船運1i에 있어서 「일베Jil/ 內陸運河
%

를 위해 發給된 運行證明畵에 限하여 有效하다. 獨逸民主共和國의 船船證明書는 水路 利

用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同 水路는 獨逸聯邦共和國의 內陸船3il規定의 적용對象이다.

獨逸聯邦%81]國의 船船證明書는 Wi魚民主共和國의 水路에서 露定된다.

2. 兩條約國中 - 方의 內陸水路를 他方의 大獲船船 及 / 集團 且 過度히 運航합 때에는 該

當官廳의 同意가 必要하다.

過度한 運航이 란 個個의 船憩이나 船團의 容量이 水路利用바 관한 兩條約國家들의 i%規에

- 176 -



37. 「프리쓰릴·- ,- 매르크J(Fritz1ar-Hornberg)

38. 「헬스 트-4i크1[(부르를C(Hersfeld-Rotenburg)

39. 「찌겐하인」(Ziegenhain)

40. 「풀다J(Stadt un d Landkreis Fulda)

41. 「포겔스메르[고,(Vogelsberg-Kreis)

42. 「쉬기히터른J(SchlOchtem)

43. 「바트 노이쉬타트 아 . 데 , 잘레](Bad Neustadt a. d. Saale)

44. P 비-트 키싱 엔」(Bad Kissingen)

45. 「쉬 바인 푸르트」(Stadt un d Landkreis Schweinfurt )

46. r 하스베르크J(Ha/Sberg-Kreis)

47. Ot부르크J(Stadt un d Landkreis Cobur g )

48. 「리히 벤켈스」(Lichtenf(Js)

49. 1기0]]로코J(Stadt un d Landkreis Bamberg)

50, P 포르히하3]J(Forchheim)

51. 「·그로나흐.」(Kronach)

52. 「-j-름바.흐」(Kulmbach)

S3. r 비-이로이트」(Stadt un d Landkreis Bayreuth)

54, r 호$」(Strdt un d Landkreis Hof)

55. 「널씨31J(Wunsiedel)

56. 「티르쉔로이토」(Tirschenreuth)

8) 附 廳 文 晝 n

獨逸民1共+l]國內의 郡行政地域 r

1. 「비스마르J(市와 郡) [Wismar(Stadt-und Landl(reis )]

2, r 그 레베 스 뮈 91」(Grevesm hlen )

3. 「가데부쉬J(Cadebusch)

4. 「쉼베린」(市와 翟]) [Schwerin(Stadt.und Lankreis )]

5. r 하게노w프J(Hagenow)

6. 「루드비히스루스트](Ludwigsluso

7. 「과르힘J(Parchim)

8. 「페르레베르크」(Perleberg)

9. 「제하우곈」(Seehausen)

10. 「잘쓰베벨J(Salzwedel)

11. r 오스터부르3J(Osterburg)

12. 「칼베」(Ca1be)

13. 「크피쩨J((KIdt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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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運送에 관한 1957年 1月 156字의 關稅協定(Carnets TIR )

- 陸路運送上의 國際危險物取損에 관한 1957年 9月 30B字의 歡洲協定(ADR)

v. 海 上 交 通

f鄲2어寨

I. 兩條約國은 物寶運送과 移積올 위하어 란D와 海上交通設備를 相互 利用할 수 있도록 한다

는데 合意한다. 兩條約國은 各其 自己側 港1]에 있는 相對便 條約國의 船船을 他國의 船聽과

同等하게 取損할 것을 保障한다. 이것요 특히 手續節次, 手數料 및 港濁使用料 徵11)L 港濁의

自 由로운 出入과 그 {l]用에도 적용된다.

2. 兩條約國의 船船은 各己 自國의 園旗를 揚揚하고, 相對便 條約國에 出)<하1'딘서 物1답을 運送

할 수 있다. 相對便 條約園의 港[1와 積載場間에 物品올 運送하기 위해서는 同 國家의 特別

Ifz'디- 必要하다.

第30條

1. 兩條約國 自國法律에 의하어 國籍을 證明하기 위해 規定된 書類를 持會한 船船이 同 國家

의 國旗률 揚揚毛 경우. 同 船顧은 同 條約國의 船韻으로 간주한다.

2. 合·法的으로 發給된 船船測定證明밥틀 保有한 船船에 대해'서는 再測定이나 事後測定이 凰除

된다.

3. 港 使用料를 支拂할 때는 船顧測定證書에 記載된 容積을 根據로 한다.

第31條

條約國 - 方의 領海1세서는 相對便 條約國의 船繼이 携揚하고 었는 國旗의 國家에서 적용되는 w

務員, 裝備, 施設, 船船安金 手段, 測定, 運航性能등에 관한 規定의 적용을 받는다.

교. 終 結 規 定

第32條

L 本條約의 適用이 나 解釋에 대해 雙方의 見解差가 대두되는 경우에는, 兩條約國이 構成한 委

員會가 이것을 解決한다.

2. $5 委員會의 各 代表團은 獨 2聯邦共和國 聯邦交通相의 소權代表와 獨逸따초共和國 交通相

의 소權代表가 이끌어 간다.

3. 同 委員會는 條約國 - 方의 提案으로 召集된다.

4. 具體的인 運營節次는 委員會에 의해 確定된다.

5. [w] 솟員會가 提起된 雙方의 見解楚를 解決하지 못할 겅우에는 同 問題를 各圖政府로 移管하

며. 政府는 이를 協商을 통해서 解決한다.

第33條

本 條約은 無期限으로 練結된다. 本 條約은 發效 5年後 每年末 3個月前의 通告로 年末에 解約될

수 있다.

本 條約은 相호 覺畵交換을 通해서 本 條約의 發效에 必要한 對內的 條件充)E을 通告하는 날부터

發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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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證據로 兩國의 소權代表는 本 條約에, 署名한다.

1972年 5月 26B 伯林에서 獨逸語로 된 2통의 原本을 作成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을 獨逸民主共和國을

代表하여 代表하여

r 에곤 · 바르J r 미카엘 · 콜J

기 獨逸聰 邦奐胸飜과 獨逸못초奚胸國혜의 交通問麗에 관합 11約의 議定쁘 耐繹

第1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海運旅客船과 內陸船船便의 旅客의 運送은 4在는 實施되지 泳艾 있다. 雙方은 前提條件이 充足

될 경우 이 問題를 處理하기 위한 倫商올 開催할 것에 슴意한다.

第12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兩 鐵道行政當局은 鐵道業務소의 通信을 위해 더 많은 長距離電話를 架設할 것올 檢討한다.

第17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陸船船에 대한 許패業務 再開와 함께 獨逸聯邦共和國

의 內陸船韶에 대한 許可掃置도 再開할 것을 宣言한다.

第21條에 대한 議定書 附錄

條約國은 內陸船과 그 積載物에 대해 現在 實施되고 있는 安소保障推置를 變更시키지 않을 것을

효言한다.

第23條에 대한 議定畵 附銀

l. 獨逸聯邦흐和國과 獨逸못主共和國은 그들의 該當 官廳間에 물의 正常的 흐름狀態의 維持, 「일

베」江上의 472. 6bt부터 566. 3At에서의 正常的인 船船運行의 維持 等을 위해서 예컨대 縱 · 橫

의 水位測定, 干潮測定, 水深이 얕은 곳을 조 정하기 위한 拔濫과 航行障壽物의 除송 等에 관해

서 適時에 事前通솜할 것에 슴意한다. 破)l<이나 水路의 標識는 雙方의 合意로 施行한다.

2. 「엘베」江上의 水路, 發電所施設, 발D進入路 폭은 지금까지의 慣例에 따라 標識된다. 이 慣

例는 條約 署名6의 「엘베」江의 狀態를 基準으로 활다. 標識를 變更할 경우에는 雙方의 관졔

기관間에 습意한다.

3. 엘베江上에서 不意의 事故와 水上事故가 發生한 경우 이에 대한 調査나 調書의 作成은 同 事

故와 關聯된 國家의 監督 및 統制機關에 의하여 遂行된다. 兩;'寨約國의 內陸船이 7[<意의 事

故나 水上事故에 관련되는 경우 그 該當機關은 이에 대한 調査를 實施하고 調書를 交換한다.

4. 獨逸民末共和國內 발G사 를 運行하는 獨逸民主챠和國 內陸船船 「엘 」0거 上記 國境

區域을 運行할 경우에는 特別한 船旗로 標識되고 또 獨逸聯邦共和國의 관계기관의 通行手續

을 밟지 않는다.

第25條에 촨한 議定書 附銀

兩獨間의 定期路線 버스나 렸ii路線 交通을 위한 許페는 쇼業體의 所在地가 있는 條約國의 該當

官廳에서 處理된다. 이 申請에 對해 異議가 없는 경우에는 企業體의 所在地가 있는 곳의 條約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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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省은 相對便 條約國의 交通省에 己側의 意見畵를 添附하여 회송한다.

兩條約國의 領土소에서 이루어지는 交通에 대한 許可發給과 申請은 當地의 法規定에 의해 遂行

된다. 條約國의 領土소,의 혹은 이를 通過하는 定)g] 「버스」路線이 나 通過路線의 運行에는 同 條約國

의 要請에 의해 %方의 쇼業魏가 參與한다.

第2어幽에 대한 議定書 l(f·t錄

- 國際貨物運送에 콴한 1959年 1月 15 11의 關稅協定(Carnets TIR)

- 陸路上의 國際危險物運送에 관한 1957年 9月 30El의 歡洲協定(ADR)에 兩國이 同等 資格의 會

貝으로 1JU)L'한 때까지 交通條約의 2樹幽는 留保%1다.

第3거際에 관한 議定書 附錄

第3기畵에 의하여 構]貪되는 委員會는 人的 및 物資交流를 緩%8[]하-T- 슴뾰的으로 運營하기 
'

위한 問

題에 괸,하어 수어잔 시기에 자문할 수 있다. 이에 必要한 提案은 兩政府나 혹은 關係機關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航空交通에 관한 議定書 附錄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航空3[通部門에 있어서 共同作業을 發展시키기 위해 適當한

時)樹에 航空交通協定 練結올 위한 協商을 始作할 것을 合意한다.

a) 書 11 交 a

i) 聯邦首相1隱 「에곤 · 바르J次官의 畵輪

聯邦餓'相廳

「에굔 · 바르」次官

1972年 5月 26티, 5y「본J 1

獨逸民主共和國 內閣應 次官

「미카옐 · 콜」博1 貴1

伯 林

尊敬하는 「골J次官 !

tA은 
-貴1에게 

下記事項올 通告하게 된 것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 獨逸聯邦共1미國은 獨 魚聯邦共和國과 獨 2民主共1n國間의 交通問題에 촨한 條約을 調印한 후,

鐵道旅客 및 - 手荷物運送에 관한 國際[豚i(CIV)과 鐵道貨物運送에 진,한 國際協定(CIM) 및 1

)1319fl協定에 tIlL하기 위해 申請하겠윱니 다.

2. 前記 1項에서 言及된 協定애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바主共和國이 同等 寶格을 가진 會員國

이 될 떼까지 交通條約 第11條는 留保필 깃 입 니 다.

3. 42i魚聯邦共{[1國은 現存의 鐵道綱을 國際鐵道協定에 에속시낄 것을 서명합니 다.

4. p커CI林內 鐵)'%路線의 法1YJ 地位는 1項에서 言及된 t政i의 會員國이 된 다음에도 영힝·을 t난지

않a을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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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그 證據로 兩驕의 소權代表는 本 條約에, 署名한다.

1972年 5月 26B f白林에서 獨逸語로 된 2통의 原本을 作成하였다.

獨逸聯邦추和國을 獨逸民主共和國을

代表하여 代表하여

「에곤 · 바르」 r 미카일 · 콜J

2) 獨교T邦共麻1國과 쁘逸못血共胸飜閨의 交遍閏麗에 관한 a勤의 飜定書 附쁘

第1條에 관한 議定書 附銀

海運旅客船과 內陸船船便의 旅客의 運送은 現在는 實施되지 않 있다. 雙方은 前提條件이 充足

될 경우 이 問題를 處理하기 위한 愈商을 開催할 것에 合意한다.

第12條에 관한 議定書 附銀

兩 鐵道行政當局은 鐵道業務上의 通信을 위해 더 많은 長距離電話를 架設할 것을 檢討한다.

第17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獨逸못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主49和國의 內陸船顧에 대한 許패業務 再開와 함께 獨逸聯邦共和國

의 內陸船韶에 대한 許可推置도 再開할 것을 宣言한다.

第21條에 대한 議定書 附錄

條約國은 內陸앱과 그 積載物에 대해 現在 實施되고 있는 安企保障推置를 變호시키지 않을 것을

효言한다.

第23條에 대한 議定畵 附銀

L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의 該當 官廳間에 물의 正常的 흐름狀態의 維持, 「엘

베」江上의 472. 6jbt부터 566. 3」IT에서의 正常的인 船韻運行의 維持 等을 위해서 예컨대 縱 · 橫

의 水位測定, 干潮測定, 水深이 얕은 곳올 조 정하기 위한 拔濫과 航行障壽物의 除去 等에 관해

석 適待에 事前通告할 것에 습g한다. 破)/c이나 水路의 標識는 雙方의 습意로 施行한다.

2. 「일베」江上의 水路, 發電所施設, 합n進/L路 等은 지금까지의 償例에 따라 標識된다. 이 慣

例는 條約 署名6의 「엘베」il의 狀態를 基準으로 다. 標識를 變호할 경우에는 雙方의 관계

기관問에 습意한다.

3. 엘베江上에서 不意의 事故와 水上客故가 發生한 경우 이에 대한 調査 + 調晝의 作成은 同 事

故와 關聯된 國家의 監9 및 統制機關에 의하여 建行된다. 兩條約國의 內陸船이 不意의 事

故나 水上事故에 관롄되는 경우 그 該當機關은 이에 대한 調査를 實施하고 調書를 交換한다.

4. 獨逸못末共和國內 발u사이를 運行하는 獨逸民초A和國의 內陸船韻이 「엘베」江의 L記 國境

區域을 運行할 경우에는 特別한 船旗로 標識되고 또 獨逸聯邦共和國의 관계기관의 通行手續

을 발지 않는다.

第25條에 관한 議定畵 附銀

兩獨間의 定期路線 버스나 通5路線 交通을 위한 許可는 쇼業體의 所在地가 있는 條約國의 該當

官廳에서 處理된다. 이 申請에 對해 異議가 없는 경우에는 企業體의 所在地가 있는 곳의 條約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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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通省은 相對便 條約國의 交通省에 自己側의 意見醫를 添附하여 회송한다.

兩條約國의 領土上에서 이루어지는 交通에 데한 許可發給과 申請은 當地의 法規定에 의해 建行

된다. 條約國의 領+1-거 혹은 이를 通過하는 定)rn 「버스」路線이 나 通過路線의 運行에는 同 條約國

의 要請에 의해 A)-)w의 企業體가 參與한다.

第28條에 대한 議定害 附錄

- 國際貨物運送에 관한 1959年 1月 155의 關稅臨定(Carnets 
'

rIR )

- 陸路1의 國際危險物運送에 관한 1957年 9月 305의 歡洲1森定(ADR)에 雨國이 同等 資格의 會
k

員으로 加入할 때까지 交通條約의 2히蒙눈 留保된다.

第32條에 관한 議定晝 附錄

第3기幽에 의하여 構成되는 委員會는 )%,的 및 物資交流를 緩和하고 슴理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問
된

題에 촨하여 주어짙 시기에 자문할 수 있다. 이애 i,要한 提案은 兩汝府나 혹은 關係機關에 의하여

이루어 긷다.

航空交通에 관한 議定활 附錄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航空交通部門에 있어서 共同作業올 發展시키기 위헤 適當한

時期에 航空交通協定 綿結을 위한 協商을 始作합 것을 合意한다.

a) 書 a 交 a

i) 聯邦首相 「에곤 · 바르]次官의 書輪

聯邦贈빗t

r 에굔 · 바르」次官

1972年 5月 26테, 5케6 1

獨逸民1共/11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 · 콜」博1 왔T

伯 林

尊敬하는 「촐」artr !

本/,은 
·責1에게 

T記事項올 通솜하게 된 것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 獨逸聯邦共+n國은 Wi a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交通間題에 판한 條約을 調印한 후,

鐵道旅客 및 手荷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V)과 鐵道貨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CIM) 및 
-

L

追/In協定에 )t치하기 위해 申請하或윱니다.

2. 前記 1項에서 
' 

言及된 協定애서 獨 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이 同等 資格을 가진 會員國

이 될 떼까지 交通條約 第)1條는 留保될 것 R] 니 다.

3. 獨逸聯邦共和國은 現1i의 鐵道絹올 國際鐵道臨定에 에속시길 것을 성 명합니 다.

4. (昭9林內 鐵道路線의 法17J 地位는 1項에서 葛'及된 協定의 會員國이 된 다음에도 영힝·을 l-지

려을 3]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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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獨逸聯邦共和國의 現存의 諸協定은 1項에서 言及퇸 協定의 會員國이 된 다음에도 영향욜 받지

않令 것입 니 다.

敬意를 表하면서

「에곤 · 바르」

ii ) 內閣應 「미카일 · 콜」次官의 書輸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미카얼 · -콜」次官

1972年 5月 26므. 伯林 102.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次官

「에곤 · 바르」WT

r 본J

尊敬하는 「바르J !

本人은 옷T에게 T記事項을 通告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民主브和國과 逸獨聯邦共和國間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에 調印한 후,

鐵道旅客 手荷物運送 관한 國際3定(CIV)과 鐵道貨物運送 촨한 國際協定(CIM)

追1CI協定에 )fL)L하기 위해 申請하或읍니다.

2. 前記 1項에서 言及된 協定에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同等資格을 가잔 會트國이

될 때까지 交通條約 第1괴畵는 임保될 것입니다.

3. 獨逸뭇主多4和國은 現存의 鐵道綱을 國際鐵道協定에 예속시킬 것을 성명합니다.

4. 面회白林內 鐵道路線의 法的 地位는 1項에서 言及된 協定의 會員國이 됨으로 因해서 영향을 받

지 않을 것입니다.

5. 獨逸民主共和國의 現存의 諸協定은 1項에서. 름及된 協定의 會員國이 됨으르 因해서 영향을 받
'

않을 다.

심심한 敬意를 表하며

r 미카엘 · 골J

iii ) 內閣應 「미카엘 콜」次官의 書輪

獨逸民초A和國 內閣廳

r 콜J 次官

1972年 5月 26 B , 伯林 102.

獨逸聯邦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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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首험a

「에굔 · 바르」밧官 貴1

r 본J

尊敬하는 「바르J !

本人은 貴1에게 T記事項을 通告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n國과 獨逸聯邦共+師謝聞의 交通條約이 發動된 다음 兩國家間의 交通에 있어서 지7

까지 通常的으로 이루어지던 交通量올 超過할 수 있도록 交通緩和指置가 施行될 것입니다. 獨逸民

1共和國 人民이 申請하는 겅우 獨逸民초共和國 該當機關은 獨逸聯邦共和國에 居住하는 親戚이나

親%[]y]- 獨逸民企9ttl1國올 1%4 數目]에 43 27XI-는 )을 %t- >71-] 다. 萬- 無逸民主共和國3

該當機關 나 團體 招請狀 A면,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은 商業, 30b, 「
- Y. 」, 宗敦1처

理由로 獨逸民主共和國에 A國할 수 있令니다. V]-에 獨逸聯邦共和國의 觀光客은 雨國家의 旅行'

社間의 合意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獨逸民초共和國올 旅行할 수 있읍니다. 獨逸民主共和

國으로 旅行하는 사람들은 과거%다도 더 많은 乘用車를 使用할 수 었을 것입니다. 獨逸民초共>STI國

으로 旅行할 때 휴데할 수 있는 譜物의 限界量 L 增大될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

主共和國 /,民이 z1骨한 家族事情으로 獨逸聯邦共和國을 旅行하는 것을 許可할 것입니다.

貴1께서 이 通솝틀 숏T의 政府에 전달헤 주시기룰 원합니 다.

敬意를 表하며

r 미카엘 · 콜J

iv ) 聯邦首相應 r 에곤 · 바르고t官의 書輪

聯邦首相廳

' 곤 · 바且」次官 19<2年 a 266

S3 r 본J 1

獨逸民초共和國 內閣應(伯林).

「미카엘 · 콜J 次官 출T

tx은 )B字 ST의 書輪을 接受兎음을 確廳합니다. WT는 同 書輪에,서 交通條約의 發動 
'

以後
4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取하게 될 旅行緩寧1T擔置에 관한 情報틀 알려 주었읍니다.

높은 敬意를 表하던서

r 에굔 · 바르J

4) 1972年 6月 268 歸結된 흐逸 邦奐)linr과

� 

獨逸濁血奐胸國혜의

96rna에에 T핍하고 이불 麗伯韓에 a用합에 즈음한 m朝
a

聯邦首相렬 「에굔 · 바르」次官은 다옴과 같이 聲明하었다.

「. . · 本人은 1972年 w 26B字且. 결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하主共和國間 交通條約 諸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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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1年 9月 3B亭로 체결된 伯林에 촨한 4大國協定과 符습되도록, L리 同條約의 諸規定이 西

伯林에서 엄수된다는 前달T에 이를 充實히 適用한다는 슴意事項을 確認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은 그의 효法限度內에서, 4大國協定의 諸規定을 준수하고 酉치白林에 대한 通行協定

의 適用을 調整할 것이다. ……

」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r 미카엘 · 콜」次官은 다음과 같이 聲明하6다.

f… 本)%,은 署名에 음하여 本 條約의· 諸規定이 1971年 9月 3B 체결된 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의

諸規定파 符슴되며 同 條約의 諸規定이 T林에서 엄수될 것이 라는 前븃T에 이를 充實히 適用한

다는 슴意事項을 確認한다. ……

g

야h處 2 1972年度 聯邦法수集 2 , l, 450-1, 458面)

文 書 32

4大國協蜜의 最襲議定書

1972年 6月 35

(번 역 문)

美國, 英國, 佛蘭西, 소 런 政府는 1971年 9月 3B추 4大國協定 第2部에 임意하고 또한 실T의 請

合意事項 및 規制를 異議없이 받아 들이면서 아래와 같이 슴즘한다.

1. 4大國 政府가 本 議定書에 署名항으로써 4大國協定이 發勉되며 同 協定은 本 議定畵를 包含해

서 過송애 練結되었거나 습意된 4大國協定과 諸 決定을 侵害하지 못한다.

2. 4大國 政府는 兩獨政府의 관계 當局間에 습意된 아래와 같은 諸協定과 規制가 4大國 協定과

同時 發勉 야 한다 主張한다.

즉, 1971年 12月 17B卒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의 民間人 및 物資%ii에 관한 獨逸聯

邦14和國과 獨逸民主共和驕間의 協定」

1971年 12月 20B후 「旅行 및 訪問通行의 緩和 와 改善에 관한 西伯林當局과 獨逸民主共和

國間의 協定4

1971年 12月 20B字 「領土交換을 通한 包領問題 鬪整에 콴한 西伯林當局과 獨逸民1共和國

間의 協定」

1971年1 9月 305후 「獨逸聯邦共+0國 체신省 代表와 獨逸뭇主共和驛 체신省 代表間의 會談議

定書4第6項 및 第7項

3. 4大國協定과 本 議定書에서 指摘한·이 後의 兩獨政府 촨계 當局間의 諸 協定 및 規엄]는 協商과

정에서 提起된 主要한 問題들을 解決하며 모두 계속 有動하다.

4. 4大國協定 및 上記 캠協定과 規制를 施行하는데 따르는 어려운 問題가 發生하여 이를 4大國中

의 한 政府가 提起할 境遇, 또는 4大國協定 및 기타 캡 協定과 規制의 - 部가 履行되지 않을 .

경우, 上記 問題를 提起하는 政府는 協定에 rc]-且는 응당한 義務를 履 하 , 4大國協定과 本

議定書에 符合 도 록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3大國政府에게 4大國協定과 本 議定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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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계 規定에 注意를 鳴起시키 i 要한 4大國協議會 召集을 要求할 權+11를 갖는다.

5. 本 議定書는 署위하는 날로부터 血動한다. 本 議定書는 19·/2年 6月 3El 伯林의 美國管精區域

內의 前 聯슴國管理理事會 建物에서 署名되 1 2 , 똑같은 拘束力올 갖는 原本 4部를 各各 英語

佛語, 露語로 作成하였다.

美國政府代表 「윌리 얼 P . 로저스」

佛蘭西政府代表 r 모리스 . 슈망J

英國政府代表 「아랙 . 머 라스 . 콤J

소롄政府代表 「안드레 . 그로미코]

(出處 0 1972年. 9月 15B字 聯邦政府公報 第174號 附錄)

u

a

文 T 33

1072年 10月 16El寧 國籍閏題에 판한 觸制法令

1972年 10月 165

第1 條

0) 7 勞動者와 農民 國家9 法을 tI반%V 1972年 u 1 5 以前 獨逸民主共和國을 離說한

뒤 獨逸民主共和國에 다시 居住하지 않은 獨逸民1共和國 AlA은 本 法수의 發勉와 同때에

獨逸民主共和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2) 上記 0)項에서 規定한 사람骨의 子孫이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家當局으로 부터 許 1를 1광지

않3t 獨逸民초共和國 領1VI에 居住 경우에도 本 法수의 發勉와 함께 獨逸하主共+n國의

國籍을 상징한다.

第2條

本 法수 第1條 (1)項에서 말한 사람들이 21<ih으로 獨逸民主共和國욜 離說한 事實에 대하이는 刑

事處劉을 訴追하지 않는다.

筆3條

內閣은 本 法수의 施行에 必要한 施行令을 公布한다.

第4 條

(1) 本 浪수은 1972年 10月 17B부터 發動된다.'

(2) 本 法수과 背驗되는 法은 폐기된다.

獨逸民主共和國 /,民議會가 1972年 10月 165 議반한 本 法을 公告한다.

1972年 10月 16罔, 伯林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

「발터 .

· 울브리히트J

(出處 2 獨逸民主共和國 法令集 l , 第18號 26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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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옹 34·
,

1922年 10月 178李 獨逸民소共胸國 A터의 施行에 판한 規定

1972年 10月 17B

非社會主義國家 및 西伯林을 旅行하는 獨逸民主共和國 A民은 內閣이 決議한 施行令에 따라 다음

과 같은 規制를 받는다.
.

第1 條

(1) 獨逸民主共和國 人民들이 친척들의 招請을 받고 緊急한 家族問題 때문에 獨逸民主共和國의

%ti 證明書를 認定하는 非社會主義國家 또 는 西伯林을 旅行할 i 要가 있을 경우, 이를 許

페한다.

(2) 本 規定 (1)項에서 말하는 緊急한 家族問題란 出産, 結婚, 重病, 死亡 폼의 경우를 말한

다. 以上의 i由는 關係 證明書 乃至 公共醫師의 珍斷書를 添付해서 호證해야 한다.

(3) 緊急한 家族問題로 旅行이 許페되는 對象은 獨逸民主共和國에 居住하는 祖父母, 父母. 子

女, 姉銃들이다.

第2條

(1) 法的 年쇼生活老)t 및 身體障碑者들은 上記 第1條에 規定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종전과 같

이 非社會主義國家 또 西伯林의 친척을 訪問하는 旅行이 許메된다.

(2) 旅行許可 期間은 年間 30B 限度29 - 時 正 數次 나누 許패된다. 歡洲 以外

旅行對象國일 경우에는 3個月까지 許페된다.

第3條

(1) 職場을 가젠 者가 非社會主義國家 또 는 西伯林을 y%i 하기 위하여 許페申請을 提出할 경우

에는 機關툐의 同意害를 添付해야 한다.

(2) 緊요한 用務로 非社會主義國家 또 는 西伯林을 旅行할 경우에는 乘用車를 타고 가는 것이

許可된다.

第4條
m

本 規定은 1972年 10月 17B부터 發勉퇸다.

1972年 10月 17B, 伯林

內務相 겸 獨逸/,民警樂總툐

r 딕 켈」

(8處 2 獨逸못초A和國 法令集, tr . 第61號 65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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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書 a통

1922年 10月 178李 獨逸聯邦共胸國 7[i民의 束獨旅行에 핀w한 規走 罷 1972年

10月 17B寧 獨逸民主共+fl國 通行讚法에 대한 第11次 施 i令

1972추 10月 176

1) 1972年 10月 17fl宇 獨逸聯邦共1n國 市民의 東獨旅行에 판한 規定

獨逸民초共和國올 1&il하는 獨 魚聯邦共和國 市民들은 獨逸民主共)n國 內閣이 決議한 施行수에 따

라 다2과 같은 金制를 받는다.

第 1 條

(1) 獨逸聯邦共)f]國 市民들은 獨逸民1共和國0]] 居住하는 들 毛 과 친

'

招請을 받아

個)<用虛且 正 는 Si 民초共和國 판 판·p-] t'(3請을 받아 業, t化, 「 王 ,, 宗敦的 用

務로 獨逸民主共和國욜 h(i 할 수 있다. .

(9 친척과 천지 訪問을 위한 同 
'旅行期間은 

年間 30B 限度內에서 - 時 또는 數回에 나누어서

許4f된다.

(3) 潛在는 - 般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 企地域에 걸처서 許可된다.

第2 陳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은 獨逸聯邦共{n國 旅行社와 獨逸民초共和國 旅行社問의 촨계協定에 따2+

觀光客으로 獨逸民主共和國을 旅行할 수 있다.

鄭3條

다음의 경우엔 側人乘用車로 旅行할 수 있다.

a) 緊急한 事情이 있욜 경우 또 는 公共交通手段便으로는 目的地에 適時에 彭1]놈할 수 없거나 텀

的地까지의 交通事情이 不便할 경우

51 득 ... ,l,,, .... ..

'

d) 商業, 玄化,' 「 포 」, 宗敎7J 事由로 i 要할 경우

峯4條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이 旅行許패를 얻기 위한 資格證明畵를 交付반으러먼 다음과 같이 申請한다.
w

a) 獨逸民3 共和國에 居住하는 )%,民 또는 招請機關은 관계 國家機關(通行證 및 旅行申솝 事務

所 또는 各市廳 및 郡廳)에 m申請

b) 獨逸聯邦共和國의 市民이 觀光旅 7을 目(l<J으로 할 경우에는 獨逸聯邦共+D國 旅行社·를 經由

하여 獨逸民1共和國 旅行社에 申請

第5條

本 規定은 1972年 10月 17 5부터 發勉'한디..

1972< 10月 175 , fLo林

- 186 -



內務相 겸 獨逸人民警察總長

r 딕 켈」

2) 1972年 10月 17B字 獨逸民초At[1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

1954年 9月 155字 獨逸民主共和國 通行證法(法수集 81號 786面) . 簿10條에 依據하여 1968年 
'

6月

115字 獨逸民主%和國 通行證法 施行令 改正(法令集 M 58號 331面)에 대한 外務相의 同意1에 다

음과 같이 規定한다.

第1 條

法 鄭4條 2y 1 다음 事項을 包含 킨다.

G)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은 獨逸民초共和國의 國境檢問所 또는 第3國驗在 獨逸民主共和國 公

館에서 寶格證明書 또는 기타' 판계서류를 提示하여 入國許可를 받는다.
w

資格證明畵는 이를 願하는 獨逸民主共和國內의 居住人 또는 招請機關이 該當 國家機關에 申請함

玆 發給된다.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이 觀光텀的으로 旅行할 경.우에는 該當機關을 通해서 資格證明書를 發給받

는다.

出國許페눈 獨逸1%,民警察의 관계部處를 通해서 얻는다.
a

第2條

本 施行令은 1972年 10月 175부터 發動한다.

1972年 10月 r FB, 伯林

a

內務相 겸 獨逸人民警察總툐

.

r 딕 헬J 
'

(Cb處 2 獨逸民초共專1國 法令集 f , 簿61號 653-654面)

文 書 36

畵本條約 儒 E[]에 즈읍한 「優」次曹 罷 「바르J次盲의 w朝

1972年 11月 8터

1) r 졸J次音의 TI

獨逸허主共和國 內閣廳의 r 미카일 · 콜」次官은 1972年 11月 SH 「본J에서 獨豫聯邦共和國과 獨逸

民초共和國間의 基本條約 妥結에 즈 음하여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존경하는 r 바르」次官, 진사, 숙녀 여러분 l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7D國間의 판계에 판한 基本條約은 歡洲大陸의 各國과 /%,民들의 平和

共存을 위해 새로운 歷史의 章을 열어놓은 獨 . 소條約과 獨 . 波條約의 禮制에 符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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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記 條約들은 企體的으로 소 련과 獨逸民主共和國 및 기 타 社會主義國家듣이 追求하는 積植的인

平和共存政策의 表現이다. 그것은 또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協商에서 現實에 초要意味를 · 1드고

있음을 反映하는 깃이다.

兩獨관계의 原베에 촨한 條約의 歷史的 意義는 이제 通行協定과 交通協定 체겯 以後 線合的이머

永續的인 基本關係를 發展시킴으로써 유엔憲章의 的과 原則, 특히 모 는 國家의 主權平譽의 原則

에 符合되도록 相互社會制度가 相員한 自主的인 두 國家의 關係를 樹立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노럭

은 만일 保守派의 
'妨害를 

받31 않는다띤 歡洲의 緊張緩和에 3게 寄與할 것이다.

우리의 臨商을 通해시 일어넨 또 하나의 
· 

매우 重要한 成果>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U國의

유엔會員/JIl]L을 위한 覺書에 署名-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오레동안 지체되었던 인올 領고 JE한

世界機構의 普遍性에도 寄與하었다.

-1리그L 
)H 合意 또는 署名된 文書는 獨逸民主共111國파 獨逸聯邦共和國이 마침내 相互 善隣關係

속에 平和共存할 수 있는 安소한 基礎를 마련하려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意춤를 表現하고 있다.

다. 우s]는 이런 協/1에 必要한 條約과 樓定을 緖結할 決,L이다.
x

郵便 · 通信分野에서는 이미 基本條約이 옥名毛 後에 必要한 協商을 始作할 수 있게 되었다. 記者

活動保障에 4한 晝輪交換은 基本條約 署名으로써 發勉하게 된다.

現存하-C 國境線의 標示 및 境界線區리問題의 規制 等을 위해서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

國 政府로부터 그 任務를 賦與받은 委員·舍는 基本條約 署名後 作業욜 始作하게 된다.

基本條約이 發動되면 무잇보다도 旅行者 交通1司題가 필씬 改善될 것이 다. 雙方間에는 이에 관린된

情報가 相호 交換되었다.

Jr리는 追)%[1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 i 및 規制의 延長문제를 仙林(酉部)에 관한 4大國協定과

符合되도폭 Ai事에 있어 協議할 것을 本 條%J 署名을 通해서 確認肯'F기로 음意하였다.

本 條約.署名을 通-해시 우리는 또 한 獨逸民主共和國에 tyi'하는는 獨逸聯邦共和國 代表部가 4大國協
로

定에 따라 西(1林의 利益을 代表한다는 事實욜 確認한니-.

니-는 또한 記者活動保障에 관해서 今日 우리가 署名한 솝輪交換의 諸規定이 西伯林에 판한 4大國

' 

協定에 符습되도록 適用됨으로써 同 書輪交'換의 諸規定이 西伯林에서 잘 履行되어 0
'

h 한다는 合意事

項·을 驗調한다. %J論 ti魚民主共)11國과 西伯林當局間의 諸協定은 다-냄 모( 協定에 관계械이 게속

有勉하다.

獨逸民초共和無과 獨 聯邦共{11國의 相)겻 係 관한 基本條約은 重要한 國際的 寄與를 하게된다.

르 에컨대 獨逸民소共和圖과 獨逸聯邦)MI:1園이 默꺼·1安保會議의 準備 및 進行에 積3i的이머, 同等한

로:場에서 參{l]하게 된 것이다.

本 協商을 通해서 歡洲의 平和와 緊張緩和 그리고 兩獨의 國民들에게 많은 fl]得을 주게 되 었다.

本 條約의 玄晝에서 言及된 內容들은 우리가 몇年 前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와 같온 成果에 대해서 기러한다.

1972年 4月 18 13 獨逸沈會초義統-黨(SED) 中央委員倉 第1뱝記 r 에리히 · 호니커」가 「쏘 피 아J市에

서 行한 그의 重大演脫 속에 밝헌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11國間의 正常的 善隣關係로의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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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過程」에서 우리는 초要한 成果를 이룬 것이다.

獨逸民초x和國은 關係正常+b를 위한 基本條約의 署名을 앞두고 同 條約歸結 이후 雙方의 詠畵節

次를 거쳐서 條約의 金體內容이 發勉될 수 있도록 든 態勢를 At2 와다.

끝으로 本)v은 雙方의 代表團成員들과 直接 또 는 間接的으로 매우 어렵고 항상 전문적인 協商에

參與하여 成果를 거두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2) 「바르J次音의 廳朝

獨逸聯邦共和國 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은 1972年 11月 85 「본J의 首相廳에서 獨逸聯邦%和國과

獨逸民초A和國間의 基本條約을 繹結함에 앞서 다음과 같은 
' 

聲明을 發表하였다.

今6 슴意된 條約은 歡洲의 緊張緩和 및 協)]을 도모하기 위한 國際的 努)Id의 초要基礎다. 이로

써 兩獨逸國家는 그러한 發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게 된다.

今6 合意된 基本條約은 랜 協商 終1E符를 쩍는 것 다. 우 의 協商은 1970年 I d 27B

始作되었다. 거의 2年홍안 우리는 獨逸聯邦$b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協議하여

왔다. 現在 實施되 있는 通行協定 및 施行되·기 始(F한 交通協定의 둔 停임場온 오 늘의 條約 낳

은 必須的 先走者들이다.
.

本人은 雙方의 모든 協商 參{fl者들과 特히 r 콜J博士 뜰T에게 本)%의 기흠을 傳하고 섶고 또 깊이
도

감사하는 바이다.

우e] 雙方의 代表團이 2年間 平均 lOB
'

간격으로 만나게 된 것은 거의 慣에에 없는 일이며 及 한

우리가 다루어야 했던 問題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거의 慣例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本/(은 때때로 意見對호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게 해준 雙方의 솔직하고 實際的 · 姿勢와

建設的엔 成果를 이룩하려는 意忠에 감사하고 싶마. 우리가 바란 것은 公明正大한 條約이다.

. 또 묘 猛묘 픔
는 안된다. 이것은 바로 民族問題에도 該當되는 原則이다. 우리는 4大國의 權利와 義務에 촨해서

閨明된 것처 럼 國陰法的 現狀을 變更시킬 생각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 러나 우리는

우리의 相互關係를 正常化하기를 願했고 또 렇게 할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 協商終結은 規制된 푯存關係를 넘어 相互協力關係로 發展하는 歷種上에 셨,須的인

出發點이. 되는 것이다. 本 條約은 다만 雙方의 政府가 願하기 때문에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兩獨驕

民들 을 必要且 하 문 졀 는 다. 서 우 는 B常生活 튼 t要한 分野

에 대한 實際的 規制問題에 큰 價値를 賦與하였던 것이다.

雙方은 本 條約에 署名함으로써 追)%fl議金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및 規制의 擴大問題가 1971年

9月 S B후 西伯林에 촨한 4大國協定에 符습되도록 每事에 協議해서 施行된다는 點을 確認하게 된다.

獨逸民主共和國에 常驗하는 獨逸聯邦共和帥의 代表部는 1971年 9月 3B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

林의 利益을 代表하게 퇸1 · 獨逸民主共+[]國과 西伯尊 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動하다.

本人은 또 한 記者活動保障에 관해서 수B 우리가 署名한 畵輪交換의 諸規定이 西伯林에 판한 4大

國協定에 符슴되도록 適用됨으로써 同 書輪交換의 諸規定이 西伯林에서도 잘 履行되어야 한다는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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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事項을 驗調한다.

本)<온 以外에도 國境線 兩側의 廣範圍한 地域에 사는 가족들이 西쪽에서 東쏙으로 家族再會를

容·3하게 하도록 한 合효事項과 訪問 潛在問題가 改善핀 깃을 重要視한다. 이령게 한으로써 兩獨國.

民들은 새로운 生活을 經驗하게 된다. 우리는 1年前만 해도 關係1E常/h가 比較的 短期間內에 이 렬

게 111]]-른 速度로 發展하리 라 L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힌 깃 은 모 두 兩獨國家問의 同等權을 基礎로 하고 國際法的 拘束力을 갖는 協定을 基礎로 함으

로써 61能하였다.

이것은 또 한 國際的 分野에서도 寄與를 하게 된다. 2遇 51 니,內에 우리 兩獨國家는 同等한 資格으

로 歡洲安錄 및 協7J에 관한 準備會議에 參1[1하게 된다. 明年에는 雙方의 軍縮問題가 重大한 役割

을 擔當하게 될 것이다.

獸·>+의 中·c·部이면서 歡洲問題의 中,L·이 되 2 있는 두 獨逸國家가 故意로 平和의 根本問題를 서

로 協議하지 않는다면 것온 1常的인 힐이 아니다. 政治的 協議에 판한 슴意는 래서 有益하다.

.

- 리는 本 基-本條約을 通해서 兩獨逸國家間의 斷絶을 解·消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하>이 0年 以

上의 期間이 所要되었다는 事實을 잊을 수가 但다.

(出處 2 1972年 11月 IO Ei후 公報 
' 

第156號)

文 T 37

獨逸 邦共歌1國 m邦首相應의 r 에곤 · 바르」次官파 獨逸民초共淨0國

Mg廟 次音 「D I카靈 · 優」博+閏의 驛便 및 懼信業務에 판한 書輪交換

1972年 11月 8H

1) 해tit欄廳 「에꼲·바르J次實의 書쁘

發信 2 聯邦首相應 次官

1972年 11月 8 그 「본J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 · 콜」博+ 貴1

尊敬하는 「콜J次官 !

太)t은 읒T에게 T記容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와 獨逸民초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n國과 獨逸民主共/1:1國의 相互關係에

판한 基本條約에 假調印한 後, 郵便 및 電信協定올 縮結하기로 습意합니 다. 이 協定올 練結할 ·대까

지는 現存의 合意와 tri가가 계속 적용될 것 입니 다.

兩 國家가 萬國郵便聯合(UPO) 및 國際通信聯盟 (UIT)에 同等資格으로 ty入할 必要性이 있음을

참작하여 獨逸聯邦共和國 i汝府는 獨逸民1共和國앤이 協商을 始作한 후 上힌 機構에 /IlL)L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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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要한 掃置를 取할 것임을 語知하고 있읍니다.

敬意를 表하면서

r 바르J署名

2) P
l
$g應 「미카靈 · 홀J傳士의 음s

發信 2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

1972年 11月 8테, 伯林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부

次官 「에·곤 · 바르J貴1

r 본J

尊敬하는 r 바르J統 l

本)Q은 뜰T에게 T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으로 섕각합니다.
자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와 獨逸聯邦44和國 政府는 獨효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44和國의 相互關係에

판한 基本條約에 假調印한 후 郵便 및 電信協定올 歸結할 것에 合意합니다. 이 協定이 練結될 8까

지는 現存의 슴意와 節次가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兩 國家가 萬國郵便聯습(UPU) 및 國際通信聯盟(UIT)에 同命資格으로 tyL7 할

� 

섰,要性을 참작하여

獨逸民초A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게 協商이 始作되면 獨逸못초A和 으은 上記 機構에

nL),하는 i 要한 譜置를 取할 을 알 는 바 다.

敬意를 表하면서
디

r 미카엘 · 콜J博士署名

([8處 2 1972年 11月 85후 公報 155號)

玄 요 38

.

「유엔J加),申禮에 대한 으s交 꽈 祠 議定書에 판한 WT

1972年 11月 8B

1) T邦랸相應 r 에곤·바르」次曹의 書1龜

發信 2 聯邦首相廳 次官

1972年 11月 se, r 본J 
.

獨逸民主 %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클J博士 AT

伯林

尊敬하는 「콜」次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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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은 貴1에게 T記事項올 iii報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 다.

獨逸聯邦共/D國 政府는 獨 2民/t共和國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內法에 따라 유%機構에 to入

하기 위해 必要한 指置骨 取할 것이라는 點을 認%0했윱니 다.

兩國의 政府는 /JO]L申請畵 提또時期에 데해 相互通告할 것입니 다.

敬意를 表하머

r 바르]署名

2) 1Mrn廳 「D I카憾·營」次2의 한輪

%愛1言 z 測 逸民1共11司獨 Ps閣 譜. AI野

1972年 11月 8 H, 伯林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次官 「에E·바르」 貴1

r 원2

T%敬하는 「바르,氏 !

‥a人은 -寅1에게 
T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스럽게 생각합니 다.

獨逸民1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聯邦共和國(i 國內法에 따라 유엔機構에 y)[IA

하기 위해 必要-한 指置를 取할 것이라는 點올 認知'玆 니다.

兩國의 政府는 ))fl)L申請·晝 提出때篤]에 관해 相꾜通告할 것입니다.

敬意를 表하며

r 콜」博1署名

3) r 유憾」AW申讀에 관한 臟定書에 대한 飜朝

0 獨逸聯邦共和國의 聲明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聯邦議會가 開會돤 後에 獨逸聯邦共.yn國이 유엔)JIl)L을 申請하t뎨 必要한

國內7) 與랴을 造成하기 위해 %,要한 推置를 취-핸 것이다.

ii ) 兩國家代表의 聲明

兩國家의 政>Af는 Il[l/申請害를 M]時에 提出하기로 相互通솝한다.

(出處 2 1972年 11月 8 B字 公報 15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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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書 39

記者潛動傷障에 판한 書흐&T, 閏 書輪交臧과 관련한 議定書에 대한 T明,

假 ED時 記春着 僞障01[ 관합 슴t導項을 麗伯韓에 適用하는데 매한 w

27의 f聰

1972年 11月 ss

1) 書 m 31 a

i ) 聯邦首相廳 「에곤 · 바르」次官의 書輪

發 信 2 聯邦首相廳

次官

1972年 11月 85, 「본J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옐·콜」博+ 읒T

伯林
a

흉R하는 r 콜J博士 l

tA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委任을 받아 獨逸民主共和國의 記看가 獨逸聯邦共和國에서 活제하
]

는 問題에 대해 높T에게 通報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그의 現行 法令의 테두리內에서 獨逸民초共和國의 記者와 그 補助員들이 職業

的인 活動과 自由로운 情報 및 報道活動을 할 權利를 保陣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圍은 슴法的인 職業活動, 特派員의 活畢뿐만 아니라 相互主義의 原則에 立禪하여 常

驗特派員의 職業上의 居住를 보장합니다.

常平特激員 ] 1는 다음과 같은 事項 保障 다.

- 他臧의 特派員과 同等한 待遇를 받을 權利

- 職業上 居住할 경우 通常的인 交通手段을 利用하여 何時라도 出/L할 수 있는 權利

- 報道, 意見 및 論評을 지체없이 送稿하는 것을 포 함하여 獨逸聯邦共和國內에석 活動하 (h業

할 수 있는 與件

- 通常的으로 - 般)%,이 使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의 利用

- 般的으로 - 般)<과 言論機關에게 公開될 수 있는 公的인 情報를 要求하고 여기에 從事하는

人物과 官廳 또 는 機關으로부터 情報를 寬集할 수 있는 權利

- 個人의 職業上 必要한 物品, 寶料 및 生活 須品올 持參할 수 있는 權利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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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民1共和國의 常驗 特派員이 獨逸聯邦共/I]國1적에서 活動하기 위한 前提條件은 다음과 같·윱

니 다.

- 獨逸聯邦共和國에시 施行피는 方式에 따른 居住地登錄

- 公衆保錯, 他/<의 權利 및 自由, 安金파 pj犯은 위한 諸法規와 f)4令의 嚴守

本 通報에서 말하는 記者란 合法·的으로 또A< 職業的으로 獨 2民主共和國의 聞, 「라디-c」, 「테

df 비전」이 나 遇1·l]紙의 報道要員, 袁眞師, 技術者로시 獨逸民主共和國의 H +l]紙, [i期刊行物, 報道

機關, 「라디오」, 「'테 리비%放送 및 遇刊紙를 위헤 報道, 意見, 論評올 포 함하여 情報를 寬集, 受

領하고 반포하는데 i鉛事하는 者를 말합니다.

敬意를 表하며

「바르J

ii) 內閣廳 「미카엘 · 골고)C官의 晝輪

發 信 : 獨逸民1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1月 8H, 伯林

獨 魚聯邦共和國 聯邦首相廳

次官 r 에곤·바르J 貴1

「본」

尊敬하는 「바르」氏 l

本<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委%을 i욘아 獨逸聯邦共和國의 記者가 獨逸民1共+D國內에서 活動하·는

p,l)).誦 ·1] 대 해 貴下에게 T記뾔Ti을 通報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흐}-니다.

獨逸民1:共和國은 그의 現行 法令의 테두리內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記者 및 그들의 補助員들에

게 職業的인 活動과 自由로운 情報 띨 報道活動을 할 權孝1]를 保陣할 것입니다. 獨逸民1共和國은

-$法((J인 職業活動, 特派員의 活動뿐만 아니 라 相互초義의 原베에 立禪하어 常驗 特派員의 職業上

의 居住를 보장합니 다.

VA'R' 特派員에게는 다음과 같은 事項이 보장됩니 다.

- 他國의 特派員파 同特한 待遇를 %을 權<l]

- 職業上 居住한 경우 通常17J인 交通 ·a을 利用하여 何時라도 出2L할 수 있는 權利

- 「뉴우스」, 意見 및 論評을 지체없이 送稿하는 것을 包含하여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活動하고

作業할 수 와는 與件

- 通常的으로 - 般)<이 使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의 利/l]
l

- - 般的으로 - 般人에게 나 言論機關에게 公開필 수 있는 公的인 情報를 要求하고 여기에 從事

하는 )L物과 官應 또 는 機關으로부터 情報불 寬集할 수 있는 權利

- 個人의 職業上 必要한 物品, 資料 및 生活必須1 울 持參할 수 있는 權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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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聯邦共聰國의 常驗 特派員이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活動하기 윔한 前提條件은 다음과 같읍

너다.

- 獨逸民主共和國에서 施行되는 方式에 따른 居住地 登錄

- 公衆保健, 他/%의 權利와 自由, 安金과 防犯을 위한 諸法燒와 法令의 嚴守

本 通報에서 말하는 記者란 습法的으로 또는 職業的으로 獨逸聯邦共鄲國의 新聞, 「라디오」, 「테

레비전J이나 遇刊紙의 報道要員, 寫眞師, 技術者로서 獨逸聯邦共和國의 H刊紙, 定期刊行物, 報道機

關 「라디오」와. 「테레비전」放送 및 遇刊紙를 위해 記容, 論評을 포 함하여 情報를 寬集, 受領하고 밥

포하는데 i給事하는 看를 말합니다.

睡 崩
.

r 憾+

2) 記看篇1twm에 관한 니s&a과 관련한 議定書에 대합 騰曉

i ) 獨逸民主共和國의 聲明

1. 特派員의 活動에 관하 獨逸民초共)il國은 T記事項을 確認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의 特派員은
미

'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모든 通常的안 交通手段을 利用하여 出入하며 情報와 意모 및 論評을

지체없이 傳達하는 것을 포 함하여 他驕의 特派員과 같은 作業 및 活動與件을 보장 받는다. 그

들은 通常的으로 - 般人이 쳄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을 利用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 般

/,과 름論機關에 公開될 수 와는 公的안 情報를 要求하고 여기에 從事하는 )%,物과 機關으로부

. 터 情報를 寬集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關係機關으로부터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職業的인

活動을 하도록 許페를 받은 후에는 側2(的인 職務를 위해 i 要한 物品, 寶料 및 生活 須品을

持 할 수 .

2. 常驗 特派員의 居住登錄과 活動許페 業務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法令에 依據하여 獨逸民主共和國

의 關係機關이 取援한다.
l

3. 獨逸民主/E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에 驗在하는 그들의 常驗 特派員이 法/%,인 r 獨逸聯邦$b和國

驗在 차國),記者 俱樂部」에 加入하는 것을 주望한다.

ii ) 獨逸聯邦共+[1國의 聲明
a

1. 獨逸民主共+[1國의 常驗 特派員이 法/(엔 r 獨逸聯邦共和國驗在 外國/,記者 俱樂部」에 frL)L하려

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希望에 대하여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이 同 俱樂部의 約定에 어떤
團

影響力을 行使할 수 없다는 것을 確認한다. 다시 말해서 約定은 이 俱樂部 自體의 權限에 속

한다.
'

2. 그럼에도 不拘하고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常驗 特派員에게 他國의 特派員과 同等한 活

動與件을 保障한다. 즉 r 獨逸聰邦共章]國 驗在 外國人조泰 俱樂部」에 to2L하는 경우와 같은 活動

與件을 保障한다. 聯邦政府가 - 般的으로-外國 特派員들에게 許容하는 바와 같이 獨逸民主共和

國의 常驗 特派員에게도 모든 情報에 接할 수 있도록 한다. 聯邦政府는 特派員을 公式的 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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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招待-曾 때 獨逸民主共1미園의 特派員을 差別하지 아니한다.

3. 聯邦政府는 獨連니靜邦共1D國에서 活動叫는 獨逸民-d-:共+n國의 iA驗特派員에게도 記者會見데'· 質問

權울 賦與하기 위 肉 가능한 한 - %는 與件을 保1寧할 것이 다.

3) 鑛驕61]時 記看의 frns 에

� 

관한 습意事項營

醫伯韓에 適用하는데 대한 WA의 聲聘

)A-의 오 늘 調印된 記者活動保陣에 관한 書輪交換의 規定 內容이 1971年 9)J 3 B 縮結된 4大國1畵 '

定에 따라 西伯林에서도 嚴守된다는 前딸T에 同 書輪의 規定을 西伯林에 適%한 것을 合意한다.

獨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市 當局間의 合意事項은 이깃으로 저촉 ] 지 않는다.

<出處 z 1973年 2月 9 터字, 印刷物 7/153y

玄 T 40

4大國의 聲明

1972年 11月 9El

外務省 報告 : 佛蘭西, 英國, 美國政府大使-h 1972年 11月 9fl 佛蘭西, 英國, 蘇聯 및 美國政府가

같.은 V 4個國首都에서 同[자 發表한 다음의 聲明을 獨 魚聯邦政府에게 傳達하였다.

려弗閨西共和國, 「1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 大莫聯邦1國 빛 「아메리카」合衆國 政府는 그 들

大使둘을 동 過去커
4

4大國 管理委員會 建物 - 達 會議를 開催한 , 獨逸聯邦共71:1國과

獨逸民%A-M마國이 「유 」W[1入申請을 경우 4大國政府는 그 /JnX·을 支擴'할 깃에 合意하며, 이와 관

·].하어 이 러한 會員資格이 결51 4大國의 權限과 責任 또 는 이에 相應하는 4大國間의 協定, 決定 및

·[11行올 侵害하는 것이 아님을 確認한다.」

-

. A 聲%]에 앞서 佛蘭西, 英國 및 美國大使와 驗獨逸民1共+E]國 顔헤 大使가 伯林에서 1972年 10月

C3 H 부터 11月 5H까 3 獨逸聯邦共 n國과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유인J%IPL申請 意思와 판6하여

4大國의 權+1j와 責任에 관한 意見交換을 하었다.

<出處 2 1972%i 11月 11 테字 公報 157號>

文 i 41

獨逸聯邦숏淨0國과 獨逸民血共+DS의 相互關係에 관한 보本條約과 其他 事項

1972年 12月 21El

1) a過얠邦奐胸1國과 獨過民主共淸1國의 相흐關係에 관한 畵本條約

條約國-E

ZF和維持에 대한 그들의 責71에 留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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歡洲에서의 緊張緩和와 安소保障에 기여하려는 努力에서 
·

獨,歡洲의 國境內의 모든 國家에 대한 不可侵, 領土保金, 그리고 초權尊重이 平和를 위한 基本條

件임을 麗識하며,

며라서 兩獨逸國家는 그 들의 相互關係에서 武力行使나 威脅을 抑制해야 함을 認定하고, 歷史的

事實에 基礎해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曲의 民族問題를 旦 함한 根本的엔 問題에 있 서

들의 見解差에도 不拘하고,

兩獨逸國家 國民의 福趾를 위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A和國이 相互協力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할 것을 希望하면서 다음과 같 슴意하였다.

第1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血초共和國은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禪하여 相互 正常的 좋隣關係
도

를 發展시킬다. 
·

t2/:7 獨]AIM%X+[1國< 獨逸民主%+[1國은 유%憲章%l W定毛 60VI- ]SPl], 특 1 t 國家3

主權平等, 獨立, 自主性 및 領土保오의 尊重, 自決權, A權保護 및 無差된]에 관한 텀的과 原則에

따른다.

第3條 
'

「유엔J憲章에 따라 獨逸聯邦휴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 들의 給爭問題를 T和的 方法으
q

로 解決하고 武7)에 의한 威脅이나 그 使用을 止揚한다. 그 들은 現在나 將來에도 그 들의 現存 境界

線의 不페侵을 再確認하며 들의 領土保企을 無條件 尊重할 責任을 친다.

第4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家의 어느 國家도 다른 國家를 國際的으로 代輝

하거나 다른 國家를 代理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原擇]에 슴意한다.

第5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歡洲 諸國間의 平和的 關係를 促進시키고 歡洲에서의

安金과 協方을 위해 기여한다.

雙方은 默洲內에서 武力과 軍備를 減縮시키려는 努力을 支持하며 이로 因하여 參)[1國의 安소을

溫害하 d 된다.

獨逸聯邦숏+D國과 獨逸民초共和國은 園際的 安소保障을 
' 

위해 實勤性 있는 國際的 監9T에 소般

的이고 完소한 軍備縮小를 目標로 하여 특히 核武禱와 其他 大量虛殺武器分野에 있어서의 軍備制限

과 減縮올 위한 努力올 支持한다.

第6條 獨逸聯邦숏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의 統治權이 各自의 領土內에서만 有勉하다는

原則에서 出發한다. 雙方은 兩國의 對內外問題에 있어서 相互 獨立性파 自主性을 尊重한다.

第7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그들의 關係를 표常化하는 過程에서 實際的이고 /V

道的 問題를 規制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雙方은 本 條約의 原則에 쇼脚해서 相互 利益을 위하

여 經濟, 學術, 技術, 交通, 司法, 郵便, 電信業務, 무健, 玄化, 「스포츠」, 環境保護 등의 分野의 協

y)을 發展시 促進 위 協定을 練結할 것 다. 細部事項은 追1[1議定書 規定되 있다.

第8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은 常驗代表部를 且 交換한다. 代表部는 雙方 政府

所在地에 各其 設置된다. 代表部設置와 關係되는 實際的 問題는 追加로 規定된다.

. 第g 條 獨逸聯邦共和驕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本 條約이 以前에 雙方이 練結한 모든 雙務的, 多務的

國際條約과 協定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合意한다.

第10條 本 條約은 %h職을 要하며 at廟에 관한 覺書를 交換한 날로부터 發勉한다. 이에 대한 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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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로서 兩 條伊)國의 企權代表는 
'本 

條約에 署名하었다. 1972年 12月 21 5 伯林에서 獨逸語로 2통의

原本을 作成하였다.

Zi逸聯邦共和國을 代表하여 .

「에곤 · 바르」

獨逸民主共+1]國을 代表하여

「미 카엘 · 콜」

2) 獨逸銃-에 관 11서 g逸聯邦共8國 政磨가 a逸民血

奐胸國 a磨에게 19172年 12月 Sl EI 에 보낸 書르

發 信 2 聯邦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月 21 B ,

「셜]

獨逸타t共和國 內閣廳

次官 r 미카엔 · 骨]博+ 貴 r

伯林

<A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相호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에 署名한 짓파 關聯하여 獨

逸聯邦共和國 政府는 歡洲平和維持에 寄與하며 獨逸民族의 自由로운 自決로 國家統-을 達成하려L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治的 目標어'l 本 條) J 이 矛眉1'되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하였음을 通솝하는 바입

니 더-.

敬意를 表하며

r 비-르] 
'

3) 基本1t餘에 대한 遠1tI臟定T

I

第 3 條에 대하여

獨逸聯邦共/L1國과 獨 魚民主共1rI國 兩國政府가 任命한 者로 委員會를 構成하
'

기로 合意毛다. 同

委員會는 兩國家間의 現存 境界線表示를 再檢 ·]'하고 Z要에 따라 이를 改正, 補完하머, 國境線問題

에 곡],혜 必要한 報告文晝를 作成한다. 同 委員會는 同時에 國境線에 관한 問題 以外에 에컨대 水力

管理, 「에너지」供給 및 災害防1E와 같온 헌안 問題를 規制하는데 努-0한다.
.

:y 委員會는 이 條約이 署名된 후 그 듣의 {/F業올 시직·한다.

夏

第7 條에 대하니

1. 獨逸聯邦共)D國과 獨逸民1共和國間의 交易은 現存協定의 原베에 立脚하여 展開毛다. 獨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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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共7D國과 獨逸못主共和國은 經濟關係의 계속적안 發展을 促進하며 지금까지의 規制를

調整하고 交易構造를 改善하는 것을 텁的으로 하는 側謁的인 協定을 練結한다.

2.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經濟와 技術分野에서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協力을 促

進하고 이에 要求되는 條約을 練結할 意圖가 있음을 表明한다.

3. 1972年 5月 26H亭의 條約과 더불어 始作된 交通分野에서의 協7]은 擴大, 驗化된다.

4.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은 法的 救助를 i 要로 하는 사람들의 利益을 위하여 특히

못i在과 刑法分野의 法律共助 관계를 可能한 限 간소하게 그리고 슴理的으로 條約上 規制할

意思가 있음을 表明한다.

5.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은 萬國郵便聯盟 및 國際電信條約의 原벤에 立脚하여 郵便

및 電信協定을 歸結하기로 습意한다·. 雙方은 同 協定을 萬國郵便聯盟(UPO)과 國際通信聯盟

(UIT)에 通솜한다. 同 協定에는 現存의. 슴意事項과 雙方에게 有%l]한 節次가 省含된다.

s.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못主共和國은 保健分野에서 協調할데 대한 關,L을 表明한다. 雙方은

條約에 依據하여 許容된 範圍內에서 醫藥品과 特殊痛院 및 珍廉所의 治廉方法의 交流에 대

해서도 規制할 것에 슴意한다.

7. 獨逸聯邦 4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文化分野에서의 協調를 發展시컬 意圖를 表明한다. 이

텀的을 위해 雙方은 政府間의 協定縮結에 관한 協商을 始作한다.

8. 獨逸聯邦共客1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이 條約이 署名된 후 「스포츠」關係를 增進하기 위한 協

定을 통해 「스포츠」 關係機關을 支援할 用意가 있음을 驗調한다.

9. 環境保護 分野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和國은 相互間의 損害와 危險을 防止하기

위해 協定을 緖結해야 한다.

10.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書籍, 雜誌, 「라디오」 및 「테레비전」製作物의 相互間

講入을 擴大할 텁的으로 協商을 進行한다.

IL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當事者의 便효를 위해 非商業性 효拂 및 淸算송來를 規

制하 한 協商을 始作한다. 雙方은 相互間 쳄益을 社會的안 觀點 最短期間內

에 協定을 縮結할 것을 우선적으로 考慮한다.

財産問題에 판한 條約議定書 附錄

財産問題에 촨한 法的 묘解差員로 인하여 이 問題는 條約으로 規制될 수 없었다.

1) 國籍閏題에 광한 議定書에 대한 聲朝

獨逸聯葬共和國은 議定書에 촨해 다을과 같이 聲明한다.

r 國籍問題는 條約에 規制되지 않았다.」

獨逸民主共+D國은 議定書에 관해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r 獨逸民主共和國은 本 條約이 國籍問題의 規制를 容易하게 할 것이라는 立場을 堅持한다.J

S) 鐵族의 再魯와 施 i規制編胸 謁 非商%t險 物資交總의 軟善에 관한' 1972年 12月

21 8寧의 靈羲交換(莊釋 添%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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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內閣廳 r 미카엘 · 콜J次官의 書輪

發信 2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2月 21 밉, f白林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政務長官 할T

r 본J

尊敬하논 「바르]長官 !

獨逸民主共+[1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호關係에 판한 基本條約이 오늘 署名된 것과 펠련하여 本

人은 貴1에게 T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聰國 政府는 이 條約이 發動된 이후 關係正常+h가 進行뇌는 過程에서 다음의 分野에

관한 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指置를 取한다.

1. 離散家族 問題의 解決

2. 1972年 5月 26 H字의 書信3(換의 內容올 계속 履行하는데 있어서 觀光올 포 함하어 兩獨間 旅
4

行 및 訪問交流 改善하기 위한 指置

3. 獨逸民主共/1]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非商業性 物資交流를 改善하는 문제

- 兩獨間의 譜物用 小包 및 手荷物 交流의 規制緩和

-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에 있어서 非商業性 物資 持參의 規制編和

- 現在의 纖1L 및 擔出規定에 대한 再檢討

- 이삿짐 및 遺産에 대한 許페袁[i次의 簡素+h

敬意를 表하며

r 욜J 博士

ii ) 聯邦首相應 「에곤 · 바르」政務長官의 솝輪

發信 2 聯邦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셔 21 R. r 본」
고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미카엘·骨」博士 貴1

伯林

尊敬하는 「골」氏 l

本)L은 오늘 아래와 같은 內容의 팔T의 숨信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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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民초A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相호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의 署名과.관련하여, 本),은 효T

에게 T記事項을 通告하는 것을. 영팡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本 條約이 發勉한 後 關係正常化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다음의 分野에 대

한 規定을 마련할 것입니다.

1. 離散家族 問題의 解決

2. 1972年 5月 26B亭의 書輪交換의 內容올 졔속 履行하는데 있어서 觀光을 包含하여 雨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를 한층 더 改善하기 위한 推置

3. 獨逸民主%和國과 獨逸聯邦共+D國鷗의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

- 兩獨間의. 譜物用 小包 및 手荷物交流의 規制緩和

-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에 있어서 非商業性 物資의 持參에 대한 規制 緩和

- 現存의 擔入 및 振6規定에 대한 再檢討

- 이삿점 및 遺産에 대한 許패節次의 簡素化

敬意를 表하며

「바르J

6) 家旗의 흐t와 waa制編胸 罷 參商 儉 物눕交騰의 t舊에 관합

書쁘交換에 대한 s朝

基本條約이 發勉함과 더불어 下記의 緩和策이 施行된다.

l. 離散家族의 再貪問題 2

- 솟婦의 再會

- 子女의 保護가 i$要한 父母의 移住, 특히 父母뎌i 한 사람만 生存한 경우. 이것은 祖父母가

그 들의 孫子에게 移住하는 문제에도 적용된다.

- 수한 例外的인 우 結婚許可

2. 兩獨間의 旅行 및 訪問交流의 改善 2

.

- 獨逸民主共和國의 )%,民이 獨逸聯邦共和國을 訪問할 수 있는 許패의 범위中 긴급한 家族用務

를 銀婚式과 쇼婚式까지 擴大 
'

- 징급한 家族問題로 旅行하는 경우, 이에 適用되는 獨逸民초共和國 /,民의 範圍를 員腹묘弟

까지 擴大

- 獨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間을 通行하는 경우 通行「비자」 發給象次를 鐵道 및 內陸船 交通便

으로까지 擴大(書面申請의 省略)

- 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에서 正當한 證明을 받아 通過旅行(伯林交通은 除차)을 中斷할 수 있

는 指置

- 獨逸民主共和國의 港 1를 지 나는 貨物船에 乘船한 獨逸聯邦共和國의 旅行솜가 關係 발D都

市에서 - 泊 潛在하기 위한 上陸許페(獨逸民主共和國 旅行社의 要請으로 - 泊하는 것을 包

含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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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聯邦共和國 國境隣接地에 居住하는 住民이 獨逸民초共和國의 國境隣接地에서 潛在할 수 었rI(

指置 2

- 附錄 1에 열거된 獨逸聯邦共和國 地域의 住民은 年 SOB의 限度內에서 1回 申請으로 9回까

지 旅行올 하며, 附銀 2에 열거된 獨逸民主共和國의 地域과 都市에서 - 泊 潛在하는 것이

許페된다. 但, 이 旅行은 3側月의 期間內에 行해진다.

- 申請은 獨逸民主共和國 國境隣接地에 居住하는 親戚이 나 親%l]를 통하여 提/11하거나 혹은 獨

逸聯邦共和國의 上記 地域에 居住하는 者가 書面으로 訪問밴域을 관할하는 東獨의 人民警寨

署에 提出한다.

- 許6J에 있어서는 每回 - 泊 潛在用의 「비자J를 9개까지 受領할 資格올 주는 rr 비자J受領을

위한 資格證明書」가 發給된다. 이 資格證明醫를 提示하면 國境通過地域에서 每回 - 泊用 「비

자」가 發給된다.

- 資格證明書에는 )<國希望地가 表示된다.

- 「비자」를 發給받기 위한 前提條件은 法規에 따라 의무직으로 最少限度의 DM貨률 交換하는

것이다.

- 資格證明畵의 裏面에는 L 때 때 rr 비자」가 發給될」이란는 안장이 쩍힌다. 9번째의 r 비

자」가 發給된 후 또는 勉)]욜 喪失한 후에는 이 資格證明書는 臣111X된다.

- 觀)5客으로서 當5치기의 旅行을 하러는 獨逸聯邦共和國 居住者는 警寨에 申솝할 必要가

없다.

- 애외적·인 겅우(예컨대 疾病, 不意의 事故)에는 必要한 期間동안의 潛在許可와 r 비자J가 人못

警察署의 關係機關에서 發給될 수 있다.

3.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에 관하여 2

- 兩獨間의 旅行交流에 있어서 지급까지의 「커 」 500 람의 輸/L制限量을 1,ooo 람으7 增

111한다.

「스라이드」, 印畵紙, 음盤의 輸入禁1L를 廢止한다. (音盤의 경우엔 文化的 遺産品이거나 眞

正한 玄化的인 現代創作品이어 야 한다.)

兩獨間의 譜物 및 手荷物 交流

- 纖物類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國의 - 般的 輸出禁1L를 廢止하되 每 郵送時에 렷i龜民主共 n國

貨로 60「마르크」의 가격까지로 制限한다. (-定한 種類, 예켠대 幼兒服, 完童服, 作業服%

除外된다. )

- 騰物郵送에 대한 輸出許容 限界를 獨逸民1共/D國貨로 30r마르크J에서 10Or마르크J로 緩和

- 音盤의 輸出)L에 대한 -般的인 禁+L를 廢1E여0b的 遺産品이거나. 玄化的 現代 創作品에

한함. )

7) 耐 麗 玄 書 I

獨逸聯邦共和國內의 郡行政地域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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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且-출 타인」(Ost-Holstein)

2. r 프 뢴J(PISn)

. 3. r 뤼벡J市(L6beck)

4. 「노이뮌스.터」市(Neumdnster)

5. 「바트 세게베르旦,(Sad Sege ber g )

6. 「스토르마른」(Stormam)

7. r 헤르쪼 툼 라우엔부르으」(Herzogtum Lauenburg)

8. r 하르부르크J(Harburg)

9. r 뤼 ]부르旦](Stadt u 떫 Landkreis LOnebur )

10. r 뤼星프 단녠베르旦 l (L6chow-0annenberg)

IL r 윌젠J(Uelzeh)

12. 「졸타우」(So1tau)

13. r 셀 J (Stadt un d Landkreis Cell 아

14. r 기프호른](Gifhom)

15. 「부르旦도르프」(Eurgdorf)

16. 「볼五스부르旦」市(Stadt Wolfsburg)

17. r 헤름스테트」(Helmstedt)
'

18. r 라w 바 旦 」(Stadt un d Landkrei k Braunscbweig)

19. r 파이니」(Feine)

20. r·블펜뷔텔J(WolfenMttel)

21. r 잘쯔기터J市(Stadt Salz g itter ) .

22. 「힐데스하임J市(Stadt Hildesheim )

23. r 힐데스하임 마毛부르旦](Hildeshiem Marienb(trg)

24. r 고스 랄」(Goslar) 
'

25. r 알펠트](A1feld) 
'

26. r 간덜스하임J(Gande1sheim)

27. 「오스테로데」(0sterod이

28. r 두더쉬타트」(Duderstadt).

29. r 노르트하임」(Northeim)

30. 「아엔벡」(EinbecIc)

31. 「괴팅%U(06tti11gen)

32. 「뷘폘」(MSnden)

33. r 캇셀J(Stadt un d Land]treis Kassel )

34. 「뷔혤하우젠J(Witzenhausen)

35. r 에쉬베게J(Eschwege) 
'

36. 「벨숭엔J(Me1s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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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프리쓰릴·- ,- 매르크J(Fritz1ar-Hornberg)

38. 「헬스 트-4i크1[(부르를C(Hersfeld-Rotenburg)

39. 「찌겐하인」(Ziegenhain)

40. 「풀다J(Stadt un d Landkreis Fulda)

41. 「포겔스메르[고,(Vogelsberg-Kreis)

42. 「쉬기히터른J(SchlOchtem)

43. 「바트 노이쉬타트 아 . 데 , 잘레](Bad Neustadt a. d. Saale)

44. P 비-트 키싱 엔」(Bad Kissingen)

45. 「쉬 바인 푸르트」(Stadt un d Landkreis Schweinfurt )

46. r 하스베르크J(Ha/Sberg-Kreis)

47. Ot부르크J(Stadt un d Landkreis Cobur g )

48. 「리히 벤켈스」(Lichtenf(Js)

49. 1기0]]로코J(Stadt un d Landkreis Bamberg)

50, P 포르히하3]J(Forchheim)

51. 「·그로나흐.」(Kronach)

52. 「-j-름바.흐」(Kulmbach)

S3. r 비-이로이트」(Stadt un d Landkreis Bayreuth)

54, r 호$」(Strdt un d Landkreis Hof)

55. 「널씨31J(Wunsiedel)

56. 「티르쉔로이토」(Tirschenreuth)

8) 附 廳 文 晝 n

獨逸民1共+l]國內의 郡行政地域 r

1. 「비스마르J(市와 郡) [Wismar(Stadt-und Landl(reis )]

2, r 그 레베 스 뮈 91」(Grevesm hlen )

3. 「가데부쉬J(Cadebusch)

4. 「쉼베린」(市와 翟]) [Schwerin(Stadt.und Lankreis )]

5. r 하게노w프J(Hagenow)

6. 「루드비히스루스트](Ludwigsluso

7. 「과르힘J(Parchim)

8. 「페르레베르크」(Perleberg)

9. 「제하우곈」(Seehausen)

10. 「잘쓰베벨J(Salzwedel)

11. r 오스터부르3J(Osterburg)

12. 「칼베」(Ca1be)

13. 「크피쩨J((KIdt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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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르데레겐」(Gardelegen)

16. 「탕어휘테」(Tangerh tte )

17. 「할덴스레엔」(Ha1densIeben)

18. r 볼미르쉬테트」(Wolmirstedt)

19. 「반쯔레엔J(Wanz[eben)

20. 「오 셀스레엔」(0schers1eben)

21. r 스 타스푸르트J(Stadfurt) .

22. 「할버쉬타트」(Ha1berstadt)

23. 「아실스레벧J(Aschersleben)

24.' 「베르니게로데J(Wernigerod에

25. r 旦베드린부르旦」(gued1inburg)

26. 「노르트하우젠」(Nordhausen)

27. 「장에하우젠J(Sangehausen)

28. 「보르비스J(Worbis)

29. 「하일리겐쉬타트」(Heiligenstadt)

30. r 존c-j스하우젠J(Sondershausen)

31. 「뮐하우젠」(M h1hausen )

32. r 랑엔잘짜」(Langensalza)

33. r 아이제나흐J(Eisenach)

34. r 고타J(Gotha)

35. 「빌-트 잘쭝엔」(Sad Salzun gen )

36. 「쉬말칼덴」(Schmalltalden)

37. r 마이닝엔」(Meiningen)

38. r 슐」(Suhl)

39. 「헐트부르크하우젠」(Hildburghausen)

40. 「일메나우」(11menau)

41.' r 노이하우스」(Neuhaus)

42. 「존네베르크」(Sot1neberg)

43. r 루돌쉬타트J(Rudo1stadt)

44. 「잘펠트J(SaaIfe1d)

45. r 꾀스옐J(FASneck)

46. r 로엔쉬타인J(Lobenstein)

47. P 쉬라이쯔J(Schleiz)

48. 「쪼이렌로다」(Zeu1enroda)

49. r 라이쯔」(Gr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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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프라우엔」(市와 郡) [Flauen(Stadt-und Landkreis )]

51. r 월스니쯔」(b(Snitz)

52. 「라이毛바흐J(Reichenbach)

53. r 아우어비-흐」(Auerbach)

54. 「3.링 % 」(Klingenthal)

9) 圍境通過地域 뾰g에. 관한 1972年 12月 21鬪李의 書輪交換

i )- 內閣廳 「미카앨 · 콜」次官의 書輪

發信 :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2月 21 R, 伯林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政務長官 貴7'

「tJ

尊敬하는 「바르」長官 !

本人은 貴 
' 

r에게 
'

T2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基本條約의 發勉와 同時에 )051 交流를 위'베 獨逸聯邦共和國의 國標에 接한 T

記의 陸路國境通過1'%點을 開放합니다.

- 「잘쓰배멜J(Salzwedel)

- 0it르1]]스」(Worbis)

- 「마이 (J 엔.」(Meiningen)

-. - 「아이스펠트」(Eisfeld)

敬意를 表하머

「꼴」 博1

ii ) 聯邦首相廳 「에관·비-로」政務長官의 晝輪

發偏 : 聯邦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月 21 B, 「-AJ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長 r 미카엘·콜J博 L 貴1

伯林

尊敬하는 「콜J 次長 !

1972年 12月 21 B字 AT의 書輪과 판린하여 本人은 
-貴1에게 

r記事項울 通報하는 깃을 엉팡스

럽게 여 깁 니다.

- 206 -



獨逸聯弗共和國은.基本條約의 發動와 同따에 /,的 交流를 위하여 옷T가 通솝한 陸路國境通過地

點에 相應하는 다음의 地點을 開放합니다.

- r 윌렌J(Uelzen)

- 「두더쉬타트」(Duderstadt)

- r 바트 노이쉬타트」(Bad Neustadt )

- 「i부르3J(Coburg)

敬意를 表하며
「바 르J

. 10) a約 第9W에 관한 獨逸聯邦共胸 政磨와 獨逸民血奐胸國 政磨閏의 羅쁘原玄

에 대한 1972年 12月 있8寧의 음a&w

i ) 聯邦首相應 「에곤 · 바르」政務長官의 畵輪

發信 r 聯邦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月 21B, 「본」

獨逸民主共掌1國 內閣廳

次官 r 미카엘·콜J博士 iT

伯林

尊敬하는 「골J次官 l

本)L은 聯邦政府 까務省이 獨逸聯邦共卵國에 驗在한 佛蘭西大使, 英國大使 및 美國大使에게 T記

事項을 覺書로 傳達한다는 것을 옻T에게 通報하는 바입니다.

r g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1972年 12月 21 6에 練結된 基本條約의 第9條와 關聯하여

4大國의 權利 및 責任과 이와 關係되는 4大國의 諸 슴寫事項, 決定 및 慣行은 同 條約으로 因하여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確廳합니다.」

敬意를 表하며
「바 르J

ii ) 內閣磨, r 미카엘·콜J次官의 書輪

發信 2 獨逸民主共和國 內閣廳

次官

1972年 12月 21 B, 伯林

聯邦首相廳

「에곤·바르」政務長官 옷T
고

r 본J

尊敬하는 r 바且」長官 !

人은 흐B 外務省이 驗獨逸民主共和國 蘇聯大使에게 覺書를 通해서 T記事項을 傳達한다는 것

을 읒T . 通報하는 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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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1·n國은 1972年 12月 21 6 에 縮結된 基本條約 第9·條와 판럽하어 4大

國의 權7-l]와 責任 및 이와 관게되
'

t 4大國의 諸습意布:項, 決定 慣行은 本 條約으로 인하여 영향

반지 %는디-는 깃올 確認합니다.」

敬意를 表하며
「콜J 博士

11) 麗伯韓뼈a와 관련합 T方의 聲明

WJl]議定書 第거畵에 明示된 協定과 規定을 19714[2. 9月 3 H字의 4大國協定애 따라서 酉페白林에도

擴.A< 適用시킬 것을 合意할 수 있다는데 대해 雙方은 見解를 같이 한다.

獨逸바1ANn國에 粧在하는 Ri急聯邦共和國의 常驗 代表部·는 1971年 9月 3 El字의 4大國協定에 따

리- 西伯林의 +l]益을 代表한다.

獨 急民1共+n國과 西伯林市 當局間의 合意事項은 영향을 빨지 않는다.

12) t繼納署名,時 政治的 s議에 대한 D 頭舍黨事

고

兩政府는 獨 2聯邦共和國과 獨逸民1共11]園間의 關係正常化를 추진하는 過程에서 雙方의 利害,

%-'c-] 歡洲의 T和保陣에 寄與하는 問題에 곡1해서 協議'힐 것 合意하였다.

13) 國境勸眞 의 傷務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爾曾席代衰의 聲明

獨逸聯1-힌UT미圖과 Si魚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판한 基本條約 追/Jl]議定書 1項에 대해서 다음과

같 合意가 이루어졌다.

] .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國境線은 1944年 9月 12B字 議定醫의 關係規定에 의해

決定毛다.

WJ 國境委員會는 그 당시 占領軍의 此後의 습意에 따라 規定上 境界線에 變更된 地點이 었

다면 그러한 地點의 IE確한 境界線에 대하이 모든 根據를 土臺로 現場을 確認하고 表示한다.

國境練에 관한 國境地圖와 實用性을 감안한 國境標識를 雙方의 便효를 위해 만든다.

標識를 위해 소요되는 技術1)4J인 費用은 兩條約國이 分擔한다.

2. 現 國境線의 實用性이 헌저히 缺如되어 었다1펀, 同 委員會는 +地와 産業道路의. 使用에 과한

·슴意를 包含하'어 改폼推置를 강</-해야 한다. 同. 委員會는 其他 國境線과 괸린하여 發生되는

副次的안 實際問題를 직접 解決한다.

3. [0] 委員會가 取損하는 문제에서 相互 意見差異가 發生할 겅우 雙方은 問題룰 그들의 政府에

위 임하5 政府는 이各 
' 

協商을 통해 헤질한니..

11) ii政交浦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獨逸民主共4fl國 首磨代表의 聲明

獨逸民소共和國은 獨逸民초共和國의 關係機關과 獨逸聯邦共/l:福의 行政機關間의 現存 交流를 變

更하거 나 生計支援, 後見關係, 身元問題, 社舍保障問題의 分野를 變更시킬 意向이 없으머, 오히러

現存 交流를 持續하고 가능한 띰위내에서 이를 促進시낄 )TI意가 있다.

(出處 e 1973年 2月 9 El字 5[J刷物 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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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書 42

基本條約 W6鶴의 雙方 協商代表 聲明

1972年 12月 21B

' 

1) r 바르」長音의 T聰

r 骨」博+, 神士, 淑大 여러분 l

今5 署名된 條約은 兩獨國家 關係의 基礎입니다. 同 條約은 A間의 幸福을 위해서 그 위에 相互

關係의 建物을 쌓아올릴 礎石이 됩니다.

本 條約은 歡洲의 中숏에 똑같은 두 側의 獨逸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國際法的 狀]묘에 意味를

賦與하고 있읍니다.

獨逸帝國의 廢爐에서 發展된 두 側의 獨逸國家는 各其 相異한 社會制度와 다른 同盟에 所驅되어

있으며 많은 問題에서 서로 根本的 見解差異가 存在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두 獨逸國家는 本 條

約을 통해서 平和, 暴7)勸棄, 「유엔J憲章의 目標와 原則 존중, 兩獨逸國家의 同等權, 對內外問題에서

의 自主性 等에 관해서 뜻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로써 두 獨逸國家는 平和共存 關係로부터 協力

關係로 發展하는데 i 要한 相호 協力的 좋隣關係를 위한 與件을 造成하게 됩니다.

A間의 Pl益과 歡洲諸國의 平和維持에 寄與하는 이러한 建設的인 덤標는 兩獨間의 相異한 텀標와

심지어 民族的 問題 보다도 優先하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수B 체결돤 條約이 發勉되면 離散家族問題의 解決 및 旅行緩和 T 리 2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 等에 대한 指置를 取하겠다고 쓰約하였읍니다. +A은 이러한 公約을 該

當 畵輪을 通해서 確認하였읍니 다.

우리는 協商中에 以上파 같은 改善推置가 단 한번의 指置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關係正常化를 推

進하면서 그것을 擴大하여 나간다는 點에 습意하였읍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곧 越境檢問所

를 增設시키는 문제와 판린된 書輪交換입니다.

AH 함께 署名된 條約 第9條와 촨롄한 書輪交換은 基本條約이 4大國의 權利와 義務를 侵폼하지

못한다는 點을 分明히 A且 있읍니다.
된

同 書輪交換은 1971年 9月 35字 協定속에서 4大國 政府代表가 슴意한 內容 띨 兩獨國家의 「유엔J

tnX에 즈음한 4大國 政府代表의 聲明內容과 - 貫性을 維持하고 있읍니다.

료hI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및 規制의 延長은 西伯林에 판한 1971年 9月 3B字 4大國協定

과 符습되도록 每境遇마다 協議하여 實施한다는 것이 合意되어 있읍니다.

獨逸民主속%和國에 常驗하는 獨逸聯邦共和國 代表部는 1971年 9月 S B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

의 利益을 代表할 것입니 다.

獨逸民主多4和國과 翟%林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勉합니다.

相互 原則的 보解差異에도 不拘하고 兩獨國家가 서로 共同의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길이 封頗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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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먼 판게 正常/C를 위-한 基本1畵)>/J은 本)((의 意味- 앓게 딜 것 입 니 다.

그래서 兩獨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 急民主共和國의 關係초常化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雙方의

共同關心事, 特히 歡洲平+n保障에 有益한 問題等에 관해서 協調할 것에 合意하있-Fl 다. 
.

聯邦政府는 明 5 本 基本條約과 「유엔고1U)L 범請에 必要한 法律案을 聯邦議倉에 提出할 것입니다.

基本條約은 發勉되는 대로 
.

그 成果가 發揮될 깃 입니 다. 그러 니- 21 條約은 이미 그 以前에도 우리가

期待한 비-와 같이 兩獨關係에 
- 

阿定的인 勉果를 니-다내고 있-7니다. 곧 發足될 國境線 委員會는 明

年 If] 後半期부터 作業올 始作할 것 니다. 「스포A」交流를 驗化하기 위한 會談且 始作됨 것입너

다. 記者活動에 픽f한 合意事項은 今 H부터 發動됩니 다.

L토 長}卽세의 硬直關係, 아너 敵對關係를 보 우리가 아7 1 摩擔없,이 ffP]L%發展을 o]<-@Jc 수

있디고 새지-해서는 안적니다. 어 러웅과 인짢은 일도 생길 것 입니 다. 雙方 모 두 測量을 끝내]L 길

·을 닦기 위해서 Il/i·間, 길i耐 그리고 意恣가 %,要합니 다. 雙方의 協商代表는 쭈준한 接觸울 계속해

나가야 兮니 다.

7 rI 이 條%dJ縮結로써 兩獨政府는 協商結果에 대하어 共同의 責任을 지게됩 (-]다. 兩獨政府는 歡洲

다A', 나라들과 함께 緊張緩+n를 위한 努)J에 參與히께 A]L-]다.

2) r 팔J次曹의 w朝

r 바르J氏, 神士, 淑 f 여d분 1

獨逸41共1'n國괴- 獨逸聯邦)C和國間의 相互關係에 판-%l% 基本條約 縮$At 獨逸民主共'和國이 始終-

貫 主張해 온 平+n政策과 - 致합니 다.

本/,은 獨逸社會초義統-黨(SED) 中央委員會 第1害記 「에리히 . 호니커」(Erich Honecker )가 今年

4.)0 「-1가리 아」共)f]國 公式訪問에 즈음하여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관개표常化 實現

딜 이를 위한 協定綿結을 提議한 事實을 鳴起시키AL자 합니 다. 이제 署名이 끝난 基本條約을 通해

서 - 7 리 는 
'兩獨園家間의 

正常41f·] 善隣關係를 워한 普屬的 國際法7J 基礎를 마롄하었兮니다. 獨逸民

t共和國파 獨逸聯邦共和國은 本 條約을 通해서 條約當事者 相互1]의 完소힌 主權과 獨立 및 兩者

間에 릴,存하는 國境線의 不%1浸을 確認하였-S 니 다.

4-c p約은 兩獨國家에게만 有益할 )'It 아니 라 2F和와 緊張緩和를 希求하는 모든 사림에게 有益한

것 입니 다. 本 條約음 平{[1를 保陣하는 가사 重要한 條約-趾이 리-고 할 수 있는 r 獨.소條約0 및 r 獨 .

a이'C6 J. 等을 制度[l%J으로 補完句·y는 소要한 - 部分을 이루는 깃입니 다. 
·本 

條約 歡洲大陸에서 社

會制度가 서로 다른 國家든사이에 平和·共存을 具現하기 위한 獨逸社會主義統-黨 第8次大會 綱領

및 )l[l:會主義國家骨이 共同 決議한 政策과 - 致합니 다.
'

本 條約이 成立된 前提條件은 Ti愈民1共和國파 $2i魚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가 반드시 r 유%J憲車

의 fJ과 原則에 符合2 2 소-壯界의 G主的이 , 相互 獨立的엔 國)較들사 의 - 般 慣例와 利益에

準하는 方式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認識입니 다.

本 條夢)이 縮結됨으로써 隋獨圖家의 a主權파 음法[l{J t-l]益이 保陣키는 짓 입니 다. 이와같은 載1,L,

한 配慮가 있으므로 해서 條約練結의 1當性이 立證뙤는 깃 입니 다.

相互關係의 原베에 광한 條約練結만으로도 씻7 國은 緊張緩和를 위한 重-大한 意義且 評(買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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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읍니다. 이것과 똑같은 意義를 지니는 것이 바로 本 條約과 함께 今年 11月 SB에 署名, 交換된

兩獨國家의 r 유·긴J會員%[l),에 판한 書輪交換입니다. 獨逸뭇主共和國이 國際機構에 不參했던 것은

國際機構 自體와 同 機構의 世界的 關心事에 不利한 結果를 주었읍니다.
'

그래서 A B 前에 獨逸民1A和國이 會員國 企魏의 贊成으로 유니스코機構에 %L)L된 事實은

결코 우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象徵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 입니다.

獨逸民초共和國파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同時1[1入은 무엇보다도 企會員國들과 同 國際機構 自魏

의 利益에 寄與하게 되는 것입니다.

興逸民主共和國은 滴 - 年前부터 「유엔」會員 t[L)L申請을 내고 있읍니다. 우리는 獨逸聯邦46和國도

條約 k殖節次와 함께 부速히 會員3fl/L에 i 要한 節次를 밟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흐과 政府側에서 數次 驗調한 바와 같이 우리側은 基本條約의 즉각적인 發勉에

對備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側이 相應하는 推置를 取한다면 詠推館次를 促進시킬 用

意가 있읍니다.

條約이 發勉되먼 兩獨國家間의 平和共存的 關係正常化의 基礎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1國이 비록 서로 社會制度가 相혹하지만 相互 便효와 利益을 위해

서 實際的엔 관계를 發展시킬 수 있고 또 發展시켜야만 할 여러가지 分野가 存在합니다. 이와같은

페能性에 대해서 條約 第7條 및 同 追1fl議定書는 言及하고 있읍니다.

條約이 發鶴되떤 i 要한 協商이 本格的으로 進行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分野에서는 이미 協商

이 始作되고 있읍니다. 즉, 그 동안에 獨逸못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는 郵便 . 電信協定을 練

結하기 위한 協商이 始作되었읍니다.

條約署名이 끝나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線 表示作業을 하게 될 兩獨國家의 境

界線委員會가 構成될 것이며 其他 境界線과 聯關되는 여러가지 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本),과 「바르」長官은 條約署名 前에 條約 鄭9條와 관런하여 그리고 條約發勉와 同時에 追71로 道

路越境唯所 4個所 增設問題에 촨한 覺晝에 署名하고 이를 相포交換하였읍니다. 그리고 +A은 「바

르」 長官에게 傳達한 또 하나의 覺書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條約 發勉後 處쁘하게 될 越境旅行 및a
譽

訪問交通의 緩和 및 X他 몇몇 指置와 촨毛된 情報를 通報하였읍니다. r 바르J툐官은 同 覺좋의 接

受를 確認하였읍니다.

條約署名에 즈 음하여 本)<은 追%n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請協定 및 規制의 延長이 1971年 9月 35추

西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에 따라 每境遇마다 協議해서 施行한다는 合意事項을 驗調하고 싶읍니다.

獨逸뭇초共和國에 常驗하논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部는 1971年 9月 3B字 4大國協定애 따라 西伯

林의 利益을 代表하게 딕니다.
.

獨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 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勉합니다.

本人은 正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 t和國이 相호關係를 표常化하는 過程에서 共同關心事,

히 歡洲에서의 平和保障과 갇은 主要問題를 協議할 것에 슴意한 喜實을 驗謁하는 바입니다.

神士, 淑女 여러분 l 本 條約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새로운 關係의 原則을 이

루는 것입너다. 兩獨國家는 서로 對立되는 社會制度를 侵害함이 없이 將次 좋隣的 平和共存關係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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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징코 順垣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은 分明합니다. 그러나 基

本條約은 보다 좋은 方向으로 案內하는 決定的 길잡이가 될 것 입니다.

基本條約이 縮結됨으로써 歡洲의 緊張緩和를 가져오는 따代가 開幕됩니다. 基本條約 그 自體가

歡洲緊張緩和의 待代的 要求입니다. 이 條%J이 歡洲2F和의 礎石이 되기를 바랍니다.

(出處 2 1972年 12月 22B字 公報 第171號)

文 T 43

獨逸民主共歌1國과 獨逸聯邦共胸國閏의 基本날約에 대한 W忘課

1972年 12月 22H

A. - 繼 喜 環

l

聯邦政>ff가 獨逸聯邦共和國파 獨逸民主共和國間의 相互관계에 관한 基本條約을 縮結한 目的은 獨

逸民族이 더 以上 斷絶狀態를 持績하는 것을 防1L하는데 있다.

獨逸民族은 오 늘날 서로 對호/:되는 政治的 · i吐會的 制度룰 가진 두개의 獨自的 國家에서 살교 있

다. 이와간은 分斷狀態가 完소히 終遠필 展望은 보이지 않t다.

分害!0晨程은 . 同時에 A間的 組帶릭.게에 苦痛을 주 )다. 分害1]이 斷絶을 가져온 것이다. 이렌 狀9T

에서 政治의 任務는 人間 相2湖의 接觸을 緩7n, 改善시 켜 중으로써 무엇보다도 - 體性에 대한 意

志와 確信을 通해서 獨逸民族의 生存욜 保障하는 것이다.

基本條約은 獨逸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아니고 오 히 러 留保하는 젓이 다. 基本條約은 兩獨國家間의

촨계를 暫定協定 方式으 規制-한다. 그래서 基本條1/J은 獨逸聯邦共和國이 1970年 1月 소련 및 「폴

BI」와 練結한 條夢)들의 - 部에 該當한다.

1971年 9月의 4大國 伯林協定도 1要內容으로 다루고 있는 基本條約 歡·>]·IPl%和維持를 바탕으로

해서 獨逸바族의 6決에 의한 再統-...-을 達成하리-b 聯邦政府의 政策파 - 致한다.

聯邦政府는 統-의 目標를 제속 追求할 깃이라는 그의 立場을 協商中에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에게

도 항상 分明히 하었다. 이와같은 聯邦政府의 교場은 C),싸에도 基本條約 署名 當13에 獨逸하主共和

國 內閣에 傳達된 한 覺畵속에서도 確認되 었다.

11

1969半 10月 28 El 「빈리 · 브란트」聯邦首相은 그의 政策演說- 通하이 兩獨間에 相互 同等한 資格

에 基礎해서 政府次元의 條約을 練結하여 서로 協)J올 圖謀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할 

것을 獨逸民2포

共和國 政府에게 거 듭 提議하였다.

聯邦政府가 協商目標로 
'提起한 

것은 우신 兩獨國家間의 硬直된 關係블 改善함으로써 이를 契機로

하어 規制돤 共存關係에서 規制돤 協力關係로 發展하는 問題였다.

1969年 12月 17B 獨逸民1共和國 政府 內閣首相은 聯邦政府 大統領에게 보씬 그의 畵輪에서 獨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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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相호 同等資格에 基礎한 관계正常化 樹효과 同時에 根本的으로 現存

國境線의 認定, 大使交換, 「유엔」同時{fl入等을 規定-찬 條 草案을 提議하였다. 細部事項의 相互關

係는 別途의 條約歸結을 通해서 規制한다는 것이었다.

1970年 5月 21 B 聯邦首相은 「작셀」에서 또다시 獨逸民主%和國 政府 內閣首相에게 20側項으로 M

包拒的엔 聯邦政府側의 協商提案을 내놓았는찌 그 속에는 相互 同等資格에 基礎한 兩獨國家關係의

規制, 相互協力 및 緊急한 問題의 解決 等에 촨한 原則과 條約要綱이 包含되어 있였다. 同 20個項

目과 獨逸民主共和國側 條約案을 함께 檢討해서 合意를 보기 위한 協商을 始作하자고 한 聯邦首相

의 提議에 대해서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同意를 하지 앓고 硏究할 時間을 갖자고 提議하였다.

1970年 8月 12B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J社會主義聯邦共和國間의 條約이 署名되고 또 4大國

의 伯林協定이 完소 妥結된 후에 獨逸聯邦 t+D國과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 1970年 10月 29B 相호 緊

張緩和 共同關·L事에 寄與할 수 있는 問題를 5商하기 위한 意見交換을 始作할 것에 슴意하 다.

19707 11月 275 r 에곤·바르」次官과 r 미카앨·콜J次官을 協商代表로 한 兩側의 代表團이 東伯林과

「본」에서 번갈아 接觸을 進行하였다. 對話의 中,느은 처음부터 兩獨國家 相프關係의 原則問題였다.

1971年 9月부터 雙方代表의 接觸은 그간에 슴意된 4大國 伯林協定의 施行協定 및 兩獨國家間의
된

交通協定에 촨한 正式 協商으로 進展되었다. 
.

1972年 4月 獨逸社會초&統-黨(SED) 中央委員會 第1書記 「에리히 · 호네커」는 「소피 아」에서 行한

의 演說을 通해서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平和共存關係, 즉 兩獨國家의 平和와

),民들의 利益을 도모 하는 協力關係로 發展하기 위한 正常的 善隣關係」를 樹立할 수 있다는 希望을

表明賃다.

그 는 關係正常化를 樹立하기 위한 協議를 하자고 提議하였다.

1972年 5月 105 聯邦首相은 獨逸聯邦議會에서 行한 그의 政策演說을 通해 兩獨國家間의 相互關

係에 대한 根本問題를 條約上으로 規制하기 위하여 協商할 用意가 었다는 聯邦政府의 호場을 表明

하였다.

交通協定 및 4大國協定 最終議定書가 署名된 다음에 이와같은 協商이 1972年. 6月 15B 始作될 수

있었다.

1972추 8月 9B 內閣은 同 協商을 受諾했다.

1972年 11月 7 B 內閣은 同 協商의 結果에 同意하였又 1972
a

年 11月 SB 假調印에 同意하였다.

1972 후 ][2月 15B 內閣은 條約練結을 議決하였으며 1972年 12月 21 5 伯林에서 正式 調印되었다.

l

1972年 5月 17 B 獨逸聯邦議會가 滴場-致로 採擇한 決議內容은 다음과 같다.

「. . . . . .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間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한다. 關係正常

u% 出發點은 緊張緩和 및 善隣關係의 原則이 兩獨國家의 사람들과 制度의 相互關係에까지 充分히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꾸和國의 相互關係에 판한 基本條約은 다음 事項을 參酌한다.

- 基本條約은 兩獨國家間의 規制되지 않은 相互關係에 終止符를 쩍는다. 基本條約은 兩獨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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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습理的인 與件올 造成하머 基本原베욜 確園히 設定한다.

- 基本條約은 獨逸의 再統-問題를 留保하며 兩獨國家가 서로 外國이 되는 것을 防止한다.

平和條約이 縮結필 떼까지 獨逸問題 소魏와 伯林問題에 대한 4大國의 權利 및 義務는 存續

된다. 基本條約은 티 나아가서 兩罷調家의 A[yJ 接觸을 改善시키기 위한 與件과 바탕을 마렌

하고 이를 通해서 하나의 獨 愈民族이라는 般帶意識을 維持 · 驗化한다.

- 基本條約 將次 兩獨國家가 國際機構에서 協)J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이첩게 함으로

써 未解決狀態로 남아있는 獨逸內部問題를 處理하도록 도와준다.

兩獨國家는 相互間의 國家的 地位를 認定하고 유인1.會員11[]PL에 必要한 諸般推置를 取한다.

- 基本條伊]속에는 兩獨國家의 相互關係에 대한 規制와 함께 條約을 通해서 사寺듈에게 實質的

인 5[l]得욜 줄수 있고 T 時間이 지나감에 띠-라서 實質的인 事情이 보다 改찹될 수 있도록 하

는 須進1]까지 包숩시켜야 한다는 聯邦政府의 構想이 反映되어 있다.

根本的인 政治的 對立피. 法的 見解差異가 障壽로 되지 않은 限度內에서 企分野에 걸첸 協力

을 휘해 努力한다. 러기 위해서는.忍耐와 愼重의 過程이 2要하며 마침내 그 結實은 獨逸

問題의 漸進的 改善으로 나타달 것이 다.

- 西伯林에 관한 兩側의 il汝策表明에서 重要한 前提가 되는 정은 條約當事者들이 兩獨國家間읜

問題를 19게年 9月 3B字의 4大國協定에 符슴되도톡 解決한다는 點이다.

- 1972年 12月 21 H 條約練結올 契機로 雙方은 슴意된 D頭聲明을 通해서 政治問題에 촨한 協

議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雙方의 合意-E 國際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兩獨國琴의 共同의

努力에 도 움이 될 것이다.

B. 特 驗 擊 項

條約前文의 첫 두文段에서 雨獨國家는 「平和維持에 데한 그의 義務」를 公約하고 있다.

雙方은 「歡께의 緊張緩和 및 安소保障에 寄與하或다」는 의 決意各 明示하 T 었다.

이와같은 雙方의 認識의 出發點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兩獨國家 相互關係의 秩序가 歡洲中央의

平和的 發展과 平和維持 그리고 敵洲諸國間의 關係改善을 위헤서 가장 重要한 前提가 된다는 것

이 다.

條約前文 세쩨 및 네째 玄段에서는 武7]行使·勤'棄가 平和保陣의 基本條件이 되어야 한다는 것욜

驗調하고 있다. 그런 同 武力行使勸棄는 本 基괴어畵約에서 뿐만 아니라 1970年 8月 1213 체결된 r 소

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과의 條約 및 1970年 12月 7H 쳬질핀 「폴란드」A民共和國과의 條約속에

서도 가장 重要한 緊張緩和政策의 原베으로 合意되어 있다.

條約前文 다>째 文段에서는 주어진 歷史的 與件과 根本問題에 대한 條約雙方의 見解差최를 前提
.

且 基*條約 縮結 ]j야함을 驗調하 M,다·
.

이 文段은 基本條約이 暫定協定의 性格을 띠고 있음을 딸해준다.

마族(p 題에 대한 見解差異의 存在를 强謁하-2 있는 點은 Si魚問題를 留保한다눈 것·을 分明히 하

고 있다.

條約前文 마지막 支段은 基本條約의 成果가 兩獨國家의 사람들에게 惠澤올 주어야 한다는 것을

- 214 -



强調하고 있다. 條約앤方은 相互協<f]을 해서 努力한다. 다시 말해서 雙方은 條約上의 諸合意規定

을 履行함으로써 相互關係의 發展的 改善을 위해 努力할 것이다.

第1條는 相互 同等資格에 基礎한 正常的 善隣關係를 發展시키 려는 雙方의 目標를 强調하고 있다.

란 表現으로 -升明히 하고 있다. . .

同等資格에 基礎한다는 말은 兩獨國家가 獨逸領土內에서 어느쪽도 다른 한쪽의 위에 君臨할 수

없는 相互獨立的임을 意味한다. 
.

第2條는 「유엔」憲章의 르的과 原則이 條約當事者의 相互關係를 樹立하는 指針이 되어야 함을 明示

하교 있다. 이 러한 텀的과 原則의 -部가 明示되어 있는 바, 그 중 主要한 것은 主權平等, 自決權

그리고 ) 도權保障등이다.

第3條 1項은 이미 上記 第2條에서 指摘된 義務를 條約雙方이 具體化하였다. 條約 3條 1項은 兩獨

國家 相호間에 武力行使擔棄, 平+D的 手段에 의한 모든 紛爭問題의 解決等의 諸原則을 無條件 適用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第軻幽 2項은 第1項의 相互武力行使 揚棄問題틀 具體化하였다. 條約雙方의 現存하는 國境線에 대한

不侵害 規定은 境界線問題의 平和的 그리고 相互습意에 의한 訂正, 取消틀 排除하는 것이 아니 나.

領土保金에 대한 完소한 尊重義務는 條約雙方이 現存하는 事實上의 實體를 暴力威깝 또는 武力行

使를 通해서 變更시키지 못한다는 義務를 意味한다.

第3條는 追%1議定書 第1部 및 國境線委員會의 任務에 관한 議定書 解說文 等으로 그 內容이 補完

되어 있다. 兩獨政府의 代表로 構成되고 또 基本條約 署名後 이미 作業이 着手된 同 國境線委員會

는 두가지의' 任務를 賦與받고 있다.

그 첫째 任務는 1944年 9月 12B추 獨逸占領地域 및 大伯林市 管理에 촨한 「럴던」議定書와 그 後

의 當時 占領國둘의 슴意事項에 의해서 들어진 境界線 標識를 點檢하는 것이 다. 러나 들의 任

務속에 境界線 變更問題는 包含되어 있지 않다.

둘째 任務는 境界線과 關係되는 諸써問題를 規制하는 일이다.

以上의 두가지 任務는 追1fl議定晝 및 議定書 解說文 속에 明4化될 것이 다. 「同時에.라는 表現을

使用한 것은 두가지 任務가 同-한 價偉를 가지며 同時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意味가 된다.

第4條는 第6條와 마찬가지且 相互 獨立性과 초性을 존중하는 原則을 前提로 한다.

兩獨琴家中 어느쪽도 國際的으로 다른쪽을 代表할 수 없으며 代行할 수 없다.

第5條는 兩獨國家가 緊張緩和 및 安金保障을 위한 多角的엔 努 ] 을 多務的 水準에서 頻注하겠다

는 효場을 여러가지로 明示하고 었다.

第1項에서는 歡洲캠國과의 平和的 關係促進 및 歡洲의 安金과 相흐協力에의 寄與에 판해서 言及

하 있다. 第2項에서는 歡洲에서의 相互 均衡的인 兵力 및 軍備減縮의 原則에 촨한 - 般的 態度表

明이 包숨되어 있다.
고

第3項에서는 雙方이 金般的이고 統制된 完金한 軍縮을 目標로 하는 軍備制限 및 軍備縮小를 위해

協力한다는 共同의 立場을 明示하고 있다.

第6條 1項은 雙方의 條約當事者가 兩獨國尹 相互間의 獨立性과 主性의 原則에 띠-라 한쪽의 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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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이 다른쪽의 國家領域으로 擴大될 수 없다는 當然-한 結論을 驗調하고 있다. 各그 對다}Fl-問題를

規制힐 수 있는 條約雙方의 權利는 소的으로 各者의 t權領域內에서만 5'使된다. 이에 따라서 산方

은 條約相對方의 主濯領域에 T하는 義務와 權能을 존중해야 한다. 第6條 2項에서는 이틀 明示하고

있다. 第6條는 條約雙方이 各者의 憲法領域 以內에서만 義務를 지게 하고 있다.

財産 및 際斷%O]個에 관헤서 差 本(畵約에는 直 id9 1는 1蜀接[l{J 름'及이 械다. 이에 毛해서는 則'産6

題에 대한 議定書 附錄 및 國籍問題에 촨한 獨 急聯邦共和國의 留保條項에서 자세히 脫明필 것이다.

第7條 1項은 하니-의 - 般條項이다. 雙方 雨獨國家의 關係正常化各 推進하는 過程에서 實際的이

며 人道的3( 問題를 規制하겠다는 立場을 驗調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兩獨國家間의 )t的 接觸과 %流가 漸次 惡化되교 었던 狀態에서 方向을 바구어 雙

方이 現在의 諸般 陣壽를 段階的으로 Mi@함으로써 71iF次 人道的엔 問題를 解決하도록 義務를 다한

다는 것을 意味한다.

當面問題를 規制하기 위하여 어떤 分野에서 具體的인 推置를 取해야 합 것안가 하는데 판해서는

한 覺書交換을 通헤서 습意된 바 있다.

즉,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는 家族再會, 相互訪問往來, 觀光旅行, 그리고 非商業性 物資交流 等

이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協商中에 基本條約 發效後 그 들이 처隆的으로 取헤야 할 指置가 어떤 것인지

에 관해서 說明한 비- 있다. 聯邦政府는 그 와 같은 獨逸民主共和驕側의 意見을 基本條約 假鬪印1때페

한 解說:이을 通해서 公開한 바 있다. 
·

「條約發效後 關係 常化를 推進하는 過程에서」라는 表現은 더욱 改善시켜 나간다는 것올 뜻한다.

基本條%J發效와 同時에 實現될 顯著한 旅行緩和指置의 한 實例는 境界線 近處반域의 獨逸聯邦共

/[]國 住民이 境界線 近處地域의 獨逸民主共+[1國住民을 訪問하여 - 泊潛在를 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으로 立證된다. 또 하나의 主要 實例로는 두번께의 覺畵交換을 通해서 새로운 4個所의 道路越境檢

問所를 增設하기로 合意한 것인데 이로써 境界線 近處地域의 交通問題'뿐 아니라 1혜따에 A的 往來

소般에 毛쳐서 i政善策이 마련된 것이다.

第7條 2項% 兩獨國家間의 金般的 條約政策의 原則과 雙方이 協定을 通해서 相互協力令 發展促進

시킬 主要한 分野를 明示하고 있'다.

第3項은 追%11議定書 f 部를 指摘하고 있는 同 內容에는 第7條에 規定毛 分野 및 기타 여러 分

野中 將次臨定에 包含시킬 範圍에 관해서 合意되어 있다.

어기에서 특히 重要한 點은 兩獨國家間의 交易이 旣存制度·의 테두리 안에서 該當 法秩序內에서 더

욱 發展뇌0] 야 한다는 젓 이 다. 交易關係의 特色은 셰속 維持될 젓이 다.

우편 및 通信分野에 있어서도 1泥存 合意事項 및 雙方에 有益한 規定은 계속 施行되머, 將次 체결

되) 우판 및 通信協定에 受容된다.

協商은 始作되 었다. 1972年 11月 8H 字 覺書交換을 通해서 合意퇸 바와 같이 지骨까지의 모든 協

定과 規 i윤 앞으로 체겯될 協定이 이루어질 떼까지 계속 有效하다.

條約의 結果 모든 有益하고 簡單한 寅質問題들이 더욱 改&되어야 한다는 原則은 이미 獨逸民主

共1n國 協商代表에게 通報된 바와 같이 行政交流에 관'한 議定書 解說文속에도 驗調되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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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方은 條約發效 以前인 1972年 11月 8H 에 한 覺盡交換을 通해서 獨逸聯邦共+D園과 西伯林의 記

찹가 獨逸民主共和國內에서 보다 自由롭게 活動할 수 있고 또 獨逸民1共/TI國 記者가 獨逸聯邦共和

國과 西伯林 서 보 다

'

由롭게 活動할 수 있게 하는 問題 合意하 다.

第8條는 常驗代表部 交換에 판해서 規定하 있다. 兩獨國家는 獨逸안에서 서로 까國이 아니므로

獨逸聯邦共+t國은 까交關係를 樹立할 意向이 없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常敎代表部는 1971年 9月 3B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의 利益을 f%表한다.

第9條는 條約雙方이 過去에 練結한 條約 正 는 雙務的, 多務的 條約들이 基本條約으로 侵害받지

않는다는 點을 分明히 하릎 있다. 여기에는 1952年 5月 265 및 1954年 10月 23R字 獨逸聯邦共卵

國과 3大國間의 條約內容도 俯含된다.

第9條의 規定은 또한 4大國의 權利와 義務가 基本條約으로 侵害받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獨逸聯邦1Mf]國이 이 點올 特히 重要視하는 理由는 獨逸問題에 대한 平和條約的 無制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限 獨逸問題 企體 및 伯林問題에 대한 4大國의 權11]와 義務가 存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條約齒方은 第9條와 관련한 書輪3<換을 通해서 3大圍政府 및 소련政府에 各各 通솝한 覺書內

容파 同-한 原玄올 서로 交換하였다. 同 覺숨에서 雙方은 4大國의 權利와 義務 및 이와 촨린된

4大國間의 슴意事項 그리고 決議, 憤例 等이 本 條約으로 困해 侵害받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鄭10條는 本條約의 有效期間 및 기타 郞次에 관한 規定이다.

야8處 3 1073年 2月 9H字 油61]物 7-158)

文 書 44

r 罷리 · 브랍트」 m邦言相으1 施政瀆廳(檢華)

1973年 1月 186

神士. 淑女 여러보 l

本/,은 各 政黨을 代表한 議員 여러분들이 平素의 政見差異를 超越해서 1969年 10月 本人이 行한

施政演脫中의 基本方針, 다시 말해서 2次世界大戰의 結뿌와 r 힛트러」政權의 反民族行爲로 말미암아

獨逸묵族에게 派生된 諸般 問題는 終局的으로 歡洲平和秩序의 테두리內에서 解決되어야 한다는 方針

에 贊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本)%,은 또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獨逸民族이 다른 모든 民族파 마

찬가지로 自決權을 保有하고 있다는 喜實올 變更시킬 수 없다는 點을 驗調하였읍니다.

當時 本)V,은 또한 앞으로 우리가 解決해 나가야 할 實用政策의 課題는 兩獨國家間의 現 硬直關係

를 解淸함으로써 獨逸民族의 - 體性을 保存하는 것임을 驗調하였음니다.

本/,은 이제 우리 모 두가 하나의 目標와 任務로 和合할 때 그 最善의 yT法을 찾아내기 위한 우리

의 討論은 妨害와 對立이 없이 進醉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읍니다.

우리의 協方이 아니면 이루어절 수 없었교 또 지 난날의 危機를 背景으로 評價함으로써만 그 IE當

性이 돋보이는 伯林協定, 바로 이 伯林協定이야 말로 兩獨國家間의 關係改善을 出發시킨 關門이 라

고 날할 수 있-S/ 다. 本5은 또한 우리가 1969年度의 施政演說속에서, 그리고 1970年 初에 「캇셀」

- 217 -



의 20個項르에서 具體化한 바와 같이 걀대自林 政府側도 이제 r 規制된 共存關係를 지니- 相互協力關

係」로 發展하는 깃을 希望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난 3年間에 이루어 寺은 成果를 그 누구도 過

II,評價-해서는 안될 깃입니다.

그러 나 우리는 이 긷이 멀고 順번치 않다는 것욜 알고 있 니 다·. 兩獨國家의 國民들파 i政府듈은

多年間의 斷絶과 敵對關係를 끝내고 相互 接觸을 魏驗하고 베우게 되었兮니다.

어 러움과 對立이 오 래동안 게속될 것81니다. 聯邦政府는 獨逸民1共/l:1國파의 陣係發展에 基礎가

되는 基%더幽%J이 政治的, 法律的 次元으로까지 그 結實올 맺)L 兩獨國民들의 利益올 낳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神1, 飽02 여러분 !

우리는 진코 단떤에 到達합 수 없뇬 目標를 向헤서 나아가3f 或윱니다.

兩獨國家 相葛羅係의 規制는 分斷의 삐 아완 遺産인 시朔的 問題에 寄與할 수 있어 야 합니 다.

聯邦]汝府는 다른 當事圖들과 마찬가지로 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욜 호要한 國際的 所得으로 評價

하고 있윱니다. 同 協定의 意義는'單純히 西伯林이라는 한 特定 領+와 聯邦國家와의 結束關係를

維持하고 發展시킨다는 規定에만 있는 것은 아y]니다. 모든 當喜國듈이 보다 쿤 關心을 두고 있는
a

것유 1971年-1972年間의 成果가 디-A산 協議에서 끝니-지 않고 잎·으로 默洲中心의 緊張緩墻]에 充分히

寄與하도록 活用되어야 한다는 點에 景- 
- 

니니·.

우'c] 들의 伯林은 . 緊張緩和를 위헤서 重要'함 그리고 自然스러운 機能욜 遂行하게 될 것입니다.

이-凰 위헤서 聯邦맛府( 앞으로도 溫伯林 當局을 最大限 支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獨逸民主共+u國의 政治體섬1 및 社會制度를 反對하여 왔으머 지금도 反對하고 있

음니디.. 同時에 우리는 우리의 餓制와 制度를 反野·]하고 있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政策이 變化될 깃이
w w

라고 期待힐 수는 입윱니다. 그례나 兩獨政/fl는 基本條約올 通해서 이러한 對立올 超越하여 各者의

義務를 履行하고 武力行샬i률 揚棄한다는데 合意하였읍니다. 雙方은 서로의 對호을 止揚해서 平和틀

優先시켜야 합니다.

이겻은 우리가 타族問題 보다도 2F和確保問題를 優先시키고 있음을 풋하는 4,입니다. 이렇게 하

는 것이 獨逸民族이 歡·꺼]市民을 위해 할 수 있는 奉仕입니다.

兩獨國家間의 共存關係로 부터 協力關係로의 떨고도 어 러운 過程을 릴아 나감으로써만 獨逸民族

에게 希望을 줄 수 있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發展에 관한 報솜書가 議會에서의 基本條約 處理를 위

해서 提出될 것입니다.

獨 魚問題 및 兩獨國家間의 問題는 앞으로도 聯邦議會에서 우리骨의 業務를 番입 엾이 바쁘계 할

것 입니 다.

<出處 2 1973年 1月 19fl字 公報 第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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